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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반덤핑제도는 지난 UR 라운드에서

WT O협정의 일부로 채택되었으며 1998년 현재 반덤핑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73개국에 이르는 등 반덤핑제도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이 밖에도

WT O의 덤핑 에서 목하 논의중인 의 가 1999년 WT O

에서 주요 과제로 논의될 예정인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이와 같이 없

는 를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력 없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

여 으로 반덤핑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1963년에 반덤핑제도를 도입한 이래 이를 실제 적용한 사례는

1991년부터였고, 이후 43건에 대하여 덤핑조사가 이루어지고 22건에 대하여 반덤핑조

치가 부과되는 등 최근 덤핑제품에 대한 규제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반덤핑제도는 시행된 지 이제 겨우 12년이 경과하여 개선의 여지가 상당하다. 특히

최근 수입제품의 저가공세와 각국의 치열한 수출전략에 직면하여 국내에서도 덤핑

조치에 대한 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있는 이 중요한 과제

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외 경험에 기반하여 동 제도가 국내 실정에

알맞는 방향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재고할 시점에 이르렀다. 대외적으로 무역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입장벽의 수단으로 우리 제품에 관한 반덤핑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점차 확대되는 수입자유화에 직면하여 앞으로

과 모두 반덤핑조치의 확대 적용을 요구하는 상황에 처할 가능

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비한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보고서에서는 반덤핑제도의 국제규범과 우리나라 반덤핑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이고도 된 반덤핑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덤핑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반덤핑제도가

갖는 원천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어서 WT O 반덤핑협정과 미국의 반덤핑제도 그

리고 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동향을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제

도운영뿐만 아니라 외국제도에 대한 국내기업과 통상관련 정부입장에 대한



을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반덤핑법과 반덤핑제도의 운영현황을 소개하고 덤핑수입품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특히, 를 전후한 와 등 반덤핑제도가

수입규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또한 덤핑조사에 직면한 외국 수출업체의

과 등 각종 대응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 반덤핑사례가 갖는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에 비추어 본 효율적

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 논의와는 달리 경제학적 분석 이

외에도 미국 반덤핑제도와 WT O 이행협정을 그리고 으로 자세히 소개함

으로써 반덤핑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국내 반덤핑조치 운영에 대한

그리고 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반덤핑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덤핑조

사를 전후한 를 파악하고 이를 반덤핑제도의 국제적 규범에 투영해 봄으로써 효

율적인 반덤핑제도 운영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있다. 특히 반덤핑제도는

이 강할 뿐만 아니라 인 이다. 따라서 에 대한 의

를 통하여 인 을 조장하는 반덤핑제도에 대해서는 국가경제 차

원에서 그 파급효과를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굳이 반덤핑조치를 적용한

다면 반덤핑조치가 있는 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입장과 통상 차원에서 하고도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 보고서는 의 의 집필로 완성되었다. 는 자료제공을 포함하

여 많은 도움을 준 , , 에게 감사드리고 있

다. 또한 자료수집, 전산처리 및 원고정리에 수고한 , ,

그리고 출판과 직원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의 은 전적으로 저자의 인 이 며 본 연구원의

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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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T O 덤핑 에 따르면 회원국 제품이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어

수입국가의 국내산업이 를 입을 경우, 이를 덤핑으로 간주하고 W T O규정상 예외

적으로 덤핑업체의 수출품 또는 덤핑국가의 수출품에 대하여 덤핑 등의

를 허용하고 있다1).

반덤핑조치는 원래 약탈적 가격전략(predatory pricing) 등 을 방지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지만 주지하다시피 과거 선진국에 의하여 무역규제수단으

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로 WT O 이 체결될 당시 반덤핑제도의 남용

을 견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규제조항이 마련된 바 있지만 원천적으로 GAT T 제6

조가 인 를 덤핑으로 간주하는 등 덤핑의 개념을 불합리하게 정의하고

있고 또한 제도운영에 있어서 WT O협정이 회원국의 자율성을 상당 수준 인정하고 있

다는 측면에서 WT O 반덤핑협정이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또한, 1985년 당시 15개국에 불과하던 덤핑 규제국이 WT O협약이 체결된 이후

1998년 현재에는 73개국으로 증가하는 등 반덤핑제도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어 반덤핑제도가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장애 요인으로 대두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

소리가 높다. 일례로 세이프가드를 포함한 수입규제가 적용중인 우리 수출품의 사례

는 세계적으로 1998년 현재 69건에 이르고 있는데 최근 IMF사태 이후 우리나라 수출

이 증대될 기미를 보이는 반면 세계경기는 침체될 기미를 보이자, 세계 각국이 수입

규제 및 통상압력수단으로 24건에 달하는 국내제품에 대하여 덤핑 등의 조사를 개시

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선진국은 우리나라 반도체나 컬러T V의 예에서 보듯이 인 반덤핑

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장기간 무역장벽을 쌓아두는 경향이 있으므로 국내산업이 이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또한, WT O의 반덤핑관행위원회(Committee on

Anti- dumping practices)에서 목하 논의중인 의 가 앞으로 WT O 신협상

1) 일반적으로 수출국의 국내가격이 정상가격으로 간주된다.

- 9 -



(New Round)에서 정식협정으로 채택된다면 생산기지의 현지화를 꾀하고 있는 우리

수출업체의 피해가 막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갈수록 첨예화되고 급변하고 있는 무역

경쟁 속에서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려면 WT O 등의 국제무대에서 왜곡된 외국

의 수입규제행위를 지적하고 우회수출 규제문제를 포함한 협상테이블에서 보다 적극

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 반덤핑제도는 1963년 의 에 도입된 이래

동 조치를 실제 적용한 사례는 1991년 당시 미국과 일본산 폴리아세탈수지에 대한 반

덤핑관세의 부과가 처음이었다. 이후, 1993년 12월에 타결된 UR협상에 따른 WT O 이

행협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1998년 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덤핑 을 개정 보

완한 바 있으며 1996년과 1997년에는 주로 로 수입되는 외국제품에 대하여 21건

에 대한 덤핑조사가 실시되는 등 최근에 이르러 반덤핑제도가 적극적으로 운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반덤핑제도는 시행된지 이제 겨우 12년이 경과하였고 조사된

사례는 43건(1998년 9월 기준)에 불과한 등 그 역사가 일천하다. 즉, 우리나라 반덤핑

법은 WT O 을 로 하여 간단명료하고 기타 세부적 사항은 덤핑업무를 실

제로 담당하고 있는 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현실이어서 보다 투명하고

일관된 제도의 확립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수입제품의 저가공세와 각

국의 치열한 수출전략에 직면하여 국내에서도 반덤핑제도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상

황이므로 있는 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고 이러한 뜻에서 정부

는 국내외 경험에 기반하여 동 제도가 국내 실정에 알맞는 방향으로 개편될 수 있도

록 재고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대외적으로 무역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입장벽의 수단으로 우리 제품에 관한 반

덤핑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 그 현실이라면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점차 확대되는

수입자유화에 직면하여 앞으로 과 공히 반덤핑조치의 확대

적용을 요구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고에서는 반덤핑제도의 국제규범과 우리나라 반덤핑제도의 운영

현황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일관된 반덤핑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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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제II장에서 덤핑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반덤핑제

도가 갖는 원천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내 수출품에 대한 선진국의 반덤핑규제 사

례를 간단히 소개한다. WT O 반덤핑협정은 우리나라 반덤핑법의 근간이 되고 있는

바, 우리나라 반덤핑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려면 이행협정에 관한 연구가 선행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 III장에서는 기존 WT O 덤핑 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

고 이와 함께 우회수출 등 다자간 협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적 동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어서 제 IV장에서는 의 덤핑 에 대한 를 하는데 여기서는

덤핑 (URAA)과 (19 CFR 301) 등의 분석을 통하여 그 내용을 자세히 소개

한다. 미국 제도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이유는, 미국의 경우, 지난 1916년 반덤핑제

도를 도입한 이후 동 제도를 오랜 기간 활용해왔으므로 우리나라 반덤핑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데 미국 반덤핑제도에 관한 연구가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가 상당한 상황에서 국내 수출업계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미국 반덤핑법에 대한 업계의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이

와 함께 사전에 국내 수출품이 덤핑으로 오인될 수 있는 소지를 줄일 수 있어야 한

다. 이 밖에도 미국은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국제협상을 주도하는 나라로서

에서 미국 제도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제 장에서는 우리나라 반덤핑법을 간단히 소개하고 이어서 제 VI장에서는 기존

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반덤핑제도의 운영현황을 소개한 뒤 덤핑수입품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특히, 수입통계에 관한 분석에서는 를 전후한

와 등 반덤핑제도가 수입규제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고 또한 덤핑조사에

직면한 외국 수출업체의 과 등 각종 대응방식을 검토함으로써 효율

적인 제도운영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만 전술한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반덤

핑제도의 운영이 최근에 개시된 이유로 통계분석도 의 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제한된 자료이나마 수입규모의 변화와 가격동향 등 덤핑 의

을 통하여 이 도출될 수 있다면 이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

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덤핑제품의 수입추이를 검토하고 이에 기초하여 국내현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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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선진제도를 도입하는 일이야말로 바람직한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논의에 있어

서 핵심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요컨데, 본고에서는 반덤핑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덤핑조사를 전후

한 덤핑 의 를 파악하고 이를 반덤핑제도의 국제적 규범에 투영해 봄으로써

효율적인 반덤핑제도 운영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반덤핑제도는

이 강할 뿐만 아니라 인 이다. 한편, 반덤핑제도는 에 대

한 의 를 통하여 인 을 조장하므로 국가경제차원에서 그

파급효과를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반덤핑제도에 관한 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기에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굳이 반덤핑조치를 적용한다면 동 조치가

있는 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뿐만 아니라 에도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

하는 가 마련되어야 한다. 결국,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외적인

우리 입장을 지원할 수 있으려면 하고도 된 덤핑 의 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러한 주장이 본고의 주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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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핑의 과

“Antidumping law is not public policy, it is private policy. It is a harness ing of

state pow er to serve a private interest: a means by w hich one competitor can use

the pow er of the s tate to gain an edge over another competitors , (foreign

producers)1)”.

1. 덤핑의

GAT T 제6조에서 정의하는 덤핑이란 한 국가의 제품이 (normal value)보

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국가에게 수출될 경우, 즉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을 때

성립한다. 또한, GAT T규정상 모든 덤핑행위가 불공정 무역행위로 규제되는 것은 아

니며 덤핑으로 허용되는 보복조치는 덤핑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입히거나 그러

한 위협을 가할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에만 가능

하도록 되어 있다2). 여기서 정상가격은 정상거래로서 수출국에서 소비되는

의 한 이며, 이러한 국내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국으로의

또는 합리적인 판매비용과 이윤을 포함한 으로 규정된다(GAT T 제6

조 제 1 항(a)).

과거 GAT T 제6조가 선진국에 의하여 보호정책 수단으로 상당히 남용되어온 결과,

GAT T 이행협정에서는 이러한 반덤핑조치의 오용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조항이

신설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AT T협약이 덤핑의 개념을 원천적으로 불합리하게

정의하고 있다는 점과 반덤핑조치의 운영에 있어서 회원국의 자율성을 상당한 수준까

1) Antidumping: How It Works and Who Gets Hurt , M. Finger 1993, p. 34
2) “is to be condemned if it causes or threatens material injury to an established industry

in the territory of a contract ing party or materially retard the establishment of a

domes tic industry.”, GAT T 제 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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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인정한다는 점에서 GAT T 반덤핑법이 사실상 정상적인 가격행위를 규제하는 결과

를 낳고 있다.

이윤극대화를 위한 가격행위가 덤핑을 야기하는 경우 중 가장 잘 알려진 예는

에 따른 (monopolis tic price discrimination)이다. 국제무역에

서 가격차별이란 관세나 운송비용 등으로 수출국으로의 재수입이 용이하지 않는 상황

에서 기업이 를 꾀하기 위하여 및 의 에 따라 각

각의 을 달리 책정하는 전략을 말한다. 특히, 국내에 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국내시장에서의 판매가격보다 경쟁이 첨예한 해외시장 가격이 낮을 수 있다. 이

때, 수출과 국내생산 그리고 소비자효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아래 [ - 1]을 이

용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 - 1]에 따르면 독점기업은 국내시장에서 우상향하는 (MC)과

(MR)을 직면하고 있다. 수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윤극대화는 당해 기업

으로 하여금 과 이 일치하는 점 즉, X 0에서 P 0의 가격으로 생산과

판매를 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P t에서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독점기업의 최적

생산량과 최적가격은 달라진다. 우선, 해외시장가격은 수출물량과 관계없이 P t에서

고정되어 있으므로 기업에게는 한계비용이 수출가격과 일치하는 X 1까지 생산량을 증

대하여 수출에 따른 차익을 얻으려는 동기가 발생한다. 이와 함께 국내공급을 고려한

다면, 수출을 함으로써 제품당 최소한 P t의 수입이 보장되므로 국내공급으로 인한 한

계수입은 이보다 더 높아야 한다. [ - 1]에서 한계수입이 P t와 일치하는 점은 X 2

로서 그 이상 국내공급이 증대하면 한계수입이 P t 이하로 감소하므로 이윤극대화에

따른 최적의 판매량은 국내에서 X 2를, 수출은 X 1- X 2만큼을 판매하는 것이다3). 환

언하면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의 한계수입이 일치하지 않으면 판매의 재분배를 통하여

총수입의 증가를 꾀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시장의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서로 일치하

는 점에서 각각의 판매량과 국내가격( P d)이 결정되어야 한다. 그 결과, 수출로 인하

3) 이 때 물론 순이익이 존재하려면, 평균비용곡선(AC)이 P o 아래에서 수요곡선 D와 겹쳐야

한다.

- 14 -



여 국내소비자는 공급 감소로 인한 가격인상과 효용감소를 경험하게 된다.

[ - 1] 덤핑수출의 한 예

자료: Stephen W. Davies Anthony J. Mcguinness, “Dum ping at less than M arg inal
Cost”, 1982, p. 170.

차별적 가격전략에 관한 상기 논의가 의미하는 바는 수출가격이 한계비용을 초과하

지 않는다는 뜻에서 해외시장 진출이 추가적인 손실을 야기하지는 않지만 수출가격이

평균생산비용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GAT T가 정의하는 덤핑이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즉, 비록 평균비용곡선이 X 1 이상의 생산규모에서 최소점에 도

달하여도 기업입장에서는 차별적 가격전략으로 발생하는 이익으로 초과생산에 따른

손실을 보존함으로써 이 두 시장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GAT T 6

조에 따르면 국내가격( P d ) 또는 평균생산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는 제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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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덤핑률에 대한 판정에 따라 (AC- P t)에 달하는 반덤핑관

세나 심한 경우에는 ( P d- P t)에 달하는 반덤핑관세가 당해 수입품에 부과될 수 있다.

요컨대, 이익극대화원칙에 따른 독점기업의 가격전략은 수출국 소비자의 희생으로 수

입국 소비자의 효용이 증대되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는데 현존하는 GAT T 반덤핑협

정은 이러한 차별적 가격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 논의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predatory pricing)이나

(New T rade theory) 등에서 덤핑이 문제시되는 경우가 있다. 약탈적 가격전략이란

어떤 기업이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확보하고자 경쟁기업을 시장에서 축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가격을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하는 전략을 말한다(J. Hartigan, 1995). 이

때에도 약탈가격은 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fixed cost)이 존재하고 불황일 때, 고정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의 그러

나 (average variable cost) 의 가격책정은 정상적인 가격행위이기

때문이다. 약탈가격이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규제되어야 할

행위임에는 분명하지만 이는 각국의 또는 으로 충분히 규제가 가능

한 행위이다. 즉, [ - 1]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국내에서 독점가격으로 취득한 부

당이익으로 기업이 수출지원을 한다면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국내 경쟁법을 적용함으

로써 덤핑행위를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

물론 최근의 게임이론에 의하면 약탈가격이 성립할 이론적 근거가 없지 않다(J.

T irole, 1993). 그러나 약탈가격이 실질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상

당히 의문시된다. 그 이유는 기존에 존재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한 후라도 신규사

업자가 낮은 비용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거나(contestable market) 또는 제3국에서

동종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존재한다면 약탈가격은 성공하기 어려운 전략이기 때문

이다. 더욱이 염가공세보다는 생산자간의 가격담합(collusion)이나 합병(merger)이 잠

재적으로 독점이윤을 확보하는데 더 유리한 전략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약탈가격의

존재 가능성은 의문시되며 오히려 GAT T 이행협정 제8조에서 을 수입국

이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으로 가격담합을 유도하는 조항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T . Prusa, 1994).

- 16 -



기존의 논의에 따르면 덤핑, 즉 평균비용 또는 한계비용 이하의 제품판매가 존재하

는 이유는 지금까지 제시된 예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의 또는 이와 함께 (adjus tment cos t)으로 인하여 여유의

생산능력이 필요한 경우이다. 설비비용이 대규모이며 지속적인 가동이 필요한 철강

또는 화학산업의 경우, 실제수요가 기대수요보다 적을 때나 또는 경기변동이 불확실

할 때에도 여유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필요한 경우 여유의 생산품을 해외로 저가수

출하여 조정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노동시장이 비경

직적인 경우 등 생산요소가 산업적 특정성(industry- specific)을 띤 경우에는 불황시에

제품을 원가이하로 수출하는 전략이 생산요소를 정리하는 전략보다 우월할 수 있다

(W. Ethier, 1982).

이밖에도 시장접근을 위한 일시적인 덤핑(trans itional dumping)이나 의

(economy of scale)를 획득하기 위한 저가판매가 있을 수 있다. 새로운 기업은 기존

기업의 브랜드와 경쟁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원가이하의 판매가 가능한데 이는 경쟁

업체를 도태시키기보다는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가격행위이다(D. W einstein, 1992).

이러한 가격행위는 기업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가격행위이며 만약 수입급증에 따른 일

시적 보호가 굳이 필요하다면 이는 덤핑보다는 (Safeguards or

Escape Clause)로 해결이 가능하다.

한편, 신무역이론에 의하면 불완전한 시장체제하에서 국내시장에 대한 보호는 신규

기업(firs t mover)에 대한 (learning effect)를 유발할 수 있다(R. Clarida,

1993, H. Gruenspecht, 1998). D램과 같은 신기술산업에서는 일정 수준의 교육효과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대량생산이 요구될 수 있다. 이 경우 생산증대를 통한 효율성 증

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 한계비용 또는 원가 이하의 판매는 궁극적으로 생산량을

증대하여 교육효과를 증폭시킴으로써 장기적인 생산원가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

다. 특히, 국내시장의 협소함으로 인하여 내수만으로는 충분한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나 경쟁국의 기존제품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을 때 덤핑이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산업에서 덤핑이 발생하면 이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 경우에도 반덤핑관세가 최적의 정책수단이라 할 수 없으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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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UR협정이 허용하고 있는 에 대한 이 더 바람직한 정책일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덤핑에 대한 규제는 실현가능성이 낮은 약탈가격을 제

외하고는 정상적인 가격행위에 대한 규제이거나 또는 차선의 정책으로 존재한다. 특

히, 원가 내지는 한계비용 이하의 판매가 반드시 시장독점을 위한 목적에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출 및 정상가격의 비교 이외에도 수출업체의 시장점유율, 진입의

어려움, 경쟁의 강약 등을 고려하여 덤핑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환언하면 덤핑이 시

장경쟁(market competition)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함으로써 반덤핑제도가 국내기업에

의한 보호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입급증에 따른 정부개입이 정

히 필요하다면 긴급수입규제조치(Safeguards Clause)를 활용하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덤핑이 시장구조, 경기, 제품성격에 따라 결정되는 정상적인 가격전략의

일환이며 덤핑으로 인한 혜택은 소비자에게 귀착되기 때문이다. 또한 반덤핑규제가

정당화될 수 있는 약탈가격에 있어서도 수입국 시장이 잠재적 경쟁성을 유지할 수 있

다면(potential competition), 덤핑에 따른 사후 이익이 보장될 수 없으므로 이를 규제

할 이유가 없다(J. Stig litz, 1997). 오히려 반덤핑조치는 상당한 왜곡을 초래한다. 즉,

수입국 입장에서는 소비 감소 및 원자재가격 인상에 따른 생산비용의 상승과 함께 수

입경쟁업체로 하여금 덤핑규제를 위한 (rent s eeking) 를 조장하고 수출

업체에게는 생산의 왜곡과 우회수출(circumvention) 등 생산기지의 선회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반덤핑조치는 당사국과 무역국 전체의 복지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반덤핑규제는 결국 정당한 동기에 의한 국내산업

보호보다는 로비 등의 정치적 동기에 기반한 보호조치라는 견해가 유력하다(S.

Anderson, N. Schmitt , and J. T hisse, 1995). 물론 예외적으로 반덤핑조치가 수출국내

에서 덤핑을 가능토록 하는 수입규제적 요인들을 무력화시키는 통상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특히, 경쟁법이 수출국 시장의 독과점을 효율적으로

규제하지 못하거나 또는 수출국 정부에 의한 수입규제나 수출지원이 존재한다면 이는

인 에 따른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반

덤핑조치가 수출국의 부당한 정책수단을 간접적으로나마 저지하는 통상압력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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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반덤핑조치는 의 이며 이나 WT O 으로 해

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반덤핑조치는 특히 을 보호하기보다는 를 보호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한편, 덤핑이 수입국내 경쟁을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면 이는

경쟁법을 국제적으로 투명화하여 원가이하의 판매를 규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해결

책이다4). 만약 기타 정치 경제적 이유로 반덤핑조치의 폐지가 어렵다면 그 대안으로

서 반덤핑조치의 결정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고 국익을 고려

하는 절차를 마련함과 동시에 덤핑규제의 결정과정을 객관화 및 투명화함으로써

(rent s eeking)가 만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5).

2. 의 덤핑

가. 주요국 운영실태

GAT T상 반덤핑규제는 이나 의 ‘불공정한’ 무역행위

에 대하여 추가적인 관세를 허용하는 GAT T의 이므로 반덤핑법의 투명한 운

영은 회원국간의 무역분쟁을 적절히 조정하고 무역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요한 선

행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각국의 반덤핑법은 이행협정의

을 준수해야 할뿐만 아니라 그 에도 충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반덤핑제도의

실제 운영상태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과연 반덤핑제도가 불공정한 무역거래에 엄격히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 W T O협정이 발효되기 이전인 1980년 1993년간 세계 각국의 반덤핑사례를 <

표 - 1>을 참조하여 살펴보면 1980년대에는 미국을 비롯한 호주, EU 그리고 캐나다

4) 에 의하면 가격경쟁에 따른 대응조치나 혹은 불황 등 의 로 발

생하는 가격인하는 정당한 가격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도 미래에 이러한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야 규제가 가능하다.
5) 한편, 반덤핑조치는 WT O협약에 따라 한시적인 조치일 수 밖에 없으나 보조금은 반영구화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반덤핑협정이 현실적으로 우월하다는 논의가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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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선진국이 반덤핑조치를 주로 활용하였다. 특히, (countervailing duty)까지

포함한다면 이 기간에 미국은 반덤핑(494건)과 상계관세(306건)에서 여타 국가의 추종

을 불허하고 있다. 1998년 현재에도 미국과 EU가 시행하고 있는 반덤핑조치는 각각

322건과 163건으로 세계 각국에서 적용중인 반덤핑조치 882건의 57.7%를 차지하여 미

국과 EU의 반덤핑제도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지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진국의

수입규제 관행은 자국의 산업보호에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도상국으로 하여금 반덤핑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면서 이들 국가들도 1980

년대 중반 이후에는 동 제도를 활용하게끔 만드는 전기를 유발하였다. 1998년 현재

273건(31%)의 반덤핑조치가 상기 4개국을 제외한 여타 69개국에 의하여 적용되었고

앞으로도 그 이용도가 개도국간에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결국 반덤핑제도가

새로운 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향후 WT O New Round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반덤핑조치로 인한 국가간의 무역마찰이 한층 격화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표 - 1> 반덤핑사례 조사건수(1980 93)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

(EU)
미국

기타

선진국

개발

도상국
총계

1980 95
319

(35%)
207

(23%)
169

(19%)
201

(22%)
6

(1%)
0 902

1985 90
156

(25%)
100

(16%)
114

(18%)
184

(29%)
33

(5%)
48

(8%)
635

1990 93
183

(27%)
64

(10%)
71

(11%)
192

(29%)
38

(6%)
118

(18%)
666

자료: GAT T Secretariat; quoted in T he F inancial T im es, 15 December 1992 and 25
November 1993.

제소된 모든 사례가 덤핑판정을 받는 것이 아니며 반덤핑관세의 부과, 가격인상약

속 또는 수출제한이 적용된 확정판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1980

1990년(7월 기준)까지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사례는 156사례, 가격인상약속은 6사례이

다. 반면 호주는 반덤핑관세가 174사례, 가격인상이 41사례, 캐나다는 각기 156, 11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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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EU는 각각 84, 150사례로 EU에서 가격인상약속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상기의 통계는 반덤핑조사를 전후하여 수출업자가 자발적으로 을 하거

나 을 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으므로 실제 반덤핑조사에 따른

를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 의하면 반덤핑관세는 덤

핑제품에 적용되는 일반관세보다 매우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미국의 경우, 6%

의 명목 관세율에도 불구하고 1980년 1989년 사이에 평균 덤핑마진율은 33.2%에 달

하고(Morkre and Kelly, 1994) 철강, 섬유 그리고 자동차에 부과된 반덤핑관세를 감안

할 경우, 제조업의 평균관세율은 23%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World Bank, 1992). 또

한 EU에서는 제조업제품에 대한 최혜국(MF N) 관세율이 7.8%에 불과하지만 평균마

진율은 조사기간인 1980년 1988년 사이에 37.4%에 이르고 1980 1989년 사이에 평균

반덤핑관세율은 이보다 낮은 17.8%로 추정되고 있다(Bourgeois and Messerlin, 1993,

Messerlin and Reed, 1995).

미국 반덤핑제도에서의 덤핑조사에 따른 그 결과를 검토하면 아래 <표 - 2>과 같

다. 1980년대에 조사된 사례는 383건으로 최종판정이 내려진 사례는 265건, 그리고 반

덤핑명령이 내려진 덤핑수입은 174건에 달한다6). 따라서 조사된 반덤핑건수의 45.4%

가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았는데 여기에 가격인상이나 수출중지약속 등으로 최종판정이

나 반덤핑명령에서 누락된 사례를 고려하면 덤핑조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수입품은

상기의 수치를 훨씬 상회할 것이다.

<표 - 2> 미국 반덤핑조사 및 판정건수(1980 96년)
(단위: 건수, %)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반덤핑명령

1980 1989 383 311 (81.2) 265 (69.2) 174 (45.4)

1990 1996 308 274 (89.0) 235 (76.3) 140 (45.5)

주: 괄호안은 조사개시 건수 대비 비율임(단, 조사가 1년이상 지속됨을 감안하면 조사개시
건수와 기타 오른쪽 열의 건수가 1대1로 대응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미국 International T rade Commission, 1998. 10.

6) 조사기간과 판정결과의 구분에 따라 <표 - 1>과 <표 - 2>의 통계가 약간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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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에 들어와 반덤핑조사를 받은 사례는 1990년 1994년에 집중되어 동 기간

에 273건에 달하며 이후 조사가 개시된 사례는 1995년과 1996년에 급격히 감소하여

각각 14, 21건에 불과하다. 다만, 1980년대에 비하면 조사가 개시된 이후 중간에 종료

되지 않고 판정까지 도달하는 사례의 비율은 1990년 이후 약 7 내지 8% 증가하여 이

시기에 반덤핑제도를 통한 수입규제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반덤

핑조치가 종료된 사례는 1980년대에 59건으로 재심이 이루어진 사례, 478건의 12.3%

에 불과하고 1990년대에 이르면 동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여 재심이 시행된 564건 중

에서 종료된 사례는 67건(11.9%)을 차지한다. 미국의 경우, 일단 반덤핑명령이 부과되

면 당해 조치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적으로 연장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반

덤핑조치가 적용된 사례가 되어 1998년 현재 무려 322건에 달하는 사례가 동 조

치에 따른 규제를 받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EU에서 에 따라 반덤핑조치가 된 를 제외하고 신규조사에

의하여 동 조치를 적용받은 사례를 살펴보면 <표 - 3>과 같다. 1998년 현재, 73건에

달하는 사례에 대하여 예비판정(6건)을 포함한 반덤핑조치가 적용되고 있는데 그 중

가격인상약속이 함께 포함된 사례가 12건에 이른다. 덤핑제품의 내역을 보면 각종 섬

유제품(15건)과 신발, 라이터, 가죽 핸드백, 그리고 인공사육된 연어 등을 포함한 기타

제품(15건) 이외에는 주로 기계 및 전자(15건), 화학제품(20건), 금속제품(13건) 등 73

개 품목에 대하여 반덤핑조치가 적용중이며 조사가 진행중인 제품은 15건에 이른다.

조사대상국은 주로 우리나라(10건)를 포함한 중국(34건), 인디아(9건), 대만(8건), 말

레이시아(8건) 등을 포함한 아시아의 신흥공업국과 러시아(9건), 우크라이나(6건), 등

의 동구국가로 구성되어 있고 기타 미국이나 남미국가 등에 대한 규제조치는 드물어

EU 반덤핑조치의 편향성이 엿보인다. 이 밖에도 종량세(specific duties)가 부과중인

22개 품목을 제외하고 51개에 이르는 종가세(ad valorem duties) 품목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약 23.4% 36.6%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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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3> EU의 반덤핑조치 현황 및 평균부과율(1998. 10.)

(단위: %, 건수)

기계 및

전자
화학제품

금속 및

금속제품

섬유 및

섬유제품
기타 전체

평균부과율 21.2 45.0 31.5 31.6 25.8 33.7 24.3 37.8 15.4 29.1 23.4 36.6

종가세 15 9 8 10 9 51

종량세 - 11 5 - 6 22

약 속 0 2 7 0 3 12

총품목수 15 20 13 10 15 73

조사품목 2 - 7 6 - 15

주: 평균부과율은 종가세만을 기준한 수치임.

자료: Swedish National Board of T rade (http:/ / ww w.kommers.s e/adeng.htm#ad1.)

나. 우리나라에 대한 반덤핑조치 적용현황: 미국과 EU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 EU 그리고 호주등 16개국으로부터 46사례에

대하여 반덤핑조치를 적용받고 23사례에 대하여 조사를 받고 있다. 이중 미국, EU, 캐

나다 그리고 호주의 4개국에서 조치(조사)중인 사례가 33건(14건)이고 여타 국가가 12

건(14건)으로 개도국으로부터의 반덤핑조사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한편, 미국 국제무

역위원회(IT C) 조사에 의하면 1989년 1993년 기간중 반덤핑조치를 적용받은 국내제

품의 수출액은 우리나라 대미 총수출액의 7.45%에 달하는데 이는 대만(3.61%), 일본

(2.31%), 그리고 중국(1.83%)에 비하여 우리 제품이 미국에서 상당한 차별을 받고 있

음을 보여준다7). 마찬가지로 EU의 경우, 1997년 당시 우리나라 EU 총수출액의

15%인 21억 달러에 달하는 제품에 대하여 반덤핑규제조치를 적용받고 있어 선진국에

서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1998년 10월 현재 미국 반덤핑제도에 따른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제품을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표 - 4>와 같다. 미국에서는 컬러T V를 위시한 총 16개 품목에 대하

7) “반덤핑조치의 확산과 우리 기업의 대응”, 무역위원회 이건호, 1998(http:/ / ww w.mocie.go.kr

/ new /review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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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0.03% 25.59%(평균 5.2% 9.7%)에 이르는 반덤핑관세가 부과중이며 이외에도

1998년도에 들어와 스테인레스 강선, 열연후판, 냉연강판 그리고 합성고무에 대하여

새로이 조사가 진행중이다. 미국 반덤핑법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도 덤핑 제

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 제품은 컬러T V, 컬러T V 브라운관 등 4

개 제품에서 노조가 미국기업이나 협회와 함께 조사 신청한 전례가 있다. 또한 미국

은 (transitional rules)에 따라 1998년 10월 컬러T V를 필두로 UR협약법 이전

에 반덤핑조치를 적용받은 품목에 대하여 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1999년 11월에

D램 반도체가 우리나라 제품 가운데 마지막으로 재심을 받게 된다.

미국에서 반덤핑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우리나라 제품에 관한 조치내용을 살펴보면

미국 반덤핑제도의 특색이 잘 드러나는데 이를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제

품에 대한 반덤핑관세는 금속 및 금속제품((9개)과 전자제품(4개)에 집중 부과되고 있

다. 둘째, 1978년 자전거용 튜브에 대하여 반덤핑관세를 처음 부과받은 이래 21건에

달하는 우리 수출품이 반덤핑규제를 받았으나 동 조치가 자발적으로 종결된 사례는

합섬스웨터와 앨범등 6건에 불과하다. 특히, 1997년 12월 현재 반덤핑관세가 부과중인

17개 품목 가운데 14개 품목이 5년 이상 그러한 규제조치를 적용받고 있으며 그 중에

는 컬러T V(15년), 관이음쇠(13년), 금속 취사도구, 컬러T V 브라운관 그리고 황동판

(12년) 등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재심에서 으로 덤핑판정을 받고 있는 품목이

상당하다. 셋째, 컬러T V, 컬러T V 브라운관, 니트로세룰로스 등 8개 품목에서는

GAT T의 마진 (2% rule)에 따르면 부정적 피해판정을 받아야 하지만 미국

반덤핑법에 따라 기존 사례에 적용되는 미소마진 규정(0.5% rule)에 근거하여 반덤핑

관세를 적용받는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품이 상당수 존재한다. 특히, 삼성전자 컬러T V

의 경우 제3차(1985년), 제4차(1986년) 연례재심과 제6차 및 제7차 재심(1996년)에서

0.5%의 미소마진 판정을 받았는데 미국 반덤핑법에 따르면 3년 연속 미소마진 판정을

받으면 이에 근거하여 반덤핑명령 철회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삼성전자는 1993년부터

1995년까지 네차례에 걸쳐 반덤핑조치의 종료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상무성은 요건의

미비(신청 유효기간 경과)를 이유로 이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이후 1992년부터 1996년

사이에 2차례에 걸쳐 을 연기함으로써 삼성전자에 대한 반덤핑조치를 의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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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장하여 왔다.

<표 - 4>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치 현황(1998. 10.)

(단위: %)

제품명 반덤핑관세율 반덤핑관세율

1983 컬러T V 0 16

우회덤핑조사

삼성전자제외(1998)

0.03 16.57

1985 가단주철 관이음쇠 12.48 25.59

1986

금속제 취사도구 0.75 12.14 1.06 2.95

황동판 7.16 7.34

컬러T V 브라운관 1.91
우회덤핑조사

0.12 1.91

1988 전자교환 시스템 13.4 15.85 1.39 2.86

1989 니트로 셀룰로스 66.3 0.36

1990 폴리에스터 필름 3.88 5.38 0.07 11.62

1991
스탠다드 강관 4.91 11.63 2.64

스텐레스 용접강관 2.55 7.75 2.67

1992

스텐레스강 관이음쇠 21.2 21.2

스틸와이어 로프 1.51 0.04 13.79

DRAM(1메가 이상) 0.74 7.19 7.61 12.64

철강판재류

(냉연/아연도금강판)
4.64 24.95 0.39 5.72

1994 유정용강관 0.0 12.17 0.0 12.17

1997 스테인레스 선재 3.18 28.44

주: 반덤핑관세율 II는 재심결과 조정된 확정 반덤핑관세율을 의미함.

자료: http:/ / w ww .mocie.go.kr.ktc/new/ review 1호/미국EU.HT M

D램 반도체도 이와 비슷한 경우로서 우리 정부는 각각 1997년 7월과 8월에 컬러

T V와 D램 반도체에 대한 미국 반덤핑조치의 부당성을 WT O에 제소한 결과, 미국 상

무성은 1998년 9월 삼성전자에 대한 의 에서 반덤핑명령을 철회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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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같은 해 11월에는 모든 컬러T V에 대한 반덤핑규제를 2000년 1월 1일부터 종료

한다고 예고하였다. 한편, D램 반도체에 관하여 1998년 12월 WT O 패널은 LG와 현대

전자가 3년 연속 미소마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덤핑 가능성을

근거로 미국이 동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것은 GAT T규정에 합치되지 않는 조치로서

관련 조항의 시정을 권고하였다8).

이 밖에도 1984년 컬러T V에 대한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자 국내업체는 1985년을 전

후하여 미국에 현지공장을 설립하였고 이후 NAFT A협정이 체결되자 국내로부터의

직수출을 중단하고 1991년경 멕시코에 공장을 이전하여 이 지역에서 생산된 컬러T V

를 수출하였다. 그 결과 상무성은 미국업계 요청에 따라 국내 3사에 대한 우회덤핑조

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1997년 12월 컬러T V에 대한 제소는 신청자에 의하여 철회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재심결과에 따라 확정되는 반덤핑관세는 기존의 반덤

핑관세보다 감소 또는 증가할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일차 최종판정의 반덤핑관세율

(9% 15.8%)보다 낮은 관세율(5.2% 9.7%)을 재심에서 부과받는 경향이 있다.

한편, 1998년 10월 현재 EU에서 반덤핑조치가 적용중인 우리나라 제품은 11개 품

목으로 <표 - 5>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 밖에도 EU에서는 우리나라 카오디오 시스

템, 철강로프 등, 스테인레스 스틸와이어, 그리고 폴리에스터 섬유사의 4개 품목에 대

하여 반덤핑조사를 진행하고 있다9). 우리 제품에 대한 평균 반덤핑관세율은, EU의

경우, 17.4% 26.2%에 달하여 미국(5.2% 9.7%)보다 강도높은 규제조치를 받고 있는

데 다만 EU가 여타 국가에 적용중인 평균관세율에 비하면 우리 제품은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부과받고 있다(<표 - 6> 참조)10).

8) 미 연방규정에 따르면 수출업체가 3년 연속 정상가격으로 덤핑제품을 판매하고 미래에 덤핑

할 ‘가능성’이 없으면 상무성 장관은 반덤핑명령을 종료할 수 있다(19 CFR 351.222(b)). 그러

나 1998년 WT O 패널은 이러한 규정이 이행협정 제11조 제2항 즉, 재심 결과 반덤핑관세

부과가 더 이상 정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할 경우, 즉각 당해 조치를 종결해야 한다는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정하였다.
9) 컬러T V의 경우, 우리 정부 요청에 따라 1998년 12월 반덤핑규제가 종료된 바 있으며 또한

카오디오 시스템은 1998년 9월 잠정반덤핑관세가 기각되었다.
10) 물론 반덤핑조치를 적용받는 품목이 다르므로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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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5> 우리나라에 대한 EU의 반덤핑 조치 현황(1998. 10.)

(단위: %)

제품명 반덤핑관세율

1988

컬러T V(16"이하)
10.2 19.6

10.5(기타 업체)

글루탐산 나트륨
가격인상약속: 0.189ECU/ Kg

0.129 0.28ECU/ Kg(1996)

1990 폴리에스터 단섬유 1.6 4.8(1993년) 12.3(1998년)

1992

전자저울 7.2 26.7

플로피디스크(3.5") 8.1

컬러T V(17"이상) 13.4 17.9

1993
전자렌지 3.3 29.0

대형알미늄 축전지 70.6

1996
스테인레스 스틸 패스테너 24.0 26.7

소형 팩시밀리 7.5 25.1

1998 글루타민산염 10.5 12.3

주: 1. 합성섬유로프는 1998년 10월 덤핑미소마진 판정으로 조사종결됨.

자료: http:/ /w ww .mocie.go.kr .ktc/ new/ review 1호/미국EU.HT M

미국에 비하여 짧은 편이지만 EU도 컬러T V(10년)나 폴리에스터 단섬유(8년)의 예

에서 보듯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덤핑조치를 연장하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이미 지

적한 바와 같이 EU의 평균 반덤핑관세율은 미국에 비하여 높은 편이며 특히 전자저

울, 컬러T V, 전자오븐, 소형 팩스 등 7개의 기계 및 전자제품에 평균 17.2% 28.1%에

달하는 반덤핑관세를 집중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미국의 예에서

보듯이 규제기간 동안 덤핑마진을 축소하는 한편 오랜 기간 적용되는 반덤핑규제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할 수 있는 장기적 전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전술한대로 반덤핑조치는 원래 불공정 무역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로 도입된 제도이

지만 과거 선진국 사이에서 무역규제수단으로 동 조치가 남용되어 왔고 향후에도 수

입규제수단으로 더욱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1985년까지 동 제도를 도입한

국가가 15개국에 불과하였지만 1998년 현재 73개국이 동 조치를 시행중이며 중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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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반덤핑제도를 도입한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본 장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반덤핑규제를 적용받는 품목과 그 물량을 무시할 수 없으며 더욱이

수입국이나 제3국에서 제조, 유입되는 우회수출까지 포함한다면 반덤핑제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수출품은 상당하다.

<표 - 6>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과 EU의 반덤핑 관세 평균부과율

(단위: %)

기계

전자제품
화학제품

금속

금속제품
섬유 기타 전체평균

미국
기존 4.0 10.2 66.3 5.8 13.9 - 3.9 5.4 9.0 15.8

재심후 2.3 8.5 0.4 6.8 10.5 - 0.07 11.6 5.2 9.7

EU 17.2 28.1 10.5 12.3 24.0 26.7 12.3 - 16.8 24.9

주: 재심후 평균부과율은 재심결과 조정된 확정 반덤핑관세율을 의미함.

자료: http:/ / w ww .mocie.go.kr.ktc/new/ review 1호/미국EU.HT M

따라서 정부는 반도체나 컬러T V의 예에서 보듯이 수입국이 자의적으로 반덤핑규제

를 남발할 경우 WT O제소를 포함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WT O분쟁이 항소까지 감안하면 거의 2년간 소요되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채택될 수 있는 보복조치도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왜곡된 반덤핑규제

를 WT O에서 해결하는 방법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WT O 신협상에서 전개될 반덤핑규제 관련 논의에 우리 정부가 보다 주도적으로 개입

하여 합리적이고도 실효성있는 반덤핑협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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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 O체제 내에서의 반덤핑협약

1.

반덤핑제도는 1900년대에 캐나다(1903년)와 미국(1916년)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국가

들이 수입규제를 위한 국내법으로 도입되었으나, 1947년 GAT T에서 제6조 등의 관련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국제규범으로 정착되었다. GAT T 제6조는 덤핑에 관한 일반적

규제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GAT T 1994 제6조에 관한 이행협정(Agree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GAT T 1994)은 덤핑과 피해의 판정 그리고 반덤핑

관세의 부과 등 행정적 절차에 대한 세부적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협정국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려면 첫째, GAT T 제6조에 의한 ‘덤핑행위’가 성립하

고 둘째, 국내산업에 관한 실질적 피해나 그러한 위협이 발생하며 셋째, 덤핑이 이러

한 피해를 야기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GAT T 1994 제6조에 관한 이행

협정이 일몰조항을 도입하는 등 나름대로 반덤핑조치의 남발을 견제하기 위하여 구체

적인 조사방법과 충족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앞에서 잠시 논의된 바와 같이 그러

한 요건이 당해 조치의 남용을 억제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으며 향후 WT O에서

다시 논의될 신협상(New Round)에서는 반드시 반덤핑협정의 문제점이 대폭 개선되

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논하기에 앞서서 GAT T 제6조와 이행협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WT O 반덤핑협약

가. 조사의 개시 및 요건(GAT T 1994 이행협정 제4 6조, 12조, 14조)

1) 덤핑조사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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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여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려면 일반적으로 국내산업 또는 대리인이 서면으로

제소신청을 해야 하는데 조사개시는 조사신청이 1)의 을 대신한다는

대표성이 있어야 개시된다. 따라서 조사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국내생산자 중에서 생

산의 50%를 초과하는 생산자가 조사를 찬성하였을 때 조사가 시작될 수 있으며 만약

조사를 지지하는 업체의 생산량이 전체 국내생산의 25%를 하회하면 조사가 시작될

수 없다(제5조 제4항). 동 조항의 에서는 특히 “협약국은 국내산업 동종상품의 종

업원들이나 이들의 대표단체가 조사신청을 제출 또는 지지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라

고 규정하여 도 덤핑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1967년 반덤핑

협약의 묵시적 이해를 명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관계당국은 덤핑, 피해 및 인과관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특별한

상황에서 국내산업에 의한 조사개시의 서면요청이 없이도 독자적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제5조 제6항). 조사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조사개시 후 1년 이내에

종결되어야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밖에도 이행협정 14조는 제3국의 당국이 요청할 때 그러한 제3국을 대신한 다른

수입국에 의한 반덤핑조치와 조사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신청은 덤핑

에 관한 가격정보 및 조사대상인 덤핑제품으로 인하여 제3국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상세한 자료로 뒷받침되고 제3국 정부는 조사주체인 수입국에게 자료획득을

위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한편 수입국 당국은 조사에 임함에 있어서 덤핑

제품이 자국에 수입되는 제3국의 수출품에 미치는 영향이나 또는 제3국 당해 산업의

총수출에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하지 않고 제3국의 해당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검

토한다(제 14조 제3항)2). 수입국은 조사진행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며 또한 구체적

1) GAT T 반덤핑규정상 동종제품(like product : produit s im ilaire)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고

려중인 상품과 모든 면에서 같은 동일한 상품을 의미하며 그러한 제품이 없는 경우 비록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않지만 고려중인 상품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 다른 상품을 의미한

다("a product w hich is ident ical, i.e., alike in all respects to the product under consideration,

or in absence of such a product, another product which, although not alike in all respects ,

has characteris tics closely resembling those of the product under considerat ion." 이행협정 제

2조 제6항).
2) the authorit ies of the importing country shall consider the effects of the alleged dum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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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된 경우, 이러한 조치에 대한 상품무역이사회(Council for

T rade in Goods)의 승인을 받기 위한 시도를 수입국이 자발적으로 결정한다.

2) 정보의 제공과 이용

이행협정은 덤핑여부에 대한 을 일단 에게 부여하고 있다(제5조 제2

항). 서면신청서에는 덤핑의 존재와 에 대한 그리고 에 대한 구

체적인 증거가 포함되어야 하며 관련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은 단순한 주장

(s imple as sertion)은 이 조항을 충족하는 요건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구체적 증거로서

신청서에는 합리적으로 입수가능한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청자와 덤핑협

의자의 명단, 덤핑제품에 대한 기술과 국내생산량, 수출 및 정상가격 또는 이들 가격

에 관한 각종 정보, 수입량의 추이 및 덤핑수입이 국내가격과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

향 등. 당국은 신청서에 제시된 정보가 조사개시를 정당화하는데 충분한지를 결정하

기 위하여 제시된 증거의 적정성과 정확성을 검토한다. 이 조항은 덤핑제소 가

가 있음을 고려할 때 상기의 제5조 제4항과 더불어 덤핑제소의 남발을

억제하고 공정성을 부여하는 조항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행협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반덤핑조사와 연관된 모든 3)는 당

국이 요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통보를 받고 증거를 서면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

(최소 30일 연장가능)를 부여받을 수 있다. 수출자와 수출국은 반덤핑조사

의 을 제공받으며, 비밀보호의 요건을 조건으로, 일방 이해당사자에 의해 서면으

로 제시된 증거는 조사에 참여한 다른 이해당사자에게도 신속히 입수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당국으로부터 질의서를 받은 수출자나 생산자는 응답을 위해 최소한 30일이

on the industry concerned as a whole in the third country; that is to say, the injury

shall not be as sessed in relation only to the effect of alleged dumping on the indus try' s

exports to the importing country or even on the industry' s total exports .
3) 이해당사자는 조사대상 제품의 수출자, 생산자나 수입자 또는 이러한 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무역협회나 사업협회, 수출국 정부, 그리고 수입국 동종 제품의 생산자 또는 이러한 자가 다

수를 차지하는 무역협회나 사업자협회를 포함한다. 이 목록은 그러나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자가 이해당사자로 포함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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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지며 동기간의 연장요청에 사유가 제시되면, 가능한 한 그 기한은 연장되어야 한

다.

그리고 제6조 제1항과 제11항에 의거하여 조사대상국, 즉 수출국에 대한 사전통보와

함께 수출국 정부도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조사의 전과정을 통하여 모든 이해

당사자는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당국은 요

청에 따라 모든 이해당사자가 상반된 이해(adverse interests)를 갖는 당사자와 회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반대의견과 반박주장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한다(제6조 제2

항)4). 또한 모든 이해당사자는 제6조 제5항에 정의된 비밀이 아니며 당국에 의하여 사

용되는 모든 정보를 열람하고 이에 기초하여 자신의 입장을 준비, 개진할 기회를 적

시에 제공받는다(제6조 제3항, 제4항). 경쟁자에게 중대한 이익이 되거나 정보제공자에

게 중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비밀정보나 조사참여자가 비밀을

조건으로 제공되는 정보는 당사자의 명시적 허가 없이 공개될 수 없다. 그러나 비밀

유지 요청이 정당하지 않다고 당국이 판정하였는데 정보제공자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

거나 합리적인 이해가 가능한 의 로 이를 발표하지 않으면 당국은 당해 정

보의 정확성을 적절한 출처로부터 확인하지 않는 한 이러한 정보를 무시할 수 있다.

이렇듯 이행협정은 1979년 반덤핑협정에 비하면 조사개시후 반덤핑조치의 소멸까

지, 모든 중요한 절차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제12조에서는

추가적으로 조사개시, 예비판정, 잠정조치, 가격약속 결정, 종결판정 그리고 반덤핑관

세의 소멸에 대한 조사결과를 (public notice)하며 그 내용을 공고에 명시하거나

별도 보고서를 통하여 이해당사자가 입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종판정 이전

에 확정조치의 결정근거가 되는 핵심사항(essential facts )을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통

보하고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다.

당국은 관련기업의 동의를 얻고 해당 회원국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자료검증이나 추

가적 자료습득을 위하여 다른 회원국의 영토에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이

해관계인에게 공개되어야 한다(제6조 제7항). 더불어 제6조 제12항에서는 조사대상 제

4) 그러나 회의참석이 의무적 사항은 아니며 회의불참이 당사자를 불리하게 할 수 없다. 회합에

서 제시된 구두주장은 서면으로 재작성되고 다른 이해당사자에게 입수가능할 때만 당국에

의하여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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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와 그리고, 소매단계에서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인 경우, 대표

적인 가 덤핑과 피해 및 인과관계에 대한 정보를 조사당국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제6조는 조사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조항을 포함하

고 있다. 우선 제6조 제8항에 따르면 이해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의 접근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조사를 상당히 방해하는 경우,

당국은 한 에 기초하여(on the basis of facts available) 모든 판정을 내

릴 수 있다. 지난날 일부 덤핑규제국에서 이용가능한 의 (Bes t Information

Available, BIA)에 대한 해석을 남용하여 반덤핑조치를 적용하는 사례가 빈번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또 부속서 2(ANNEX II)에서 이와 관련한

여러가지 기준을 정해 놓고 있다.

부속서 2에 따르면 조사당국은 모든 이해당사인으로부터 요청되는 정보와 회신방법

을 상세히 명시하고 합리적인 기간내에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국내산업에 의하

여 제출된 조사신청서를 포함한 한 에 기반하여 덤핑판정이 내려질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당국은 불합리한 추가적 비용이 드는 방법에 따른 자료요청

을 계속 요구할 수 없고 또한 이해당사자가 능력에 따라 최선을 다해 제공한 정보라

면 이를 무시하는 관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제5항). 제출된 정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제공자는 그 이유를 통보받고 합리적 기간내에 추가설명을 할 기회를 부여받으

며 그래도 당국이 당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그 이유가 당국에 의하여

되어야 한다(제6항). 조사신청서를 포함한 인 를 통한 정보를 이용하여

정상가격을 포함한 덤핑판정이 내려져야 하는 경우 당국은 특별히 신중을 기하고 가

능하다면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7항에서는 이해당사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 적정한 정보가 입수되지 않으면 그러한 상황이 협조하였을 때보다 당해 당

사자에게 더 ‘ 한 ’를 초래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6조는 조사에서 사용되는 증거에 대하여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에

대한 자세한 규정과 덤핑협의자의 권리를 여러 가지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6조

제14항에서는 6조에서 규정된 절차가 조사당국이 이행협정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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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에 도달하거나 반덤핑조치를 취하는데 방해하는 것을 의도하지는 않는다고 명시

하고 있다. 따라서 반덤핑조치의 적용에 있어서 정보수집의 과정이나 조사절차에서

의 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가 이행협정의 중요한 으로 지적되지

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조항이 일반적인 법규정과 다른 점으로 예시될 수

있다.

3) 국내산업과 지역산업

과거 GAT T는 덤핑판정시 국내산업의 대부분에 피해가 있을 것을 요구하였는데 여

기서 ‘ ’이란 동종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생산자 전체 또는 이들 생산자가 제

조한 제품의 총합이 당해 제품의 의 (a major proportion)을

차지하는 국내생산자들을 지칭한다. 그러나 생산자와 수입자가 (related)에 있

거나 생산자가 덤핑 제품의 수입자인 경우, 해당 생산자는 국내생산자에서 제외되며

회원국 영토가 둘 이상의 시장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덤핑의혹이 제기된 시장

의 생산자가 국내산업으로 간주된다.

특수관계로 인하여 국내산업에서 제외되는 생산자는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생산자

가 타방을 직 간접적으로 ‘통제’하거나5) 제3자에 의하여 또는 제3자를 직 간접적으

로 통제하는 경우로서 그러한 관계가 관련생산자로 하여금 관련 없는 생산자와 다르

게 행동할 결과를 유발한다고 믿거나 의심할 근거가 있는 생산자를 뜻한다(제4조 제1

항 (i)).

이행협정 제4조 제3항에서는 협정국들의 국내시장 전체가 1994년 GAT T 제24조 제

8항(a)에 의거한 의 에 따라 하나의 통일된 시장으로 분류될 수 있을 정

도로 통합이 되어 있으면 전체 지역의 산업을 ‘국내산업’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그러

나 EU의 주장에 의하여 제4조 제1항 (2)에서는 i)개별 시장내 생산자들이 제품 전체

혹은 거의 대부분을 당해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고 ii)당해 시장의 수요가 다른 지역에

5) 일방이 법적으로 또는 운영상에서 타방을 제약 또는 감독할만한 위치에 있을 때 전자가 후

자를 통제한다고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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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제품 생산자에 의하여 공급되지 않을 때에는 의 을 2개 이상의 시장

으로 분리하여 각 시장을 독립된 산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피해가 비

록 전체 국내산업에 발생하지 않더라도 덤핑제품이 분리된 시장으로 집중되고 당해

시장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산자들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이어야 한

다. 또한 반덤핑관세는 문제된 시장에 수입되는 덤핑제품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원칙

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의 불가능하다면, 이나

이 제의되었으나 그러한 약속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반덤핑관세가 당해지

역에 공급하는 특정 제품에만 부과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반덤핑관세가 없이

부과될 수 있다(제4조 제2항). 따라서 현행 반덤핑협정 내에서는 피해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EU와 같이 통합경제체제의 국가는 지역내 시장을 하여 조사할 수 있는데

비하여 만약 가격인상약속을 수출국이 수락하지 않으면 비록 피해가 일부 지역에 국

한되었다 하더라도 EU 전지역에 유입되는 수입품에 대하여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4) 덤핑마진

덤핑마진은 조사대상 수입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각각에 대하여 마진을 결정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덤핑 수출자수가 과다하여 개별적인 덤핑마진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당국은 “선정시 이용가능한 정보에 기초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을

사용하여” 조사대상인 또는 의 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거나 또는 수

출국으로부터 합리적인 조사가 가능한 가장 큰 수출량의 비율로 제한할 수 있다(제6

조 제10항)6). 표본선택은 조사당국의 을 배제하기 위하여 가급적이면 수출

자들과의 협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조사대상을 제한하더라도 개별적인 조사가

6) may limit their examination either to a reasonable number of interested parties or

products by using samples w hich are statis tically valid on the basis of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authorities at the time of selection, or to the largest percentage of the

volume of the exports from the country in quest ion w hich can reasonably be

inves 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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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에게 부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적기의 조사종결을 방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당국은 최초에 선정되지 않은 수출자라 하여도 필요한 자료를 에 제출한 생

산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덤핑마진을 결정해야 한다(제6조 제10항 2).

이 때 조사대상이 아닌 수출자에 대한 덤핑마진을 결정하는 문제가 있는데 제9조

제4항은 이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반덤핑관세가 첫째, 선정된 수출자에 대하여 적용되

는 덤핑마진의 또는 둘째, ( 이 아닌) 반덤핑관세의 지불책임이 예상

되는 을 근거로 계산된 경우에는 선정된 조사대상 수출자의

과 조사대상이 아닌 의 의 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이 조항의

목적상 영의 덤핑마진, 마진(de m inim is) 또는 상기의 제6조 제10항에 의한 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인하여 한 를 기반으로 결정된 덤핑률은 무시된다. 영

이나 최소마진의 덤핑률을 배제한 이유는 조사받지 않은 까닭에 이들이 오히려 낮은

덤핑률을 적용받는 사례를 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수출자의 불성실한 대응으로

조사대상이 아닌 여타 수출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였다.

한편 수출국 생산자 중에서 조사기간동안 수출을 하지 않았으나 이후 수출을 개시

하는 는 기존의 덤핑수출자나 생산자와 가 없는 경우(not related),

조사당국은 신규수입품에 대한 인 덤핑마진을 결정해야 하며 조사절차는 정상

적인 조사에 비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야 한다(이행협정 제 9조 제5항). 조사기간

동안 이러한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가 적용되지 않으나, 검토결과 덤핑판정이

내려지면 조사개시일로부터 반덤핑관세를 할 수 있도록 당국은 평가의 보류

및/또는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지난날 선진국들은 덤핑업체들이 수출자를 변경함으

로써 반덤핑관세를 피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덤핑 수출국의 신규제품에 대하여 구체

적인 조사없이 조사된 의 덤핑 를 부과하여 왔었다. 그러나 반덤핑조치가

덤핑행위를 자행하는 ‘ ’에 대한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EC 등 선진국이 이렇

듯 ‘ ’을 기준하여 반덤핑 수출국의 신규제품에 고율의 반덤핑관세(residual

duties)를 부과하는 관행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며 따라서 동 규정이 시행되면 이러

한 왜곡된 관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

WT O 반덤핑협정이 체결되기 이전에는 덤핑마진이나 국내산업의 피해가 ‘ 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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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negligible) ’인 경우, 덤핑조사를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

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회원국마다 다른 기준을 사용하였다7). 이행협정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덤핑마진이 (de m inim is: 수출가격의 2%)이거나 실제 또는

잠재적인 덤핑 의 나 혹은 가 할만한 이면 조사는 즉시 종결되어

야 한다(제5조 제8항). 개별 수출국의 수입국내 수입점유율이 3% 미만이며 또한 이들

개별 수출국으로부터의 동종 수입품의 총합이 전체 수입물량의 7%미만인 경우에는

이러한 수입량은 일반적으로 무시할만한 수준으로 간주된다.

나. 덤핑의 결정(GAT T 1994 이행협정 제2조)

1) 정상가격의 결정

가) 정상가격의 적용기준

GAT T 제6조 제1항과 이행협정에 따르면 덤핑수입품이 대략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

여야 이들 제품에 관하여 반덤핑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우선 첫째로, GAT T가 규정

한 개념의 덤핑이 존재하고 둘째,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 또는

그러한 피해의 우려가 존재하거나 국내산업의 확립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으며

셋째, 덤핑이 이러한 산업적 피해를 야기하는 요인이어야 한다( 의 )8).

따라서 조사당국은 우선 수입품이 덤핑수입되고 있는지를 판정하여야 하는데

GAT T 제6조에 따르면 한 국가의 제품이 (normal value)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국가로 수출될 때 덤핑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한다9). 정상가격은 대신

7) 이행협정이 체결되기 전 최소덤핑 마진율은 미국과 EU가 각각 0.5%, 1.5%이었다.
8) "dumping ...... is to be condemned if it causes or threatens mater ial injury to an

established industry in the terr itory of a contracting party or materially retard the

establishment of a domestic industry." 동 조항의 해석에 따르면 덤핑이 피해를 유발하는

유일한 원인이 아닌 부분적 원인에 해당된다할지라도 반덤핑조치의 요건이 성립된다고 주장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석의 모호함이 WT O 반덤핑협약의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9) 덤핑마진은 조정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액을 수출가격으로 나눈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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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inary course of trade)로서 수출국에서 소비되는 동종제품의 비교가능한 국내

가격을 말한다. 이러한 국내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상거래로서 제3의 수입

국으로 수출되는 동종제품의 비교가능한 최대가격(the highes t comparable price,

export value), 또는 생산국에서 합리적인 과 을 포함한 (

)로 규정된다(GAT T VI:1). 따라서 GAT T 제6조는 이윤극대화를 위한

(price discrimination)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편 비시장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의 정상가격은 조사대

상 국가와 비교되는 시장체제 국가의 거래가격(제3국 가격)이나 또는 판매비용 및 이

윤을 고려한 생산비용이 (surrogate or reference price)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방법에는 당국의 독단성이 개입되기 마련이고 비시장체제 국가와

비교되는 제3국간의 생산비용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기준가격은 많은 비판을 받아 왔

다. 실제로 EC의 경우 1980년 85년간 약 68%의 반덤핑 케이스가 기준가격 등 구성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제3국가격이 이용된 사례는 없었다(Messerlin, 1989). 미국

에서는 1980년 89년간 약 54.4%가 소위 의 (BIA)를 이용한 구성가격의 결

정으로 평균 덤핑마진이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었다(Devault, 1990).

을 결정할 때 수출국 국내가격 등의 적용순위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순

차적으로 결정된다. 을 우선하되 수출국 국내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

에 의한 판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나 특별한 시장상황 또는 소량의 판매10)로 적절한

비교가 불가능할 경우, 덤핑마진은 동종 상품이 적절한 3 (appropriate the third

country)에 수출될 때 비교 가능한 가격으로서 대표성을 띠고 있는 가격이나 또는 생

산원가에 이윤 및 관리, 판매 등 일반비용을 포함한 으로 결정한다(제2조 제2

항). 따라서 반덤핑협정에 의하면 정상가격은 수출국 국내가격이 우선시 되지만 그 이

외 제3국가격과 구성가격의 적용은 덤핑규제국의 임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10) 수출국내에서 소비되는 동종 제품의 규모가 수입국에서 판매되는 당해 제품 거래량의 5%

내지 그 이상을 차지하면 이는 일반적으로 정상가격을 결정하는데 충분한 규모로 간주되

며, 이보다 낮은 비율이라도 적절한 비교를 위한 충분한 규모라는 증거가 제시되면 이를

근거로 판정이 내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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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정상거래의 배제

의 (s ales below unit cost),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또는 는 ‘정상거래’가 아닌 판매로 간주되므로 거래량에 따라 결정되는 정상

가격의 산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 그러나 이행협정 이전의 기존 GAT T협약에서는 정

상거래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불명확하였고 특히 원가이하의 판매를 무조건 제외함으

로써 정상가격이 과대평가되어 덤핑률이 과다산정되는 사례가 상당하였다. 이러한 관

행은 WT O협상시 수출국 사이에서 상당한 불만으로 대두되었고 그 결과, 이행협정

제2조 제2항 1에서는 원가이하의 거래가 정상거래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상세히 명기하였다. 수출국내 또는 제3국에서 , 와 을 포함한

( 및 ) 로 판매되는 제품의 거래가 동안 ‘그리고’

으로 이루어지고11) 그러한 가격이 인 에 모든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수준 이하인 경우, 이러한 판매를 정상거래로 간주하지 않고 정상가격의 산정시 고려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따라서 ‘판매시’ 원가이하인 가격이 동안 가중평

균된 단위비용보다는 그 가격이 높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내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가격으로 간주한다(제2조 제2항 1). 이렇듯 판매시 원가이하의 거래를 정상거래

에서 배제할 수 있는 요건이 강화된 이유는 미국 등 선진국의 반덤핑법이 정상가격을

과대평가하려는 의도에서 추정된 원가이하의 판매를 무조건 정상적인 거래로 간주하

지 않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표 - 1> 원가이하의 거래가 정상가격의 산정에서 배제되는 경우

- 원가 이하의 판매가

1년(최소한 6개월) 이상 지속되고,

고려중인 거래의 가중평균가격이 가중평균 단위비용 이하이거나,

단위비용 이하의 판매량이 고려중인 정상거래의 20% 이상을 차지할 경우.

- 단, 개별거래에 있어서 원가 이하인 판매가격이 조사기간 동안의 가중평균 단위

비용보다 높으면 정상거래로 간주.

11) 일반적으로 1년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최소한 6개월 이상이며 정상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고려중인 거래의 가중평균 판매가격이 가중평균 단위비용 이하이거나 단위비용 이하의 판

매량이 적어도 정상가격 결정을 위해 고려중인 거래에서 2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이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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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용의 결정

비용의 산정시 수출자나 생산자가 유지하고 있는 기록이 에서 일반적으로 인

정하는 에 충실하고 생산 및 판매비용이 합리적으로 기록에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비용은 그러한 기록에 기초하여 결정된다(제2조 제2항 1.1). 조사당국은 조

사기간 도중에 수출자나 생산자가 제시한 증거를 포함한 비용을 적절한 배분을 위하

여 입수가능한 증거들을 감안한다. 그리고 비용의 적절한 할당에 있어서 분할상환 및

감가상각 기간의 설정, 자본비용과 기타 개발비용의 공제 등은 수출자나 생산자가 전

례적으로 활용해 온 방안을 따르며, 반영되지 않은 그러나 현재 또는 미래의 생산에

혜택이 되는 이나 도 적절히 조정한다.

특히, 신제품은 생산초기의 생산개시비용(s tart- up cost)이 상당하며 따라서

가 보다 낮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반덤핑규제가 쉽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행협정은 조사기간동안 생산개시비용이 원가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제2조 제2항 1.1). 구체적으로는 생산개시 종료시점의 비용을 반영하도

록 하고 생산개시기간12)이 조사기간을 넘었을 경우 당국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가장 최근(the most recent)의 비용을 반영하여 생산개시로 인한 비용을 고려

한다(제2조 제2항 1.1 각주 6).

라) 구성가격

(constructed value)은 (fixed cost)과 (variable cost)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기타 , 및 (sales , general and administrative

expense: SG&A)과 (profit)을 포함하는데 이 때 ‘합리적인’ 기타 비용 또는 이윤

의 범위가 인위적인 것이 문제이다. 미국의 경우, 이행협정에 따른 법개정 이전에는

관리비용이나 이윤의 실제 크기와 상관없이 법정 최소이윤(8%)과 관리비용(10%)을

12) 생산개시 종료시점을 미국은 상업적 생산수준에 도달한 시점으로 보는 반면 EU는 비용회

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시점으로 보는 차이가 있다

(윤영각, 1995).

- 40 -



구성가격에 포함하였고 그 반면 EU는 실제 비용과 국내시장에서의 평균이익률 그리

고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는 동종상품을 취급하는 업체의 이윤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추정된 구성가격은 항상 덤핑마진이 과다계상되는 경향이 있어 수출업체의 큰

불만을 야기하였다.

이행협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판매 등의 비용과 이윤은 조사대상인 동

종 제품의 개별 생산자나 수출자의 정상거래에서 생산과 판매에 대한 실제 자료에 기

초하도록 하였다(제2조 제2항 2). 만약 실제 자료에 기초한 이익산정이 불가능하다면

우선 순위와 상관없이 첫째, 국내시장에서 (덤핑제품과) 동일한 일반적 범주(the same

general category)에 속하는 상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조사중인 당해 수출자나

생산자가 실제 발생하고 실현한 금액 둘째, 조사중인 다른 수출자나 생산자에 의하여

국내시장에서 동종 상품의 생산과 판매에 관련하여 발생되고 실현된 실제 금액의 가

중평균 셋째, 그 밖의 다른 합리적 방법(any other reasonable method)으로 판매비용

과 이윤을 결정하되, 그렇게 산정된 이윤이 수출국 국내시장에서 동일한 범주에 속하

는 생산자나 수출자가 정상적으로 획득한 이윤을 초과해서는 않된다.

2) 수출가격

한편 덤핑마진의 계산을 위해서는 이외에 (export price)이 존재

하여야 한다. 만약 수출가격이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수출가격이 수출자 및 수입자

또는 제3자간의 제휴나 보상약정(compensatory arrangement)으로 믿을 수 없다고 판

단되는 경우, 수출가격은 수입품이 독립구매자에게 최초로 재판매된 가격을 기초로

구성하거나 또는 수입된 상태로 재판매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당국이 결정하는 합리

적 기준(on such reasonable basis)에 의하여 구성된다( , constructed

export value, 제2조 제3항).

3)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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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에 있어서는 이 보장되어야 한다(이행협정 제2조

제4항). 특히, “같은 에서, 으로 으로, 가 이루어진

한 한 를 으로 하여 (두 가격을) 한다(T his comparison shall be

made at the same level of trade, normally at the ex- factory level, and in the

respect of sales made at as nearly as possible at the same time)”. 이 때 ,

, , , 의 와 이 밖에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증명된 그 밖의 차이점들을 고려해 각각의 경우에 그 내용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한 예로 수입품이 수출업체의 자회사를 통하여 판매될 경우 수출가격은 수입품

이 에게 처음 된 가격에 기초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국과 EU의

된 의 경우, 정상가격의 계상에서는 직접적인 판매비용만이 제외되는 반면

수출가격에서는 자회사의 이윤 및 판매비용 등 직 간접비용 모두가 제외되어 정상가

격과 수출가격의 공정한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덤핑판정이 쉽게 내려지고 덤

핑마진이 과다산정되는 폐단이 있었다. 이행협정 제2조 제4항에서는 구성수출가격이

사용될 때, 수입과 재판매 사이에 발생하는 관세 및 조세를 포함한 비용과 발생한 이

윤을 고려하고 이로서 가격비교가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조사당국이 구성수출가격의

거래단계와 동일한 거래단계에서 정상가격을 설정하거나 또는 당해 조항에 입각한 적

절한 조정을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 때 당국은 공정한 가격비교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불합리한 입증책임을 당사자에게 부담지워서는 안된다.

정상적인 덤핑마진의 조사는 이행협정 제2조 제4항 2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normally) 된 ’과 ‘모든 비교 가능한 수출품의 된 ’

을 비교하거나(average to average bas is) 또는 ‘매 거래마다의 정상가격과 수출가격’

을 비교하도록 한다(transaction by transaction basis). 그러나 또는 이

나 로 수출가격이 매우 상이하여 평균가격 비교나 거래별 가격비교로는 이러한

차이를 적절히 감안할 수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그러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제시된

다면(if an explanation is provided), ' 에 한 ' (a normal value

established on a w eighted average basis)과 ' ' (prices of individual

export transcations)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조 제4항의 2). 일반적으로 수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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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은 매입업체나 시간별로 변화하므로 당국이 평균별 또는 거래별로 가격비교가 불가

능하다는 개연성을 가질 수 있다면 당해 조항으로 말미암아 과장된 덤핑마진이 충분

히 가능하여 반덤핑조치의 왜곡이 우려된다. 특히 가격은 에 따라 변화하기

마련이므로 조사기간 동안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수입된 제품이 제외된다면, 실제 덤

핑이 없었다 하더라도 상기의 비교방식에 의하면 덤핑판정이 가능하며 또한 마진이

과대평가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입품이 원산지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않고 을 통하여 수입될 때

에는 일반적으로 비교가능한 중개국의 국내가격을 으로 간주하고 이를 (수출

국인) 중개국으로부터의 수출가격과 비교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수입품이 수출국을

단순히 통과하거나 이러한 수입품이 당해 수출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혹은 비교가능

한 수출국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을 정상가격으로 하여 수출가격과

비교할 수 있다(제2조 제5항).

4) 환율의 조정

수출가격은 국제통화로, 국내가격은 수출국 국내통화로 표시되어 두 가격의 비교시

환율에 의한 가격환산이 종종 필요한데 과거 GAT T에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문제

가 발생할 여지가 많았다. 이행협정 제2조 제4항 1은 화폐단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실질적인 즉, 판매조건이 설정된 일자의 환율을 사용하도록 하였다13). 또한,

수출거래가 에서의 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선물거래 환

율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조사기간 중의 급격한 환율변동은 무시하며 조사기간

동안 환율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면 수출업자로 하여금 최소한 60일간 수출가격을 조정

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환율변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exchange dumping)을

반덤핑으로 규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13) 미국의 경우, UR협약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실제로 적용된 환율이 분기별 환율의 5%를

초과하지 않는 한 분기별 환율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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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 가격의 결정과 비교시 주요 고려요인

정상가격:

1. 국내가격: 정상거래로서 수출국 국내 동종제품의 비교가능 가격
- 비정상거래, 특별한 시장상황 또는 소량판매: 제3국가격 혹은 구성가격
- 소량판매: 수출국 판매량이 수입국 판매량의 5% 이하

2. 제3국가격: 정상거래로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동종제품의 비교가능 가격
- 대표적인 최대 수출가격

3. 구성가격: 합리적 판매비용과 이윤을 포함한 생산원가
- 수출국내 일반적 회계원칙에 준한 실제자료에 기초한 비용
- 관리 및 일반비용, 일회성 비용 그리고 생산개시비용 포함

수출가격:

1. 수출가격: 덤핑제품의 수출가격

2. 구성수출가격: 독립구매자에게 최초로 재판매된 가격에 기초한 조정된 가격,
또는 조사당국이 정한 합리적 기준에 기초한 가격

- 수출입자나 제3자간의 제휴 또는 보상약정으로 적정한 수출가격이 없을 때.

가격비교:

1. 같은 거래단계 및 공장도가격으로 동일한 시기 기준
- 판매조건, 거래단계, 판매량, 물리적 특성 및 기타 차이점 고려

2. 가중평균된 가격 또는 개별거래 가격별로 비교
- 구매자, 지역, 시차별 수출가격의 차이로 동등한 비교가 불가능: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개별 수출가격의 비교

다. 피해의 결정(GAT T 1994 이행협정 제 3조)

1) 피해판정의 기준

덤핑의 존재로 반덤핑조치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조사에 있어서 덤핑

이 “협약국내에 확립된 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를 야기하거나 위협이 되고 또는 국

- 44 -



내산업의 확립을 실질적으로 저해하는 경우”14)에만 피해의 구제를 위한 제한조치가

발동될 수 있다(injury test). 긴급수입제한조치에서는 “ 한 ”가 전제되어야하

는 반면 반덤핑조치는 그 보다 약한 “ ”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는 덤핑이

불공정한 무역행위로서 마땅히 규제되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가) 피해의 3대 요인

피해의 결정은 첫째, 덤핑 되는 의 와 둘째, 덤핑수입으로 야기되는

의 의 셋째, 이로 인한 결과로서 수입제품이 동종 상품의

들에게 미치는 에 대한 명확한 증거로서 객관적인 검증을 한다(제3조

제1항)15).제3조 제2항에서는 덤핑물량과 관련하여 조사당국은 절대적으로 또는 수입국

의 생산이나 소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덤핑 수입품이 상당히(s ignificant) 증가하였는

지의 여부를 고려한다. 덤핑 수입품에 의한 가격효과에 있어서는 수입국 동종상품 가

격들과 비교하여 덤핑 수입품의 상당한 (s ignificant undercutting)가 있었는

지 그렇지 않으면 수입품의 영향으로 국내가격들이 상당히 하락하였는지 혹은 그러한

수입품이 없었을 경우, 발생하였을 국내가격의 상승을 수입제품이 상당한 정도로 억

제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는데 이러한 요인 중 하나 또는 여러 요인이 결정적인 지침

이 될 수 없다. 한편 이행협정의 전반에 걸쳐서 문제가 되는 구절이지만 당해 규정에

있어서도 “ 한(s ignificant)”이란 어휘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조

사에 있어서나 분쟁의 발생시 패널이 GAT T규정의 저촉여부를 평가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덤핑 수입품이 에 미치는 의 검토는 고려될 수 있는 요인들로서 몇가

지 예가 제시되었는데 이러한 요소가 피해조사에서 고려되는 모든 요소는 아니며 더

14) "....causes or threatens mater ial injury to an established industry in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party or materially retards establishment of a domestic indus try."
15) "A determinat ion of injury ....... shall be based on positive evidence and involve an

object ive examination of both (a) the volume of dumped imports and their effect on

prices in the domestic market for like products , and (b) the consequent impact of these

imports on domest ic producers of such im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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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이 그 중 몇 개가 결정적 지침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는 덤핑마진의 규모,

실제 그리고 잠재적인 생산량, 판매량, 시장점유율, 이윤, 생산성, 투자수익률, 가동률

의 감소 내지는 하락,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현금순환, 재고, 고용, 임금, 성

장, 자본 또는 투자유인에 실제적으로나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16개 요인과 함께 기타 산업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의, 관련된 경제적 요인 및 지

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제3조 제4항). 덤핑 수입품은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바

와 같이 덤핑으로 인하여 이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의미에서의 를 한다는 사

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덤핑과 의 에 대한 의 은 당국에게

제시된 모든 관련증거의 검토에 근거한다(제3조 제5항)16).

나) 다른 요인의 배제

한편 피해기간 동안 덤핑을 제외한 다른 요소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덤핑수입

에 의한 피해에서 배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GAT T III:4). 이행협정은 세부지침에서

“인과관계의 입증에서 제시된 모든 관련 증거를 검토하여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

는 덤핑수입품 이외의 모든 알려진 요소를 고려하며 이러한 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덤핑수입품에 의한 것으로 의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5항). 특

히 의 에서 덤핑과 무관한 요인에 대한 예로서 정상수입품 가격과 규모,

소비형태의 변화나 수요 감소, 외국생산자와 국내생산자들의 무역제한적 관행 및 경

쟁, 기술개발, 국내산업의 수출실적 및 생산성을 감안하도록 하였다. 이는 덤핑이 아

닌 제3의 요인에 의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는 상황과 덤핑에 의한 피해를 구분하

기 위한 것이나 실제 이러한 요인이 실제 피해조사에서 얼마나 고려되고 있는지 명확

하지 않다. 더욱이 당해 산업에 대한 정보가 반덤핑조치를 원하는 국내 생산자로부터

제공되고 당국이 충분한 재원을 조사에 투입할 수 없을 때에는 이러한 제3의 요인에

의한 산업피해가 소위 ‘덤핑 수입품’으로 인한 피해로 쉽게 오인될 수 있다. 실제로

16) "T he demons tration of a causal relationship betw een the dumped imports and the injury

to the domestic indus try shall be based on an examination of all relevant evidence

before the authorit 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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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판정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아닌 단순한 수입의 증가와 국내생산의 감소가 동시에

발생할 때(coincidence), 이를 실질적 피해의 충분조건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Messerlin, 1989).

한편 피해의 범위를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한 규정으로 제3조 제6항에서는 덤핑수입

품과 동종인 상품의 국내생산을 다른 제품의 생산과 별도로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하

였다. 즉, 입수가능한 자료를 통하여 생산공정, 생산자의 판매 및 이윤과 같은 기준에

기초한 동종 상품의 국내생산 구분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동종 상품의 국내

생산에 관한 덤핑수입품의 영향을 검토하되, 만약 별도구분이 불가능하면 덤핑수입품

의 영향은 동종 상품을 포함하여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가장 좁은 상품군이

나 범위내(the narrow est group or range of products)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누적 평가

피해조사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점은 각기 다른 수출국의 덤핑 수출품을 하여

피해여부를 조사함으로써 덤핑결정이 쉽게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aggregation

problem). 즉, 시장점유율이 작은 나라의 수출까지도 누적하여 감안하면 피해입증이

용이하므로 이 조항이 실질적인 의 로서 작용할 수 있다. 그 결과, 이행

협정 체결시 일본과 신흥공업국들(new ly developed countries: NICs)은 실질적 피해의

개념을 명확히 하도록 주장한 바 있다. 이행협정 제3조 제3항은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

여 2개국 이상의 수입품에 대한 인 가 첫째, 각 수출국에 대한 덤핑마진이

(de m inim is)을 초과하고17) 수출량도 할 (not neglig ible)가 아니며 둘

째, 수입품간의 그리고 수입품과 국산품간의 에 비추어 볼 때 누적

적인 평가가 적당하다고 조사당국이 결정할 경우, 당국은 수입효과를 누적적으로 평

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17) 제5조 제8항에 따라 최소허용기준은 수출가격의 2%를 의미하는데 과거 GAT T가 최소마진

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미국은 0.5%를, EU는 1.5%를 최소마진으로 설정한 바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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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의 우려 또는 산업확립의 지연

한편 GAT T 반덤핑법은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의 위협”이 되는 수입(threat

of material injury)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키는” 수입(materially

retard the establishment of domestic industry)까지도 규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

음으로써 반덤핑법이 보호수단으로 쉽게 전락할 수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물론

이행협정 제3조 제7항은 종전에 비하여 피해의 위협이나 우려를 판단하는 요건을 보

다 상세히 명시한 바 있다. 특히, “실질적 피해의 위협을 판정함에 있어서 덤핑이 피

해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의 변화는 단순한 주장이나 추측 혹은 막연한 가능성이 아

닌 명백하고 임박한(clearly forseen and imminent) 변화”이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

은 )상당한 수입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덤핑 수입품의 현저한 , )

추가적 생산을 흡수할 수 있는 다른 수출시장의 존재를 감안하면서, 수입국 시장으로

의 현저한 덤핑수출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충분히 처분가능하거나(sufficiently freely

disposable) 임박하고도 실질적인 의 , )수입품이 을 현저히 하

락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는지와 추가적인 수입증대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iv )조사대상인 의 이다. 이들 중 한 요소가 결정적

인 요인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인 덤핑수출이 하고 보호조치가 취

해지지 않으면 실질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

상기 요건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우려 조항에 대한 조사 당국의 자의적 해석은 충분

히 가능하며 따라서 동 조항은 제도적으로 특정 국가의 잠재적 수출가능성을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한 예로 신흥공업국이 투자를 통하여 단순

히 생산능력을 증대하여도 GAT T 반덤핑법에 의하면 반덤핑제소가 가능하다. 이행협

정의 체결시 피해의 위협 또는 우려를 인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

여 WT O 협약국들이 제3조 제8항에 피해의 위협으로 인한 반덤핑조치를 결정함에 있

어서 회원국이 특별히 조심하여 검토하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단서조항을 삽입하였으

나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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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3> 피해판정에서의 고려 사항

주 요

고려사항
실질적 피해 실질적 피해의 우려

덤핑수입량
수입 증대량

수입 증가율(국내생산 대비)

수입 증가율

가격효과

덤핑 수입품의,

염가판매(국내가격 대비)

국내가격의 인하효과

국내가격의 인상억제효과

덤핑 수입가격의,

국내가격 인하효과

국내가격 인상억제 효과

수입유발 효과

국내산업에

미친 효과

국내제품의,

덤핑마진의 규모 실제적 및 잠

재적인 생산량 판매량 시장점

유율 이윤 생산성 투자수익률

가동률 국내가격 현금순환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

또는 투자효과

기타 관련된 경제요인 및 지표

수출국의 생산능력의 증가(제3국

고려)

수입품 재고

배제요인
정상수입품 가격 및 규모 소비변화 무역제한적 관행 및 경쟁 기

술개발 국내산업의 수출실적 및 생산성

라. 반덤핑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GAT T 1994 이행협정 제 7조 제10조)

1) 잠정조치

덤핑제소 이후 최종판정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덤핑수입품이 국내산업에 상

당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조사기간 동안 초래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정보제공과 의견제시의 기회가 적절히 부여되고 덤핑사실과 피해에 대

한 에서 인 이 내려지면 잠정적으로 반덤핑관세를 단기간 부과할

수 있다(GAT T X:1, 이행협정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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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sional Measures )는 조사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적용되지 않고

적용기간은 가능한 한 4개월 이내 그리고 관련제품의 무역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

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당국이 조

사과정에서 덤핑마진보다 낮은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고려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각각

6개월과 9개월이 적용될 수 있다. 잠정조치는 잠정 덤핑마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관세의 부과로 결정될 수 있으나 가능하면 잠정 반덤핑 관세액과 같은 규모의

보증금, 즉 현금예치나 유가증권이 바람직하며 또한 일반관세와 추정된 반덤핑관세가

제시되고 다른 잠정조치와 동일한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의 보류(w ithholding of

appraisement)도 적절한 조치로 간주된다.

2) 반덤핑관세의 부과

덤핑행위에 대한 긍정적인 판정시 수입국은 불공정한 수출행위를 규제하고 국내산

업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반덤핑관세

는 조사된 덤핑마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만약 덤핑마진보다 낮은 반덤핑관세율이 국

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면 그러한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한다(GAT T

제6조 제2항, 이행협정 제9조 제1항). 반덤핑관세는 무차별원칙에 의하여

이 수락된 수출자를 제외한 모든 덤핑판정 수출자에 대하여 부과된다. 당국은 관련

상품의 공급자를 각각 지명하되, 다수의 공급자가 연루되어 개별적 지명이 불가능하

면, (들)을 지명할 수 있다(제9조 제2항). 확정 반덤핑관세가 잠정관세나 담보금

보다 클 경우에는 그 차액이 추가로 징수되지 않고, 반대의 경우 차액은 된다(제

10조 제3항). 판정이 부정적인 경우, 잠정조치기간 동안 예치된 모든 현금은 신속하게

환불되고 담보도 즉각 해제되어야 한다.

3) 가격인상약속

한편 반덤핑조치의 목적이 불공정 무역행위를 근절하는데 있으므로 GAT T 제6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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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이 덤핑으로 인한 피해의 제거를 위하여 에 동의하거나 수출을

할 경우, 덤핑조사를 정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하고 있다. 가격약속은 수출국입장에서

는 반덤핑관세에 비하여 가격상승분 만큼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수입국입장

에서는 불필요한 무역마찰과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당사자에게 유

리한 제도일 수 있다. 따라서 이행협정 제8조 제1항은 “당국이 수출자로부터 가격을

수정하거나 덤핑가격에서의 수출을 중지하겠다는 만족스럽고 자발적인 약속을 받아

덤핑의 피해효과가 제거되었다고 납득할 때에는 조사가 잠정조치나 반덤핑관세 부과

없이 정지되거나 종결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덤핑신청 자체가 수출자에 대한 위협수단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8

조 제2항에서는 이러한 가격약속이 “조사당국이 덤핑과 덤핑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인 이 내려진 이후에만 추구되거나 수락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격약속이 수락되는 경우라도 수출자가 희망하거나 당국이 원하는 경우 덤핑과 피해

에 대한 조사는 끝까지 진행될 수 있다. 만약 덤핑이나 피해에 관한 부정적 판정이

내려지고 그 이유가 가격약속에 기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격약속이 자동적으로 종결

된다. 가격약속으로 피해의 부정적인 판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당국이 협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합리적인 기간 동안 약속이 유지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제8조 제4항).

한편 수입국도 가격약속을 제안할 수 있지만 어떠한 수출자에게 동 약속을 할

수는 없으며 수출자가 가격약속을 제시하지 않는다거나 제안권유를 거절한 사실이 조

사중인 사안에 대하여 편견을 야기해서는 않된다. 그러나 당국은 덤핑수입이 계속되

면 피해의 위협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결정할 자유는 있다. 또한 당국은 예

를 들어 실제 또는 잠재적 수출자가 너무 많거나 정책상의 이유를 포함한 기타 이유

로 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시된 약속을 수락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능하면 수출자에게 이유를 제시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의견제시의 기회를 부여한다.

가격인상의 폭은 덤핑마진을 초과할 수 없고 피해의 구제를 위한 적정한 수준이라

면 덤핑마진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당국은 가격인상약속을 수락한 모든 수출자에

게 약속이행과 관련한 정기적인 정보의 제공과 관련 자료의 검증을 허용하도록 요구

할 수 있으며, 가격약속을 위반한 경우, 당국은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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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협정의 규정과 부합하는 잠정조치의 즉각적 적용을 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국은

잠정조치 적용이전 90일 이내에 수입된 제품에 대하여 확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다만 가격약속 위반 이전의 수입품에는 동 조치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제8조 제6항).

가격인상 약속은 반덤핑관세로 인한 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를 제외

한 수출자와 국내산업 그리고 수입국 당국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혜택을 입을 수 있

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은 결국 수입국 정부로 하여금 으로 의

을 보장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최종판정 이전에도 가격약속이 가능하므

로 반덤핑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수입도 수출자와 국내기업 공히 동의한다면 인위적으

로 그리고 장기간 가격담합을 할 수 있는 길을 정부가 보장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따

라서 반덤핑법은 에 따르면 인 을 으로 합법화시키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4) 소급적용

잠정조치나 반덤핑관세의 부과는 그 효력이 발생한 후부터 으로 반입되는 물

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제10조 제1항). 그러나 피해에 대한 최종판정이 내려지거나

또는 피해의 위협이 있다는 최종판정에서 가 없었다면 덤핑으로 피해가 야기

되었으리라는 이 있으면, 잠정조치가 취해진 상황에서 동 잠정조치의 기간

동안 반덤핑관세가 되어 부과될 수 있다. 상기의 예를 제외한 피해의 우려 또는

국내산업의 실질적 지연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경우, 확정 반덤핑관세는 그러한 결정

이 내려진 이후에만 부과될 수 있고 잠정조치 적용기간 중의 모든 현금 예치금은 신

속하게 반환되고 담보는 해제된다(제10조 제4항).

으로 특별한 상황에서는, 잠정조치가 적용되기 90일 이내에 수입된 상

품에 대해서도 확정 반덤핑관세의 이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은 첫째, 당해 수

입품이 과거 덤핑수출되어 실질적 피해를 입힌 이 있었거나 또는 수입자가 덤핑

이 존재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가 야기된다는 사실을 하고 있었거나 알았

어야 하였을 경우 그리고(and) 둘째, 피해의 성격이 덤핑의 시기와 규모 그리고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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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급격한 증가와 같은 기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확정 반덤핑관세의 를 심

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의 으로 야기되는 피해로서 관련수입

자가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주어진 경우이다(제10조 제6항).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당국은 조사개시 후 반덤핑관세의 소급 부과에 필요한 평가나

산정의 보류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잠정조치 적용전 90일 이내에 수입된 제품

이라 하여도 에 수입된 제품에는 어떠한 관세도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제10조 제8항).

<표 - 4> 반덤핑관세의 적용시기

1. 일반적으로 최종판정이 내려진 이후

2. 잠정조치기간 동안의 소급적용:

피해와 그 우려에서 잠정조치가 없었다면 덤핑수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으리라

는 최종판정

3. 잠정조치가 적용되기 이전 조사개시 이후 90일 이내 소급적용:

과거 덤핑수입으로 실질적 피해를 야기한 전력이 있거나,

수입자가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피해가 야기됨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인지하고

있었어야 하며,

반덤핑관세의 구제효과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단기간내의 대규모 수입

가격약속 위반

마. 반덤핑관세의 종료 및 정보의 공개(GAT T 1994 이행협정 제11 13조)

1) 일몰조항 및 기타 재심

이행협정 이전에는 덤핑 의 에 대한 규정이 GAT T에 마련되지 않아

이로 인한 국가간 마찰이 상당하였다. 한 예로 미국의 경우 재심을 통하여 덤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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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부정적인 판정이 내려져도 반덤핑관세가 존속되어온 결과, 반덤핑관세가 20

년 이상 적용된 경우가 전체 사례 중 10%를 초과하였고 다른 국가에서도 간헐적으로

만 재심을 거쳐 반덤핑조치가 해제되어 오랜 기간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경향이 있

었다.

따라서 이행협정에서는 반덤핑조치가 보호수단으로 계속 유지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하여 EU 반덤핑법과 같이 (Sunset Clause)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구체적으

로는 모든 확정 반덤핑관세는 동 조치의 종료가 덤핑 및 피해의 지속이나 재발을 유

발할 가능성18)이 없으면 반덤핑관세의 부과일이나 재심 검토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반

덤핑관세가 폐지되어야 한다(제11조 제3항). 그러나 5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당국이 자

체적으로 개시한 재심이나 합리적인 기간내에 국내산업에 의하거나 대신한 요청으로

개시된 재심의 검토 결과, 반덤핑관세의 종료가 덤핑으로 인한 피해의 지속 또는 재

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당국이 판정하는 경우는 당해 조치의 연장이 가능하다. 5년의

기한은 가격인상의 약속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반덤핑관세는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을 상쇄하는데 필요한 기간 및 정도내에서 그

효력이 지속된다(제11조 제1항). 그러므로 일몰조항과는 별도로 당국은 정당한 경우

자체적으로 또는 확정덤핑관세가 부과된 이후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하고 재검토의 필

요성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는 이해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덤핑관세의 지

속적인 부과에 대한 재심을 시행한다. 이 때 이해당사자는 지속적인 관세부과의 필요

성과 관세의 철회 또는 변경으로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될 것인지에 대한 조사를 요

청할 권리를 갖는다(제11조 제2항). 일몰조항의 신설과 재심을 요청할 권리 등은 1979

GAT T 반덤핑법 보다 개선된 규정으로 판단되나 다만 이 때 “피해의 존속이나 재발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어 당국의 자의성이 게재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19).

2) 정보의 공개

18) "the expiry of the duty w ould be likely to lead to continuation or recurrence of dumping

and injury".
19) 재심에 있어서 고려되는 요인들에 대한 검토는 미국 반덤핑제도를 참조.

- 54 -



제12조는 전술한 바와 같이 조사개시를 비롯하여 예비 및 최종판정과 종료조치 등

심사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에 대한 공고(public notice) 및 결정 내용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조사개시 공고에는 수출국과 관련상품명, 덤핑협의의 근

거, 피해사실에 근거가 되는 요인의 요약, 의견제시 기한 등을 포함하고 판정의 공고

나 일반인이 입수가능한 별도의 보고서에서는 조사당국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사실과 법적으로 도달한 조사결과 및 결론을 충분히 상세하게 명시한다. 한편 잠정조

치 부과공고에서는 비밀보호의 요건을 적절히 고려하면서 덤핑과 피해의 예비판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관련 주장이 수용되거나 거부되도록 한 사실과 법적 사항을 제시

하고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설정 및 비교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덤핑마진 그리

고 피해판정과 관련한 고려요인과 이러한 결정에 이르게 된 주요 사유 등을 제시한

다. 이 밖에도 확정관세나 가격약속 그리고 조사의 종결 등 최종조치의 공고에서는

비밀보호의 요건을 적절히 고려하면서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사실과 법적 사항 및

이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시한다. 특히 수출자와 수입자의 주장과 논거가 수용 내

지는 거부하게 된 이유와 잠정조치공고에 기술된 정보 그리고 모든 수출자의 개별적

또는 기타 덤핑마진이 결정된 근거를 포함한다.

이행협정은 1979년 반덤핑협정에 비하여 절차나 요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반덤핑조치에 대한 이러한 접근방식은 제13조에서 다시 반영되어 최

종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반덤핑조치의 책임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이 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즉, 회원국은 최종판정과 관련한 행정적 조치의 신속한 심사와 가격약속

을 포함한 재심판정에 대한 심사를 행하는 사법, 중재 또는 행정재판소나 절차

(procedure)를 유지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기관은 당해 판정이나 재심책임을 맡고 있

는 당국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바. 분쟁해소(GAT T 1994 이행협정 제16 17조)

1) D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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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조치를 포함한 회원국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회원국은 WT O협약의 부속

서 2에 있는 ‘분쟁해결을 위한 규정과 절차에 관한 양해사항’(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 DSU)을 통하여 해결책

을 모색한다. 이 양해문은 분쟁해결을 위하여 1) 우선적으로 분쟁 당사국간의 의무적

인 협의 2) 분쟁당사국이 자발적으로 합의할 경우 (Dispute Settlement

Body, DSB)가 중재하는 타협 3) 타협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DSB 패널에 의한 분쟁

의 사실부분 및 관련 협정의 적용가능성과 그 협정과의 합치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

4) 분쟁해결기구에 의한 판정과 권고의 차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협의요청이 접수되고 난 이후 60일 이내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제소국은

분쟁해결기구에 패널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패널은 설치된 날로부터 6개월, 늦어

도 9개월 이내에 사실확인과 판정 및 권고안이 담긴 보고서를 분쟁해결기구에게 제출

하며 분쟁 당사국이 항소를 포기하거나 동 보고서를 분쟁해결기구 회의가 만장일치로

채택(‘adopt’)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 분쟁해결기구는 패널보고서가 회원국에 배포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동 보고서를 채택한다. 만약 분쟁당사국이 상소를 하게 되

면 패널보고서는 상소가 끝날 때까지 분쟁해결기구에서 채택을 위한 논의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소기구는 패널에서 다루어진 (legal issue) 및 패널이 행한

에 국한하여 심의하며 상소기구 보고서가 회원국에 배포된 후 30일이내에 분쟁해

결기구가 이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지 않기로 하는 한, 동 보고서는 자동적으로 채택이

되며 분쟁당사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동 양해문은 WT O협약과 상치되는 행위의 철폐를 선호하지만 그러한 조치가 불가

능할 경우 피제소국이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보상 또는 협의를 하도록 한다. 즉, 최종

보고서가 채택된 이후 확정된 합리적 기간내에 피제소국이 분쟁해결기구의 권고나 판

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제소국과 피제소국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보상의 마련을 위하

여 협상을 개시한다. 확정된 합리적 기간이 종료된 후 20일 이내에 만족할만한 합의

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은 당해 조치로 유발되는 이익의 손상 또는 무효에

상당한 의 나 를 피제소국에 대하여 철회하는 안을 허용하도록 분쟁

해결기구에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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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덤핑협정 제17조

한편 반덤핑협정 제17조는 협의 및 분쟁해결을 위한 양해문 즉, DSU와는 로

덤핑으로 야기되는 분쟁시, 그 해결절차에 대한 합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부속서

2(Annex 2)의 양해문 제1조 제2항은 부록 2(Appendix 2)에 명시된 대상협정에 특별

또는 추가적 규칙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별도 조항이 우선한다고 명

기하고 있으므로 반덤핑협정 제17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이 반덤핑조치와 관

련한 분쟁해결에 양해문보다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20).

이와 같이 분쟁해소에 있어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반덤핑협약이 다른 분

쟁해소절차와 다른 점은 제17조, 그 중에서도 특히 제6항이 반덤핑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분쟁해결기구의 권한에 매우 된 을 부여함으로써 반덤핑조치에 관

한 한, 수입국의 재량을 상당히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문제점을 미리 논의하

여 보면, 반덤핑협정에서 분쟁해결기구의 심사범위는 논의에 회부된 반덤핑조치의

이 적정하고 가 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되는 덤핑

의 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판정하는데 있다. 이러한 평가가 긍정적인 경우에

는, 다른 GAT T 협정과는 달리, 비록 패널이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거나 또는 반

덤핑협약의 다른 해석이 가능하더라도 분쟁대상인 반덤핑조치는 WT O 반덤핑협약과

되는 것으로 판정되어야 한다. 분쟁해결기구의 권한을 의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당해 조항은 미국의 주장에 따라 삽입된 조항으로서 반덤핑조치에 관한 한, W T O의

기능을 상당히 약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으며 향후 당해 조항이 개선되지 않는

다면 반덤핑협정을 이용한 왜곡된 보호조치의 남발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반덤핑협정 제17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당사국

간의 협의를 시행하는데 협의를 요청 받은 회원국은 협의에 관한 적절한 기회를 제공

하고 요청에 대한 호의적 고려(sympathetic cons ideration)를 해야 한다. 만약 양자간

20) Annex 2: Appendix 2, Special or Additional Rules and Procedures Contained in the

Covered Agree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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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로 분쟁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수입국 당국이 확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였

거나 가격약속을 수락하기 위한 최종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는 회원국은 동 사안을 분

쟁해결기구에 회부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반덤핑 관련 조치가 분쟁해결기구의 심의

대상이 아니며 최종판정만이 WT O에서 검토될 수 있는데, 으로 잠정조치가 중

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조치가 제7조 제1항에 명시된 잠정조치의 적법절차에 따

른 것이 아니라고 회원국이 판단하면 분쟁해결기구에 잠정조치를 회부할 수 있다(제

17조 제4항). 제소국 요청에 따라 분쟁해결기구는 패널을 구성하며 동 패널은 반덤핑

협약에 의해 직 간접적으로 발생한 자국의 이익이 어떻게 무효 또는 침해받고 있는

지 혹은 이 협약의 목표달성이 어떻게 방해받고 있는지를 입증하는 제소국의 서면진

술서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입국 당국에 의하여 입수된 사실을 기초하여 문제를 검

토한다.

제17조 제6항에 따르면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은 사실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국에 의

한 사실 확립이 적절하였는지 여부 및 사실에 대한 당국의 평가가 공평하고 객관적이

였는지 여부를 평가한다("w hether the es tablishment of the facts w as proper and

w hether their evaluation of these facts w as unbiased and objective", 제17조 제6항

(1)). 따라서 분쟁해소기구의 심사대상(T erms of Reference: T OR)은 절차상의 정당성

일 뿐이며 “사실확립이 적정하고 평가가 공정 객관성을 띠면 비록 패널이 (덤핑판정

에 대한)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더라도 평가가 번복되지 않는다”21). 뿐만 아니라

패널은 (public international law )의 해석과 연관된 관습적 규칙에 따라

WT O 반덤핑협약을 해석하며 동 협정의 관련조항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해석이 가능

하고 (수입국)당국의 조치가 그러한 허용되는 해석 중 하나에 근거할 경우, 패널은 이

조치가 반덤핑협정에 합치된다고 판정하여야 한다(제17조 제6항 ( ))22).

이렇듯 제17조에서 WT O 패널의 권한이 사실확인과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으로

21) “If the establishment of facts was proper and the evaluation was unbiased and

object ive, even though the panel might have reached a different conclusion, the

evaluation shall not be overturned:”
22) “where the panel finds that a relevant provision of the Agreement admits of more than

one permissible interpretation, the panel shall find the authorities ' measures to be in

conformity w ith the Agreement if it rests upon one of those permiss ible interpre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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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협정 제6조 제14항은 WT O 패널이 한

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으로 약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제6조는 원

래 이해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고 비밀정보의 유지 혹

은 유용한 정보의 이용에 대한 제한 등 자료수집과정에서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

여 마련된 조항이다. 그러나 제14항은 제6조에서 규정된 절차가 회원국이 반덤핑조치

를 적용하는데 방해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객관적 사실확인이 이

루어졌는지를 WT O패널이 심의하는데 사실상 제약조건이 될 수 있다. 즉, WT O분쟁

에 제소된 수입당국이 사실확립에 관한 제소국의 주장이 제6조 제14항에 저촉된다는

의견을 제기하면 WT O패널은 사실확립을 위한 정보수집이 적정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맺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반덤핑협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회원국 대

표로 구성된 반덤핑관행위원회(Committee on Anti- Dumping Practices)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는 1년에 2회 이상 회합하며 회원국 요청에 따라 달리 회합한다(제16조). 위

원회는 협정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회원국이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한다. 회원국은 위원회에 모든 예비 또는 최종반덤핑조치를 지체없이 통보하며 보

고서는 여타 회원국이 검토할 수 있도록 (WT O) 사무국에 제출한다. 이 밖에도 회원

국은 반기별로 지난 6개월간 취해진 모든 반덤핑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반덤

핑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주무당국과 국내절차를 동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

회와 필요시 설치되는 보조기관은 임무수행에 있어서 정보취득을 위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어떠한 정보출처와 협의할 수 있는데 다만 회원국 관할권내의 출처에 대하

여는 관할당국에 사전 통보하고 당해 정부와 기업의 동의를 얻는다.

3. WT O 반덤핑협약의 문제점

가. 평가: 절차의 투명성

전술한 바와 같이 GAT T 제6조는 특정 무역상대국이나 특정 수출업체의 불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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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행위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인 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GAT T상

의 이다. UR협의에 따라 탄생한 이행협정은 GAT T 제6조와 그 이후 체결된

각종 반덤핑협정이 내포하고 있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각 회원국의 반덤핑법에 투

명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UR협의 마지막 순간까지 회원국간의 격렬한 논의

를 거쳐 마련된 협약이다. 따라서 이행협정은 제소의 요건, 조사 및 결정 등, 반덤핑

조치 전 과정에 있어서 나름대로 동 조치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내지

는 강화하였고 특히 을 도입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반덤핑관세의 존속에

경종을 울린 바 있다. 이 밖에도 덤핑여부의 판정에 있어서 원가이하의 판매를 비롯

한 비정상적 거래의 기준을 강화하고 실제 발생한 판매비용과 이윤 그리고 생산개시

비용을 고려하며 동일한 거래단계 또는 거래기준에서의 가격비교를 강조하는 등 이행

협정은 과거 선진국들이 간과해 왔던 의 을 확립하였고 덤핑과 산업피해의

요건 그리고 반덤핑조치의 부과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였다.

앞절에서 논의된 이행협정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면 우선 덤핑조사의 신청

이 국내산업을 하는 성격을 띄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하였다

는 것이다. 덤핑조사 자체가 제소된 제품의 수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

장, 즉 를 감안하면 조사신청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당해 조항

은 조사신청서가 덤핑과 피해 및 그 에 구체적인 증거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규정과 더불어 제소의 남발을 어느 정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

덤핑협의를 받고 있는 수출자와 수출국은 원칙적으로 덤핑과 관련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접근이 가능하며 자신의 입장을 준비하고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때에 제공

받을 수 있고 이 밖에도 덤핑제품의 소비자는 조사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덤핑제품의 수출자나 생산자는 조사과정에서 이행협정에 의거한 정당한 대우

를 받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조사에 임하고, 덤핑판정을 받을 경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제품의 소비자나 산업적 이용자와 협의하는 전략적인 태도를 갖출 필요

가 있다. 특히, 소비자나 이용자는 덤핑과 피해 및 인과관계에 대한 정보를 당국에 제

출할 수 있지만 심의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는 부여받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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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협정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된 부문을 논한다면, 이는 회원국 반덤핑조치의 왜

곡된 운영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GAT T 반덤핑협정을 하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과거 정보의 이용과 조사방법을 포함한 조사개시부터 덤핑판정과 마진 및

피해의 결정, 인과관계 조사에 걸쳐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조사당국의 필요에 따라

GAT T 반덤핑법이 상당히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덤핑

조사시 최선의 유용한 정보(BIA)를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은 이해당사자가 필요한 정보

를 합리적인 기간내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등으로 제한되었고 제출된 정보가 거부될

경우 당국은 그 이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용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여 덤핑판

정이 쉽게 내려지고 덤핑마진이 과다계상되는 관행은 과거보다는 제한될 것으로 예상

되는데, 단 이해당사자가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서 한 을 받

을 수 있으므로 조사대상자는 적정한 정보를 제때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이행협정에서는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는 수출자에 대하여 조사에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조사대상자의 평균마진이 아닌 개별마진을 적용하고 덤핑수출자와 특수관계

에 있지 않은 에 대하여도 개별마진을 적용하도록 하여 선진국들이

을 기준으로 반덤핑관세를 무차별 부과되는 관행을 제한하였다. 그리고 덤핑의

마진(2%)이 미국(0.5%)이나 EU(1.5%)의 최소마진보다 상향조정되었고 피해의 최

소 허용기준(3%, 누적평가는 7%)도 됨으로써 시장점유율이 작은 개도국의 수

출이 반덤핑조치에 의하여 시장진입의 제약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불공정한 수입규제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잠정조치의 최대 적용

기간을 9개월로 명기하였고 덤핑의 인지여부와 단기간내 대규모 덤핑수입 등 반덤핑

관세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는 등 이행협정에서 절차의 투명성이 제고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행협정에 있어서 가장 개선된 부문을 논한다면 과

가격의 이 어느 정도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판매가 이루어진 시점이 아

닌 에 걸쳐서 이 보다 낮을 때에만 이를 정상거래에서

배제하는 등 원가이하의 판매가 누락되는 의 을 보다 명확하고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정상가격이 과장되는 관행을 제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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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을 감안하여 생산개시가 종료되는 시점의 비용을 원가에 반영

하고 판매 및 일반비용은 실제 자료에 기초하도록 규정하여 미국에서 최소 이윤과 판

매비용이 무조건 각각 8%, 10%씩 적용되던 전례를 근절하도록 하였다23). 또한 수출

가격과 정상가격을 비교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같은 거래단계에서 동일한 시기를 기준

으로 하며 그 밖의 판매조건, 거래량, 제품의 물리적 특성 등 가격에 영향을 주는 차

이점을 적절히 고려하여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을 비교하도록 하였다. 한편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이나 개별거래별로 가격비교를 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부문

의 가격조정이야말로 조사당국이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임의대로 결정하여 덤핑사실

을 오도하고 덤핑마진을 과다계상하는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었다. 이 밖에도 환율에

따른 저가수출을 조정하도록 한 점이 주된 개선내용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의 에 있어서는 객관적 검증을 위하여 와 그리고 덤핑으

로 인한 의 를 각각 분리하여 개별 고려사항에 대한 명확한 증거로서 객

관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였다. 피해조사 과정에서는 덤핑과 관련 없는 다른 요인에

의한 피해는 배제하도록 명기하였고 이러한 기타 요인에 관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

였다. 또한 피해의 우려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백하고도 임박한 변화로서 구체적인 요

건을 제시하였다. 특히 에서는 피해의 재발이나 우려가 없으면 반덤핑조치는

시행 5년이 되는 날 반드시 종료하도록 하여 반덤핑조치가 보호수단으로 오랜 기간

정착되는 관행을 저지하였다. 그리고 조사당국의 임의적 결정을 견제하기 위하여 최

종판정과 관련한 행정조치와 재심에 대한 심의는 조사당국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수

행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GAT T 반덤핑협약에 위반되는 회원국의 반덤핑조치를

분쟁해결기구에서 으로나마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반덤핑관행위

원회를 신설, 반덤핑협정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회원국간에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나. 평가: 문제점

23) 한편 EU에서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동종제품을 취급하는 업체의 평균이익을 구성가격

에 포함하도록 하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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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호한 개념과 제도적 한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GAT T 이행협정은 그 이전의 반덤핑협정들에 비하여 반

덤핑조치 전반에 걸친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 그리고 회원국간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엄격하게 조사 및 결정과 재심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반

덤핑조치가 제II장에서 논의된 것처럼 원천적으로 이론적 정당성을 갖기 어려운 수입

규제이다. 즉, 의 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는 이나 또

는 경제상황에 따라서 의 그러나 (average variable cos t)

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전략이 이윤극대화 원칙에 충실한 기업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주

지하다시피 GAT T 제6조가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를 덤핑으로 규정함으로써 이

러한 정상적인 가격전략을 불법화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덤핑협정은 반덤핑조치

를 의식한 생산행위의 왜곡 - 생산공장의 이전, 생산량과 국내외 공급의 조작 - 등을

유발하여 불확실한 무역환경을 조작하고 궁극적으로는 에 따른 과

의 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GAT T 제6조에 기반한 이행협정도 상기한 바 반덤핑규제로 인한 근본적인

한계를 피할 길이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현행 이행협정은 아직도 각국의 반덤핑법 운

영에 대하여 상당한 을 허용함으로써 반덤핑규제가 으로 GAT T에서

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았다. 이러한 비판은 우선 이행협정의

에 있어서 덤핑이 피해를 유발하는 이 아닌 소위 에 불

과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반덤핑조치가 발동될 수 있다는 사실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 밖에도 피해의 검증은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여 ‘객관적 검토’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제시된 검증방식을 살펴보면 천명된 원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결국, 이행협정 전반에 나타나는 ‘합리적’ 비용

또는 방법, ‘상당한’ 가격인하, ‘실질적’ 수입증가, ‘가능성’ 등의 모호한 개념은 회원국

에 의하여 상당 부분 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그 결과 회원국은 의도하는 바에

따라서 충분히 반덤핑법을 왜곡하여 정책수단으로 반덤핑제도를 남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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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조사당국의 독단성이 반덤핑조치에 개제될 여지는 상당한 반면, WT O의

(DSB)가 회원국의 왜곡된 반덤핑제도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가할 권한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즉, 수입국이 과 그 에 있어서 을 주장할 수

있다면, WT O 패널이 제소된 반덤핑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하더라도 이를 번복할

수 없다. 특히, 이행협정 제6조 제14항은 자료수집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제6조가 반덤핑조치에 대한 회원국의 권리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WT O 패널

이 덤핑의 조사과정에서 한 이 이루어졌는지를 심의하는데 명백한 제약

을 가한데서 반덤핑협정의 문제점은 극명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뜻에서 과거 선진국의 예로 볼 때 GAT T 이행협정이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적절히 규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당수 회원국이 반덤핑조치를 합법적으로 이용하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관행이 확산될 가능성이 많다. 이는 UR협정을 비롯한 국제

협상에서 수입자유화와 함께 광범위한 관세인하 및 없는 (tariffication

w ithout exception)가 이루어지고 세이프가드협약이 (Voluntary

Export Res traint, VER)을 위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내산업이 반덤핑조치를 통한

수입규제에 의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출가격이나 소위 ‘구성된 수출가격’이 생산국 국내가격이나 ‘구성가격’ 보

다 낮고 수입품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시장이 침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수입국 정부

가 입증할 수 있다면 반덤핑협약에 의거한 제재조치가 가능하며 이를 분쟁해결기구가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그런데, 수입국이 원할 경우 조사당국은 이

행협정을 준수하면서도 상당한 마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행협정의 한계이며 특

히 은 하고 은 함으로써 덤핑판정을 손쉽게 내리고

덤핑마진을 과장하는 것이 관행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수입증가와 국내생산의 감소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조사당국

은 덤핑과 실질적 피해의 를 소위 확인하고 반덤핑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여

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전체 수요가 일정하다면 수입이 증가할 때 국내생산은 산술적

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반덤핑협약에서 피해의 판정시 고려되는

요인으로 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결국, 반덤핑조사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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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우 국내산업의 쇠퇴로 수입이 증가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마치 수입으로 인하

여 국내산업이 잠식당하는 것으로 인과관계를 반대로 곡해하는 결과를 유발한다는 평

가를 피할 수 없다.

2) 왜곡된 덤핑마진의 산정

조사당국이 왜곡된 덤핑마진을 산정할 수 있는 주된 방식은 에서

의 는 제외하고 에서는 의 을 배제하는 방법이다. 이

중 널리 알려진 예를 <표 - 5>를 이용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24). 경기동향에 따

라 가격은 수시로 변화할 수 있는데 한 예로서 국내제품과 수출품이 때에 따라 50원,

100원, 150원의 동일한 가격에 판매된 반면 원가는 100원이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평균적으로는 원가 이하의 판매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50원에 판매된 국내거래는 이행

협정 제2조 제2항의 1에 근거하여 그 판매가격이 조사기간 동안의 단위비용인 100원

보다 낮으므로 정상가격의 산정에서 배제된다25). 그 결과, 1월 3월 사이에 매월 거래

량이 같다면 국내 평균가격과 정상가격은 125원이 되고 따라서 당해 수출제품은 덤핑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만약 수출가격이 균일한 100원에 이루어졌다면 이

는 원가나 또는 평균적인 국내가격 이하의 수출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

협정에 따르면 동제품은 덤핑으로 결정된다.

비록 이행협정이 정상거래를 배제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였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상기의 예에서 보듯이 근본적으로 시정된 것은 아니다. 한 가지 개선책으로

이 아닌 (average variable cos t) 의 판매를 정상가격의 산정에서 제

외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때에도 가변비용의 개념을 정의하는 문제 등 시행

상의 어려움은 여전히 남게 된다. 따라서 원가이하의 거래를 정상가격의 산정에서 제

24) H ow the GA T T A ffects U .S . A ntidum ping and Countervailing - Duty P olicy ,

Congressional Budget Office, U.S. Congress , 1994.
25) 물론 이행협정 제2조 제2항의 1에 따라 의 가 그리고 이루어져

야 한다. 특히 이 경우, 비록 정상가격을 위해 고려중인 거래의 가중평균 판매가격이 가중

평균 단위비용보다 낮은 경우가 아니지만 거래량이 고려중인 거래의 20%를 초과한다면 동

조항이 적용되어 에서 배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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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하는 조항(Gruen Review Report, 1986)을 아예 폐지하는 방법이 원천적인 해결책으

로 제시될 수 있으나 실제로 동 방안이 추후 새로운 반덤핑협정에서 채택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

<표 - 5> 평균가격과 개별가격의 비교시 덤핑율산정

국내가격 수출가격 덤핑마진1) 덤핑판정 덤핑율 결정

1월 50 50 50 50

2월 100 100 0 0

3월 150 150 - 50 0

평균가격과

평균덤핑율
100 100 - - 16.7%2)

주: 1) 국내평균가격 100원과 개별 수출가격의 비교에 따른 덤핑마진임.

2) 수출규모가 같다는 가정하에 50/ 300 16.7%임.

자료: H ow the GA T T A ffects U .S . A ntidum ping and Countervailing - Duty P olicy ,

Congressional Budget Office, U.S. Congress , 1994.

한편, 매입자, 지역, 시차별로 수출가격이 상이하여 당국이 설명할 수 있다면 가중

평균 정상가격과 개별거래 수출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제2조 제4항의 2)이

이행협정에서 유지됨으로써 정상적인 거래의 덤핑판정이 가능하다. 즉, 비록 국내외

가격은 동일하게 변화하더라도 평균 정상가격이 개별 수출가격을 밑도는 수출품의 경

우, 이 때 산정된 의 덤핑마진은 덤핑여부의 결정이나 덤핑율 판정에서 제외됨으로

써 수입품이 덤핑판정을 받고 고율의 덤핑율을 부과 받을 수 있다. <표 - 5>를 참

고로 설명하면, 제품가격은 수출과 국내판매에서 동일하게 등락하므로 평균가격의 비

교에서는 덤핑판정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3월에 적용된 수출가격 150원은 국내 평

균가격 100원보다 높으므로 이러한 거래가 음의 덤핑마진으로 간주되어 덤핑율산정에

서 배제되고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개별 수출가격이 비교된다면 동 제품은 평균 약

16.7%의 덤핑율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실 을 산정할 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의 는 덤핑판정에 있

어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행협정의 체결시 회원국들이 이러한 문제

- 66 -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서 가격비교를 ‘가능한 한 같은 시기’26)에 성

립한 거래를 서로 비교하도록 하였으나 당국의 의도에 따라 반덤핑법이 애초 목적한

바와는 다른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 가령 <표 - 6>에서 보듯이 1월 중 100원의 가

격에 각기 1,000개의 제품이 국내에서 공급되고 또한 수출된 직후 2월에는 시장조건

의 변화로 인하여 국내가격은 200원, 수출가격은 175원으로 인상되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만약 제조업체가 국내외에 각각 1,000개의 제품을 추가적으로 공급한다면 국

내가격은 수출가격보다 높아 덤핑판정을 받기 쉽다. 뿐만 아니라 가중평균 국내가격

은 국내거래의 평균가격인 150원이므로 사실과 달리 100원에 수출된 거래가 덤핑판정

을 받고 175원에 수출된 제품은 덤핑제품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그 결과, 덤핑율은

2월에 수출된 두 번째 수출품에서 발생하는 가격차에 기반한 덤핑마진, 즉

14.3%(200- 175/175)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월의 수출가격, 100원에 기반한 18.2%

가 된다.

<표 - 6> 가격변화에 따른 덤핑율(1)

국내가격(규모) 수출가격(규모) 덤핑마진 덤핑판정 덤핑율 결정

1월 100(1,000) 100(1,000) 50 50

2월 200(1,000) 175(1,000) - 25 0

평균가격과

평균덤핑율
150 137.5 - - 18.2%1)

주: 1) 정상(가중평균) 국내가격 150원보다 높은 가격인 175원에 수출된 제품은 덤핑율산정

에서 배제되므로, 덤핑율은 [(150- 100) 1000+0 1000]/ (100 1000+175 1000)=18.2%

이다.

이 때 만약 덤핑판정을 피하기 위하여 당해 업체가 2월에는 수출을 중단하고 전 생

산품을 국내에 유통시킨다면 덤핑마진은 오히려 증가한다. 왜냐하면 가중평균 국내가

격이 이제는 약 166.7원((100 1000+200 2000)/3000)으로 상승하므로 100원에 수출된

제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마진율은 66.7%이기 때문이다. 또한 18.2%의 반덤핑관세를

피하기 위하여 국내가격과 동일한 200원에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하더라도 덤핑율

26) as nearly as poss ible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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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표 - 6>에서 보듯이 16.7%에 달하게 되고 만약 1,000개의 제품을 200원에 수출

하지 못하고 500개만 판매하게 된다면 덤핑율은 25%로 증가하게 되어 1,000개를 175

원에 수출한 경우보다 못할 수 있다27). 요컨데, 가중평균된 정상가격과 개별 수출가격

의 비교가 허용되어 의 덤핑마진(negative dumping margin)이 덤핑률 산정에서 제

외되면, 예상치 못한 덤핑판정이 발생하며 왜곡된 무역행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이행협정이 갖고 있는 맹점들은 반덤핑 당국이 원한다면 수출업체로 하여금 어

떻게든 반덤핑관세를 피할 수 없게 만드는 편향된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

<표 - 7> 가격변화에 따른 덤핑율(2)

국내가격(규모) 수출가격(규모) 덤핑마진 덤핑판정 덤핑율 결정

1월 100(1,000) 100(1,000) 50 50

2월 200(1,000) 200(500) 0 0

평균가격과

평균덤핑율
150 133.3 - - 25%1)

주: 1) [(150- 100) 1000+0 500]/ (100 1000+200 500)=25%

의 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덤핑마진을 부풀릴 수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은 국내거래에서 과 을 과대평가하고 수출비용에서는 이를 포함하지

않는 방법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수입가격에서 판매와 관련된 직 간접비용과 이윤

은 배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반면 수출국 국내거래에서 유통업체가 생산업체의 자회

사일 경우, 상기 비용을 제외하지 않음으로써 국내가격이 과대계상되어 덤핑 판정이

용이하게 하는 관행은 구성가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데 이행협정으로 이러한 관행이 얼마나 줄어들지 의문시된다. 이와 같이 거래단계에

서 비용을 왜곡할 수 있는 이유는 이행협정(제2조 제4항)이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

교에 있어서 판매조건이나 거래단계, 과세 그리고 거래량 및 제품의 물리적 특성 등

가격에 영향을 주는 차이점을 ‘적절히’ 감안하도록 규정하고 구체적 지침은 마련하지

27) 물론 이 경우 수출가격이 시간별로 변화하지 않으므로 개별 수출가격과 평균정상가격이 비

교될 수 없지만 수입자별로 가격이 상이하여 제2조 제4항의 2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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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으로써 수입국 의도에 따라 덤핑마진이 과대 계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도 (fixed capital cost)이나 경기변동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여유생산능력

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의 경우, 높은 정상가격의 판정으로 덤핑의 오해를 받을 수 있

어 왜곡된 덤핑판정이 가능한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제3국가격을 이용할 때에도 당

해 국가의 무역장벽, 독과점 시장 또는 성장단계에 따른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아 국

내가격이 과대계상될 수 있다.

3) 우려되는 부작용

(material injury)의 28) 등 피해조사에 있어서도 수입 당국의 인위적

판단이 게재될 여지가 많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부문은 이 피해를 조

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해의 요건은 수입품에 의한 가격인하, 시장점유율, 근로자

수, 이윤, 생산능력, 가동율, 수입침투율 등이 있으며 실재 그리고 잠재적 수입량, 수입

증가율, 국내 생산량이나 가격에 미치는 영향, 가격인하효과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데 문제는 이들 요인들이 국내생산 또는 수입과 가 아닌 한 에

있을 수 있으므로 덤핑마진의 만으로 반덤핑관세라는 최종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현행 반덤핑협약에는 감량생산이나 가격의 조작 등을 통하

여 덤핑판정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유인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피해조사가

‘명백한 증거로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수입의 증가와 국내

생산의 감소가 피해의 충분한 조건으로 인정되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이행협정에 따

르면 피해판정에 있어서 덤핑을 제외한 다른 요인에 의한 국내산업의 피해는 배제되

어야 하는데 조사당국이 자발적으로 기타 요인을 분리하여 조사할 유인체계가 없는

것이 문제이다29).

28) 호주(An Antidumping Authority, 1989)의 경우 실질적 피해에서 실질적(mater ial)을 실질적

이 아닌, 중요하지 않거나 상당하지 않은 피해, 즉 일반적인 경영상태의 변동보다 큰 피해

로 정의한다(' mater ial' should be considered in terms of its opposite: thus not material,

insubstantial or insignificant: greater than that likely to occur in the normal ebb and

flow of bus iness).
29) 피해의 우려나 고려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요인에 관한 모호한 판정기준은 미국 반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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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GAT T 제6조는 의 이나 을 하는 수입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수입국에 의하여 악용될 경우, 단순한 생산능력의

증대 또는 수출을 위한 신규투자가 위축되는 등 국제시장에서의 (잠재적) 경쟁이 저

해될 수 있다. 이행협정 체결시, 회원국들이 이를 우려하여 상세한 요건을 제시하였고

피해의 위협에 대한 판정에 있어서 특별히 주의한다는 단서조항(제3조 제8항)을 첨부

하였지만, 동 조항은 ‘수입국의 양식에 판정을 맡긴다’는 기이한 법조문에 불과할 뿐

이다. 또한 인 에서는 덤핑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낮아 독립적으로 수입국시

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없다하더라도 당해 수출업체의 시장점유율 이외의 다른 요인을

고려함으로써 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특정산업에 있어서 후발

기업의 시장진입이나 개도국의 수출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의 나 인 은 제3국을 대신한 반덤핑조사 조항과 더불어 신흥공업

국 등 개발국가들이 선진국시장에 진출하여 기존의 선진국 기업과 경쟁하는 것을 미

리 견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반덤핑조항으로 판단된다.

또한 당국은 공급자의 숫자가 과다하면 조사대상 수출자를 제한하고 자료를 자발적

으로 적시에 제출하는 수출자를 제외한 조사대상이 아닌 모든 수출자에게 평균마진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공급자 각자를 지명하는 대신 을 지명하여 반덤핑관세

를 부과할 수 있다(제9조 제2항). 이러한 규정은 반덤핑조치가 원칙적으로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일삼는 개별적인 수출업체에 대한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덤핑과 피해의 존

재 여부를 떠나서 사실상 당국이 필요하다면 보복적인 무역정책으로서 특정 국가에

대하여 반덤핑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수출국의 으로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수 있다면 조사당국은 이

를 수락하고 덤핑조사를 철회한다. 반덤핑관세에 비하여 소비자를 제외한 해외수출자

와 국내산업은 가격인상약속으로 혜택을 입을 수 있지만 가격인상약속은 덤핑여부를

떠나서 국내외 기업이 덤핑 부터 인 을 유지하는 결과

를 낳는다. 물론 덤핑과 피해에 대한 예비판정이 있어야 가격약속이 이행될 수 있다

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수출자 입장에서는 덤핑판정으로 인한 수입규제를 예상하여

법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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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인) 가격인상을 제소자에게 언제라도 제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행협정은 결

국 의 (collusion)을 으로 허용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이러한 뜻에서 반덤핑법은 비정상적인 원가 이하의 수입판매를 규제한다는

명목하에 으로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한 거래행위를 제지함으로써 오히려 시장

의 왜곡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조사당국의 자의성을 나 가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적절한 정보제공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한 규정이 각국 반덤핑법에

존재하더라도 실제 행정절차에서는 이들 입장이 무시되는 것이 일반적 현실이다. 이

러한 이유로 부품업체가 반덤핑관세로 보호를 받게 되면 완제품업체가 으로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같은 수준의 보호를 요구하게 되어 가 되는

가 나타날 수 있다(cascading effect). 물론 전술한대로 이들 관계인들은 덤핑, 피해

및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에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기회를 부여받았지만, 이들의 입

장이 조사과정에서 개진될 수 있는 기회는 이행협정에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더 더욱

이 반덤핑조치로 인하여 이들이 입는 나 의 는 결정과정에서 인

이 아니다. 따라서 GAT T 반덤핑협약이 사실상 의 을 조장하거나

반덤핑 정책기능이 국내기업에 의하여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다.

캐나다의 경우, (Special Import Measures Act of 1984)에 따라 캐나

다 국제무역재판소(Canadian International T rade T ribunal, CIT )는 덤핑판정에 따른

반덤핑관세가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45). 만약 덤핑 가

에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한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재판소는 재무성장관에게

을 위한 의 가 어떤 수준인지를 자문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공익에 대한

정의가 없고 어떤 반덤핑사례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또는 재무성장관이 반드시 이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규정이 없다. 따라서 무역재판소도 공익의 적

용은 “(반덤핑조치가) 상당하고도 불필요한 부담을 반덤핑제품의 사용자나 소비자에

게 부과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하도록 법해석을 하고 있다30).

30) the statue "is to be applied on a except ional basis , as for instance when the relief

provided producers causes substantial and poss ibly unnecessary burden to users and

consumers of the product"(Canadian Import T ribunal, 1987). 실제로 특별수입조치법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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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캐나다 경쟁법 제125조 제1항(the Competit ion Law subsection 125(1))은

Department of Consumers and Corporate Affairs의 조사연구국장이 본인의 자발적

의사나 CIT의 요청 등에 따라 CIT에 출석하여 (반덤핑)결정에 관한 적절한 증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법에 따라 조사연구국장은 1984년 정제

설탕 덤핑사례(Refined Sugar Case of 1984) 등 수차례에 걸쳐 CIT에서 반덤핑조치

가 소비자에게 경쟁적 가격과 브랜드의 선택을 제한함으로써 캐나다 차시장의 경쟁을

감소 내지는 제거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1987년 한국 자동차에 대한

CIT의 피해조사에 있어서도 국장은 경쟁적 관점에서 볼 때 현대 자동차의 덤핑은 경

쟁을 촉진하고 국내생산에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31).

이러한 의견과 기타 증거에 기반하여 CIT는 국내업체의 시장점유율이 현대 수입차에

의하여 잠식되고 있으나 국내소비를 위한 국내생산에 실질적 피해를 야기할만큼 수입

이 상당하지 않고 장래에 그럴 가능성도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J. Syme and I.

Uhm, 1996).

이와 같이 캐나다 반덤핑법과 경쟁법은 덤핑의 조사시 당국이 공익을 증진하고 양

법의 불일치성을 해소할 수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고 있으며 EU도

이와 마찬가지로 반덤핑조사시 과 EU 의 을 고려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밤덤핑조치로 인한 경쟁여건의 변화를 고려한다는 주문을 하고 있

지 않다. 그러나 국가 전체의 이익을 감안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수입품에 대한 규제도

경쟁법과 같이 가 아닌 에 대한 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밖에도 반덤핑협약은 다른 협약과는 달리 WT O 분쟁해결에 있어서 패널의 권한

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 즉, 패널이 비록 구체적인 반덤핑사안의 내용이나 결론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사실확립이 적절하고 평가가 공정하면 분쟁대

상인 반덤핑조치는 번복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도 W T O협약에서 허용되

는 해석에 기초하면, 패널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더라도 당해 사안이 반덤핑협약과

행된 이후 3개의 사례에서 공익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었고 이 중 한 개의 사례(the

Grain Corn case, May, 1986)만이 재무성장관에게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31) Canadian Import T ribunal(1988), S tatem ent of R easons , pp. 10- 11, the Korean Car

(Hyundai Motor Company) Case, July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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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치되는 조치로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패널은 당해 사안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이

용할 수 없으며 패널의 심의사항은 당해 사안이 GAT T 반덤핑협약의 절차적 요건에

충실한지 여부만을 판정할 수 있을 따름이다. 이는 패널이 자국의 반덤핑법을 불법화

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미국의 의도와 EU의 암묵적 동의하에 UR협상에서

마련된 조항으로 덤핑 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이와 같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과거 선진국이 산업보호의 수단으로서 반덤핑법을 상당히 활용해 왔으며 선진국

의 자유무역정책도 결국 자국의 (정치적)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강조되고 유

지됨을 여실히 보여준다.

4. 우회수출(Circumvention)

가. 배경

반덤핑조치가 빈번하게 사용됨에 따라서 (circumvention)의 가 UR 교

섭과정에서 선진국에 의하여 논의의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우회수출은 주로 수출업체

가 제3국이나 수입국에 공장(screw driver plant)을 설치하고 현지에서 부품을 조립

생산함으로써 수입규제를 회피하는 방식의 수출을 뜻한다. 이 밖에도 미국에서는 덤

핑제품의 선적, 생산 또는 외형을 근소하게 변경 혹은 개조함으로써 반덤핑관세를 회

피하고 WT O 반덤핑협정의 목적과 이에 따른 구제효과를 저해하는 방식을 우회수출

이라고 폭넓게 정의한다32).

하지만 포괄적 의미에서는 나 의 에 입각한 의

등 국제적인 생산의 분업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문제는 이러한 동기에서 발생한 무

역패턴의 변화를 반덤핑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우회수출과 구분하기 어렵다

는데 있다. 더욱이 국제분업이 빠르게 진행되는 시점에서 선진국의 반덤핑규제가 이

러한 생산기지의 현지화 등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데 반덤핑협정에서 소위

(gray area)에 속하는 규정에 의거하여 선진국이 자국내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32) G/ADP/ IG/ W/2, p. 2, Informal Group on Anti- Circumvention WT O,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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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으로 우회수출을 활용할 경우 우리나라는 수출감소뿐만 아니라 투자의 전환에 따

른 비용 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33).

1) 수출품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우회수출되는 무역의 규모를 알 수 없으나 잠재적으로 우회수출

로 규정될 수 있는 의 는 <표 - 8>에 제시되어 있다. 비록 전체

수출입에서 수 위탁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매년 그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표 - 8> 우리나라 수탁 및 위탁무역의 연도별 변화

(단위: 억달러, %)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상반기

수탁무역

가공후 수출
52.2
(4.2)

58.8
(4.5)

74.4
(5.5)

37.3
(5.5)

원자재 수입
35.8
(2.6)

40.6
(2.7)

55.3
(3.8)

26.6
(5.6)

위탁무역

원자재 수출
10.7
(0.9)

15.2
(1.2)

18.5
(1.4)

9.0
(1.3)

가공후 수입
3.7

(0.3)
6.2

(0.4)
7.3

(0.5)
2.7

(0.6)

전체무역
수 출 1,250.6 1,297.2 1,361.6 676.3

수 입 1,351.2 1,503.4 1,446.2 475.7

주: ( )내는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임.
자료: 관세청 전산자료.

원자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한 뒤 수출하는 은 그 규모가 1997년 74

억달러에 달하며 주요 품목은 집적회로, 다이오우드, 컴퓨터 부분품 등의 전자제품으

33) 삼성전자 등 컬러T V 국내업체는 1984년 미국의 반덤핑조치에 대응하여 미국 현지에 공장

을 이전하였고 이후 NAFT A협정이 체결되자 1990년을 전후하여 멕시코로 약 6억 5천만달

러에 달하는 생산기지의 이전을 단행한 바 있다. 따라서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이 규제된

다면 우리 수출뿐만 아니라 투자활동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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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당 부분 미국과 아시아로 수출된다. 의 는 1997년 당시 수출은 약

19억달러, 수입은 약 7억달러에 이른다. 주요제품은 전자 기계제품과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제품으로서 그 중에서도 의류 등 경공업제품은 특히 원자재를 해외(주로 중국

과 베트남)에 공급하여 현지에서 가공을 거친 후 제3국으로 수출하고 전자 기계제품

은 국내로 재수입되어 소비되거나 재가공 후 수출된다.

2) 수입품의 경우

제 장에서 자세히 논의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반덤핑제도가 시행된 역사는 일천하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국적기업이나 변형품을 통한 수입사례는 상당하다. 남성용

전기면도기의 경우 마쓰시다 (일본)와 필립스 (네덜란드)가 각각 자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제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에 덤핑수출을 하였으며 1991년 미국과 일본산 폴리

아세탈수지에 대한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자 미국 듀폰사는 싱가폴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하여 반덤핑관세를 회피한 사례가 있다34). 한편, 일본산 PS인쇄판에

대하여 24.5 38.2%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자 다국적 기업인 후지사는 일본에서 네덜

란드로 수출지를 전환하여 전체 수입이 반덤핑관세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사례가 있

다. 만약 미국과 EU의 입장에 따른다면 덤핑업체와 특수관계인 네덜란드산 PS인쇄판

에 대하여 독립된 조사 없이 우리나라는 합법적으로 24.5 38.2%의 반덤핑관세를 부

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 7 제1항에서 가격인상약속시

제3국이나 제품변경을 통한 우회수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반덤핑조치가 가해졌을 때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는 명시적으로 도

입하고 있지 않다. 이는 우회수출 규제조항의 설립에 따른 장단점을 고려할 때 통상

정책적 입장에서 우회수출의 허용을 국제사회에서 주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

만 1997년 중국산 일회용 라이터에 관한 반덤핑조사에서 보듯이 조사당국이 우회 내

지는 변형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감독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산 라이터의 경

34) 이 밖에도 리히텐쉬타인이 산업용 공기조절기를 부분품으로 변형수출한 예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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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조사가 개시되자 중국 수출업체는 일회용 라이터(HS 9613.10.000)에 단순히 가스

주입구를 부착하는 등의 방식을 통하여 충전용 포켓 라이터(HS 9613.20.000)로 변형,

반덤핑관세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제소업체 요청에 따라 정부가 조사대상범

위를 확대,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나. 우회수출에 대한 규제안

EU는 1987년, 반덤핑조사가 개시된 후 회원국내에 공장을 설치하거나 또는 생산을

증대하고 수입부품의 50% 이상을 완성품 중간재로 사용할 경우, 그러한 국내 제품에

대하여도 반덤핑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1990년 GAT T 패널은

일본 전자타이프라이터와 복사기분쟁에서 이러한 조항이 GAT T 제3조(National

T reatment Clause, )와 합치되지 않는 조치라고 판정하였다. 그 결과,

우회수출에 대한 규제여부가 국제협상에서 현안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UR협상에서

미국과 EU는 반덤핑조치가 실효성을 유지하려면 우회수출의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주

장한 반면, 아시아 국가 등의 수출국은 우회수출의 규제가 궁극적으로 해외투자와 자

유무역을 저해한다고 반박하였다. 으로서 덤핑국가로부터 부품의 70% 이상을

수입하여 회원국에서 조립된 제품에 관하여 별도의 조사 없이 기존의 반덤핑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던켈(Dunkel)안이 제시되었으나, 회원국간의 이견으로 합의를 이룰

수 없었다.

현재 우회수출은 이행협정이 아닌 회원국 국내법에 따라 규제되고 있지만 1993년

12월 마라케쉬 각료결정(Marrakesh Ministerial Decis ion)에 따라 WT O의 반덤핑관행

위원회(Committee on Anti- Dumping Practices)에서 우회수출에 대한 비공식모임이

조직되어 회원국간에 격론중이며 각료지침에 따라 WT O 신협상(New Round)에서 동

위원회의 입장이 표명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회수출의 규제를 제지하기 위한 전

략을 수립하고 반덤핑관행위원회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1) 던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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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켈안에 따르면 에서 생산된 동종 상품의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을 충

족하면 조사당국은 ‘ 의 없이’ 기존의 반덤핑관세율 한도내에서 된

에 대하여 잠정조치를 취하거나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 충족요건은, 1)

수입부품으로 조립 또는 생산된 이 반덤핑관세 대상물품과 이며, 2) 수

입국내 생산자가 반덤핑관세 적용제품의 생산(수출)자와 (affiliated)에 있거나

대리하는 경우, 3) 반덤핑관세가 적용되는 생산(수출)자에게 부품을 공급하였던 기업

또는 동 수출(생산)자에게 부품을 공급하는 수출국 로부터 수입부품이 공

급되는 경우, 4) 수입국에서의 제품생산이 덤핑조사가 개시된 뒤 시작되었거나 또는

부품의 수입이 상당히 한 경우, 5) 이 전체부품 총비용의

70% 이상일 경우(단, 수입국에서 조립 또는 생산으로 발생하는 가 완제품 공

장도가격의 25% 이상인 경우는 예외임), 6) 수입국의 완제품가격이 된 반덤핑제

품의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덤핑의 증거가 있거나(or)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을 방지

(상쇄)하기 위하여 에 대한 반덤핑관세의 부과가 하다는 가 제시

된 경우이다.

EU는 역내에서 생산되어 우회수출되는 제품을 규제할 수 있는 요건으로 첫째, 반덤

핑조치가 적용되는 동종물품의 수출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조립 생산하였고 둘

째, 반덤핑조사 개시 후 EU역내 혹은 제3국에서 이 시작되었거나 또는 상당

히 하였고 셋째, 수출국에서 생산된 수입부품 관련비용이 전체 부품관련 총비용

의 50%를 초과하며, 넷째, 우회수출로 인하여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조치의 효력이 약

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의 부과가 가능하다

(Council regulation No. 2423/88, Article 13 10(a)). 이 밖에도 각 사안의 특수성을 감

안하되 특히 조립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변동비용과 EU내에서 수행된 연구개발 및

기술적용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Parts Amendments ).

2) 미국의 우회수출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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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회수출

미국 반덤핑법(T itle VII, Sec. 781)은 제3국이나 국내생산의 일반적 우회수출에 대

하여 상당히 세부적으로 규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제품과 변형제품 그리고 생산

공정에 있어서 덤핑제품보다 완성단계가 높은 후방산업의 제품(dow nstream product)

에 대해서도 우회수출의 기미가 보이면 규제를 가한다.

에서 생산 조립된 제품의 경우 첫째, 미국에서 판매되는 완제품이 반덤핑

관세가 적용된 수입품과 같은 종류 또는 부류(of same class or kind)이고 둘째, 완제

품이 덤핑 수출국에서 생산된 부품(parts) 또는 조립품(components )으로 미국에서 완

성 또는 조립되었으며 셋째, 미국에서 수행된 조립 또는 완성과정이 미미하거나

(minor) 중요하지 않고(ins ignificant) 넷째, 반덤핑조치 대상인 수출국으로부터 수입된

부품 또는 조립품이 완제품가치의 상당 부분(s ignificant portion)을 차지하고 있을 때,

미국 상무성은 무역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한 연후 에 대한 반덤핑명령에 미국에

서 제품조립에 사용된 동 이나 을 포함할 수 있다((Sec. 781(a)(1))35).

에서 진행된 이 미미하거나 중요하지 않은지에 관하여 상무성은 다음의 5

개 요소를 고려하는데 이들 중 한 요인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없다. 미국에

서의 1) 투자수준 2) 연구개발수준 3) 생산과정의 성격 4) 생산시설의 규모 5) 미국내

에서 이루어진 공정의 부가가치가 완제품의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이다. 또

한 당해 부품 등에 반덤핑관세를 실제 부과함에 있어서는 첫째, 생산지를 포함한 무

역형태 둘째, 부품 등의 생산(수출)자가 우회수출품의 생산자와 에 있는지

(affiliated) 여부36) 셋째, 덤핑 수출국에서 제조된 부품이나 구성품의 수입이 반덤핑관

35) “ ... ,after taking into account any advice provided by the Commission under subsection

(e) of this section, may include w ithin the scope of such order or finding the imported

parts or components refered in subparagraph (B) that are used in the completion or

assembly of the merchandise in the United States ... .”
36) Sec 771(33)에 따라 관련자(affiliated person)는 다음의 경우로 정의된다: 형제자매 등 직계

존속과 배우자, 회사 임직원, 파트너, 고용인 및 근로자, 투표가 가능한 당해 기업 주식의

5% 혹은 그 이상을 직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는 자, 상대방에 의하여 직 간접적으

로 통제(control)받거나 통제하는 또는 타인에 의하여 통제받는 두명 이상의 사람, 다른 사

람을 통제하거나 통제받는 자. ‘통제자’는 타인을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지시하거나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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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의 부과로 귀착된 조사가 개시된 이후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감안한다.

한편, 우회수출을 위하여 이 아닌 3 에서 조립 또는 완성된 수입품에 대해

서는 첫째, 당해 제품이 반덤핑관세 부과대상인 수입품과 같은 종류나 부류이고 둘째,

미국으로 수입되기 이전의 수입품이 반덤핑관세 적용대상인 제품으로 제3국에서 생산

조립되거나 또는 덤핑 수출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완성 또는 조립되었으며 셋째,

제3국에서 완성 또는 조립된 부분이 미미하거나 사소하며 넷째, 덤핑 수출국에서 생

산된 부품의 가치가 미국으로 수출되는 완제품가치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다섯째,

상무성이 반덤핑조치의 부과를 하려는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치가

적절하다고 결정하면,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품도 반덤핑관세의 부과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제3국에서의 공정과정이 상당한지 여부는 국내생산을 통한 우회수출과

마찬가지로 상기한 바 다섯가지 요소로 결정되며(제3국 기준), 제3국의 수입품을 반덤

핑조치에 포함할 때 고려할 요인도 상기 세가지 사항에 준한다37). 한편 특수관계에

있는 덤핑국의 수출자가 판매한 부품의 가치나 미국 또는 제3국에서 이루어진 공정의

가치를 결정할 때, 상무성은 그 가치를 생산비용에 기초하여 결정한다(19 CFR

351- 225(g), (h)), Sec. 773(f)(3)).

미국의 우회수출 규제조항과 던켈안을 비교해 보면 우선, 후자의 경우,

이 우회수출의 규제대상인데 비하여 미국에서는 같은 종류나 부류에 속하는 제품이라

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에 속하는 모든 수입품이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던켈안에서

는 수입부품 비용이 부품 총비용의 70%를 초과하고 또한 완제품에서 차지하는 부가

가치 비중이 25% 미만인 경우에만 우회수출에 따른 제재조치가 가능한 반면 미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이 단지 ‘상당한’부분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한도가 매

우 모호하며 따라서 조사당국의 자의성이 게재될 여지가 많다.

또한 던켈안에 의하면 수입부품 공급업체가 덤핑 수출자와 계약관계나 또는

에 있어야 규제조치가 허용되는데 비하여, 미국에서는 덤핑 수출국에서 생산된 부

품은 일단 우회수출의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고 특수관계는 반덤핑관세의 적용시 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37) 즉, 판정기준은 수출자와 제3국내 생산자가 특수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수출국에서 제3국으

로의 수입이 조사를 전후하여 증가하는지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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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이 밖에도 미국은 국내에서 추가된 부가가치가 미미한지

를 가리기 위하여 국내생산 및 연구관련 부문에 투자된 비중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데 이는 실제로 당해 조항으로 말미암아 외국기업의 국내투자가 저해받지 않도록 하

기 위한 배려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우회수출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조항은 우회수출품에 대한 덤핑과

및 에 관한 된 없이 기존 품목에 적용되는 반덤핑규제가 우회수

출되는 제품에 대하여 확대 적용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던켈안에서는 우회

수출품의 수입국가격과 정상가격을 비교하여 볼 때, ( )덤핑의 가 존재하거나

혹은(or) 피해 방지를 위하여 수입부품에 대한 관세부과가 하다는 가 존재

해야 규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던켈안은 반덤핑협정의 기본정신 즉, 회원국은 덤핑에

따른 피해, 피해의 우려 또는 국내산업 확립의 지연을 상쇄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GAT T 제6조 제2항과 제6(a)조항에

으로나마 충실하고 있다38). 그러나 미국의 경우, 제3국 수입품을 제외한 국내에서 제

조된 제품에 대해서는 이러한 단서조항 없이 완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가 가능하다.

그 이유는 우회수출에 관한 판정이 근본적으로 덤핑판정을 받은 완제품에 대한 조사

(original investigation)에 우회수출품이 원래 포함되었어야 하는가에 대한 결정(scope

decis ion)이므로 덤핑과 피해에 대한 조사는 완제품에 대한 1차조사에서 이미 이루어

졌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적인 시각이기 때문이다39).

나) 신제품과 하류제품(Dow ns tream Product)

미국은 반덤핑조치를 기피하려는 움직임을 철저히 봉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제품

(later- developed merchandise)이나 크게 변형되지 않은 제품 그리고 에서 완

성도가 높은 의 (Dow nstream Product)에 대하여 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38) 물론 이에 대하여 홍콩 등 아시아 국가는 이행협정 제1조와 제18조 제1항이 1994년 GAT T

반덤핑협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덤핑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덤

핑과 피해 그리고 인과관계에 대한 독립된 조사가 선행되어야 우회수출품에 대해서도 반덤

핑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39) G/ADP/ M/4 108., p 13, Committee on Anti- Dumping Practices WT O,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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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구체적으로는 약간의 공정과정을 거친 원재료를 포함한, 미미한 형태 또는 외관

상의 변화(minor alteration)를 거친 수입제품은 동 제품이 덤핑제품과 같은 관세분류

(,i.e., Harmonized System)에 속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반덤핑법의 조사대상이 되거

나 또는 조사대상 제품과 마찬가지로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는다(Sec. 781(c)).

또한, 덤핑 제품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후 새로이 소개되는 신제품에 대하여 원제

품과 마찬가지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문제는 무역위원회의 권고와 함께 다음의 사

항을 고려하여 상무성이 결정한다(Sec. 781(d)). 첫째, 신제품이 덤핑이 확정된 원제품

과 일반적으로 동일한 물리적 외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둘째, 이 두 제품에 관한 최종

매입자의 기대(expectation)와 두 제품의 최종적인 소비용도가 동일한지 셋째, 신제품

과 원제품이 동일한 판매처(s ales channel)를 통하여 판매되고 있는지 넷째, 신제품이

원제품과 유사한 형태로 선전 및 진열되고 있는지 여부 등이다..

당해 신제품이 단지 제소신청서 또는 조사과정에서 상무성의 통보서에 명기된 (동

일한) (HS)에 속하지 않다거나 또는 신제품이 (원제품에 대비한) 추가적

기능이나 용도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동 신제품이 반덤핑관세의 부과대상에서

될 수 없다. 단, 예외적으로 신제품의 추가적 기능이 동 제품의 주요한 용도이며 그

러한 기능의 생산비용이 제품 전체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 부분 이상인 경우

에는 동 조치의 적용이 면제될 수 있다.

부품을 단순 조립 가공하여 수출하던 신흥공업국들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부

가가치가 높은 완제품을 추가 생산하게 된다. 그러나 미국법에 따르면 수입규제가 적

용중인 부품이나 구성품에 추가적인 공정을 들여 만들어진 완제품,

(dow nstream product)의 은 반덤핑조치나 우회수출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

출업체의 전략으로 간주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동종의 부분품이나 후방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업체가 후방제품의 수입

동향을 감시하도록 요청하는 청원서를 상무성에 제출하면 상무성은 감시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Sec. 780(a)). 청원자는 합리적으로 유용한 정보에 기초하여 후방제품과

구성품 그리고 이들 각각의 가치를 자세히 서술하고 생산국가와 생산자의 이름, 구성

품과 완제품 생산자 사이의 관계, 만일 존재한다면 동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한 매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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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이름, 그리고 (부분품에 대한) 반덤핑조치로 인하여 부분품으로부터 당해 후방제

품으로 수출전환이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하게된 사유를 명기한다(19

CF R Sec. 351.223(b)).

모든 부분품과 후방제품이 동 조항에 따라 감시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감시대상이

되는 부분품은 청원서가 제출되는 날부터 5년간 15%의 반덤핑관세를 적용받

거나 또는 긍정적인 덤핑 예비판정 이후 가 이루어진 제품으로 최소한 15%의 덤

핑마진율이 추산되거나 혹은 정상가격이 수출가격을 최소한 15% 이상 초과하는 것으

로 추정된 제품이어야 하며 동 부분품은 고유한 특성으로 인하여 일상적으로 후방제

품의 , , 또는 으로 사용되는 수입품이어야 한다(Sec.

780(d)). 또한, 해당되는 후방제품은 이러한 부분품을 함유하고 있는 미국으로 수입되

는 제품이어야 한다.

청원서가 제출된 후 14일 이내에 상무성은 첫째, 부품의 우회수출을 위하여 후방제

품의 수입이 미국에서 증가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지를 후방제품에서 동 부품이

차지하는 가치의 비중, 동 부품이 후방제품에 혼합된 결과 변형된 정도 그리고 동 부

품 생산자와 후방제품 생산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둘째로, 상무성은 부품

과 관련이 있고 동 부품이 제조된 국가에서 생산된 완제품이 과거 상당수의 반덤핑관

세명령이나 조사중지명령을 받은 제품이였는지 혹은 부품의 제조(수출)자가 생산(수

출)하였고 외형과 용도에 있어서 동 부품과 유사한 완제품이 과거에 최소한 2번 이상

의 반덤핑관세명령이나 조사중지명령을 받았는지를 조사한다40). 부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로 완제품의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완제품이 과거 덤핑으로 인하여 규제

받은 전력이 있으면, 상무성은 각각의 결과를 연방관보에 공지하고 무역위원회에 청

원서를 제공하며 감시를 요청한다.

무역위원회는 대신 후방제품의 수입동향에 관한 감독(monitoring)을 즉각 시행하는

데, 만약 동 제품의 이 전분기 대비 5% 이상 증가하면 무역위원회는 당해

40) 이 밖에도 상무성은 동 부품이 1984년 무역과 관세법 제 804조(the T rade and T ariff Act

of 1984, section 804)에 따라 쌍무간 협약의 집행을 위하여 이미 감독을 받고 있는 제품인

지를 결정하는데 이러한 상무성의 결정들은 다른 규정과 상관없이 법적 재심의 고려사항이

되지 않는다(Sec 780(a)(2)(B)(i), (7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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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전체적 경제여건 속에서 이러한 수입증가를 분석한다. 분기별로 무역위원회는

감독과 분석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상무성에 제출하며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데, 상

무성은 동 보고서를 참작하면서 후방제품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한다. 만약 동 보고

서가 미국으로의 (완제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지 않고 으로의 이 일

어날 합리적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하면 무역위원회에 감독중지를 요청한다.

다) 우회수출 등의 규제절차

상무성은, 우회수출된 제품이나 상당한 기술개발 혹은 제품의 변조과정을 거친 신

제품을 기존의 반덤핑명령(antidumping order)에 포함하는 문제를 결정하기 이전에,

이 문제를 무역위원회에 제시한다. 통보대상이 되는 제품의 결정(scope ruling)은 다

른 형태의 우회수출과 마찬가지로 상무성이 내리며 이러한 결정은 다른 규정과 관계

없이 법적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Sec. 781(e)(1)(C)). 통보되고 난 뒤 무역위원회

는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상무성은 최대한 실

용적인 범위내에서 우회덤핑방지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후 30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

야 한다.

한편, 미국법은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국익이나 미국내 투자가 저해될 가능성을 고

려하도록 규정짓고 있다.만약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도 이러한 제안으로 인하여 상당

한 피해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되면 무역위원회는 통보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동 제안이 해당 반덤핑명령이 근거하는 동 위원회의 긍정적 피해판정과 합치하

지 않음을 서면으로 상무성에 통보한다. 특히, 외국에서 생산된 부품이나 구성품으로

에서 제조된 완제품에 대한 을 마련할 때, 무역위원회는 해당하는 부품들

을 반덤핑규제에 일괄적으로 함께(taken as a w hole) 포함하는 조치가 예전의 긍정적

피해판정과 일관되는지를 고려한다.

반덤핑명령에서 지목되는 품목이 항상 구체적일 수 없으며 특히, 국내 이해관계인

이 의 이나 의 을 통한 을 주장할 경우, 상무성은 협

의가 제기된 수입품이 반덤핑명령이나 조사중지 대상품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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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결정하여야 한다(s cope ruling, 19 CFR Sec. 351.225). 미국 반덤핑법은 행정의 투

명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우회수출을 비롯한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덤핑품목의 범위

를 설정하는 과정에 자세한 행정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상무성은 우선 유용한 사실에

기초하여 독자적인 조사개시에 착수할 수 있고 이해 관계인이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

는데 신청서에는 첫째, 제품의 기술적 특성과 사용처 그리고 해당 관세분류번호를 포

함한 구체적인 제품의 설명과 둘째, 법기관의 기존 판례와 반덤핑 결정문의 발췌 등

당해 제품이 반덤핑조치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과 그 이유

가 제시되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된 후 45일 이내에 동 신청서와 덤핑조사 신청서 그리고 조사 및 판정

문에 제시된 제품의 설명만(only)으로 당해 제품이 반덤핑명령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를 결정할 수 있으면 상무성은 최종판정을 내리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무성의

(s cope service lis t)41)에 기재된 모든 관계인에게 동 요청에 관한 심리의

개시를 통보한다. 당해 통보문에는 조사개시 사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해 관계인에

게 20일 이내에 의견 및 자료를 제출해줄 것과 이후 10일 이내에 반박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 만약 결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한 에 기초하여 잠정판정을

내린 후, 미국과 제3국 그리고 미미한 변화나 신제품을 통한 우회수출의 조사는 심리

가 개시된 후 300일 이내, 이외의 범위판정에서는 120일 이내에 최종판정을 내리고

사실관계 및 법적 결론을 이 때 제시한다42).

라. 우회수출에 대한 논의: WT O

1) 경과

에 대한 는 우리나라 수출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성이 있으

41) 동 조항에서 범위대상목록이란 소송과정에 일부라도 참여한 바 있는 사람의 명단을 의미한

다(19 CFR 351.225(n)).
42) 잠정 및 최종판정에서 당해 수입품이 반덤핑명령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되면 원제

품과 마찬가지로 관세정산의 중지나 예치금의 부과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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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현재 WT O에서 제기되고 있는 논의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대로 마라케

쉬 에 따라 WT O 반덤핑관행위원회에 우회수출에 대한 논의가 회부된

(refer) 이래 지난 1997년 4월 동 위원회 산하에 반우회수출에 관한 비공식모임

(Informal Group on Anti- Circumvention)이 결성된 바 있으며 이 모임에서 우회수출

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구체적 규제내용에 대한 논의가 회원국간에 첨예한 대립속

에서 진행중이다43).

일례로 비공식모임에 대한 명칭도 위원장이 처음 제시한 비공식 작업모임(Informal

Working Group)과 홍콩 등의 주장으로 수정 제안한 자문모임(Consultative Group)

에 관하여 미국과 EU는 정식절차의(i.e., formality) 뉘앙스가 강한 전자를 선호한 반

면 홍콩 등 아시아 국가는 비공식적 이름인 후자를 선호하였는데, 결국 호주의 제안

에 따라 ‘반우회수출에 대한 비공식모임’으로 명칭이 귀착되었다. 이와 같이 명칭에

대하여 회원국이 격론을 벌인 배경에는 마라케쉬 각료결정 문안의 해석에 있어서 선

진국은 각료들의 지침이 우회수출을 부당한 무역행위로 간주하고 위원회의 업무가 우

회수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조치를 제시하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미국 등의 입장과

각료결정의 지침은 우회수출의 규제가 필요한지 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일이

라는 아시아 국가의 입장이 충돌하였기 때문이다44).

한편, 반덤핑관행위원회에서는 전자저울과 3.5인치 마이크로 디스크에 대한 EU의

우회수출 조사에 관하여 홍콩 등의 아시아 국가가 이의를 제기하였다45). 마이크로 디

스크의 경우, 홍콩은 EU의 조사개시가 GAT T / WT O원칙에 위반됨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서 GAT T 제6조 제2항이 덤핑을 방지하거나 상쇄하기 위한 경우에만46) 동 조

43) G/ADP/ W/404, Committee on Anti- Dumping Practices, WT O 1997.
44) 마라케쉬 각료결정은 “반덤핑명령의 우회문제가 이행협정 교섭과정의 일부분이었지만 특정

문안(specific text)에 대하여 회원국이 동의하지 못하였음을 유념하고(note) 이 문제에 대

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한내에 일률적인 원칙의 적용(uniform rules)이 바람직함을 주지하

면서 반덤핑관행위원회로 당해 사항을 의뢰(refer)하기로 결정”하였다.
45) 전자저울의 경우, 일본에서 인도네시아로 유입되어 조립되어 EU로 수출되거나 EU로 부품

이 수입되어 판매되는 사례가 조사대상이였고 마이크로 디스크는 한국, 일본 대만 등의 제

품이 홍콩, 캐나다 말레시아 등 아세안제국을 통하여 수입되는 사례가 조사대상이였다.
46) 그러나 GAT T 제6조 제2항에는 “상쇄 내지는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서 그러한 경우에만

즉, only라는 문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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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또한 GAT T 제6조 제6(a)항은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의 피해, 피해의 우려 또는 산업확립의 지연이 인정되는 경우에만(only) 반덤핑관

세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지적하였다47). 덧붙여서 홍콩은 EU의 조사가 이행협정

제1조와 제18조 제1항의 최종조항에 강력히 항의하였다48). 홍콩은 WT O협정의 제 규

정들을 초월하는 우회수출에 대한 예외적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한, 덤핑과 및

그 에 대한 인 가 없이 반덤핑조치가 취해지는 EU의 우회수출조

항은 이행협정 제5조 제2항에 위반되며 우회수출 규제조항 자체가 각국의 반덤핑조치

의 합치성을 요구하는 동 협정 제18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 지적하였다49). 이에 대하여

아세안 제국과 일본도 홍콩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EU가 조사를 즉각 철회하도록 요청

하였다.

EU는 반덤핑협정이 피해를 야기하는 덤핑에 대하여 구제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

는 바, 이러한 구제조치는 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당해 사례는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로 인하여 구제조치가 저해되고 있는 경우로서 조사에 관한 EU규정은 명확

하고 투명함을 강조하고 덤핑과 피해에 대한 검증을 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미국은 이미 지적한대로 우회수출에 관한 조사는 반덤핑조치가 적용중인 제품에 우회

수출품이 포함되었어야 하는가에 관한 의 (scope ruling)이며 덤핑과 피해에

대한 조사는 이미 1차조사(original inves tigation)에서 검증된 것으로 독립된 조사가

필요한 제품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다. 결국 EU는 조사가 진행중이지만 결정이 이

루어진 것은 아니며 조사가 시작된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며 당해 사례에서

EU법에 충족되지 않는 사항이 있으면 규제조치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다소 수세

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마찬가지로 일본은 인도네시아에서 제작된 전자저울과 EU역내로 유입되는 부품에

47) G/ADP/ M/4 E, Committee on Anti- Dumping Pract ices WT O, 1996.
48) 동 조항의 내용은 각각 “반덤핑조치는 1994년 GAT T 제6조에 규정된 상황에서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개시되고 수행된 조사에만 적용된다”와 “1994년 GAT T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원국의 덤핑수출품에 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다.
49) EU 반덤핑조치 제13조는 반덤핑관세의 부과 이외의 정당한 이유나 경제적 정당성이 없는

관행, 절차 또는 작업로 제3국과 EU 사이에 나타나는 무역행태의 변화와 (이로 인하여) 반

덤핑관세의 구제효과가 저해된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를 우회수출로 규정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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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우회수출 조사가 상기한 바 GAT T 및 WT O원칙에 위반됨을 지적하고 인도네시

아 제품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독립된 조사 그리고 부품은 부품 자체에 대한 개별적인

조사를 통하여 반덤핑조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50). 홍콩도 1996년 6월에

종결된 마이크로 디스크에 대한 우회수출 조사가 애초에 개시되지 않았어야 함을 강

조하였고 싱가폴은 여타 회원국이 우회수출에 대한 규제조치를 허용하는 조항이

WT O협정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하였다. 우리나라는 (우회수출에 대한) 국

제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회원국이 내국법을 통해 우회수출을 규제하지 않아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국내법의 일방적 적용은 현재 진행중인 우회수

출에 대한 논의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회원국이 우회수출조치의 확

산을 피하고 국가간의 균일한 규정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우회수출조항이 현행 GAT T 및 W T O협정에 위배된다는 아시아 국가의 주장에 대

하여 EU는 동의하지 않으며 합법적인 반덤핑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조치는 회원국의

권리임을 주장하고 그 근거로서 마라케쉬 각료회의가 우회수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에 유념하였음을(i.e., took note of) 지적하였다. 또한 우회수출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인 기간동안에 동 조치를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우리나라 주장에 대

하여 EU와 미국은 동조치가 WT O협정에 비추어 볼 때 합법적이며 UR합의에서 취득

한 회원국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1997년 반덤핑관행위원회에서 일본은 다시 이의를 제기하였고 우리나라는

(MF N Principle)에 예외적인 조치인 반덤핑협정은 협의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반덤핑조치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한, 정당한 조치를 회피하

려는 수출이 문제없다는 주장은 어폐가 있으며 논의의 쟁점은 마라케쉬 각료결정에

따라 어떤 상황과 어떠한 우회수출 규제조치가 합당한지를 규명하는 일이라고 강조하

였다.

1) 우회수출에 대한 각국의 견해

50) G/ADP/ M/9 I, G/ ADP/ M/ 10 F, Committee on Anti- Dumping Practices WT O, 1996,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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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반우회수출에 대한 비공식모임에서는 우회수출에 대한 규제여부를 놓고 각국

의 입장이 개진되고 있다. 여기서 도출되는 진행결과는 반덤핑관행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며 추후 마라케쉬 각료선언에 따라 반덤핑관행위원회는 WT O 신협상에서 우회수

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정식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세아국가의 입장이 비공식모임에서 충분히 개진됨으로써 우회수출 규제의 문제점과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회원국간에 인식시킬 필요가 있는데 현재까지 밝혀진

각국의 입장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미국과 EU

미국과 EU는 전술한대로 반덤핑관세가 적용되어야 할 제품의 생산방식, 생산지 또

는 외형을 약간 변경함으로써 반덤핑관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수출방식을 우회수출로

간주한다51). 따라서 이들 입장에 따르면 우회수출은 WT O 반덤핑협정의 목적과 이에

따른 구제효과를 저해할 수 있는데 마라케쉬 각료결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반덤핑관행위원회로 하여금 우회수출에 관하여 국가간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

제방식을 추천하도록 의뢰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불공정 무역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이미 1979년 동경협상과 최근 UR협상에서 확인된 바 있으며 갈수록 확대되

고 있는 세계화 추세속에서 효과적인 반덤핑규제를 회피하려는 기업의 능력이 향상되

고 있으므로 WT O협약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면 우회수출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

하다는 것이다.

미국과 EU에 따르면 반덤핑조치가 일정 제품에 시행된 후 우회수출은 다음의 방식

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아래 제시된 방식이 모든 우회수출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첫째는 제품의 근본적인 성질을 유지하며 비슷한 소비자에게 판매되거나 유사한 목적

으로 사용되지만 제품의 미미한 변형으로 반덤핑관세를 면할 수 있는 방식이다. 제품

의 변경은 형태, 외양 또는 제품의 구성 및 공정과정 단계의 차이를 포함한다. 일례로

분말에서 반죽 또는 액체상태로 제품을 변형하거나 혹은 제품의 순도(광산품의 경우)

51) G/ADP/ IG/ W/1, 2, Informal Group on Anti- Circumvention WT O,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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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절하여 반덤핑관세를 피하거나 HS관세분류를 달리하여 반덤핑조치를 회피할 수

있다. 둘째로 반덤핑조사의 개시와 함께 동종제품의 조립과정 즉, 생산기지를 제3국이

나 수입국으로 변경하였지만 이러한 공정과정이 (부가가치에 비추어 볼 때) 미미한

경우이다. 일례로 완제품의 수입이 쉽게 조립될 수 있는 부분품의 수입으로 대체되거

나 제3국으로 수출되어 조립후 수입되는 경우를 포함하는데 이 때에는 반덤핑규제 대

상국과 제3국에서 제조된 부분품의 비율, 공정과정의 성격, 부가가치 그리고 부분품의

수입증가 추세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야 한다. 셋째는 반덤핑규제 대상이 아닌 제3

국을 경유하여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이며 넷째는 상기의 방식들을 혼용하면서 원산

지, 관세분류 또는 제품가격을 부정하게 신고하는 경우이다.

나) 캐나다와 터키

캐나다와 터키는 우회수출의 존재는 인정하되 미국과 EU와는 달리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국가로 분류될 수 있다. 캐나다에 따르면 반덤핑관세의 우회는 수출자에 의

하여 행하여지는, 해당 제품의 성격이나 생산 또는 조립장소의 변경에 직 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넓게 해석될 수 있다52). 그러나 우회수출을 확인하려면 조

사당국은 특정 사안에 관한 유용한 사실에 기반하여 문제가 되는 가 반덤

핑관세를 회피하려 한다는 추정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다음의 사실이 우회수출을 파

악하는데 적절한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 첫째는 로서 우회수출은 빠르면 반덤핑

조치의 조사개시에 발생하며 그 이전의 생산활동은 우회수출로 간주될 수 없다. 둘째,

다양한 의 를 통하여 우회수출을 확인할 수 있다. 반덤핑조치가 시행된

후 수출자가 제품을 변형하였지만 새로운 제품이 반덤핑조치의 부과대상제품과 같은

품목으로 간주되면 기존의 반덤핑조치가 적용되어야 하며 제품의 변형이 으

로 취급할 수 없는 정도이면 추가적인 조사가 요구된다. 또 다른 경우는 수출자가 덤

핑제품의 수출을 중단하고 제3국(또는 수입국)에 부분품을 수출하여 조립후 재수출하

는 사례로서 단순한 공정 내지는 조립(s crew driver operation)은 우회수출을 암시할

52) G/ADP/ IG/ W/3, Informal Group on Anti- Circumvent ion WT O,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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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그러나 기본적인 에 따르면 조립용품이나 제품의 분해품은 완성품과

동일하게 간주된다).

한편 반덤핑결정은 덤핑국이 함께 제시되어야 하는데 덤핑국이 아닌 국가로 공정이

나 생산이 이전되고 제3국이나 수입국에서 판매된 동종제품이 그 나라

의 제품으로 규정되면 우회수출로 간주될 수 없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53). 또한 수입국이나 제3국내에서 상당한 투자, 생산 또는

공정이 이루어지면 우회수출로 간주되지 않으며 기존 덤핑수출자와 우회수출과 관련

된 자와의 관계도 고려대상이 되는데 소유나 통제권 또는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추가

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이 밖에도 기존의 덤핑수출자에 의하여 제3국 또는 수입국에

서 생산된 (변형)제품이 같은 부류의 수입자에게 판매되는 거래량도 우회수출을 가늠

하는 지침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회수출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도 검토

되어야 한다. 일례로 조사개시 이후 변경된 제품의 수입증가는 다른 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우회수출조치는 적절한 조치가 아닐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상기

의 어떤 하나만의 요인이 우회수출을 확인하는 요소가 될 수 없으며 적절한 모든 사

실을 함께 검토하여 우회수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54).

한편 터키는 우회수입된 충전용 라이터를 예로 들면서 비록 반덤핑협정에 우회수출

에 대한 규제조항이 없지만 현존하는 반덤핑조치를 회피하는 우회수출에 있어서 동

사례에 대한 조사개시는 WT O협약의 정신에 합치된다는 입장이다55). 특히, 반덤핑관

세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취해지는 제품 외양의 미미한 변경 내지는 변

형은 우회수출로 간주된다는 주장이다.

53) 현재 원산지규정에 대한 WCO 기술위원회(T echnical Commit tee on Rules of Origin)는 국

제적으로 통일된 원산지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작업중인 바 반덤핑관행위원회에서는 원산

지규정에 대한 작업이 완결되기 전에 우회수출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54) 한편 우회수출은 정당한 반덤핑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 가

령 부정확한 관세품목, 원산지 또는 가격의 신고는 부정행위로서 이들 제품은 반덤핑관세

에 명기된 제품과 동일하며 같은 국가로부터 출하되었고 다만 신고가 차이가 날 뿐인데 그

러한 사기행위는 기만적 관행에 대한 그러나 비차별적 처벌조치를 허용하는 GAT T 1994

제20조 (d)항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
55) G/ADP/ IG/ W/5, 10, Informal Group on Anti- Circumvention WT O,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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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입국이나 제3국에서 조립 혹은 완성되고 현재 수출국에는 반덤핑조치가 적

용중인 제품으로 첫째, 당해 조치가 부과중인 수출자나 생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에 의하여 (수입국내) 공정이 수행되고 둘째, (기존 덤핑제품에 대한) 조사개시 이후

에 (수입국내) 부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공정이 시작되거나 상당히 증가하며 셋째, 수

입된 부품비용이 전체 부품비용의 80%를 초과하며 수입국내 부가가치가 생산비용의

20%를 하회하는 경우로서 넷째, 기존 동종제품의 정상가격과 비교할 때 덤핑의 혐의

가 있으면 우회수출이 존재한다고 본다. 따라서 조사개시후 우회수출이 확인되고 피

해의 재발이나 존속을 상쇄 내지는 방지하기 위하여 우회수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

다면 수입국은 기존의 반덤핑관세를 변형된 제품, 제3국으로부터의 동종제품 수입 또

는 부품에 확대 부과할 수 있다. 터키는 던켈안과 매우 유사한 규제안을 제시하였는

데 다만 수입부품이 총부품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나 수입국에서 첨가된 최소의 부

가가치에서 던켈안보다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다) 일본과 홍콩(중국)

일본과 홍콩은 반덤핑협정이 WT O체제가 지향하는 무차별적인 무역장벽의 철폐에

예외적인 조항임을 지적하면서 반덤핑조치가 WT O 이행협정에서 명기된 절차와 규정

즉, 반덤핑조치가 덤핑과 피해 그리고 인과관계에 대한 검증이 없이 부과될 수 없음

을 강조한다56).

환언하면 우회수출에 대한 논의는 현존하는 반덤핑협약의 규칙을 침해할 수 없는

바, GAT T 제6조 제6(a)항은 덤핑수입품이 피해 등을 야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

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행협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피해의

판정은 명확한 증거에 기초한 객관적인 검토를 포함하며 또한 제18조 제1항에는 1994

년 GAT T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덤핑수출에 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규정이 존재하므로 미국과 EU의 일방적인 우회수출 규제조항

은 명백히 WT O협약에 위반된다는 것이다57).

56) G/ADP/ IG/ W/4, 8, 9, Informal Group on Anti- Circumvention WT O, 1997, 1998.
57) 이 밖에도 “반덤핑조치는 오직 1994년 GAT T 제6조에 규정된 상황에서 이 협정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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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들 국가에 따르면 1993년 마라케쉬 각료결정은 ‘균일한 원칙의 적용이 바람

직함’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바, UR협상시 회원국의 입장을 살펴볼 때 ‘균일한 원

칙’이란 우회수출을 규제할지 여부와 규제상황에 대한 원칙의 합의를 뜻하며 이러한

원칙은 현존하는 반덤핑규정을 확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원칙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우회수출에 대한 비공식모임은 맡겨진 임무와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균일

한 원칙의 확립을 혼동해서는 안된다. 즉, 비공식모임에서 몇몇 회원국이 우회수출이

라고 주장하는 사례에 대하여 법적 규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반덤핑조치의 범위

를 확대하는 행위로서 시기상조이며 이 모임에서는 우회수출의 개념에 대한 논의만

진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일본에 의하면 잘못된 관세분류나 원산지를 가장하기 위한 제품위장 등이 우회수출

로 규정될 수 있는데, 이 경우 GAT T의 다른 규정 즉, 제20조 (d)항에 따라 제재조치

가 가능하므로 우회수출에 대한 WT O의 개별적인 규정이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무역과 경쟁정책에 대한 실행모임(W orking Group on T rade and Competit ion policy)

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반덤핑관세와 같은 무역규제의 확대는 불가피하게 수입품과

국내제품간의 경쟁을 왜곡하게 되는데 특히, 생산과 무역의 국제화 추세속에서 반덤

핑협정을 확장하는 행위는 WT O가 추구하는 경쟁의 증진에 반하며 구제방안으로서도

적당하지 않은 조치이다.

일본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우회수출에 대한 구제조치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고 일본은 주장한다. 첫째, 반덤핑협정 내 현존하는 개념, 규정과 절차가 우회하는 수

출을 규제할 수 있을 때 둘째, 우회수출의 규제조치가 반덤핑협정을 위반할 수 있을

때 또는 셋째, 그러한 조치가 합법적인 상업행위를 제재할 가능성이 있을 때 넷째, 덤

핑과 피해사실에 대한 검증없이 우회수출품이 덤핑과 피해의 협의를 받을 때. 이와

같은 기준으로 볼 때 지금까지 회원국이 우회수출의 예로 제기한 사례들은 기존의 반

덤핑협정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일본은 주장한다.

즉, 미미한 제품의 변형에서 그 예로 미국이 제시한 98.5%, 99% 니켈이 유사한 제

품으로 간주되면 1차조사에서 이러한 제품을 포함하는 조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따라 개시되고 수행된 조사에 따라서만 적용된다”(이행협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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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이러한 제품들이 다른 용도로, 다른 소비자에게 그리고 다른 판매채널을

통하여 매매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들 품목은 다른 HS분류에 속하는데 이러한 예는

피해조사에 있어서 제품의 분류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며 궁극적으로 1차조사가 종

료된 후 한참 뒤에 덤핑제품의 정의를 확대하는 행위는 피해조사가 불완전한 정보에

기반하였다는 사실을 뜻하며 명확한 증거를 요하는 이행협정 제3조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 반덤핑협정은 이들 제품에 대한 개별적인 조사를 허용하고 있으

므로 회원국은 이에 알맞게 반덤핑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에 덧붙여서 홍콩은 제

품의 변형이 기술개발과 생산 비용의 감소, 소비자 기호의 변화, 그리고 부가가치의

증대로 발생할 수 있으며 변형된 제품이 1차조사에 원래 포함되었었다면 판정의 결과

가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한편 제3국이나 수입국에서 이루어지는 공정은 노임, 환율의 변동, 지역시장의 발전

등 반덤핑조치와 관계없는 생산의 국제화에 따른 추세이며 특히, 부품의 경우, 당해

부품산업에 대한 피해결정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피해판정을 위한 수입추세와 국내산

업의 개념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부품산업은 된 인 을

형성할 수 있고 완제품이 덤핑된다는 사실이 부품의 덤핑으로 단정될 수 없으며 덤핑

판정은 반드시 부품의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이 비교되어야 하는 바 기존의 반덤핑협정

이 이에 대한 독립된 조사를 허용하고 있음을 회원국이 유념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3국을 경유한 수출품에 대한 취급방식은 이미 이행협정(제2조 제2항)이 언급하고 있

으며 사기행위에 대한 처벌은 우회수출로 간주될 수 있으나 WT O협약의 다른 규정

(GAT T 제20조 (d)항)이 이를 규제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예시된 사례들을 위하여 독립된 규제조항이 필요하다는 논리

는 설득력이 없다. 현존하는 반덤핑협정은 예시된 우회수출을 충분히 규제할 수 있으

며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자는 주장은 결국 기존의 반덤핑협정이 요구하는 절차를 우

회(circumvent)하고자 하는 노력에 불과하다. 추가적으로 정당하고 합법적인 무역행위

와 우회수출을 적절히 구별하고 모든 우회수출의 사례를 포함하는 특정한 기준을 확

립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고 일본은 주장한다.

홍콩의 입장도 일본과 동일한데 특히 제3국이나 수입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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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이러한 기업활동이 부품과 완제품간의 등 차별적인 무역규제나

기타 의 에 기인할 수 있는 바 이는 선진국의 수출자가 일반특혜관세의

혜택(GSP benefits)을 누리고자 후진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

으며 따라서 무역패턴의 변화가 자동적으로 우회수출로 간주될 수 없으며 기존의 반

덤핑조치에 포함되어서는 않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러한 기업활동은 이미 국제법

으로 규제되고 있으므로 우회수출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홍콩은 판단한다. 즉,

WT O에서 현재 논의중인 국가 공통의 이 도입되면 제3국내에서 미미한 공

정을 거친 제품은 반덤핑관세가 적용되는 품목과 같은 제품으로 취급될 것이며 또한

HS(Harmonized System) 일반원칙 제2조(a)항에 의하면 미완성(incomplete) 또는 미

완료된(unfinished) 부품이 완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고 있으면 이러한 부품은 완제

품과 같은 관세분류에 속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부품들은 이미 반덤핑관세

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홍콩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까지 제기된 예들은 첫

째, 반덤핑조사에서의 명확한 상품범위의 정의 둘째, 원산지규정 셋째, HS 관세분류원

칙으로 해결될 수 있다.

마. 평가 및 전망

WT O협약 등 다자간 협상으로 무역자유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국제분업도 더욱 활

기를 띠게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여 현지에서 국산 수출

재를 재가공, 제3국으로 수출하는 위탁가공무역의 규모가 1995년, 7억달러에서 1997

년, 11억달러로 증가하는 등 점차 생산공정의 국제적 분업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무역패턴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기술발전과 무역자유화에 따른 국제분업으로 간주되어

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덤핑수입품의 예에서 보듯이 반덤핑관세를 회피하기 위하

여 생산지를 이전하는 경우도 일부분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우회

수출에 대한 규제를 성토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다만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엄밀히 따지면 덤핑과 및 의 이

결여된 상태에서 부품수출이나 완제품 우회수출을 불공정 무역행위로 간주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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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존하는 WT O협약의 규정과 합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입규제의 철폐를 지향

하는 W T O정신에도 어긋난다. 이 밖에도 자의적인 제도운영이 상당한 현행 제도내에

서 우회수출에 대한 규제는 반덤핑제도의 확산과 이에 따른 자유무역의 왜곡을 가져

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이 우회수출에 집착하는 이유는 완제품에 대한

도 있지만 동시에 수입품에 내재된 의 이 상당하면 우회수출에

따른 규제를 시켜 주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의 과 을 유

도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우회수출 규정이 미국과 제3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조사절차에서도 무역위원회가 미국에서 조

립된 제품의 경우 부품산업과 완제품산업 전체를 고려하도록 규정한 데에서 그 의도

가 드러난다. 이 밖에도 우회수출 조사 자체가 수입을 규제하는 효과(terrorem effect)

가 있기 때문에 선진국은 쉽게 우회수출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지 않을 것이며 신협상

(New Round)에서도 우회수출에 집착하리라고 예상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교묘한 규제장벽을 타개하는 한편 값싼 해외노동력 등

국제분업의 효율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뜻에서 정부는 WT O 반덤핑관행위원회의 반우회수출에 대한

비공식모임에서 홍콩 및 일본정부와 협력하여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WT O 신협

상에서 우회수출을 규제하려는 협상이 재개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야 한다. 즉, 본문에서 논의된대로 덤핑과 피해에 대한 별도의 조사없이 반덤핑규제를

우회수출품에 적용하는 미국이나 EU의 우회수출조항은 GAT T와 WT O규정에 위반된

다는 사실을 회원국에 적극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선진국에 의하여 제기된 우회수출의 예가 명확한 덤핑제품의 범위설

정과 HS 및 원산지규정 그리고 사기행위를 금지하는 GAT T 제20조 (d)항에 의하여

규제가 가능하고 뿐만 아니라 WT O협정이 동종제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물리적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WT O협정이 별도의 규정 없이

도 변화된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다만 반덤핑관

세가 부과되고 난 후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우회수출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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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국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데 우려되는 바는 우회수출에 대한 규제가 도입된 후 동

제도가 자의적으로 운영될 때 따르는 국제무역의 심각한 왜곡과 폐해이므로 이를 회

원국들이 숙지하도록 설득하여야 한다.

연후, 우회수출에 대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보이면 가능한 한 투명하고 엄격한

규제안이 되도록 노력하되 특히 수입부품이나 수입국내 부가가치의 비중이 엄격히 적

용되도록 하고 우회수출로 인한 피해조사가 반드시 선행되도록 주장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기존의 반덤핑협정이 허용하고 있는 운영의 불투명성과 WT O체제에서 반덤핑

협정이 예외적으로 갖고 있는 WT O패널의 권한제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되도록 하여야 한다58).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가격인상약속시 제3국이나 제품변경을 통한 우회수출을 하

지 않겠다는 약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우회수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제조

항이 없다. 이는 통상정책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결정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이미 지

적한대로 우리나라 덤핑수입품 중에도 우회 내지는 변형수출되는 제품이 있고 앞으로

도 그러한 형태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우회수출

을 명시적으로 규제할 수 없지만 반덤핑조치의 실효성을 위하여 반덤핑조치를 적용한

결과로서 변형제품이나 우회수출품의 수입이 증대할 경우에 대비하여 조사당국은 무

역패턴의 변화를 철저히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만약 우회수출의 기미가 있

으면 신속한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어야 한다59).

58) WT O패널은 회원국의 반덤핑조치가 사실확립에 있어서 적정하고 평가가 공정 및 객관적이

면 패널이 비록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더라도 판정을 번복할 수 없다(반덤핑협정 제17

조 제6항).
59) 국내생산과 제3국을 통한 우회생산을 차별화하는 문제 등 구체적 요건의 구성은 미국 등의

제도를 참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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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덤핑

1.

미국은 주지하다시피 GAT T 제6조와 WT O 반덤핑 이행협정의 타결을 주도한 국가

로서 1994년 자국의 덤핑 을 UR (Uruguay Round Agreements Act, URAA)

으로 전면 개정한 바 있다. 원래 반덤핑법이 미국에서는 을 금지하는

(antitrus t law )을 보완하기 위한 의도로 도입되었지만 현재 미국의 덤핑

과 은 동종제품을 에 따라 으로 취급하는 제도로 제각기 따

로 발전해 왔다. 즉, 독점금지법이 기업의 이익보다는 소비자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형태로 발전하여 왔다면 반덤핑법은 소비자 등 미국경제 전반에 걸

친 이익보다는 미국제품을 수입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GAT T의 설립 이후 관세인하 등 무역규제가 점차 완화되면서 국내기업이 치열한

경쟁여건에 처하게 되자, 미국은 (Section 201, Escape Clause)와

(T rade Adjustment Assis tance)를 통하여 국내산업을 지원해 왔다. 후자의

경우, 교육과 훈련, 재취업 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실업자를 돕는 제도이며 긴급구제

조치는 수입급증에 시달리는 국내산업이 구조조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8년간 한시적

으로 수입품을 규제하는 조치이다. 따라서 동 조치는 수입품이 한 나 의

이고(substantial cause of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이

상당하며, 그리고 경제 전반에 걸쳐서 로 되는 이 크지 않을 때, 발동되

는 조치로서 비교적 엄격한 요건들이 성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까다로운 기준

을 충족시킬 수 없었던 미국기업들은 1970년대에 들어와 좀 더 적극적인 보호정책을

미국정부에 요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 반덤핑 제재조치의 구성요건이 점차 완화되면

서 긴급구제조치보다는 반덤핑법이 주요 정책수단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UR협약법은 UR협정에 따라 수정된 반덤핑법으로 그

이전의 미국 반덤핑제도는 1930년 관세법 제7장(Subtitle B of T itle VII of the tariff

Act of 1930)에 기초하고 있다. 원래 1916년 반덤핑법(the Antidumping Act of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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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동 법에는 민사 및 형사상의 조항이 있었고 또한 저촉행위에

대해서 피해에 대한 (intent of injury)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동 법

에 의하여 처벌이 내려진 경우는 없었다. 이후 1921년 반덤핑법(the Antidumping

Act, 1921)1)에서는 반덤핑 관련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모든 반입품에 대한 반덤

핑 조사 대신 (injury test)를 포함시키고 덤핑 및 피해조사 등 모든 업무을

재무성으로 위임하였는데, 1954년에는 피해결정을 그 당시 (지금의

, International T rade Commission: IT C)로 이관하였다.

한편 계속 증대하는 무역적자에 직면하여, 1974년 무역법(the T rade Act of 1974)은

국내가격의 산정에서 상당 기간 지속된 원가 이하의 판매를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덤

핑요건을 완화하였고, 이어서 1980년에는 으로부터 반덤핑 결정권을 보호주의

색채가 강한 으로 이관하였다. 또한 1984년에는 피해의 조사에서 소규모 수입

을 누적,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88년 및 (the Omnibus T 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에서는 당국이 을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고 이 밖에도, 제3국에서 덤핑이 성립하여 미국 수출업자가 피해를 입을 경

우(foreign dumping in third country), 해당국에 반덤핑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또한 수명이 짧은 상품(short life- cycle mechandise)2)에 대한 신속한 처리조항

을 신설하였다.

미국 반덤핑법에서 특기할만한 사항은 이 와 함께 덤핑 와 덤핑

을 결정하는 기능을 맡고 (IT C, 이하 )는 독립적으로

의 를 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반덤핑제소가 진

행되면서 상무성과 무역위원회는 서로가 견제와 협력을 이루어 나가는 특색을 갖는

데, 구체적으로는 상무성이 제소신청 후 조사개시를 하지 않으면 당해 사례는 종결되

며 반대로 무역위원회가 피해에 대하여 부정적 예비판정을 내리면 상무성의 조사도

중지된다. 그러나, 상무성이 덤핑에 대하여 부정적인 예비판정을 내리더라도 조사는

계속되며 다만 긍정적 예비판정시 적용되는 의 (suspension of

1) 동 법은 캐나다 반덤핑조치를 모방한 법인데 이후 1947년 GAT T 제 6조의 모태가 되었다.
2) 이러한 제품은 무역위원회가 판단하기에 기술발전등의 이유로 인하여 제품이 상업화된 이후

4년 이내에 으로 취급되는 제품을 말한다. 이들 수입품에 대한 예비판정은 조사개시후

100일 이내에 내려지는 등 반덤핑조사가 일반 제품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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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quidation)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최종결정에 있어서도 양 기관 중 한 기관이

부정적 최종판결을 내리면 에 항고를 하지 않는 한 동 제소건은 종결

된다(International T rade Commission, 1995).

한편, 이 를 요청할 경우 상무성과 무역위원회는 최종판정이 내

려지기 전 조사나 재심기간 중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F ederal

R eg iste r)에 공고된 뒤 개최되며 공청회 의사록은 편집 없이(verbatim) 일반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Sec. 774). 이 밖에도, 상무성과 무역위원회는 각각 덤핑 의

와 당해 제품이 에서 판매될 때에는 대표적인 에게 덤핑

및 피해 등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와 서면의견을 해당 기관에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Sec. 777(h), 19 CFR 351.312(c))3).

미국은 덤핑 를 오랜 기간 적극 활용해온 국가로서 반덤핑법은 조사의 개시부

터 반덤핑관세의 종결까지 상당히 자세한 절차를 명기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 반덤

핑법은 일정 수준 관료적 자의성과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조사당국이 객관적으로

반덤핑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미국 반덤핑법

은 WT O 반덤핑협정의 모태가 되었으며 반덤핑관세로 인한 무역분쟁시 미국 반덤핑

제도가 일정 기준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UR (URAA)

과 (CFR; Code of F ederal Regulation) 그리고 (Legislative History)

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미국 반덤핑제도에 관하여 자세히 소개한다. 연후 우리나라

반덤핑제도의 운영현황을 검토한 뒤 미국법을 참조하여 우리나라 반덤핑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덤핑 의

가. 제소 및 조사개시(Petit ion and Initiation of Investigation)

1) 덤핑조사의 개시

3) 덤핑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기회는 반드시(shall) 주어져야 하고 서면의견을 전달할 기회

는 주어질 수(may)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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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여부에 대한 조사는, 대부분의 경우, 대통령 직속하의 준사법적 조사기관인 국

제무역위원회와 상무성에 에 제소되어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우선 상무

성은 조사신청이 국내산업에 의하여 또는 대신하여 제소되었는지의 과 동 신

청이 반덤핑조치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취득

가능한 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 의 과 에 대하여 판정한다4).

상무성은 또한 수출국 정부에게 제소사실을 통보하고 대개 20일, 최대한 40일 이내에

제소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5). 제소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상무성은 무역위원회에 조사개시 사실을 즉각 통보하고 비밀보장이 필요한

정보를 제외한 조사관련 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송부한다.

그러나 무역위원회에 의하여 에 대한 인 이 내려지면 상무성의

덤핑조사는 종결되어야 한다. 반대로 긍정적인 피해판정이 있는 경우, 상무성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140일 이내에 당시 유용한 정보에 기초하여 당해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

로 판매되거나 판매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거나 의심할만한 ‘ 인 ’가 있는지

에 대하여 예비판정을 내려야 한다6).

이 때, 상무성은 과 을 비교하여 덤핑 와 덤핑 을 판정하고,

이에 대한 긍정적인 판정이 내려지면 을 부과한다(dumping component).

4) 상무성은 첫째, 제소를 지지하는 동종 물품 국내생산자나 노동자가 최소한 국내 총생산의

25%를 차지하는지 여부와 둘째, 이러한 지지자가 생산한 물품이 찬반을 표명한 생산자 혹은

노동자에 의하여 제조된 동종 물품의 50% 이상을 차지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Sec.

732(c)(4)(A)). 신청서로 지지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상무성은 투표 등의 여론조사를

수행하고 생산자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올바른 추출방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

는데, 여론조사시 노동조합, 노동자모임, 협회 등을 포함하여 검토한다(19 CFR

301.203(e)(5)). 조사대상 생산은 통상적으로 상무성이 지정하는 1년간의 생산량 또는 생산액

으로 하며 기업과 노동자의 견해는 같은 비중을 갖는다(19 CFR 301.203(e)(3)). 한편, 국내생

산자가 수입자이거나 해외 생산자와 특수관계(affiliated))에 있을 경우, 이들 생산자가 반덤

핑조치의 적용으로 인하여 국내 생산자로서 자신의 이익이 저해됨을 증명하지 못하면, 당해

생산자의 의견은 무시되어야 한다.
5) 투표 등 여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기한이 40일로 연장된

다.
6) 일반적으로 상무성은 제소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로부터 4개 분기 동안 판매된 수입품을 조

사하는데, 필요한 경우 상무성은 조사대상 수입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단, 비시

장체제로부터의 수입품은 2개 분기로 한다(19 CFR 351-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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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신청자에 의하여 당해 산업이 (Regional Industries)이라고 주장되면,

국내산업의 대표성도 당해 지역의 생산에 기초하여 검증된다. UR협약법에 따른 지역

산업의 요건은 특정 시장내 생산자들이 거의 대부분의 생산품을 지역내 시장에 판매

하고 당해 시장의 수요가 미국내 다른 시장에 위치한 생산자에 의하여 상당 부분 공

급되지 않는 때이다(Sec. 771(4)(C)). 이 경우, 미국 전역의 산업이 피해를 입지않더라

도 만약 고립된 시장으로 덤핑제품이 집중적으로 유입되고 당해 시장 생산자들 대부

분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러한 시장에 대하여 피해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

다. 무역위원회에 의하여 당해 산업이 지역산업이라는 결정이 내려지면, 상무성은 가

능한 한 조사기간 동안 그 지역으로 수출된 덤핑제품에 대해서만 반덤핑관세를 부과

한다(Sec. 736(d)(1)). 이와 함께 농수산물로 가공된 에 대한 예외규정으

로, 농 수산제품이 단 한 번의 인 (a single continous line of

production)를 거친 제품이고 적정한 경제적 요인에 기초하여 볼 때 농산물과 농업제

품의 생산자 사이에 경제적 이해가 상당히 일치하면7), 농산물의 생산자나 재배자는

이러한 농 수산업의 일부로 간주된다.

덤핑에 관한 제소신청이 없더라도, 상무성은 독자적으로 한 에 근거하여

조사개시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Sec. 732(a)(1)). 또한 상무성은 반덤핑관세가 부과

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이 되는 수입품인지, 또는 수입품이 덤

핑국가로부터 반덤핑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로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monitoring program)를 도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특정 종류나 부류

(a class or kind)의 제품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반덤핑관세가 적용되고 있고 둘째, 추

가적인 공급국으로부터8) 해로운 덤핑수입이 이례적으로 지속되는 양상이 있다고 믿거

나 의심시되고 셋째, 이러한 이례적 패턴이 국내산업에 심각한 상업적 문제

7) 이해관계의 일치가 법적 관련성(legal relationship)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무역위원회는 재

량에 따라 농 수산물과 농 수산제품 가격사이의 상관관계, 농 수산물이 제품에서 차지하

는 부가가치의 비중과 기타 적절한 경제적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무역대표부가 농

수산업에 관한 이러한 정의가 미국의 국제적 의무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조사당국에 통보하

면 당해조항은 법적 구속력을 상실한다.
8) 추가적인 공급국이란 동 조항에 따라 감독체계가 도입될 수 있는 제품수입과 관련하여 반덤

핑조사가 진행중이지 않으며 또한 반덤핑관세도 부과되지 않은 국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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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problem)를 야기한다고 판단하면, 상무성은 1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추가적인 공급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당해 제품을 감독할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다.

감독기간 중 공식적인 조사를 개시할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다고 판단하면, 상무성은

즉각 조사를 시작하고 덤핑과 피해조사를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한다(Sec. 732(a)(2)).

마지막으로 이행협정 제14조에 의거하여 WT O 회원국은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이 미국내에서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되고 있고 당해 회원국의 국내산업이 그러한

수입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를 입는 경우, 에 조사를 요청하는 제소

장을 제출할 수 있다(Sec. 783). 이 경우, 무역대표부는 상무성과 무역위원회와의 협의

하고 W T O 의 승인을 얻은 이후 조사개시를 결정한다(Sec. 783). 동

조항에 따라 조사가 개시되면 반덤핑법의 규정과 상관없이 무역대표부가 명기한 내용

및 과정상의 요건에 따라 첫째, 미국에서 당해 수입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되고

있는지 둘째, 제소신청국의 국내 산업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당해 제품으로 말미암아

실질적 피해를 입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무역대표부가 상무성과 무역위원회에

게 요청한다(Sec. 783(c)). 무역대표부는 조사개시, 그리고 상무성과 무역위원회는 각

각의 결정에 대하여 일반 공중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여야 한다. 만

약 양 조사기관이 긍정적인 판정을 내리면 정상적인 수입제품과 마찬가지로 반덤핑관

세의 부과명령이 내려진다.

2) 피해조사의 개시

한편, 는 조사대상 수입품이 국내산업에 으로 를 입히거

나 을 주는지를 판정한다(injury component). 국내 이해당사자인9) 제소자는 미국

9) 미국 반덤핑법에 따르면 반덤핑조사에서 이해관계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데 여기서 국내

의 이해관계인은 아래의 3) 내지 7)항에 해당한다(Sec. 771(9)): 1)덤핑협의를 받고 있는 제

품의 해외수출자, 생산자, 국내 수입업자 또는 이들이 다수의 회원인 협회 등 2) 수출국정부

3) 국내 동종제품의 생산자, 도매업자 4)국내 동종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산업을 대표하고

인허가를 받은 노동조합 5)국내 동종제품의 생산자나 도매업자가 다수회원인 협회 등

6)3),4),5)의 이해관계인이 다수회원인 협회 7)가공된 농산품을 생산하는 산업과 관련된 조사

에 있어서는 가공자(proces sor), 가공자와 생산자 또는 가공자와 재배자(grower)를 대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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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산업을 대표하여 어떤 제품이 (LT FV: less than fair value)로 수

입되거나 또는 정상가격 이하의 제품이 수입을 위해 판매되거나 될 으로

인하여10), 국내산업이 인 나 의 을 경험하는지 여부, 또는 국내산

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요청한다(Sec. 731(2)). 제출

서류에는 정상가격 이하의 수입품 판매에 의하여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

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취득가능한 자료를 포함하는데, 이 중에는 제소된

상품의 수입업자, 수입국, 수입액과 수출가격 등의 통계자료(일반적으로 최근

의 )가 첨부된다.

나. 피해여부의 예비판정(Preliminary Determination of Injury)

1) 누적적 평가

무역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조사신청서가 접수된 뒤 45일 이내에11) 조사대상 수입품

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 내지는 위협을 받거나 산업의 설립이 실질적

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에 관한 ‘ 인 ’가 있는지에 대하여 예비적 결정을

내린다12). 또한 제소된 수입품이 무시할만한(neglig ible) 규모인지를 판단하고 이에 관

한 긍정적 판정이 내려지면 조사를 종결한다.13) 다만, 수입품으로 인하여 피해가 우려

협회나 합의체. 단, 무역대표부가 7)에서 정의된 국내산업이 국제협약에 따른 미국의 의무와

상치된다고 무역위원회나 상무성에 통보하면 당해 조항의 효력은 중지된다.
10) .... by reason of imports of that merchandise or by reason of sales(or the likelihood of

sales) of that merchandise for importat ion.
11) 제소로 개시되는 조사는 제소신청 이후 45일이며 상무성 단독결정으로 개시되는 조사는 상

무성의 조사개시 통보가 있은 후 45일이다. 조사개시 여부에 대한 기한이 여론조사를 위하

여 연장된 경우에는 상무성의 조사개시 통보가 있은 후 25일이 적용된다(Sec. 733 (a)(2)).
12) ‘based on the information available to it , at the t ime of determination, w hether there is

a reasonable indication that an industry in the United S tates (i) is materially injured, or

(ii) is threatened w ith material injury, or (B) the es tablishment of an industry in the

United S tates is materially retarded, by reason of imports of the subject merchadise

....' (Sec. 733(a)(1)). 여기서 그러한 조사제품(the subject merchadise)이란 조사나 재심 그

리고 조사중지명령의 범위안에 포함되는 제품을 말한다(Sec. 771(25)).
13) 무시할만한 수입은(negligible import) 제소가 신청되기 이전 또는 상무성 단독조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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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비록 덤핑 의혹이 있는 수입품 규모가 무시할만한 수준이라도

덤핑국의 수입량이 즉각적으로(imminently) 3%를 초과할 가능성( 에서는

7%)이 있다고 무역위원회가 판단하면 당해 제품은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입

으로 간주된다(Sec. 771(24)(A)( )).

무역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같은 날 제소신청이 이루어진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관하

여 당해 제품들이 국내 동종 제품 및 여타 수입품과 경쟁할 경우, 과

로 인한 피해여부를 으로 결정한다14). 그러나 1987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과

(Free T rade Area) 을 맺은 국가로부터의 수입품도 당해 제품이 무

역위원회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나 피해의 우려를 야기한다고 판정

되지 않는 한, 누진적인 평가를 받지 않는다15).

2) 피해의 3대요인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 여부16)를 판단하기 위하여 무역위원회는 첫째,

의 를 검토하고 둘째, 당해 수입품이 (들)에 미치는 셋

에는 조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자료가 존재하는 가장 최근의 12개월간 수입규모가 미국 총

수입량(volume)의 3% 미만인 수입이다. 그러나 조사가 같은 날 개시되고 최근 12개월간

무시될 수 있는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덤핑제품의 합이 미국 총수입량의 7%를 초과하면

예외로 한다. 이 밖에도 조사중지가 내려지거나 상무성의 예비판정이 부정적인 덤핑수입품

은 상무성의 최종판정이 긍정적이지 않는한 누적적인 피해판정에서 제외된다(참조, Sec.

771(7)(G)(ii)).
14) 상무성의 결정에 따라 개시된 조사는 같은 날 조사가 시작된 모든 국가의 제품에 대하여

누적된 평가를 수행하는데 제소신청이 이루어지고 같은 날 조사가 개시된 수입품의 경우에

도 누적적인 평가가 가능하다(Sec. 771(7)(G)(i)).
15) 수입량이 무시할만한 수준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수입품들은 누진적으로 평가되

지 않는다(Sec 771(24)(A)(iii)).
16) 미국의 반덤핑법 19 U.S.C. 1677(7)(A)는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as harm which is not inconsequential, immaterial, or unimportant.". 한편 긴급구제

조치에서는 제소된 수입품이 ‘심각한 피해의 상당한 원인(substantial cause of serious

injury)’이어야 하는데 이 때 '상당한' (substantial)은 다른 요인에 비하여 결코 덜 중요하지

않은 원인(important and not less than any other cause, 19 U.S.C. 2251)으로 해석한다. 따

라서 덤핑조사에 있어서 제소된 수입품이 실질적 피해의 한 원인이면 구성요건이 만족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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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그러한 수입품이 의 에게 미치는 를 미국 국내생산에

한하여 고려한다. 이 밖에도 수입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결정

하며 판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타 다른 적절한 경제적 요인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Sec. 771(7)). 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수입량의 절대적 규모나 또는 그 증

가폭이 절대적 혹은 상대적으로 국내생산이나 소비에 비하여 상당한지(s ignificant)를

조사한다. 수입품이 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1) 국내가격에 비하여 수입품의

상당한 가 있는지 그리고 (2) 이러한 수입품이 다른 경우에 비하여 국내가격

을 상당히 하고(depress ) 있는지 또는 (덤핑이 없었다면) 발생하였을 상당한

을 저지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한편 수입품이 에게 미치는 에 있어서는, 국내 산업에 대한 모든

적절한 경제적 요인들을 고려하되, 경기동향과 당해 산업의 개별적인 경쟁조건을 참

작한다. 이 때, 특히 중요한 요인으로 UR 은 다음의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다. 1)

국내생산 및 판매, 시장점유율, 이익율, 생산성, 투자수익율 그리고 가동율의 실재 및

잠재적 감소, 2)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3) 현금흐름, 재고, 고용, 임금, 성

장, 자본확충능력 그리고 투자에 관한 부정적인 실재 및 잠재적 효과, 4) 신제품과 파

생제품(derivatives)을 포함하는 연구개발노력에 관한 부정적인 실재 및 잠재적 효과,

5) 덤핑마진의 규모(Sec. 771(7)(C)(iii)).

이 밖에도 미국 반덤핑법은 국내산업이 동종 제품의 상당 부분을 다른 완제품

(dow nstream article)의 중간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거래를 하고 있고 동시에 동종

제품의 상당 부분을 일반 상업시장(merchant market)에서 판매하는 경우, 이러한

(captive production)에 대한 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있다(Sec. 771(7)(C)(iv)). 구

체적으로는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동종 제품이 상업시장으로 유출되지 않고 동종 제품

이 완제품의 이며 상업시장에서 판매된 동종 제품이 완제품생산에 유입되

지 않으면, 무역위원회는 과 을 결정함에 있어서 ( 를

제외한) 동종 제품의 상업시장을 주로 분석한다. 또한 의 경우, 단지 현재 시장

가격이 (minimum support price)에 하거나 그 이라고 하여 무역

위원회는 실질적 피해나 피해의 우려가 없다고 판정할 수 없으며 (수입증대로 야기될

수 있는) 미국 정부의 추가적인 또는 을 고려하여야

한다(Sec. 771(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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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1> 피해판정에서의 고려 사항

주요 고려사항 실질적 피해 실질적 피해의 우려

덤핑수입량

수입량

수입 증대량

수입 증가율(국내생산 대비)

수입량

시장침투 증가율

가격효과

덤핑 수입품의,

상당한 염가판매(국내가격 대비)

국내가격의 인하효과

국내가격의 인상억제효과

덤핑 수입가격의,

국내가격 인하효과

국내가격 인상억제 효과

수입유발 효과

국내산업에

미친 효과

국내제품의,

생산 및 판매량

시장점유율 이익률 생산성 투

자수익률 가동률(실재 및 잠재적

효과)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소

현금흐름 재고 고용 임금 성

장 자본확충능력 투자(실재 및

잠재적 효과)

연구개발노력(실재 및 잠재적 효

과)

덤핑마진

보조금(농산물)

국내제품에 대한,

연구개발노력(실재 및 잠재적 효과)

수입품에 대한,

(유휴) 생산능력(제3국 고려)

재고

제3국내 공장의 대체생산 가능성

상품변경을 통한 수입증대 가능성(농

산물, 농가공품)

상계관세 보조금에 의한 수입증대

가능성

기타 경제적

요인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판정에

적절한 기타 요인

실질적인 피해 가능성에 대한 기타

입증가능한 추세

3) 피해의 우려 및 지연

실질적 피해의 위협 내지는 우려에 대한 판정기준은 아래 제시된 요인들을 전체적

으로 고려하여 덤핑행위가 임박하였으며(imminient), 또한 반덤핑조치가 내려지지 않

을 경우,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결정하되, 그러한 결정이

단지 추측이나 가정에 의하여 이루어져서는 않된다((Sec. 771(7)(F)(i), (ii)). 이에 비하

면 과거 반덤핑법은 ‘실제’ 피해(actual injury)가 임박하고 위협이 ‘실제적인(real)’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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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 한하여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차이가 있으나, 의

을 참작하면, 위협의 요건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기존 관행을 변경할 의도를 의회가

표명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3 에서 이루어진 덤핑으로 말

미암아 이 의 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려한다. 즉, 무역

위원회는 (국내에서) 조사중인 수입품 생산(수출)자와 동일한 생산(수출)자가 제3국의

시장에서 덤핑판정을 받거나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은 사실이 미국 국내산업에 대한 피

해의 우려를 의미하는지를 고려하며 무역위원회는 해외 수출자나 수입자에게 이 문제

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다(Sec. 771(7)(F)( )).

수입품이나 수입을 위한 판매로 이 를 입을 가 있는지에 대한 법

적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당한 수입의 증대 가능성을 암시하는 당해제품 수입

량이나 시장침투량의 현저한 증가율, 2) 당해 제품이 국내가격에 대한 인하압력

(depres s) 내지는 인상을 억제(suppres s)하는 가격 그리고 추가적인 수입수요를 야기

할만한 가격으로 수입되는지 여부, 3) (countervailable subsidies)

의 존재 및 당해 제품의 수입증가 가능성, 4) 추가적 수출을 포용할 수 있는 제3국 시

장을 고려하면서 미국내로의 상당한 수입증가 가능성을 나타내는 수출국내

또는 임박하고도 현저한 생산능력의 증대, 5) 수입품 재고, 6) 당해 제품을 생산

할 수 있는 공장이 제3국에서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있을 때 덤핑제품을 할

수 있는 잠재성, 7) 조사대상이 과 을 동시에 포함하고 이들 중 한 제

품에만 최종판정이 긍정적일 때, (product shifting)을 통하여 수입이 증대될

가능성 8)동종 제품의 과 (derivatives)을 포함한 연구개발노력에 대한

부정적인 실제 및 잠재적 효과, 9) 현재의 수입여부를 떠나서 수입 또는 수입을 위한

판매로 실질적 피해가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타 입증가능한 부정적 추세. 수입품

이 국내 생산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덤핑규모가 UR협약법에 포함된 것과 마

찬가지로 피해의 우려에 있어서도 수출국내의 여유 생산능력과 시장침투 증가율 그리

고 재고규모가 고려될 요인으로 새로이 추가되었다.

한편 국내산업의 확립이 으로 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미국

기업이 확립되었는지, 즉 생산이 시작되고 그 운영이 안정적인지 여부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산업이 산업의 성격상 정상적 국내기업의 성립을 어렵게 하는지 아니

면 제소된 수입품이 그 원인인지를 결정한다. 예비 판정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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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성에 통보되고 부정적인 피해판정인 경우 덤핑조사는 종결된다17). <표 - 1>은

실질적 피해나 그러한 피해의 우려를 판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요인을 요약한

것이다.

다. 덤핑여부의 예비판정(Preliminary Determination of Dumping)

1) 덤핑 예비판정의 절차

상무성은 조사개시 이후 140일(복잡한 사안의 경우, 190일) 이내 그러나 무역위원회

의 긍정적 예비판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당시 이용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제소된 수

입품이 (LT FV; 이전에는 , foreign market value)로 판매

되거나 판매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거나 의심할만한 ‘ 인 ’(reasonable bas is)

가 있는지 판단한다. 덤핑사실에 관한 긍정적인 예비판정이 내려지면, 상무성은 조사

된 개별 수출자에 대하여 정상가격이 미국의 가격을 초과하는 ‘예비 덤핑마진율’을 추

정하고 조사되지 않은 수출자에 대해서는 ‘기타 마진율’을 결정한다. 상무성은 이 밖

에도 예비판정의 연방관보(F ederal R eg ister) 공고일과 연방관보에 조사개시가 공고

된지 60일이 되는 날 중, 후일이 되는 날부터 소비를 위하여 수입 내지는 반출되는

모든 덤핑제품에 대하여 의 을 한다(suspension of liquidation). 또한 상

무성은 반입제품에 대하여 추정된 예비덤핑마진에 상당한 현금, 채권 또는 각종 유가

증권을 예치하도록 수입업자에게 명령한다.

상무성의 예비판정이 부정적일 때에도 조사는 계속 진행되는데, 이 경우 관세정산

의 정지는 없으며 유가증권 등의 채권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또한 UR협상법에 따르

면, 예비판정시 또는 마진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18), 긍정적인 예비판

17) 1980년 1993년 사이에 무역위원회는 197 사례에 걸쳐서 부정적 예비판정을 내렸는데 이는

동 기간 예비판정의 22%에 해당한다.
18) ' In making a determination under this subsection, the admimistrating authority shall

disregard any w eighted dumping margin that is de m inim is.' (Sec. 733(b)(3)). 이와 똑 같

은 내용이 최종판정에도 있는데 , 즉 CFR에 따르면 인 에서는

또는 마진의 가 제외되는데 비하여 에서는 이들을 제외하고 조사 또

는 판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Sec. 735(a)(4). 19 CFR 351.20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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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내려지면 영 또는 미소마진의 덤핑판정을 받은 수출자가 곧바로 예비판정과 조

사에서 제외되지는 않으며, 다만 현금이나 채권 등의 기탁금을 예치하는 의무가 면제

된다(19 CF R Sec. 351.204(e)). 이는 물론 최종판정이 미소마진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마진 도 잠재적으로는 덤핑수출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예비판정이 내려

지면 상무성과 무역위원회는 에게 사실과 결론부분을 포함한 결정내용을

통보한다.

2) 가중평균 및 기타마진율

덤핑마진 은 알려진 로 산정되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너무

많은 수출자가 조사에 연루되어 개별적인 덤핑마진의 결정이 실용적이지 않으면, 상

무성은 이용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으로 정당한 제품 혹은 생산자들의 ,

또는 합리적으로 조사될 수 있는 에서 수출량이 가장 큰 수출(생산)자들

로 조사를 제한하고 합리적인 수의 조사대상자에 관하여 가중평균 덤핑마진을 적용할

수 있다(Sec. 777A(c)). 평균치와 표본을 선택할 권한은 전적으로 상무성에게 있으나,

상무성은 가능한 한 수출자와 조사대상 제품 또는 수출자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하여

협의한다. 이 밖에도, 에 비하여 사소한 의 는19) 조정되지 않을 수

있다(Sec. 777A(a)).

조사대상이 아닌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마진 (all other rate)을 적용하는데, 조

사된 가중평균 마진율이 2%의 마진(de m inim is m argin)인 경우, 조사는 종료되

어진다(Sec. 733(b)(3)). 기타마진율은 일반적으로 또는 마진 그리고 한

(Facts Available)에 기초하여 산정된 마진을 하고, 조사된 개별 수출자의 가중

평균 덤핑마진율의 로 한다20). 과거와는 달리 유용한 사실에 기초한 마진

19) 사소한 비용은 정상가격이나 수출가격의 0.33%를 초과하지 않는 개별적 비용이나 판매환

경, 물리적 특성, 그리고 거래단계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들의 총합이 해당 가격의

1%를 넘지 않을 때를 의미한다(19 CFR Sec. 351.413)).
20) 새로운 사례에 관한 예비 및 최종판정을 제외한 일몰규정에 따른 재심 등 모든 판정과 UR

협약법(URAA)이 발효되기 이전에 반덤핑조치가 부과된 사례의 주기적 재심 그리고 조사

가 연기된 사례에서는 2% 마진율이 적용되지 않고 인 0.5%의 마진율이

적용된다(19 CFR 351- 106(c)(1)). 한편 새로운 사례에서는 불성실한 정보의 제공 등으로 사

용되는 의 (best information available, BIA) 또는 한 에 기반한 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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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외된 이유는 9 4 에 따른 것으로 조사대상이 아니거나 또는 자

료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이 행정당국의 편의나 자의성에 기인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조사된 개별마진율이 영의 마진을 포함한 미소마진이거나 또는 유

용한 사실에 기반한 마진일 경우, 상무성은 이러한 개별마진율의 평균치를 포함한 어

떤 합리적인 방식(any reasonable method)으로 기타 마진율을 추정할 수 있다(Sec.

735(c)(5)(B)).

3) 정상가격

가) 정상가격: 기준

덤핑조사에 있어서 상무성은 수출자나 생산자로부터의21)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이전의 United States Price)과 을 비교하고 덤핑마진을 산출

한다. 통상적으로는 이 정상가격으로 간주되지만 이러한 수출국가격

이 규정상 적절하지 않으면 3 이 정상가격이 된다(Sec. 773(a)(1)(B)(i), (ii)).

한편, UR협약법에는 3 과 (Cons tructed Price)의 가 구체적

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에 대한 (CFR)에서 제3국가격에 대한

적정한 정보가 사용가능하고 입증가능하면 상무성은 구성가격보다는 제3국가격을 사

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9 CF R Sec. 351.404(f)). 그러나 인 UR협약법 Sec.

773(a)(4)에서는 적정한 수출국 국내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제3국가격에 관한 규

정에도 불구하고 이 정상가격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정상가격의 선택

에 관한 상무성의 정책적 판단이 게재될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특히, 미국 반덤핑법

은, 의 (sales below cos t)로 인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지 못할 경우, 구

성가격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제3국가격보다는 구성가격이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 특징이 있다(Sec. 773(b)(1)(B)).

덤핑행위에 대한 판정여부는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정의에 따라 좌우되며 또한 추

율을 포함하지 않는다(19 U.S.C. 1673b(d)).
21) 덤핑협의가 있는 제품을 소유 내지는 관리하고 있지 않은 단순 하청업자나 징수자(toller)는

수출자나 생산자로 간주되지 않는다(19 CFR 351.40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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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덤핑율에 따라 반덤핑조치의 효과가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반덤핑

법은 이들 두 가격을 각기 다른 조항(Sec. 772와 Sec. 773)에서 매우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즉, 은 ‘수출국에서 외국동종 제품22)이 정상적인 거래로 소비를 위하여

상업적 규모로 처음 판매된 또는 판매를 위하여 제시된 가격으로서 가능한 한 수출가

격과 동일한 거래단계의 가격’으로서 ‘(구성)수출가격을 산정할 때 사용된 거래가격과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시기에 발생한 거래가격이어야 한다(Sec. 773(a)(B)(i))23).

만약 수출국에서 소비를 위하여 판매되는 동종 제품이 상기 기준에 부합되지 않거

나 혹은 수출국의 특정한 시장상황이 (구성)수출가격과의 적절한 비교를 허용하지 않

는다고 판단하면, 상무성은 3 에서 소비를 위하여 거래된 동종 제품의 판매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이 밖에도 수출자의 국내 판매량이 일반적으로 미국으로 수입 또

는 판매된 당해 수출자의 의 5% 이하인 경우, 그러한 거래에서 이루어진 국

내가격은 정상가격으로 사용될 수 없다24).

한편, 제3국 가격은 대표적인 가격으로서, 제3국으로 수출된 판매규모가 당해 생산

자에 의하여 미국으로 된 ( )의 5%를 초과하여야 한다. 또한 수입국인

제3국의 개별적인 시장조건이 수출가격과의 적정한 비교를 허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

해서는 제3국 시장이 그 조직과 발전정도가 미국시장과 유사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제3국가격 자체가 덤핑가격일 수 있음을 사전에 고려하고 (pretended sales)

나 (fictitious market)의 거래는 정상가격의 산정에서 배제된다25).

22) 외국동종제품(foreign like product)은 반덤핑판정이 원만하게 내려질 수 있는 다음의 제품

중 처음 해당하는 제품을 의미한다: 첫째, 같은 국가에서 에 의하여 생산되고 물리적

특성이 덤핑제품과 동일한(identical) 조사대상 제품이나 다른 동일제품 둘째, 같은 국가에

서 동일인에 의하여 생산되고 조사대상제품과 원료나 부분품 그리고 사용용도가 같고 상업

적 가치도 대략 동일한 제품 셋째, 같은 국가에서 동일인에 의하여 생산되고 조사대상 제

품과 같은 종류(kind)나 부류(clas s)이며 사용용도가 같고 상무성이 비교가능하다고 판단하

는 제품(Sec. 771(16)).
23) "the price at which the foreign like product is firs t sold (or, in the absence of a sale,

offered for sale) for consumption in the export ing country, in the usual commercial

quantities and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and, to the extent practicable, at the

same level of t rade as the export price or cins tructed export price....".
24) 판매규모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액을 이용한다.
25)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이후, 동종 제품을 다른 형태로 변형시켜 상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거래는, 그러한 행위가 덤핑마진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개될 경우, 이를 가공시장에 관한 증

거로 간주할 수 있다(Sec. 773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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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러한 요건에 부합되는 제3국가격이 로 존재하면, 미국으로 수출된 덤핑

제품과 상대적으로 유사한 제품, 상대적으로 수입량이 큰 국가의 수출품, 또는 상무성

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요인에 기초하여 제3국가격을 선택한다(19 CFR Sec.

351.404(e)).

중계국을 거쳐 미국에 수출된 덤핑제품은 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그러나, 제품을 판매할 때 당해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될 것임을 생산자가 인지하고

있었거나 덤핑제품이 단순히 중계국을 통해 수입될 경우, 그 밖에도 중계국에서의 거

래가 제3국가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동종제품이 중계국에서 생산되지 않을 경

우에는 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한편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판매되었을 경우,

그러한 거래도 정상가격의 결정에 사용될 수도 있다(Sec. 773(a)(3), (5))26). 또한 특수

관계인에게 판매된 덤핑제품의 거래도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데, 다만 이 경우에는 이 특수관계가 없는 매입자에게 판매한 가격, 즉

과 비교가능(comparable)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출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매입자와

의 거래량(액)이 에서 동 수출자에 의하여 판매된 동종 제품 총거래량(액)의

5%보다 적으면, 그러한 거래는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근거로 이용될 수 없다(19 CFR

Sec. 351.403).

나) 정상가격: 조정

정상가격으로 인용되는 수출국 국내가격이나 제3국 가격 등의 (s tarting

price)이 수출가격과 같은 기준하에 비교되려면 가격의 조정이 필요하고

사이의 등 비정상적인 거래는 제외될 필요가 있다27). 또한 거래별 가격산정이

26) 실제 판매되지는 않았지만 특수관계인이 성사가능한 거래가 제안하면 그러한 거래도 정상

가격을 결정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27) 둘 이상의 특수관계인들이 동종이나 유사한 제품의 생산시설을 서로 보유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생산순위의 변화를 위하여 시설의 실질적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으며, 상무성이 판

단하기에, 가격과 생산이 될 수 있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으면 이들 특수관계인은 하나

의 개체(a s ingle ent ity)로 간주되어야 한다(19 CFR 351.401(f)). 조작 가능성에 대한 판단

은 공동소유권의 수준, 이사나 관리직 고용인이 이사회에 교차, 임용되는 정도, 판매정보를

공유하거나 가격 및 생산결정에 간여하고 서로간 상당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운영이 얽

혀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무성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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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비용배분이나 가격조정이 오류나 왜곡을 초래하지 않

는다고 판단하면, 상무성은 그러한 가격조정과 비용의 배분을 허용할 수 있다(19 CF R

Sec. 351.401(g)). 비용 등의 배분방식을 제안하는 이해관계인은 그러한 방식이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이루어졌고 왜곡이나 오류가 없음을 상무성에게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 대신 상무성은 당해 기업이 통상적 거래과정에서 관리하였던 기록, 수출국과

당해 산업에서의 일반적인 회계관례, 그리고 조사기간 중 당해 기업이 수행한 거래횟

수 등의 요소를 감안하여 배분방식의 구체성을 검증한다. 또한 상무성은 배분방식이

덤핑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과 관련된 판매비용이나 가격조정을 포함한다고 하여 그러

한 배분방식을 거부할 수 없다28).

정상가격의 정의에서 ‘ ’라는 개념은 모든 매입자에게 사용용도의 제한없이 상업

적 규모로 제품이 판매되었거나(혹은 그럴 기회가 제공되거나) 또는 정상거래로서 시

장가격을 반영하는 가격으로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매입자에게 상업적 규모로 제품

이 판매되거나 또는 판매기회가 부여되었음을 의미한다. 만약 사용용도의 제한으로

거래가격이 변화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판매가격에서 이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Sec. 771(14))29). 이 밖에도 는 덤핑의혹이 있는 제품이 수출되기 이전의

합리적인 기간 동안에 당해 제품과 같은 종류 또는 부류에 속하는 제품의 거래에서

유지되고 있는 정상적인 판매조건이나 거래관행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하의 판

매나 사이에서 정상적인 시장가격 이하로 맺어진 직 간접적인 거래는 정

상거래에서 배제되어야 한다(Sec. 771(15)).

수출국 국내가격이나 제3국가격의 가격조정은 우선 컨테이너 및 포장비용과 부담금

등 당해 제품을 으로 선적하기 위한 준비에 소요된 모든 을 해당 에

한다. 그 대신, 에게 당해 제품을 전달하기 위한 선적을 준비하는데 지출된

과 (orig inal place of shipment)에서 매입자에게 제품을 배달하기

위하여 소요된 추가적인 모든 비용은 출발가격에 포함된 만큼 당해 가격에서 한

28) 제품간의 비용배분은 생산량과 상대적 생산액 그리고 기타 제품생산과 판매에 관련한 양적,

질적 요인들을 고려한다(19 CFR Sec. 351.401(c)).
29) 이 밖에도 임대를 판매와 동일하게 취급하려면, 임대조건, 산업적 관행 및 거래환경 등과

임대기간 및 계약이 장기간 연장될 가능성, 임대된 물품이 수입자나 임대인의 경영에 통합

되는지 여부 그리고 임대계약으로 반덤핑조치를 회피할 수 있는지의 기타 요인을 고려한다

(Sec. 7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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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0). 또한 당해 제품이나 부분품에 부과된 직접세에서 감면되거나 납부되지 않은 부

분도 완제품가격이 이러한 직접세를 포함하는 한도 내에서 삭감되어야 한다.

한편, 비교되는 국가나 미국에서 발생한 에 따른 , 정상가격의 산

정을 위하여 비교된 동종제품이 덤핑제품과 (identical product)이 아닌

이거나 또는 이기 때문에 비롯되는 , 그리고 기타

(circums tances of sales)이 달라서 전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야기되는 (구성)수출가

격과 정상가격의 도 상무성이 납득한다면 조정되어야 한다(Sec. 773(a)(6)(C)).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함에 있어서 상무성은 거래

량의 차이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분 발생하는(또는 발생하지 않는) 가격차이를 확인

하고 이를 조정한다. 특히, 상무성은 조사기간이나 기타 대표적인 기간 동안에 수출자

가 해당 국가에 판매한 동종 제품의 거래 중 20% 또는 그 이상에 대하여 (고려중인

거래의 할인과) 최소한 같은 규모의 할인을 허용하였거나 또는 이러한 할인이 생산량

의 변화으로 야기된 비용절감으로 인한 가격인하임을 확인할 때에 한하여,

된 를 기초로 을 산정한다(19 CFR Sec. 351.409(b)). 만약 이러한 요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상무성은 할인판매를 한 가중평균가격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한다31).

미국으로 덤핑 수입된 제품과 외국에서 판매된 제품은 그 이 다른 이유

로 조사중인 가격들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이 경우, 상무성은 제품의 물리적 변화와

관련된 (variable cost)의 를 고려하여 정상가격을 적절히 조정한다. 그리

고 해당되면 시장가격의 차이도 함께 고려하되, 비교되고 있는 제품의 물리적 특성이

동일하면 생산비용의 차이는 무시되어야 한다(19 CF R Sec. 351.411).

또한, 에 따른 가격조정은 광고비용과 같이 매입자를 대신하여 판매인이

30) 비용의 조정과 관련하여 적절한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이 조정내용과 조정폭을

상무성이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다(19 CFR 351.401(b)(1)). 한편 일반적으

로 원선적지는 생산시설이 위치한 곳을 의미하는데 독립적인 (reselling)의 경우, 당해

제품이 선적된 곳을 원선적지로 간주할 수 있다.
31) 거래단계와 수량할인에 의한 가격조정이 동시에 요청되면, 상무성은 대량판매로 인한 가격

할인이 확인되고 거래단계의 차이로 발생하는 가격변화가 독립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

하여 할인에 따른 가격조정을 수행한다(19 CFR Sec. 351.409(e)). 할인여부를 규명함에 있

어서 출판된 가격목록은 수출자 등이 실제 거래에서 이러한 목록을 준용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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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한 비용(assumed expense)과 커미션, 보증 그리고 신용비용과 같이 특정한 판매

로 야기되거나 이와 직접 관련있는 (direct s elling expense)에 한한다32).

단, 예외적으로 조사중인 시장 가운데 한 시장에서만 커미션이 제공되어 이에 대한

적절한 공제를 상무성이 수행할 때, 상무성은 다른 시장의 (other

selling costs)에 대해서도 적정한 공제(reasonable allow ance)를 허용하되, 그 한도는

해당 시장에서 공제된 커미션이나 다른 시장에서 발생한 기타 판매비용 중 낮은 비용

으로 한다(19 CFR Sec. 351.410). 판매여건의 차이에 따른 적정한 공제를 결정함에 있

어서 상무성은 생산자가 실제 지불한 비용의 차이를 고려하고 이와 함께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그러한 차이가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다.

마지막으로 의 로 인하여 전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발생한 출발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는 정상가격의 산정시 출발가격에서 가감되어야 한다. 거래단계의 차

이가 차별이 있는 의 을 내포하고 그로 인하여 가격이 구별됨을 정상가

격이 결정되는 국가에서 되게 나타나는 (price pattern)으로

입증되면, 정상가격이 결정되는 국가에서 나타나는 가격차이로서 정상가격을 조정한

다(Sec. 773(a)(7)(A)). 된 (constructed value)에서도 필요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가격이 조정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거래단계에 따른 가격차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거래단계에 있는 정상가격

과 수출가격을 각각 산정하고 거래단계로 인하여 가격비교가 영향을 받는지를 결정하

여야 한다. 거래단계는 가격에 기초하여 규명하는데, 수출가격은 출발가격(s tarting

price)을33), 정상가격은 출발가격이나 구성가격을 이용한다(19 CFR Sec. 351.412(c)

)34). 만약 조사대상 수출자나 생산자가 판매한 동종제품의 거래에 근거하여 이를 결정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다르거나 좀 더 넓은 에 속하는 제품의 거래 또

32) Sec. 772(d)(1)
33) 구성수출가격이 사용될 경우에는 Sec. 772(d)에 의하여 특수관계인 사이에서의 판매비용을

조정한 출발가격을 이용한다.
34) 거래단계의 판별기준은 매매단계나 이와 동등한 기준에 따라 차별이 있는 판매가 이루어지

면, 상무성은 거래단계가 다르다고 판정한다. 판촉활동(selling activity)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는 매매단계가 필요조건이지만 충족조건은 아니며 또한 판촉활동이 부분적으로 겹친다고

거래단계가 같다고 할 수 없다. 정상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에서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의 거

래단계가 가 나는 이유로 발생하는 가격격차가 된 을 보일 때, 상무성은 거래

단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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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기업이나 기타 다른 합리적 기준에 따른 거래를 이용한다.

거래단계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있다고 결정하면 가격이 조정되어야 한다. 이 때,

상무성은 우선 앞서 논의한 수출가격 및 정상가격에서 포장비용, 직접세, 가격할인 그

리고 판매조건 등에 따른 가격조정을 각각 수행하고 각각의 거래단계에서 이루어진

을 산정한다. 연후, 두 가중평균가격을 비교하여 이에 따른 가격차이의

백분율을 구하고 이를 (수출가격과 거래단계가 다른) 에 적용하여 가격조정

을 한다(19 CF R Sec. 351.412(e))35).

이 아닌 과 비교할 때에는, 구성수출가격이 산정된 판매단계

이상의 단계, 즉 에서 정상가격을 산출하였고, 또한 이해 당사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미비로 정상가격이 결정된 국가에서 거래단계에 따른 가격조정이 불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구성수출가격의 산정시 공제되는 특수관계

에 있는 생산자 등이 대신 지불하여 공제되는 (Sec. 772(d)(1)(D))36)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상가격이 결정되는 국가에서 발생한 간접 판매비용만

큼 정상가격이 차감되어야 한다(cons tructed export price offset). 그러나 상무성이 거

래단계에 따라 가격이 변하지 않았다고 판정하면 가격의 조정이나 구성수출가격의 상

쇄를 수행하지 않는다(19 CFR Sec. 351.412(f)(3)).

정상가격의 조사를 위하여 고려중인 동종 제품의 판매가 의 으로 거

래되었다고 상무성이 믿거나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근거37)가 있으면 상무성은 원

가 이하의 판매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한다. 만약 원가 이하의 판매가 ‘

동안 한 로’ 발생하였고 판매된 가격이 인 내에 원가를 보상할 수

없는 가격이였다고 판단하면, 이러한 거래는 정상가격의 결정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

다(Sec. 773(b)(1))38). 이 경우, 정상가격은 정상거래로 판정된 판매에 기초하여 결정

35) Sec. 773(a)(6)와 19 CFR Sec. 351.412 참조
36) 이러한 비용은 특정한 거래와 상관없이 판매자가 지불하는 비용으로 그러한 거래에 전부

또는 일부 귀착되는 비용을 의미한다(19 CFR Sec. 351.412(f)(2)).
37) 합리적인 근거는 다음의 경우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 첫 조사나 재심에서 국내 이해

관계인이 관측된 가격 또는 구성가격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고려중인 거래

가 원가 이하로 판매되었다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또는 2) 특정 수출자에 대한 재심과 관

련하여 첫 조사나 가장 최근의 재심에서 당해 수출자의 제품 전체나 일부분을 본 조항에

의하여 정상거래에서 제외한 전례가 있는 경우(Sec. 773(b)(2)(A)).
38) sales below cost must be disregarded in calculating domestic or third country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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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만약 원가 이하의 판매로 정상거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상무성은 (제3

국가격이 아닌) ‘ 된 ’을 사용하여야 한다(Sec. 773(b)(1)(B)).

당해 조항으로 말미암아 원가이하의 판매가 제외되는 경우는 예전보다 제한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UR협약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장기간에 걸쳐서(over extended

period of time)’지속된 원가이하의 판매를 기준함으로써 최소 기간동안 원가 이하의

판매가 이루어지면 그러한 거래는 정상가격의 산정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기간이 일반적으로 1년, 최소한 6개월을 의미하며 특히 원가이하로 판매된 거래라

도 이 조사기간이나 재심기간 동안의 를 초과한다면, 그러

한 가격은 원가를 보상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Sec. 773(b)(1)(B), (D)). 이 밖에

도 정상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중인 거래에서 원가 이하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

중이 20% 이상이거나 또는 고려중인 거래의 가중평균 단위가격(unit price)이 당해 거

래들의 가중평균 단위비용(unit cost)보다 낮을 때, 상당량의 거래가 원가 이하로 판매

된 것으로 간주한다(Sec. 773(b)(1)(C))39).

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이 수입된 경우, 그러한 제품의 정상가격은 수출

국 이외의 생산시설에서 상당량으로 판매된 동종제품의 정상가격을 참작하여 결정한

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미국으로 수입된 제품이 수출국 이외 다른 국가에 위치한 해

외동종 제품의 생산시설을 직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있는 사람, 기업 또는

주식회사가 직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있는 생산시설에서 제조되었고 둘째,

Sec. 773(a)(1)(C)에 따라 수출국 국내가격이 정상가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요건이 적

용되며 셋째, 수출국외 생산시설에서 제조된 동종 상품의 정상가격이 수출국내 동종

제품의 정상가격 보다 높다고 상무성이 판정하는 경우, 상무성은 당해 제품의 정상가

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출국 외부에서 상당 규모로 제조, 판매되는 제품의 정상가격

을 참고한다(by reference to the normal value outside exporting country). 단, 이러

한 결정에 있어서 수출국 외부에서 발생한 생산비용과 수출국내 생산비용의 차이는,

index if such sales have been made "within extended period of time and in substant ial

quantities , and are not at prices which permit recovery of all costs w ithin a reasonable

time in the normal course of tarde".
39) UR협상법 이전에는 원가이하의 거래에 대한 상당량의 기준이 10%였다. 이러한 염가판매에

대한 요건 강화로 일시적인 덤핑(transitory dumping)은 덤핑판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

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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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차이가 존재함이 입증되면, 조정되어야 한다(Sec. 773(d))40).

<표 - 2> 정상가격의 조정내용

출발가격:

+ 미국 선적비용(콘테이너, 포장비용과 각종 부담금)

- 원선적지에서 매입자로의 배달비용

- 완제품에 포함된 직접세의 감면부분

거래량에 따른 할인판매(총판매량의 20% 이상 또는 비용절감에 따른 할인)

물리적 특성(가변비용 또는 시장가격의 차이)

대신 지불된 직접 판매비용(커미션, 보증, 또는 신용비용)

거래단계의 차이(조정된 가격의 차이에 기준)

- 간접 판매비용(구성수출가격과의 비교에서 자료의 미비에 따른 조정)

- 기타 판매비용(수출가격에서 커미션 공제시)

다) 구성가격: 기준

다음의 경우, 상무성은 제조비용과 판매, 일반 및 관리비용 그리고 이윤에 근거한

(Constructed Value)을 으로 할 수 있다: 첫째, 수출국 시장이나 제3

국 시장이 불완전한(not viable) 경우 둘째, 원가이하의 거래, 비정상적인 거래, 가공적

인 시장에서의 거래 또는 대표성이 없는 판매가격으로 인하여 거래가 제외된 경우 셋

째, (덤핑제품과) 비교가능한 제품의 거래가 없을 경우 넷째, 상무성이 수출국 국내가

격이나 제3국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19 CF R Sec. 351.405(a))이다.

미국에서는 원가 이하의 판매로 간주되는 거래가 상당하고 구성가격도 많이 이용되

고 있으므로 의 이 판정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산비용은

첫째, 정상적인 기업활동에서 통상적으로 동종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기에 소요된

원재료 및 공정과정의 비용과 둘째, 개별 수출자가 동종제품을 생산 판매함에 있어

40) 수출국외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동종제품의 정상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시점은 수출국

에서 제품이 반출되는 시점으로 하고 미국으로 수출되기 위하여 선적되기까지의 컨테이너,

포장, 부담금 등 제비용은 수출국의 해당 비용에 준하여 조정하는 등, Sec. 773(a)에 따른

가격조정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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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관련된 실제자료에 기초한 판매, 일반 그리고 관리비용 셋째, 컨테이너와 포장비용

등 동종제품의 선적을 준비하기 위하여 소요된 기타 모든 비용의 합으로 정의된다

(Sec 773(b)(3))41).

이러한 원가개념은 구성된 정상가격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는데, 다만 구성가격은

개별 수출자가 통상적인 상업활동에서 실제로 지출한 원료 등의 직 간접 생산비용이

어야 한다(Sec. 773(e)). 특히 간접비용에 있어서는 조사중인 개별 수출자가 해외에서

의 소비42)를 위하여 동종 제품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데 실제로 소

요된 판매 일반 및 관리비용뿐만 아니라 이윤 그리고 미국으로 선적하기 위하여 지불

된 컨테이너와 포장비용 등 기타 선적비용을 구성가격에 포함한다. 이 밖에도 Sec.

773(a)에 따라 정상가격의 산정시 참작되는 판매여건 그리고 거래량 또는 거래단계에

따른 비용조정은 구성가격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정한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Sec.

773(a)(8)). 에 부과된 수출국의 나 수출을 통한 은 원료비

용의 결정에서 된다.

위의 내용과 같은 개별 수출자의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을 경우, 판매 등의 간접비

용과 이윤은 조사대상인 개별 수출자가 덤핑제품과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제품을 해

외에서의 소비43)를 위하여 생산 판매하는 과정에서 실제 지출한 각종 간접비용과 이

윤으로 대체하거나 또는 당해 개별 수출자를 제외한 조사대상인 수출자들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동종제품을 해외에서의 소비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각종 간접비용과 이윤의

가중평균치로 한다. 이 밖에도 기타 합리적인 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간접비용과 이윤

이 구성가격에 포함될 수 있는데, 단지 이러한 이윤은 당해 개별수출자를 제외한 수

출자들이 덤핑제품과 같은 범주에 속하는 제품을 해외에서의 소비를 위하여 판매하면

서 정상적으로 획득한 이윤을 초과할 수 없다44).

41) 제3국의 수출가격이 정상가격으로 이용될 경우, 원재료비용은 원재료에 부과된 수출국의 내

국세나 수출시 환급되는 그러한 내국세를 무시하고 산정한다.
42) 해외는 동종 제품의 생산국이나 또는 제3국가격을 위하여 비교되는 제3국을 의미한다(19

CFR 351.405(b)(1)).
43) 여기서 해외는 당해 제품이 생산된 국가(주로 수출국)을 의미한다(19 CFR 351.405(b)(1)).
44) 단, 정상적인 거래나 정상적인 이윤의 해석에 따라 구성가격이 과대평가될 수 있다. 한편,

UR협상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실제 비용과 상관없이 8%의 법정 최소이윤과 10%의 관리

비용이 추가되어 덤핑마진이 과다 계상되는 경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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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생산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되고 그러한 자료가

생산 및 판매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면, 원가나 구성가격의 산출은 일반적으로 수

출자의 회계기록에 기초한다(Sec. 773(f)(1)). 특히 비용의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수출

자나 생산자가 적시에 제공하는 자료가 , 특히 분할상환과 감가상각기간의

설정, 자본지출과 기타 개발비용의 공제에 있어서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으면 상

무성은 이러한 습득가능한 모든 증거를 고려해야 한다.

라) 구성가격: 조정

이 밖에도 현재와 미래의 생산에 도움이 되는 와 재심이나 조사기간 동

안 45)으로 발생하는 (Start- up Cost)도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 생

산개시비용이 총비용에서 조정될 수 있는 경우는 새로운 생산설비를 사용하거나 상당

한 추가적 투자를 요하는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고, 46)이 이므로 발생

하는 기술적 요인들로 인하여 생산규모가 제한되는 때로 제한된다47). 또한 상업적 생

산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상무성은 생산개시와 관련이 없으나 생산규모

45) 최적의 가동율에 도달하기 전에 생산개시활동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생산규모가 최고조에

달하는 때가 생산개시활동이 끝나는 시기가 될 수 없다. 또한 생산개시의 기한은 제품의

생명주기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의 감소나 (제품의) 개선을 포함할 때까지 연장될

수 없다(19 CFR Sec. 351.407(d)(2)). 노임, 감가상각, 보험, 임대료, 원료나 생산간접비용

등이 포함되는 생산원가에는 광고비용이나 기타 일반 및 관리비용과 연구개발비용과 같은

생산과 관련없는 비용이 생산개시비용으로 포함되지 않는다(19 CFR Sec. 351.407(d)(4)).
46) 상업적 생산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사중인 제품의 생산경력을 고려한다. 상무성은 Sec.

773(f)(1)(C)(ii)에 명기된 생산개시활동의 요건과 함께 조사대상 생산자나 다른 생산자가

당해 제품 혹은 유사제품을 생산하면서 축적한 전력을 필요한 수준에서 검토한다. 그러나

생산자의 미래계획이나 그 비용은 무시되어야 한다(19 CFR Sec. 351.407(d)(3)).
47) 새로운 생산설비는 기존 공장의 실질적이고도 완전한 재정비(retooling), 즉 거의 대부분의

생산기계 대체나 이에 상당한 기존기계들의 개조(rebuilding)을 포함한다. 기존 생산라인의

확대는 이러한 재조직이 새로운 시설의 건설을 요하고 증축된 설비의 상업적 생산 초기활

동과 관련된 기술적 요인으로 생산량이 감소할 정도가 아니면 생산개시활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19 CFR Sec. 351.407(d)). 한편 새로운 상품이란 비록 같은 이름으로 시판되더라도

상당한 추가적 투자를 요하는 제품의 새로운 디자인이나 개조를 말하며 상투적인 연도별

모델변경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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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 계절적 요인, 경기동향을 감안한다(Sec. 773(f)(1)(C)).

생산개시로 인한 비용은 이 끝나는 의 으로 생산

개시가 진행중인 시기의 단위비용을 함으로써 조정된다48). 만약 조사기간 이후에

도 생산개시활동이 진행되면 상무성은 조사활동을 지연받지 않는 수준에서 합리적으

로 취득 및 확인 가능한 시기 중 가장 최근의 생산자료를 사용하여 비용을 조정한다.

생산개시활동이 종료되는 시점은 조사중인 해당제품이나 생산자 또는 산업의 한

상업적 생산규모가 성취된 시점으로 한다49).

<표 - 3> 구성가격의 조정내용

실제 지출한 제조원가:

+ 일반 및 판매, 관리비용과 이윤

+ 미국 선적비용(콘테이너, 포장비용과 각종 부담금)

거래량에 따른 할인판매, 물리적 특성,

대신 지불된 직접 판매비용, 거래단계의 차이 및

분할상환, 감가상각 및 개발비용의 공제

일회성 경비 및 생산개시비용의 감안

특수관계인 사이에 거래된 주요 원재료가격은 시장가격이나 생산비용

원재료 내국세나 환급은 무시

비용을 산출하는데 기초가 되는 의 이 사이에서 이루어진

직 간접적인 거래에 근거하여 고려중인 당해 시장의 정상적 제품가치를 반영하지 못

하면 이러한 거래는 무시될 수 있다. 이 때 만약 정상거래는 존재하지 않으면, 정상거

래에서 성립할 가격을 반영하는 유용한 자료에 기초하여 을 결정한다. 덤핑

제품의 가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생산 및 거래되었고 이들이 판매가격으로

제시한 가격이 실제 생산비용보다 낮다고 믿거나 의심할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으며

48) 생산개시기한은 사례별로 결정되며 실제 비용과 생산개시비용의 차이는 생산개시활동이 종

료되고 난 후 생산기계나 또는 적절하다면 제품의 수명동안 합리적인 기간에 걸쳐서 분할

상환된다(19 CFR Sec. 351.407(d)(4)).
49) GAT T 이행협약에 의하여 초기가동비용(s tart - up costs )의 조정이 이루어질 때 이에 대한

조정은 수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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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추정된 원재료비용이 에서의 보다 높으면, 상무성은 추정된 생

산비용에 관한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주요 원재료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Sec. 773(f)(3))50).

이러한 방식으로 주요 원재료 비용을 결정하면 덤핑제품의 정상가격은 추정된 원재

료 비용과 특수관계인에게 지불한 원재료가격의 차액만큼 증가한다(major input rule).

4) 비시장체제 가격

마지막으로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지 않으며 이용가능한 정보에 기반하여 수

출국 국내가격이나 제3국가격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한다51): 일반 및 포장비용과 이윤 등을 포함한

생산원가에 기초한 으로 하되, 이러한 방법이 불가능하면 비교가능한 경제개

발단계에 있는 시장체제국가에서 생산되었고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 판매된 덤핑

제품과 유사한 제품의 가격(surrogate price)에 기초한다. 구성가격을 사용할 경우, 생

산요소의 비용은 최선의 이용가능한 자료에 기반하여 상무성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시장체제 국가의 생산요소 비용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이 때 비교가 되는 국가는 성

장단계가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비시장체제 국가와 비슷하고 또

한 덤핑제품과 비교가능한 제품을 상당 규모로 생산하는 국가로 한다(Sec 773(c))52).

50) 따라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은 특수관계인에게 수출자 등이 지불한 가격, 조사중인 시장에

서 일반적인 거래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지출한 생산비용 중 가장 큰 비용에 기초한다(19

CFR Sec. 351.407).
51) 비시장체제란 상무성이 판단하기에 비용이나 가격구조에 있어서 시장원리가 적용되지 않아

제품가격이 정상가격을 반영하지 않는 체제를 의미하는데, 그 기준은 당해국가의 통화가

다른 나라의 통화로 환전될 수 있는 정도, 임금이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수준, 외

국투자가 허용되는 수준, 정부가 생산요소를 소유하거나 자원분배를 결정하는 정도 등이다

(Sec. 771(18)). 일단 상무성이 한 국가를 비시장체제로 정의하면 그 결정은 법적 재심에서

검토대상이 될 수 없다.
52) 생산비용을 평가함에 있어서, 만약 조사대상 국가가 시장경제국가의 판매자로부터 생산요소

를 전부 또는 일부 매입한 경우, 지불된 판매가격을 이용한다. 노임을 제외한 기타 다른 모

든 비용은 해당되는 비교국가(surrogate country)의 비용에 준하는데, 생산간접비용

(manufacturing overhead)과 일반비용 그리고 이윤은 비교국가에서 동일한 또는 비교가능

한 제품의 생산자로부터 제공받은 공개된 자료에 기초한다. 노임의 경우, 상무성은 매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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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조항으로 말미암아 비시장체제의 국가의 경우, 시장경제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생산제품의 비용이 과대평가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표 - 4> 정상가격의 종류 및 고려사항

구 분 고 려 사 항

시

장

경

제

수출국

국내가격

- 수출국의 동종제품으로 정상거래에서 상업적 규모로 처음 판
매된 가격

수출상품과 동일한 거래단계에서 거래시기가 비슷한 경우

기타 특수한 수출국 시장상황인 경우는 제외

제3국 가격

- 제3국으로 수출된 동종제품의 대표가격
제3국의 시장조건이 미국과 유사하고 상업적 규모의 거래
복수의 가격: 제품의 유사성, 수입규모 등 상무성 결정

- 중계국 수입품은 특수한 상황 이외 중계국가격
다국적 기업은 적절한 요건하에 제3국가격 참고

구성가격

- 제조비용, 이윤 그리고 판매비용 등에 근거한 생산원가
수출국 또는 제3국시장이 불완전하거나
원가이하, 비정상적, 가공시장 또는 대표성이 없는 거래,
비교가능한 거래의 부재, 혹은 상무성의 판단에 따른 경우

비

시

장

경

제

구성가격

- 비교가능한 시장경제체제 국가의 생산비용 등의 구성가격

1인당 국내생산과 비교가능한 제품의 생산량을 기준

유용한 정보에 기초한 정상가격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제3국 가격
- 비교가능한 시장경제 체제의 유사제품 가격

구성가격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5) (구성)수출가격

가) (구성)수출가격: 기준

덤핑여부를 판정하려면, 과 함께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거래가격 즉,

(United States price)이 필요하다. 한편, 미국가격은 (export price,

이전의 purchase price)과 (constructed export price, 이전의 exporter' s

sales price)으로 나뉘어진다. 수출가격은 해외생산자나 수출자가 덤핑제품을 미국에

장경제국가들의 임금과 국민소득과의 관계를 한 를 사용하여 임금을 정하며

그러한 자료는 일반에게 공개된다(19 CFR Sec. 351.40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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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에게 에 처음 판매한, 또는 미국으로의 수출을 위하여

판매계약을 맺은 가격으로 Sec. 772 (b)에 따라 조정된 가격을 의미한다. 한편, 구성수

출가격은 생산자나 수출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을 하여 덤핑제품을 ‘미국에

서’ 에게 처음 판매한(판매계약이 맺은) 가격, 혹은 생산자와 에

있는 판매자가 수입일을 하여 독립 구매자에게 덤핑제품을 처음 판매한 가격으

로, 조정된 가격을 말한다(Sec. 772(a), (b)).

나) (구성)수출가격: 조정

상기한 수출가격 또는 구성수출가격은 (s tarting price)으로서 정상가격과의

일관된 비교를 위하여 가격조정을 필요로 한다. 우선 수출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컨테이너, 포장비용, 부담금 등 미국으로의 선적을 준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

용이 수출가격에 된다. 이 밖에도 수출가격에는 당해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이유로 수출국에서 감면 내지는 환급받은 와 수출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하여

부과된 가 된다. 연후, 수출국 원선적지로부터 미국내 배달처까지 당해

제품을 수송하는데 지출되었고 수출가격에 포함된 추가적인 모든 비용과 부담금 그리

고 도 당해 가격에서 된다. 또한, 미국으로 수출될 때 수출국에서

부과되어 각 가격에 포함된 수출세, 수출관세 그리고 기타 부담금도 당해 가격에서

되어야 한다(Sec. 772(c)). 이 밖에도, 수출자나 생산자가 수입자를 대신하여 지불

하거나 변제한 반덤핑관세도 수출가격에서 되어야 하며 수입자는 관세의 정산 이

전에 변제 여부에 관한 를 해당지역 에 제출하여야 한다53). 만약 공증서

가 제출되지 않으면 상무성은 수출자 등이 수입자를 대신하여 반덤핑관세를 지불 또

는 변제한 것으로 간주한다(19 CF R Sec. 351.402(f)).

지금까지 논의된 가격조정은 뿐만 아니라 에도 공히 적용된

다. 이 밖에도 구성수출가격은 수출자와 수입자간에 직접 거래가 맺어진 가격이 아니

므로 당해 가격에서 다음의 판매비용이 으로 되어야 한다. 첫째, 당해 제품

53) 단, 만약 수출자 등이 상무성의 최종판정 공고일 이전에 수출되었고 반덤핑명령의 공고일

이전에 판매된 덤핑제품에 대하여 반덤핑관세가 적용되지 않음을 조사개시 이전에 수입자

에게 보증하였다면, 변제 또는 대신 지불된 반덤핑관세는 수출가격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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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판매하기 위하여 수출자, 생산자, 이들의 대리인 또는 에 있는 미국내 판

매인이 지불한 비용으로 1) 덤핑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커미션 2) 신용대부비용과 보

증비용과 같이 판매를 위하여 야기되거나 또는 직접 관련있는 판매비용 3) 매입자 대

신 판매자가 지불하는 판매비용 4) 상기 조항에 따라 공제되지 않은 기타 판매비용이

다. 둘째, 수입이 된 이후, 미국내에서 이루어진 상당한 액수의 로 인하여 아

래 기술된 Sec. 772(e)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수입 후 추가적으로 발생한 노동과

재료비용 등을 포함한 제조 및 공정비용이 출발가격에서 된다. 셋째, 상기한 판매

행위나 추가적인 부가가치로 발생한 이윤을 제외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따라 분

배된 추정이윤이 당해 출발가격에서 된다(Sec. 772(d)).

만약 이러한 비용들을 이 지불하고 추후에 수출자 등으로부터 변제받을

경우, 특수관계인이 실제 지불한 원가에 기초하여 그러한 비용을 삭감하며, 당해 자료

를 수출자 등으로부터 입수할 수 없으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변제액을 포함한

기타 합리적인 방식으로 비용을 조정한다(19 CF R Sec. 351.402(d)(3)). 또한 독립 구

매자에게 판매하려고 미국내에서 수행한 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은 그러한 비용이 지

불된 때와 장소와 상관없이 조정된다. 그러나 특수관계에 있는 미국 수입자와의 거래

와 관련하여 단지 그 이유로 발생한 비용은 동일한 비용을 Sec. 773(a)(6)(C)(iii)에 따

른 의 에 근거하여 정상가격에서 첨삭하더라도 (구성)수출가격에서는 조

정하지 않는다(19 CF R Sec. 351.402(b)).

수입된 덤핑제품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이 추가적인 공정을 수행한 결과로 발생한 부

가가치가 수입가치를 상당히 초과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합리적인 비교를 가능케 하

는 동일한 제품(identical product) 내지는 다른 덤핑제품의 판매량이 상당하면, 상무성

은 당해 제품에 대한 구성수출가격을 독립구매자에게 판매된 동일한 덤핑 수입제품의

가격이나 다른 덤핑 수입제품의 가격에 기초할 수 있다(Sec. 772(e))54). 만약 충분한

판매량이 없거나 이들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상무성은 기타 다른 합리적

방식에 따라 구성수출가격을 결정한다. 미국내에서 추가된 부가가치는 완제품이 미국

에서 에게 처음 판매된 가격과 특수관계인이 덤핑제품을 한 의

54) 동일 제품이나 다른 덤핑제품의 가중평균 덤핑마진을 사용하여 당해제품의 덤핑마진을 결

정할 수 있다. 한편, 특수관계인을 대신하여 추가적인 공정과정이 이루어진 제품에 대해서

도 당해 조항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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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데, 이렇게 산출된 부가가치의 평균치가 최소한 완제품이 처음 독립구매자

에게 판매된 가격 평균치의 65% 이상이라고 추정되면, 이는 덤핑제품의 가격을 상당

히 초과하는 것으로 간주된다(19 CFR Sec. 351.401(c)(2)).

구성수출가격에서 삭감되는 은 실제 발생한 총이윤을 (United States

expense) 대비 의 로 곱한 을 의미하는데, 미국비용이란 앞에서 언

급된 1) 4)의 판매비용과 미국내에서 행하여진 노임 등의 제조비용을 말한다. 한편

총비용이란 당해 제품의 생산과 판매와 관련하여, 해외생산자와 수출자 그리고 미국

내 특수관계인 또는 이들을 대신한 자가 지불한 모든 비용으로서 순차적으로 적용되

는 다음의 총비용을 의미한다. 첫째, 미국과 수출국에서 판매된 당해 제품과 관련된

비용(상무성이 가격결정을 위하여 이들 자료를 요구한 경우임) 둘째, 미국과 수출국에

서 판매되었고 당해 제품을 포함하는 가장 의 제품범주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셋째, 세계 각국에 판매되었고 당해 제품을 포함하는 가장 협의의 제품범주와 관련하

여 발생한 비용이다. 실제 총이윤은 해외 수출자 또는 생산자와 특수관계인이 상기의

비용개념에 따라 판매한 제품에서 획득한 총이익을 말한다(Sec. 772(f)(2))55).

<표 - 5> (구성)수출가격의 조정내역

수출가격

수출자가 미국의 독립구매자에게 수입일 이전에 처음 판매한 가격:
+ 선적비용(컨테이너, 포장비용, 부담금)
+ 감면 환급된 수입관세, 상계관세

- 수송비용 및 미국 수입관세
- 수출세, 수출관세, 기타부담금(가격에 포함된 경우)
- 대체부담된 반덤핑관세

구성수출

가격

수출자가 미국에서 수입일을 전후하여 독립구매자에게 처음 판매한 가격:
상기의 수출가격 조정 이외에 추가적으로,

- 특수관계인 대체부담한 판매비용(커미션, 신용대부, 보증비용, 기타 판매비용)

- 수입후 추가된 부가가치로 인한 제조비용
- 미국내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비용에 따라 배분된 이윤
- 독립구매자에 대한 판매비용
단, 특수관계에 있는 수입자와의 거래로 발생한 비용은 조정하지 않음

55) 총 비용과 총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무성은 원가 이하의 판매를 이유로 가격산정에서

제외된 제품을 포함하여 미국과 수출국에서 판매된 제품의 모든 비용과 이익을 고려한다

(19 CFR 351.402(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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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 및 덤핑판정

덤핑의혹을 받고 있는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되었는지 여부는 정상가격과 수

출가격의 비교로 결정된다. 그러한 비교는 합리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성립된 거래로

서, 과 의 을 대비하거나(average to average method)

에서의 및 을 대비함으로써(transaction to transaction method)

이루어진다56). 일반적으로는 가중평균된 비교가 선호되지만, 덤핑제품의 거래량이 매

우 적고 이와 함께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제품 또는 주문제작된 제품이 각각의 시

장에서 판매되는 등,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거래별 가격비교를 사용한다(19

CF R Sec. 351.414(c)(1)). 통상적으로 조사나 재심의 전기간에 걸쳐서 평균가격을 산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격이 급변할 때에는 상무성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간의

가중평균가격을 구할 수 있다.

한편, 반덤핑조치가 부과되었던 사례의 에는 의

(average to transaction method)가 여전히 유지된다(19 CF R Sec. 351.414(c)(2)).

이 경우, 정상가격은 (수출가격 산정을 위하여) 고려중인 개별적인 거래가 미국에서

성립한 달( )과 같은 달에 거래된 동종제품의 가중평균가격에 근거한다57). 또한

GAT T 이행협정에 따라 , 또는 로 현저히 다른 ( ) 의

이 존재하며 상무성이 가중평균 또는 거래별 비교방식으로는 그러한 가격차이를

고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한다면, 예외적으로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개별거래 수

출가격의 비교도 가능하다(Sec. 777A(d)(1)(B))58).

56) 평균가격의 산정에 포함되는 제품은 미국에서 판매된 덤핑제품과 동일한 거래단계에서 판

매되었고 물리적 특성이 덤핑제품과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제품을 말한다(19 CFR Sec.

351.414(d)(2)).
57) 해당되는 동종제품의 거래가 없으면, 수출가격이 기초하는 개별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달 이

전으로부터 거래가 성립한 가장 최근 3개월간의 판매에 기초하여, 가중평균 정상가격을 산

정한다. 그러한 거래도 존재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판매가 이루어진 달 이후로부터 가장 최

근의 2개월간 동종제품 거래를 이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한다(19 CFR Sec. 351.414(e)).
58) 재심에서 평균 정상가격과 개별 거래가격을 비교할 때, 평균가격을 산정하는 기간은 개별적

인 수출거래가 성립한 (calender month)과 가장 가까운 의 평균가격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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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적절하고도 표준적인 통계방식 등으로 판단할 때, 유사제품의 수출가격

패턴이 , 또는 로 상당히 차이가 나는 덤핑(target dumping)이

존재하고 정상적 비교방식으로는 그러한 가격차이가 반영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상

무성은 규정과 관계없이 을 비교한다(19 CF R Sec. 351.414(f)1)).

단, 평균 대비 개별가격 비교는 표적덤핑의 요건을 만족하는 거래에만 적용된다. 일반

적으로 표적덤핑에 관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정상적인 가격비교가 가격차이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진술서가 국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시될 때, 상무성은 조

사를 개시한다. 상무성은 가중평균가격을 산정하는데 근거가 되는 거래나 표적덤핑

여부를 판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로부터의 답

변이 부실한 이유로 인하여, Sec. 776의 한 (F acts Available)에 근거하여 결

정할 수밖에 없다면, 상무성은 의혹을 받고 있는 생산자가 판매한 ‘모든 거래’에 평균

대비 개별가격 비교를 적용할 수 있다(19 CFR Sec. 351.414(g)). 이 경우, 의 덤핑

(negative dumping), 즉 수출가격이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거래가 배제됨으로써 덤핑

마진이 과다계상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화폐를 달러로 환산할 때의 은 덤핑제품이 판매된 날의 환율을

사용한다. 만약 고려중인 수출거래가 에서의 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

면 당해 선물계약에서 정해진 환율을 사용하며 급격한 환율변동도 무시되어야 한다.

조사기간 도중 달러 대비 외국환 환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수출업자에게 60일간

수출가격을 조정할 기회를 부여한다(19 CFR Sec. 351.415) 또한, 이해 관계인은 사례

요약과 반박서를 제출할 수 있고 전술한대로 예비판정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해 관계인이 를 요청하면 상무성과 무역위원회는 조사나 재심기간 중에 공청회

를 개최한다59).

7) 위급상황

최종 덤핑판정이 내려지기 20일 이전까지, 제소자가 (critical circums tance)

(90 days back 60 days forw ard rule, Sec. 777A(d)(2)).
59) 바. 자료의 제출과 투명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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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주장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상무성은 위급여부를 포함하여 예비판정을 내린

다60). 만약 상무성이 당시 이용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관세정산의 중지 이전에 수입

이 급증하는 등 위급상황이라고 믿거나 또는 의심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하면, 처음 잠정조치가 적용된 날(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예비판정이 연방관보에 공고된

날)로부터 90일 이전이나 조사개시가 연방관보에 공고된 날 중 이후에 해당되는 날로

부터 의 를 하여 적용한다(preliminary finding).

만약 덤핑에 관한 최종판정이 긍정적이고 위급상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상무성

은 첫째, 미국이나 다른 지역에서 당해 제품의 덤핑과 이로 인한 의 이 있는

지, 또는 수입자가 정상가격 이하의 판매사실과 이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인지해야 하였으며(knew or should have know n) 그리고 당해 제

품의 대량수입(massive import)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에 대하여 최종판정을 내린다(Sec. 735(a)(3)). 수입이 대량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판정

할 때, 상무성은 수입량과 수입액 그리고 수입품의 국내 소비점유율 및 계절적 요인

을 고려한다. 통상적으로 반덤핑소송이 시작된 날로부터 최소한 3 이 경과된 날까

지, 소송이 개시되기 의 같은 에 비교하여 적어도 15% 이상 수입이 증가하면

상무성은 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19 CF R Sec. 351.206(h)(1))61).

8) 조사종료와 약속

제소자의 제소 철회 그리고 상무성이 독자적으로 시작된 조사에서는 상무성의 결정

이 있으면, 상무성이나 무역위원회는 를 (terminate)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역

위원회에 의한 종결조치는 상무성의 예비판정이 내려진 이후에만 가능하다62). 또한,

반덤핑관세의 부과명령이 공고되기 이전에 거의 대부분의 국내 동종 제품 생산자가

60) 단, 상무성의 독자적 결정으로 개시된 위급상황 조사는 시간적 제한이 없다.
61) 만약 수출자나 수입자가 이 시작되기 이전에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을만한

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은 3 을 초과한 기간이 될 수 있다(19

CFR Sec. 351.106(h)(2)(i)).
62) 종료(termination)는 미국 관세법상 반덤핑조치 명령이 내려지기 이전에 소송이 종결됨을

의미한다(19 CFR 351.2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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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명령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없음을 표방하였다고(i.e., expressed a lack of interes t)

상무성이 판단하면, 조사가 종료될 수 있으며 동일한 조건하에서 반덤핑관세의 부과

명령이나 조사중지명령도 취소 내지는 종료될 수 있다(Sec. 782(h)). 이 밖에도 무역

위원회나 상무성의 부정적 최종판정이 있으면 조사가 종결됨은 물론이다. 관세정산의

중지조치가 적용되었고 부정적 판정이 내려진 사례에서는 최종판정의 공고일, 그리고

제소철회가 이루어진 사례에서는 조사종료의 공고일에 정산중지가 해제되고 예탁금이

나 채권도 반환된다.

<표 - 6> 예비판정에서 반덤핑조사가 종료되는 경우

- 자발적 조사종료:

신청자의 제소 철회

상무성의 조사 철회(독자적인 조사)

국내생산자의 의사표시(85% 이상)

- WT O 반덤핑협약에 의거한 합의:

수입에 관한 규제합의

수출중단약속

가격인상약속

특수한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

WT O 반덤핑협약에 따른 (Undertaking)으로 반덤핑조사가 철회되는 사례는 몇

가지 경우로 나뉘어 질 수 있다. 우선, 에 한 (Quantitative Restriction

Agreement)가 (public interes t)에 부합된다고 판단하면, 상무성은 예외적으로 조

사를 종료할 수 있다. 에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요인은 덤핑 에 대비한

로서 그러한 합의가 첫째, 국내소비자에게 가격과 공급물량 측면에서 미

치는 영향 둘째, 국제무역 측면에서 에 미치는 효과 셋째, 고용과 투자를 포함한

국내 동종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한다. 물량규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서

상무성은 동 조치로 인하여 잠재적으로 영향받을 수 있는 덤핑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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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포함한 국내 동종산업의 생산자 및 노동자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또한 덤핑의혹이 있는 제품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출자가 조사중지 이후 6개

월 이내에 수출을 할 것을 약속을 하거나 덤핑마진에 상당한 가격인상을 수락하

는 경우, 상무성은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63). 의 경우, 수입이 중지되기

이전의 동안 미국으로 수출된 수입량이 상무성이 정하는 잠정기간과 동일한

대표적인 기간 동안 유입된 수입량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약속에 포함되어야

한다(19 CFR 351- 208(e)). 한편, 한 (Extraordinary Circumstances)이라고 여

겨지며 동시에 덤핑수입품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출자가 피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가격을 한다는 약속할 때에도 조사가 중지될 수 있다

( 의 에 관한 )64). 이 경우, 국산가격에 비교하여 수입품의 염가판매

나 가격인하압력이 없으리라는 보장과 함께 개별 수출자의 그리고 개별 반입품의 추

정된 정상가격이 수출가격에 비하여 덤핑 의 15%를 초과해서는 않된다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Sec. 734 (a)(3)(c)(B))65).

상무성은 상기 논의에 따라 조사를 철회함에 있어서 조사중지가 에 충실하고

또한 수출자가 제시한 약속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비판정이 있은 직후 60일 이내에 조사를 중지한다(Sec. 734(d)). 상무성이 약속이나

합의를 거부할 때에는 그 이유를 수출자에게 제시하고 이들이 의견를 개진할 기회를

부여한다. 또한 조사중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입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수출자나 미국 국내의 이해당사자가 서면으로 조사를 요청하면, 조사는 재개되어야

한다(Sec. 734(g)). 만약 조사가 계속되어 상무성과 무역위원회가 긍정적인 최종판정

63) 덤핑조사기간이나 상무성이 정한 대표적 기간동안 수입된 덤핑제품의 총수입량이나 총수입

액 중에서 85%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자들을 ‘거의 대부분’의 수출자로 간주한다(19 CFR

351.208(c)). 수출자나 생산자의 약속은 예비판정이 내려진 후 15일 이내에 상무성에 제시되

어야 하며 이 경우 최종판정의 시한을 연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64) 조사의 중지가 국내산업을 위하여 더 바람직하며 조사가 복잡한(complicated) 경우가 특수

한 상황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복잡함은 관련된 거래나 기업수가 상당하거나 관련 이슈가

새로운(novel) 경우를 의미한다.
65) 덤핑 가중평균액는 추정된 정상가격이 조사기간 동안 정상가격 이하로 반입된 모든 제품의

수출가격을 초과하는 가액의 가중평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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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리면 동 약속은 유효하지만 두 중 한 기관이 인 을 내리면

은 그 효력을 한다(19 CF R Sec. 351.208(h)(2)).

상무성은 조사중지 30일 이전에 무역위원회와 소송 당사자들에게 제안된 조사중지

내용을 통보하는 한편, 제소인에게 제안된 합의문을 제시하고 어떻게 동 합의가 준수

되고 집행될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협의를 한다(Sec. 734(e)). 또한 예비판정이 공고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상무성은 모든 이해관계인과 덤핑제품의 산업적 사용자나 대표

적인 소비자단체(들)이 정보와 논평을 제시할 기회를 조사중지를 공지하기 이전에 부

여한다(19 CFR Sec. 351.208(f)). 약속은 조사가 종료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무기한

한데 가격인상약속이나 수출중단약속에 따른 조사중지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상무

성은 덤핑에 대한 을 내림과 동시에 조사중지를 공고하고 관세정산의

중지를 취소하며 예탁금 등도 반환한다. 이에 맞추어 무역위원회도 조사를 중지한다.

그러나 의 에 관한 에 있어서는 관세정산의 중지가 으로 종

료되지 않고 다만 합의문의 결과를 반영하여 조정되며 관세청산의 중지는 조사중지에

대한 재심요청이 없는 경우, 조사중지의 공고일로부터 20일이 경과된 날 종료된다

(Sec. 734(h)(3)). 조사가 중지된 후, 20일 이내에 국내 이해관계인이 조사중지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하면, 무역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75일 이내에 국내산업의 피해가

완전히 소멸되었는지에 대하여 판정을 내린다. 무역위원회가 피해소멸에 대하여 긍정

적인 판정을 내리면, 그러한 결정이 공고된 날로부터 관세정산의 중지가 되고 예

치금도 반환된다. 만약 부정적인 판정이 내려지면 판정의 공고일로부터 즉각 조사가

재개된다.

만약 수입중단이나 가격인상약속 또는 피해소멸에 대한 합의가 준수되지 않고 있다

고 판단하거나 또는 공익과 감독 등의 요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다는 판단하

면66), 상무성은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즉각 이러한 결

정이 공고된 날로부터 90일 에 수입된 제품 또는 합의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제품이 소비를 위하여 처음 반입 내지는 출하된 날 중 나중의 날로부터 관세청산을

66) 다만 피해의 소멸에 대한 합의에서 Sec. 734(c)(1)에 명시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는

동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Sec. 734 (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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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한다. 조사가 끝나지 않은 사례에서는 이러한 결정의 공고일에 긍정적인 예비판

정이 내려진 것으로 간주하고 채권의 예치 등 를 취하도록 관세청에 명령한

다. 한편 계속된 조사요청에 따라 심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관세정산이 중지된 제품에

관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의도적인 약속위반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면 상

무성은 관세청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는데, 위반자는 UR Sec.

592(a)를 위배하는 사기행위와 동등한 의 (civil penalty)을 받을 수 있다

(Sec. 734(i)(2)).

이 외에도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고 믿을만한 사유가 있거나 합의가 공익에 더 이

상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감독을 하기는 어렵지만 약속위반에 대한 충분한 증거

가 없는 경우, 상무성은 관세청산의 중지에 대한 의견제출을 연방관보에 공고한다. 연

후 약속위반 여부와 당해 약속이 공익에 충실한지 등에 대하여 판정을 내리고 수정된

약속의 수용을 포함한 정산의 중지나 반덤핑관세부과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19

CF R Sec. 351.209(c)). 한편, 피해소멸에 관한 합의가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거나 또는 합의 서명한 수출자가 더 이상 ‘거의 대부분’의 수출자를 포함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상무성은 추가적으로 약속하는 수출자를 위하여 합의문을

수정할 수 있다. 최종판정이나 재심을 수행할 때, 약속위반으로 조사가 재개된 사례

또는 국내 이해관계인과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도록 요청한 사례에서는 가격약속이

나 피해의 소멸합의에 따른 효과를 무시하고 모든 덤핑 수입품을 함께 고려한다.

라. 최종판정 및 반덤핑관세(Final Determination and Anti- Dumping Duty)

1) 최종판정

가) 상무성의 최종판정

상무성의 예비판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75일 이내에, 은 조사대상 제품이 미

국에서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되고 있는지 또는 그럴 가능성에 대한 을 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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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7). 상무성은 이해 당사자에 의하여 제기된 문제의 분석과 결정내용 그리고 위급상

황에 관한 최종결론을 내리고 받은 또는 로 추정된

덤핑마진율과 조사받지 않은 기업에 대한 기타 마진율을 결정한다. 또한, 상무성은

추정된 덤핑마진에 기초하여 반입되는 모든 수입품에 대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또는 등의 를 명령하고 덤핑에 대한 예비판정이 이였던 수

입품에 대해서는 의 를 명령한다. 단, 최종판정을 위한 결정에 있어서

또는 마진의 덤핑율은 무시되고 이들 수출자는 긍정적인 덤핑결정에서 제외되어

야 한다(19 CFR Sec. 351.204(e)). 이 밖에도 상무성은 최종판정이 기초하는 모든 자

료와 기타 무역위원회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정보를, 필요한 비밀보장이 위원

회와 협의하에 이루어진다는 조건하에, 무역위원회에 제공한다.

나) 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

상무성의 긍정판정이 내려지면 그러한 최종판정이 있은 직후 45일 또는 상무성의

예비판정 이후 120일 중에서 후일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는 상무성에

의하여 덤핑판정을 받은 수출품에 의하여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나 그러한 피해의

우려 혹은 국내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이 존재하는지와 무시할만한 수준의 피해에

대한 을 내린다. 이 때에는 예비판정에서 적용되었던 피해에 관한 ‘ 인

’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68). 최종 판정은 무역위원회 위원들의 다수결에 따라

결정되며 일 경우, 긍정적인 판정이 내려진다. 그러나 만약 무역위원회와 상무성

두 기관의 최종판정 중에서 어느 한 기관이 부정적인 판정을 내리면, 관세정산의 중

지는 종료되고 예치금 등도 반환된다.

최종판정이 내려지면 상무성과 무역위원회는 제소자와 조사당사자 그리고 관련부처

에게 판정의 기반이 되는 와 를 통보하고 연방관보에 당해 결정을

67) 예비판정이 부정적인 경우에는 제소자의 요청, 반대의 경우에는 수출의 상당 부문을 점유하

고 있는 수출자의 요청에 의하여 상무성은 최종 결정을 예비판정의 공고일로부터 135일 이

내로 연기할 수 있다(19 CFR 351.210(b)(2)).
68) 만약 상무성의 예비판정이 부정적인 반면 최종판정은 긍정적이면, 무역위원회는 상무성의

최종판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75일 이내에 최종판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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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한다. 특히, 무역위원회는 수입량 등 의 3대 에 관한 분석을 각각의

요인에 대하여 설명하고 결정에 사용된 기타 고려요인(들)의 적정성을 설명한다(Sec.

771(7)(B)(ii)). 이해 관계인은 모든 기록에 대한 접근과 함께 새로운 사실에 대한 자

료가 추가되지 않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판결 이전에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경우에만 자료공개와 의견제시가 가능하였었다(19 U.S.C. 1677 m(g)와

Commiss ion rule 207.29).

다) 위급상황에 대한 최종판정

에 대한 상무성의 긍정적 최종판정이 내려지면 무역위원회는 이러한 상황

에서 수입되는 물품이 반덤핑관세의 부과로 인한 ( 에 대한) 를 하게

할지 여부에 대한 판정도 함께 내린다. 이때 무역위원회는 첫째, 수입량과 수입

일, 둘째, 수입품 재고의 급격한 증가, 셋째, 피해에 관한 반덤핑관세의 교정효과을 심

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기타 요인들을 고려한다(Sec. 735(b)(4)(A)(ii)). 위급상황이 아

니라는 무역위원회나 상무성의 최종결정이 내려지면 소급적용되었던 관세정산의 중지

가 종료되고 예치금도 반환된다. 반대로, 무역위원회가 실질적 피해가 존재한다고 판

정하고 또한 정산의 중지가 내려지기 이전에 급증한 수입으로 반덤핑조치의 효과가

의심시될 때에는 덤핑 의 을 지시한다69).

상무성의 위급상황에 대한 최종판정이 긍정적이면 관세정산의 중지일은 예비판정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화한다: 첫째, 덤핑과 위급상황에 대한 상무성의 예비판정

이 긍정적이었으면 위급상황의 예비적 판정시 적용한 관세정산의 중지와 예치금 등의

을 지속한다. 둘째, 덤핑의 예비판정은 긍정적이였지만 위급상황은 아니라는

예비판정이 내려졌던 경우에는 덤핑의 예비판정시 내려진 정산중지와 예치금 부과명

령을 조정하여 그러한 명령이 처음 내려졌던 날 즉, 예비판정일에서 90일 이전이 되

69) UR협약법 이전에는 무역위원회가 다음 사항을 판정해야 하였다: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덤핑관세의 소급적용이 필요한지, 국내산업의 상태 등으로 보아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반덤핑관세가 효과가 없을지, 반덤핑관세를 피하기 위하여 수입이 급증하는지, 그리

고 수입이 계속 급격히 증가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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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날로부터 소비를 위하여 반입된, 정산되지 않은 수입품에 대하여 정산중지를 명령

한다. 셋째, 덤핑의 예비판정이 부정적이였던 경우에는 최종판정시 내려지는 정산중지

와 예치금 부과명령을 그러한 명령이 처음 내려지는 날에서 90일 이전이 되는 날로부

터 소비를 위하여 반입된, 정산되지 않은 수입품에 대하여 정산중지를 명령한다.

<표 - 7> 위급사항에 대한 최종판정과 관세정산의 소급적용

최종판정 예비판정 관세정산의 중지 소급날짜

긍정적인 판정

긍정적인 판정

(덤핑 및 위급상황)
기존 소급적용명령 지속

긍정적 덤핑판정과

부정적인 위급상황
예비판정일로부터 90일 이전

부정적인 덤핑판정 최종판정일로부터 90일 이전

부정적인 판정
관세정산 중지의 소급적용 종료

예치금 반환

라) 피해의 우려와 항소

한편, 의 (threat)가 존재한다고 판정하는 경우, 무역위원회는

의 가 없었다면 상무성에 의하여 덤핑으로 규정된 수입제품으로 인하여 실질

적 피해가 발생하였을지 여부에 대하여 판정을 내린다. 이러한 판정이 긍정적이면 무

역위원회는 반덤핑관세를 정산의 중지일로부터 부과하고 이외의 경우는 긍정적 최종

판정이 연방관보에 공표된 날짜로 한다.

최종판정에 승복하지 않는 이해관계인은 미국 (the U.S. Court of

International T rade: CIT )에 상무성과 무역위원회의 (factual findings)과

- 136 -



(legal conclus ion) 그리고 동 위원회가 결정한 부정적인 예비판정에 관하여

(judicial review )을 청구할 수 있다(19 U.S.C. 1516a.)70). 이 밖에도 이해관계

인은 상무성의 조사되지 않은 신청, 조사중지, 그리고 행정재심의 결과나 무역위원회의

상황변화에 따른 결정의 재심 및 에 따른 재심의 결정에 관한 를 국제무역

심판소에 제기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동 심판소는 기록된 자료에 의한 상당한 증거

에 근거하지 않은 판정, 사실확인 및 판정결과 또는 법조항과의 일치성을 검토한다.

2) 반덤핑관세의 부과

가) 확정반덤핑관세

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이 통보된 후 7일 이내에, 상무성은 연방관보에 반덤핑명령

(Antidumping Order)을 공고한다71). 상무성은 반덤핑관세가 할 수 있는 정보를

입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덤핑마진에 상당한 반덤핑관세를 확정 부과(as sess )

하도록 에 지시한다72). 그리고 관세를 정산할 때까지, (최종판정에서 추정된)

반덤핑관세에 상당한 을 추정된 일반관세와 함께 예치하도록 한다. 무역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기 이전에 소비를 위하여 반출된 제품에 관해서는, 관세정산의 중지를

해제하도록 관세청에 명령한다. 행정적 재심 등 각종 재심이 종결되면 상무성의 지시

에 따라 덤핑 를 다시 부과하며, 재심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된 반

70) 그러나 캐나다와 멕시코는 NAFT A 1904조에 의하여 사법적 재심을 통하지 않고 두 국가

간 패널재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패널이 당해 안건을 반송하면 상무성 혹은 무

역위원회는 패널결정과 불일치하지 않는 방향(not inconsistent)으로 조치를 취하며 그러한

조치는 패널의 추가적 재심을 받는다.
71) 동법에 의하여 부과된 반덤핑관세는 관세환급을 위한 일반관세로 간주되지 않는다(Sec.

779).
72) 단, 반덤핑관세는 덤핑제품이 반출된 시기가 속하는 수출자(생산자)의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늦어도 12개월 이내에 확정되어야 한다. 한편, 미국으로 수입되기 이전에 거래가 맺어지

지 않은 제품의 경우, 미국에서 독립 매입자에게 판매된 날짜가 속하는 수출자의 회계연도

가 끝난 뒤 12개월 이내에 반덤핑관세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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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관세에 상당한 채권이나 현금예치금을 반덤핑관세로 부과하도록 관세청에 지시한

다(19 CFR Sec. 351.212(a))73).

실질적 피해에 따른 확정 반덤핑관세는 일반적으로 의 가 내려진 시점

즉, 상무성의 예비판정일로부터 반입된 수입품에 적용되며 실질적 피해의 위협 또는

국내산업의 실질적 지연에 따른 반덤핑관세의 적용은 무역위원회가 최종판정을 공고

한 날로부터 반출되는 제품으로 한다. 다만 실질적 피해의 우려에 있어서는 무역위원회가

정산의 중지명령이 없었다면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즉시 입었으리라고 판정하는 경

우, 예외적으로 관세정산의 중지일부터 덤핑 의 이 가능하다(Sec. 736(b)).

최종판정이 내려지면 수입자는 일반적으로 채권을 공탁하는 대신, 관세의 정산과

반덤핑관세가 확정될 때까지 공고일로부터 반입되는 수입품에 대하여 추정된 덤핑마

진에 상당한 을 기탁한다74). 이 내려지고 난 뒤, 일반관세를 포함한 관세

의 정산을 위하여 기탁된 예치금이 확정된 관세보다 적을 경우에는 초과분에 상당한

이 부과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까지 포함한 초과분이 된다(Sec.

737(b)). 그러나 확정된 관세가 에 따른 의 로 예치된 담보금보다 많

은 경우에는 WT O 이행협정에 따라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반대의 경우에는 초

과된 담보금이 상환된다.

나) 신속한 재심에 따른 확정반덤핑관세

덤핑 조사대상이였던 수출자나 생산자는 일반적으로 인 을 받기까지

재심을 받을 수 없으며 추정된 반덤핑관세에 상당한 을 예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73) 미국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수입이 이루어진 후 매 1년마다 개최될 수 있는 등의

재심에서, 반덤핑관세를 확정하고 이를 수입품에 부과하는 (ret rospect ive

assessment system)를 유지하고 있다. 만약 재심의 요청이 없으면 당해 기간의 반덤핑관세

는 가장 최근에 종결된 재심에서 된 반덤핑관세 또는 추정된 관세에 상당한 현금(채

권) 예치금으로 반덤핑관세를 결정한다(19 CFR Sec. 351.212(b), (c)).
74) 무역위원회의 피해판정시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정된 경우에 한하여 채권(bond)나 각종 유

가증권의 지불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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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수출자가 예외적으로 한 (expedited review )을 청구하

면, 반덤핑명령이 공고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금 대신 채권

등을 기탁할 수 있다(early determination of duty, Sec. 736(c)). 이러한 재심의 요건

은 우선 첫째, 수출자에 의한 덤핑 최종판정의 연기신청이 없었으며 UR협상법이 정

의하는 특수한 상황(ex traordinary circums tances )이 아니어야 한다. 둘째, 상무성이

규정한 시간과 양식에 따라 수출자 등이 제출한 정보가, 긍정적인 덤핑 예비판정이

공고된 날부터 피해에 대한 최종판정이 공고된 날까지 반입된 모든 수입제품에 대하

여 반덤핑명령이 공고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확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 정

도로 충실해야 한다. 셋째, 덤핑마진 즉, 정상가격이 수출가격을 초과하는 정도

가 반덤핑명령에서 된 덤핑마진보다 상당히 낮다는 사실에 대하여 믿을만한 증거

가 제시되고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에 대한 정보가 정상거래로서 통상적인 상업적 거래

량으로 상당수 이루어져 적절한 비교가 가능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어 신속한 재심을 결정하면 상무성은 이를 연방관보에 공고하

고 또한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으면 덤핑마진을 확정하기 이전에 공청회를 개최한

다. 여기서 확정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은 반덤핑관세와 추후 수입되는 덤핑제품에

대하여 추정되는 반덤핑관세의 예치금을 산정하는 기초가 된다. 한편, 채권 등의 예치

금을 허용하기에 앞서서 상무성은 비밀보장규정에 합치하는 선에서 수출자가 제공한

정보를 모든 국내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하고 검토의견을 받는다.

다) 신규수출에 대한 반덤핑관세

조사대상 수출자를 제한하거나 로 덤핑마진을 결정하는 조사나 재심에 있어

서, 원래 조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조사대상 수출자에게 요구된 시간내에 적

정한 자료를 제출하는 에 대하여, 당국은 개별적 조사가 부담 되지 않고

적시에 조사를 완료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러한 수출자들이 많지 않으면 이들에 관

하여 으로 덤핑마진을 결정한다(Sec. 782(a)). 또한 조사기간 동안 덤핑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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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지 않고 덤핑수출자와 특수관계가 있지 않은 나 (new

shippers )가 미국으로 판매된 자사 제품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면, 상무성은 개별적

인 덤핑마진을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를 개시한다(Sec. 751(a)(2)(B)).

신규수출자와 생산자는 자신들이 조사기간 동안 덤핑제품을 미국에 수출하지 않았

다는 사실과 조사가 개시된 이후 기존의 수출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에

관한 를 제출하고 미국으로 처음 제품이 반입된 날짜, 수입량, 특수관계가 없는

매입자에게 처음 판매가 이루어진 날짜 등을 신청서에 명기한다75). 조사개시는 반덤

핑명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매 6개월이 경과된 달에 시행하며 상무성은 관세정산의 중

지를 지시하는데, 수입자가 원할 경우, 재심이 끝날 때까지 채권이나 현금과 같은 예

치금을 제공할 기회를 부여한다. 이 때, 덤핑에 대한 예비판정은 재심이 시작된 날로

부터 180일 이내 그리고 최종판정은 예비판정이 내려진 이후 90일 이내에 결정되어야

하며, 단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각각 300일, 15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19 CF R

Sec. 351.214).

특정 사안에서 해당 산업이 UR협상법 Sec. 771(4)(C)에 따라 으로 판정되

면, 덤핑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으로 덤핑제품을 수출하는 자는

반덤핑관세의 부과에서 당해 제품을 제외시켜 주도록 요청하는 행정재심이나 신규수

출자의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즉, 특정 수출자나 생산자가 조사기간과 그 이후 자신

들의 제품을 덤핑지역에 수출하지 않았고 반덤핑조치가 존속하는 한, 덤핑제품을 그

지역으로 수출하지 않겠다고 공증하고 마지막으로 조사기간과 그 이후 미국내 다른

지역으로 유입된 신청자의 수출품이 덤핑지역으로 판매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모

든 개별 수입자들의 공증이 있으면, 상무성은 이러한 수출자의 덤핑제품을 반덤핑관

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9 CFR Sec. 351.212(f)).

지금까지의 제소절차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 [ - 1]과 같다.

75)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조사기간 동안 미국으로 수출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 관한 생

산자의 공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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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미국 반덤핑제도의 운영절차

제소자

동시 제출

상무성 IT C

제소후 20일 이내
(40일까지 연장가능)

피

해

예

비

조

상무성의

조사결정

통보후 25일 이내

덤핑조사여부결정

부정판정:
조사종결

사

조사개시후 140일
이내 판결

피해 예비 판정

부정판정:
조사종결

덤핑 예비 판정

IT C에 통
보

청산 정지
잠정관세
부과가능
현금또는
담보예치

예비판정후
75일 이내 판결

상무성의 긍정적
예비 판정후 120일
이내 또는 상무성의
최종판정후 45일 이내
중 늦은 쪽 적용

덤핑 최종

판정부정판정:
조사종결

IT C에 통
보

피해 최종 판정

부정판정:
조사종결

IT C 최종 판정후 7일 이내

덤핑관세부과명령

반덤핑관세

의현금예치

자료: 관세청, 우리나라의 덤핑 방지 관세 제도 , 1991, 7
U.S. Internat ional T rade Commission

- 141 -



마. 재심과 반덤핑명령의 종결(Review and Revocation of Anti- Dumping Order)

1) 일반적 재심

가) 행정재심

국내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이해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상무성은 반덤핑명령이나

조사중지가 공고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매년 12개월을 로 최소한 한 번씩

반덤핑관세의 규모, 합의현황, 그리고 약속이행 여부에 대한 (adminis trative

review )을 개최한다(Subtit le C- Review of Determination; Other Actions Regarding

Agreements)76). 주기적인 행정재심은 를 대상으로 요구될 수 있다. 심사

는 재심이 시작된 달로부터 최근 12개월간 수입 내지는 판매된 제품에 대하여 이루어

지고 상무성은 각각의 반입품에 대하여 새로운 정상 및 수출가격과 덤핑마진을 결정

한다. 주기적인 재심과 일몰조항에 따른 재심 등 각종 재심에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

는 반덤핑 조사의 행정절차와 유사하다: 즉, 상무성은 첫째, 매년 확정 반덤핑관세가

공표된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245일(최대한 365일) 이내에 잠정적인 재심

결과, 즉 예비판정을 공표하고 의견제시를 요청하며 둘째, 잠정결과가 발표된 날로부

터 120일77) 이내에 최종결과를 결정하며 셋째, 관계인에게 최종판정에 이르게 된 경

위를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고 넷째, 재심기간 동안에 반입된 수입품에 대하여 확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향후 최소한 12개월간 수입되는 제품에 대하여, 관세를 정산

할 때까지 현금을 예치하도록 관세청에 통보한다.

한편 반덤핑관세가 부과된지 2년 또는 4년이 되는 해에 열리는 주기적 행정재심에

서, 이 재심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하면, 상무성은 반덤핑조

치가 적용중인 해외 수출(생산)자와 에 있는 수입업체에 의하여 덤핑제품이

수입될 때, 반덤핑관세의 비용을 동 생산자나 수출자가 수입자 대신 하고

76) 반덤핑관세는 이러한 행정재심에서 주로 확정된다.
77) 최종판정은 일반적으로 180일까지 연장이 가능한데 예비판정이 연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

대한 300일까지도 최종판정의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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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Duty Absorption) 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에 의거한 재심시 고려

할 사항으로 무역위원회에 통보한다(Sec. 751(a)(4))78).

만약 특수관계에 있는 수출(생산)자가 반덤핑관세를 대신 부담하고 있다면, 이는

에서 산정된 덤핑마진이 반덤핑조치가 없었을 때 존재할 마진과 다르다는 것

을 의미한다. 즉, 만약 반덤핑조치가 종결되고 난 뒤 수입자가 생산자에 의하여 대신

지불된 반덤핑관세만큼 판매가격을 인하하면, 당해 수입자는 반덤핑조치가 부과되었

던 당시의 이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상무성은 반덤핑관세가 취소된 후

의 덤핑마진을 추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반덤핑관세의 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즉, 상무성은 수출자가 대신 부담하지 않았을 경우 산정되었을 덤핑마진과

을 감안하여 산정된 덤핑마진 중에서 더 큰 규모의 덤핑마진을 무역위원회에 자료

로 제시한다. 상무성은 또한 그러한 대체부담이 존재하는 판매에서 나타난 부담액을

최근의 덤핑마진에 포함하여 개별 수출자의 덤핑율을 조정한다(SAA at 885- 86,

Statement of Adminis trative Action, 1998).

나) 변화된 상황에 관한 재심

반덤핑관세의 조정이나 조사재개를 위한 주기적인 재심 이외에도 상무성 혹은 무역

위원회는 된 (changed cicums tances )에 대한 재심을 개최할 수 있다79). 재심

은 상무성 독자적으로 또는 이해당사자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 그러한 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상황변화에 관한 새로운 정보에 근거하여 열릴 수 있는데, 다만 합당한

이유(good cause)가 존재하지 않는 한, 반덤핑조치의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변화

된 상황을 이유로 재심을 개최하지 않는다. 조사당국은 반덤핑관세 부과명령, 조사중

지에 대한 합의나 약속 그리고 이해당사자에 의한 조사재개 요청으로 내려진 최종판

정에 관하여 재조사를 수행한다. 이 때 무역위원회는 심의 요청내용에 따라 반덤핑관

78) 경과명령이 적용되는 사례에서는 1996년 또는 1998년에 시작된 행정재심이 이에 해당한다.
79) 당해 재심에서도 일몰규정에 따른 재심과 마찬가지로 UR협상법 이전에 조사가 개시된 사

례에서는 2%가 아닌 0.5%의 마진이 적용된다(19 CFR 3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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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의 종결이 피해의 존속이나 재발을 야기할지 여부 또는, 피해소멸에 대한 합의의

경우, 그러한 합의가 수입제품에 의한 피해를 완전히 제거하고 있는지를 심사한다. 이

밖에도,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으로 조사가 재개되어 피해에 대한 긍정적인

판정이 내려진 사례(Sec. 734(g))에서 조사중지명령의 종료가 피해의 재발이나 존속을

유발할지를 검토한다.

이러한 재심에 있어서 반덤핑관세 등의 취소나 조사중지 또는 합의의 종료를 신청

한 당사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만큼 변화된 상황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상무성은 국내 동종 제품 생산자의 거의 대부분이 동 명령에 대하여 가 없음

을 표시하면 반덤핑명령의 전체나 일부 또는 조사중지명령을 종결할 수 있다(Sec.

783(h)). 일반적으로 조사 개시일로부터 270일 이내에 변화된 상황에 따른 최종판정을

내린다80).

2) 일몰규정에 따른 재심

상무성과 무역위원회는 UR협약에 따라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거나 조사중지 또는 재

심의 공표가 있은 날로부터 늦어도 5년 이내에, 반덤핑조치의 종결로 인하여 덤핑 혹

은 피해의 존속이나 재발이 있을 가능성에 대하여 각각 심사하고, 그러한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조치를 또는 한다(Sunset Review ).

구체적으로는 반덤핑조치의 공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30일 이전에 상무성은 재

심사를 연방관보에 공지하고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재심에 참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

공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반덤핑조치의 종결로 발생할 수 있는 효과, 그리고 무역위

원회나 상무성이 지정하는 산업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진술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

다(Sec. 751(c))81). 이 밖에도,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으면 상무성 또는 무역위원회는

80) 만약 조사에 참여한 모든 이해관계인이 조사결과에 동의하면 조사개시후 45일 이내에 결정

이 내려질 수도 있다(19 CFR Sec. 351.216(e)).
81) 수출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거나 수입자가 아닌 국내 이해관계인이 행정적 효율성을 위하

여 재심을 이보다 빠르게 개시할 것을 요청하고 상무성이 이를 수긍할 수 있으면 재심이

당해 규정보다 더 일찍 개시될 수 있다(19 CFR 351- 218(2)). 한편 일몰조항에 따른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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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Sec 751(e)).

국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응답이 없으면 상무성은 재심이 개시된지 90일 이내에 반

덤핑조치나 조사중지를 종료한다. 그리고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적합하지 않은 반응이

있으면, 재심이 시작된 후 상무성은 120일 이내에, 무역위원회는 150일 이내에 한

(F acts Available)에 기초하여 판정을 내린다(Sec. 751(c)(3)(B)). 그 밖의 다른 경

우에는, 재심이 개시된 후 240일 이내에 덤핑에 대한 (final sunset

determination)을 내리고, 판정이 긍정적이면 재심개시 후 360일 이내에 무역위원회가

최종판정을 내린다82). 개별 수출자나 수출국 정부는 상무성의 재심에 불참하고 무역

위원회의 재심에만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상무성은 반덤핑관세나 조사의

취소가 당해 개별 수출자에 의한 덤핑의 재발이나 존속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결

론을 맺어야 한다. 따라서 수출자는 덤핑사실에 대한 재심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Sec. 751(c)(4)(B)).

한편, UR협상법(URAA)의 제정에 따른 로서 UR협약이 발효된 1995

년 1월 1일 당시 미국에서 시행중이던 모든 반덤핑조치나 조사중지명령은 그 날로부

터 (transitional order)이 내려진 것으로 규정되었다(T ransitional Rules , Sec.

751(c)(6)). 상무성은 경과명령이 발효된 1995년 1월 1일부터 42개월이 경과된 1998년

7월 1일에 재심을 시작하되, 행정적 효율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오래된 조치부터

심사를 시작하며 이로부터 5년이 되는 날(1999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조

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한다. 재심은 개시된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심사는 2001년 6월 30일까지 종료되어야 한다.

째 혹은 그 이상의 재심은 일반적으로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있은 후, 5년이 되는 날

로부터 30일 이전에 개시된다.
82) 사안이 복잡한 경우, 두 기관의 결정은 최대한 90일 동안 연장될 수 있고 상무성이 기한을

연장하고 무역위원회는 그렇지 않은 경우, 피해에 대한 최종판정은 상무성의 판정 이후

120일까지 연기될 수 있다. 이때 사안의 복잡성은 관련 이슈가 많거나 복잡한 경우, 또는

상당수 업체가 관련되어 있거나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러 반덤핑조치가 한

집단으로 함께 심사되는 경우, 혹은 WT O협약의 이행을 위한 경과조치(trans itional action)

가 재심 대상인 경우를 의미한다(Sec 751(c)(5)(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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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8> 미국 반덤핑법상 재심의 종류

재심의 종류 개시요건 및 고려사항 재심결과

신속한

재심

최종판정의 연기신청이 없었고 특수한

상황이 아니며,
제공된 정보가 충실하여 적절한 가격

비교와 반덤핑관세의 확정이 가능하며,
실제 덤핑마진이 추정된 마진보다 상

당히 낮은 경우

반덤핑명령의 공고일로부터

90일간 현금대신 채권을 기
탁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확정

신규수출

덤핑 수출자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신

규수출자 또는,
지역산업의 적용에서 배제 요청

개별 덤핑마진 결정

당해 지역 반덤핑명령에서

제외

행정재심

반덤핑조치 공고일로부터 1년 후 매년
덤핑마진과 합의이행 여부

수출자에 의한 대체부담 여부 (2년 또
는 4년째 재심)

반덤핑관세의 확정

재심결과에 따라 합의취소등

대체부담을 고려한 덤핑율의

재조정

변화된 상황

새로운 정보 등의 ‘합당한 이유’존재
반덤핑조치 종결로 인한 피해의 존속

내지는 재발 가능성

합의에 따른 피해의 소멸 여부

재심결과에 따라 반덤핑조치

의 종결 또는 지속 적용

일몰규정

반덤핑조치 공고일로부터 5년 후
반덤핑조치 종결로 인한 덤핑 및 피해

의 존속 내지는 재발 가능성

재심결과에 따라 반덤핑조치

의 종결 또는 지속 적용

3) 재심판정의 기준

가) 덤핑의 재발

반덤핑명령이 철폐되고 난 후, 덤핑과 실질적 피해가 내지 할 가 있

으면 상무성은 반덤핑조치를 철폐하지 않을 수 있다. 일몰규정에 따른 행정적 절차는

덤핑조사와 유사하여 우선 재심개시가 공고되고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자료요청과 제공

된 자료 등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진다. 상무성은 한 에 기초하여 반덤핑관세

가 철폐되거나 조사중지가 종료되면, 정상가격 이하의 수입이 지속 또는 재발될 가능

성이 있는지를 판정하고 덤핑율을 결정한다. 이 때, 상무성은 조사와 재심과정에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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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덤핑마진과 조사중지 등 반덤핑조치가 적용된 시점을 전후한 의

를 고려한다. 연후, 최종판정에 근거하여 필요하면 반덤핑관세를 확정 부과하거

나 된 덤핑마진에 상당한 을 추징하도록 관세청에 지시한다.

상무성은 덤핑의 를 사유로 하여 반덤핑명령을 할 수 있다83). 즉, 조사중지

를 포함한 반덤핑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모든 수출자와 생산자가 3 연속 정상가격

이상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추후에도 이를 준수할 것으로 기대되면, 상무성은 적용중

인 반덤핑조치를 철폐하거나 조사중지를 종료할 수 있다(19 CF R Sec. 351.222(b)). 상

무성은 연속되는 3년의 기간 중에서 첫 해와 3년째가 되는 해에 재심이 있었고 3년의

전 기간에 걸쳐서 덤핑제품이 상업적 규모로 미국에 수입되었던 경우에 한하여 반덤

핑조치를 철폐할 수 있다84). 덤핑생산(수출)자의 만이 이에 해당할 경우, 상무성

은 모든 개별 덤핑생산자 등으로부터 반덤핑명령이 철폐된 후에도 덤핑을 지속하면

반덤핑조치를 즉각 재적용받는다는 을 받고 반덤핑조치의 일부를 종결한다.

덤핑제품의 생산자가 아닌 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면, 종결명령의 기반이 되

는 기간 동안에 반덤핑조치를 적용받은 생산자로부터 매입한 제품에 한하여 그러한

조치를 철회한다.

가) 덤핑의 재발: 입법연혁

미국에서는 UR협상법에 수반하는 (legis lative his tory)를 참고하여 행정부

가 무역정책을 수행한다85). 따라서, 상무성도 기존의 반덤핑법과 상하원의 입법연혁을

83) 이 밖에도 WT O 분쟁해결기구의 결정에 따라 반덤핑조치가 철회될 수 있다(URAA Sec.

129).
84) 3년 대신 5년이 적용될 수도 있다. 반덤핑조치가 공고된 후 3년째 또는 4년 이상 예년이

되는 달로부터 수출자나 생산자는 반덤핑조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데, 요청자는 주기

적 재심기간 동안 정상가격 이하로 덤핑제품을 수출하지 않았으며 추후에도 정상가격 이하

로는 거래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최근 3년동안 상업적 규모로 미국에 수출하였다는 사

실을 공증하고, 법을 위반하는 경우, 조사중지나 반덤핑명령을 다시 적용받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다(19 CFR 351.222(e)).
85) T he S tatement of Administ rative Action(SAA), H.R. Doc. No. 103- 316, vol. 1(1994), the

House Report, H.R. Rep. No. 103- 826, pt . 1 (1994), and the Senate Report, S . Rep. No.

103- 412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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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여 반덤핑조치의 종결 여부에 대한 기준을 내부규정으로 마련하고 있다.

에 관한 (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 SAA)에 의하면, 만약 반덤핑

조치가 부과된 이후, 마진 이상의 수준에서 덤핑이 계속 유지되거나 또는 수입이

중지되는 경우, 그리고 덤핑마진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수입물량이 상당히 감소하면,

상무성은 통상적으로 반덤핑조치의 철회가 덤핑수입의 이나 을 야기할 수 있

다고 판정하여야 한다. 입법연혁에 따르면, 이러한 판정은 덤핑이 아닌 정상가격으로

는 수입품이 미국으로 수출되어 판매될 수 없으리라는 추론에 기반한다86). 그러나,

에 비추어 볼 때 덤핑마진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증가하거나 그대로

유지될 경우, 이는 수출자가 미국에서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덤핑을 할 필요

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반덤핑조치의 취소가 덤핑수입의 지속이나 재발을

유발할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SAA at 889- 90).

물론 고려된 자료들이 판정을 위하여 결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합당한

원인에 근거한 주장(good cause argument)에 따라 적절한 사유가 제시되면, 상무성은

가격, 원가, 시장 등 기타 적절한 경제적 요인을 감안한다. 구체적으로는 조사대상인

수출자의 시장점유율, 환율의 변화, 생산능력과 가동율, 원가이하의 판매관행, 제조기

술의 변화, 고려중인 시장에서의 현행가격 등을 고려하는데, 이들 요인은 예시적인 요

인일 뿐이며 각각의 사례에 따라 상무성은 이해당사자가 제시한 관련 정보에 기초하

여 자료분석을 수행한다. 한편, 상무성은 또는 0.5% 이하의 마진으로 수입품이

미국내로 유입되면 이를 판정에서 고려하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 반덤핑조치가 철회

되면 덤핑이 존속 내지는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판정을 내릴 수 없다.

상무성은 반덤핑조치가 폐지된 이후의 덤핑마진을 무역위원회에 제시한다. 당해 덤

핑마진은 반덤핑조치가 부과되지 않았을 때의 수출자의 행태를 반영해야 하므로, 그

러한 덤핑마진은 일반적으로 에서 추정된 마진이거나 또는 기타

된 에서 추정된 마진이어야 하며 합의에 의하여 조사중지가 적용된 사례에서

는 에서의 마진율이 제시될 수도 있다. 상무성은 수출자가 제공한 정보와 유

용한 정보에 기초하여 산정된 덤핑마진을 불문하고 조사가 이루어진 개별 수출자에

86) SAA at 889- 890, House Report at 63- 64, and the Senate Report at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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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개별 덤핑마진을 제시하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신규수출자에 대해서는

기타 마진을 제시한다.

당해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례에 있어서는 으로 조사과정에서 추정된

덤핑마진율이 아닌 의 덤핑마진율을 무역위원회에 제시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는 반덤핑명령이 유효한 기간에 덤핑마진율이 하락하였지만 수입은 감소하지 않을 경

우, 수출자는 하락한 덤핑마진에 상당한 가격에서 덤핑을 지속할 수 있고 반대로 반

덤핑관세가 종결되면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적을 수도 있다. 따라서 반덤핑조치가

부과된 이후 덤핑마진이 감소내지는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수출자의 시장점

유율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 만약 상무성이 덤핑의 존속이나 재발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상무성은 이러한 개별 수출자에 대하

여 보다 최근의 덤핑마진율을 무역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87).

반대로, 반덤핑명령이 내려진 이후 수출자는 시장점유율을 유지 내지는 증대하기

위하여 덤핑공세을 오히려 강화할 수 있으며 그렇게 증가한 덤핑마진율은 반덤핑조치

가 종료되었을 때 실제 존재할 덤핑마진을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상무성은 덤핑의

존속이나 재발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하지 않는 한,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으면 비

록 그러한 덤핑마진이 유용한 정보나 최선의 정보(BIA)에 기초한 마진일지라도, 개별

수출자에 대하여 최근의 덤핑마진율을 무역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SAA at 890- 91,

889- 90).

만약 수입자 대신 수출(생산)자가 반덤핑관세를 부담하고 있다면, 이는 전술한대로

상무성이 재심에서 산출한 기존의 덤핑마진이 반덤핑관세가 없었을 때 존재할 덤핑마

진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하다(Duty Absorption). 즉, 반덤핑관세가 종결되고 난 후,

수입자가 된 반덤핑관세만큼 판매가격을 인하하여도 당해 수입자는 반덤핑명

령이 유효할 때 발생한 이익율과 동일한 수준의 수익율을 영위할 수 있다(SAA at

885). 그러므로 상무성은, 최종판정 이후 4번째에 개시되는 주기적 행정재심이나 경과

명령에서는 1998년에 개최되는 행정재심에서 반덤핑관세의 대체부담이 발견될 경우,

87) ' Policies Regarding the Conduct of F ive- year(' Sunset' ) Review s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Policy Bullet in' , International T rade Administ ration, April.,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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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명령의 종결조치 이후 유력한 덤핑마진율을 결정할 때 대체부담을 고려한다.

이 때, 상무성은 대체부담이 발견된 거래에 대하여 흡수된 마진에 상당한 가격조정을

수행하고 이를 포함하는 최근의 덤핑마진과 흡수부담이 없었을 경우 제시될 덤핑마진

중 더 큰 덤핑마진을 무역위원회에 통보한다(SAA at 886).

다) 피해의 재발

는 반덤핑명령이 철폐되었을 때, 발생하는 수입 및 가격효과와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피해의 3대 고려요인에 기반하여 판정을 내린다. 또한, 피

해에 관한 재심에 있어서는 첫째, 반덤핑조치가 취해지기 이전의 피해판정에서 감안

되었던 수입 및 그러한 수입이 국내가격과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둘째, 반덤핑조치

이후 국내 산업의 상태가 개선되었다면 이와 반덤핑조치와의 연관성 셋째, 반덤핑조

치의 취소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지 여부 넷째, 해외 생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수입자에 의하여 덤핑이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수입자를 대신하여 해외 생산자가 반

덤핑관세의 비용을 수출가격의 인하 등을 통하여 부담하고 있는지(Duty Absorption)

여부에 대한 상무성의 의견이 3대 요인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Sec. 751(a)(1)).

를 판정할 때, 무역위원회는 기존의 고려요인과 함께 첫째, 수출국내 생산

능력이나 가동되지 않은 생산능력의 증대 가능성 둘째, 현존하는 재고와 재고가 증가

할 가능성 셋째, 당해 제품에 대한 미국 이외 제3국의 수입장벽 넷째, 당해 제품을 생

산할 수 있는 제3국의 공장에서 다른 제품을 현재 생산하고 있으나 추후 덤핑제품을

대체생산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감안한다. 에 대한 에 있어서는, 반

덤핑조치가 취소되었을 때 한 의 이 있는지 또는 국산제품의 가격

인상을 억제 내지는 하락시킬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지 등 기존의 고려요인을 감안하

며 에 미치는 영향을 판정함에 있어서도 국내가격에 대한 효과를 판정할 때

와 같은 고려요인을 감안한다..

상기한 요인들 중 한두개 요인의 존재나 부재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모든 적절한

경제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반덤핑조치의 취소가 있을 경우, 합리적인 예측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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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내에 피해의 재발이나 존속이 우려되는지를 판단한다. 또한 판정을 내림에 있어

서 무역위원회는 각종 조치의 취소나 폐지로 인한 효과가 즉각 나타나지 않고

으로 표출될 수 있음을 감안한다(Sec. 751(a)(5)). 이 밖에도 지역산업의 재심에 있어

서는 이 적정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반덤핑관세가 철폐되었을 때,

지역산업에 관한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지를 고려한다. 그러나 원래 조사에서 지역산

업으로 판정되었던 경우에도 무역위원회는 지역산업에 관한 요건을 만족하는 여타 지

역에 기초하거나 또는 미국 전역을 기반으로 하여 재심판정을 내릴 수도 있다(Sec.

752(a)(8)).

바. 자료의 제출과 투명성(Provis ion of Information and T ransparency)

1)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

자료요청이 있은 직후, 이해 당사자가 요청된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이

유에 관한 설명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면 조사당국은 이해당사자의 능력을 고려하여

당사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요구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Sec.

782(c)). 조사당국은 이해당사자 특히, 이 요청정보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겪는

고충을 감안하여 자료제출에 관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제공된 자료가 요구사항

에 적합하지 않으면, 당국은 자료 제출자에게 즉각 결함사유를 통보하고 수정할 기회

를 조사와 재심의 최종시한에 맞추어 제시한다. 만약 수정된 정보가 계속 불완전하거

나 기한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조사당국은 당해 자료를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조사

과정에서) 무시할 수 있다. 단,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가 비록 만족스럽지 않더라

도 동 자료가 기한내에 제출되었고 확인가능하며 신뢰하지 못할 정도로 자료가 결함

이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이해당사자가 최선을 다해 당국이 요구한 조건을 만족하려

하였음을 입증하고 조사당국이 커다란 어려움 없이 당해 자료가 이용할 수 있으면,

그러한 자료는 무시되지 않는다(Sec. 782(e)).

제출자에 의하여 (proprietary information)로 지정되지 않은 자료는 공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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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비밀자료도 이 보장되는 형태라면 공개한다(Sec. 777(a)(4)). 자료 제공자가

지정한 개인정보는 조사와 직접 관련있는 무역위원회나 상무성의 직원과 반덤핑법에

저촉되는 와 관련된 조사에 직접 관여하는 관세청 직원를 제외한 그 누구에

게도 동 제출자의 승인없이 공개되지 않는다. 한편, 제공자가 비밀보장을 요구하려면

해당 자료의 중요 내용을 이해하는데 충분하고 공개될 수 있는 이나 또는 비밀

보장을 위하여 요약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고 이와 함께 당국

이 (adminis trative protective order)을 내리면 당해 자료를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반덤핑조사와 각종 재심의 최종판정에 있어서 상무성은 서면으로 에 제출된

이나 의 주장을 참고한다88). 이해관계인은 잠정판정에서 개진

된 의견과 함께 최종판정에 있어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주장을

(case brief)에 명기하고 가능하면 5쪽 이내의 요약문을 함께 첨부한다(19 CFR Sec.

351.309(b)). 또한 상무성과 무역위원회는 조사과정 중에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합리

적인 시간내에 상대편 이해당사자가 논평할 수 있는 기회와 사례개요문이 제출된 후

5일 이내에 이에 관한 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다(rebuttal brief). 이 밖에도,

조사나 재심의 최종판정이 있기 전에 자료수집을 중지하고 그 때까지 논평할 기회가

없었던 정보에 대한 최후의 논평기회를 부여하되, 새로운 사실을 포함한 논평은 무시

한다(Sec. 782(h)).

2) 유용한 사실과 불리한 추론

조사개시 이후 상무성 또는 무역위원회는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한

다. 만약 필요한 정보가 기록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요청한 정보를 이해당사자 또는

제3자가 보류하거나, 또는 기한내에 아니면 요구된 양식과 방식에 따라 요청한 자료

88) 상무성 장관이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반덤핑조사에 있어서 사례개요문이 제출될 수 있는

기한은 잠정판정이 공표된 후 50일 이내이며, 행정재심과 신규수출자, 변화된 상황에 대한

재심은 잠정결론의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그리고 일몰조항에 따른 재심과 신속한 재심

등은 상무성 장관이 지정한 기한이다(19 CFR 351.309(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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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사당국은 한 (F acts Available)에 기초하여 판정을 내

린다. 이 밖에도, 이해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방해하거나 혹은 최종결정을 위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유용한 사실에 기초한 결정을 내린다

(Sec. 776(a)).

한편, 자료요청에 대하여 이해당사자가 최선을 다하여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관은 다른 출처로부터 이용가능한 사실을 선택함에 있어서 인 이해

당사자에게 한 (adverse inference)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불리한 추론은

조사신청서나 최종결정과 각종 재심 그리고 기록되어 있는 기타 다른 자료에서 추출

된 간접적인 정보에 기초할 수 있다. 단, 간접적으로 획득한 정보는 가능한 한

인 로부터 진위여부를 확인을 해야 하지만 자료확인이 실용적이 아니란 사실이

당국으로 하여금 불리한 추론을 적용하거나 간접정보를 사용하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19 C.F.R. Sec. 351.308(d)).

3) 공청회와 덤핑제품의 이용자

이 예비판정이나 재심 예비결정의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를

요청할 경우89), 상무성과 무역위원회는 최종판정이 내려지기 전 조사나 재심기간 중

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에 공고된 뒤 개최되며 공청회 의사록은 편

집없이(verbatim) 일반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Sec. 774). 요청인은 가능한 한 공청

회에서 제기될 주장을 사전에 명시하며 이해관계인들은 (case brief)과

(rebuttal brief)에서 자신들이 명기한 주장에 대해서 논의를 제기할 수 있다(19

CF R 351.310(c)). 증언은 선서없이 이루어지며 상대편에 의한 반대심문도 없으나 위원

장은 추가적인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은 사례개요

문이 제출되기 이전까지 한정된 논점(들)에 관하여 비공개로 공청회를 열 것을 요구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논점과 요청시한을 명기하고 각 논점에 대한 논의가 비공개

89) 상무성 장관이 시한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잠정판정이 내려지지 않은 사례에서도 장관이 따

로 시한을 정한다. 한편 공청회는 일반적으로 반박문이 제출되는 날로부터 이틀이 경과되

는 날, 개최된다(19 CFR 351.31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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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상무성과 무역위원회는 덤핑의혹이 있는 의 , 그리고 당

해 제품이 에서 판매될 때에는 대표적인 (들)에게 덤핑과 관련한 정

보(Information)를 상무성에 제출할 기회와 덤핑으로 야기되는 실질적 피해와 관련된

정보를 무역위원회에 제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Sec. 777(h)). 산업

적 사용자 등 당사자들은 이해관계인에게 적용되는 기한과 양식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factual information)와 서면의견(w ritten argument)을 사례개요문과 반박문의 형

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시된 자료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해관계인이 제출

한 비공개자료는 이들에게 제공될 수 없다(19 CFR 351.312(c)).

조사개시나 예비 및 최종결정, 재심에서의 예비 및 최종결정 또는 조사중지명령이

내려지면 상무성과 무역위원회는 결정에 관한 중요사실과 결론을 공표하고 연방관보

에 당해 결정을 공고한다(Sec. 777(i)). 상무성은 가능한 한 공고내용에 조사제품의 덤

핑수출자나 생산자의 명부, 만약 개별수출자를 호명하는 것이 블가능하면 덤핑국가의

이름, 관세부과를 위해 충분히 자세한 덤핑제품에 대한 설명, 그리고 추정된 가중평균

덤핑마진을 명기하고 이와 함께 덤핑마진의 산출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결정에

도달하게된 중요한 이유를 에 포함한다. 또한 무역위원회의 경우, 피해판정의

고려사항과 주요 결정요인을 공표한다. 최종판정의 공고에서는 상기 요인 이외에도

조사중지나 덤핑확정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의 주장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결정 근거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해판정에 있어서도 수입량과 가격효과 그리고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주장도 덤핑판정에서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취

급되어야 한다.

3. 피해판정의 기준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판정하는데 있어서 GAT T 반덤핑규정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명확한 입증을 요구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일국의 상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타국의 상업권에 유입될 때 즉, 덤핑이 수입 협약국내에 확립된 산업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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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실질적 피해를 야기하거나 위협이 되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을 실질적으로

저해하는 경우, 이러한 덤핑은 비난받아야 한다90)”. 그리고 피해의 판정은 한

에 기초하여 덤핑 수입품의 규모나 덤핑수입이 국내가격과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을 으로 검토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의 은 당국에 제시된 모든 관련

증거를 검토하여 판정하되, 덤핑수입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를

덤핑수입에 의한 피해로 간주해서는 안된다(이행협정 제3조).

그러나 반덤핑법의 적용에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 중의 하나가 덤핑으로 인

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판정하는 방법이다. 환언하면, 이행협정이 제시하고 있는 국내

생산량 등 16개 지표들이 조사기간 동안 일관되게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의 이 피해판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반덤핑법의 운영과정에서 어느 정도 불가피한 사실이다. 따라서 수입국 당국은 이행

협정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고려요인 이외에 국내산업의 성장가능성, 국내산업이 전

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역수지 등의 경제정책적 입장이나 혹은 기타 정치적

판단에 따라 피해사실에 대한 유무를 결정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판정의 기준이 객관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반덤

핑조치란 해외 수출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되지만 결국은 수입제품의 가격인상을 통

하여 의 나 에게 그 부담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보호조치는 귀중한 국내자원이 생산성이 높은 부문에 투입되는 경향을 지연

하고 따라서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반덤핑규제가 반드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투명한 반덤핑제도의 운영은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

할 뿐만 아니라 국내산업이 수입규제를 통하여 를 추구하는 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는 반면 불투명한 절차는 수출국의 보복조치와 국제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덤핑의 피해판정에 있어서 아직까지 만족할만

90) “dumping, by which products of one country are introduced into the commerce of

another country at less than the normal value of the products , is to be condemned if it

causes or threatens material injury to an established indus try in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party or materially retards the establishment of a domestic industry.“(GAT T

V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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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객관적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특히, 반덤핑제도가 오랜 기간 수정 발전되어

왔던 미국에서조차 덤핑제품으로 인한 피해분석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의 로 인한 가 덤핑으로 간주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IT C)는 나름대로 수입제품으로 발생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의 판정방식은

(bifurcated approach)과 (unitary approach)으로 구분될

수 있다. 2단계 접근방식에서는 국내산업의 피해 존재여부와 그러한 피해가 (덤핑)수

입으로 야기되었는지의 를 따로 분리하여 분석하는 반면, 단일접근방식은 상

기한 두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덤핑수입이 없었을 때와 실제 국내산업의 상태를 비

교 분석하는 차이가 있다. 또한, 구체적인 인과관계의 분석방법에 따라 이들 두 가지

방식은 다시 세분류될 수 있는데 이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91).

가. 2단계 접근방식(bifurcated approach)

2단계 접근방식에 의하면 피해판정은 첫째,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가 발생하고 둘째, 이러한 피해가 제소된 덤핑제품에 의하여 야기될 때 즉,

(causation effect)가 입증될 때, 피해의 긍정적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이 주장

에 따르면, 반덤핑법에 기초한 피해조사의 목적이 1974 201 (Section 201

of the T rade Act of 1974)와 유사하므로 조사형식도 (escape clause)와

마찬가지로 피해여부와 인과관계를 구분하여 조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인과관

계를 입증할 때, 반덤핑법에서는 긴급구제조치와는 달리 (덤핑) 수입품이 피해의 상당

한(substantial) 원인이 아니더라도 여러 요인 중 한 요인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반

덤핑관세의 부과가 가능하며 따라서 이 주장은 ‘ 한 201 ’(w eak 201 approach)

이라고 불리운다92).

91) 당해 절은 "Injury and Causation in USIT C Antidumping determinations: F ive Recent

Approaches" by Seth Kaplan(in Policy Implications of Antidumping Measures, 1991)을

참조함.
92) Substantial cause means a cause which is imporatnt and not less than any other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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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201조는 최근 3년 정도의 국내 생산량, 생산능력 및 가동율, 출하와 재고, 고

용 및 임금, 연구개발비용, 자본비용, 자본 및 투자, 자산가치, 그리고 이윤 등

(s tatutory factors )의 와 를 기반으로 국내산업의 피해를 결정한다. 만약

국내산업이 쇠퇴하였거나 그러한 경향을 보이면 피해가 존재한다는 판정이 내려지는

데, 다만 경영상태가 불안한 조짐을 보이지만 절대적 기준으로는 매우 양호한 경우,

또는 경영상태가 약간 나쁘지만 개선의 기미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해에 대

한 이 내려질 수도 있다.

일단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정이 나면 (덤핑) 수입품이 피해의 한 원

인인지를 가려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수입물량과 그 추세 그리고 수입품의 시장점유

율 등이 국내생산과 소비에 비하여 상당한지(s ignificant)를 고려한다. 그러나 이 부문

에서 2단계 접근법은 단일 접근법에 비하여 다음의 두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

째는 ‘덤핑’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기보다는 수입품에 의한 효과를 추정

한다는 점이며 둘째는 수입품에 의한 피해와 다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하여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93). 특히, 해외 동종제품의 수입증대는 인 국

내상품의 수요를 필연적으로 감소시킨다는 뜻에서 이러한 분석방식은 수입품이 항상

국내산업의 피해를 유발하는 원인 중의 하나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94).

환언하면, 반덤핑법이 “수입규모나 수입증가율이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제품의 생산

이나 소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상당한지”95)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약한

201조에 근거한 인과관계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이 상당한지를 검토하는 과정으

로 전락하게 된다: 만약 수입규모나 그 증가폭이 크면 수입제품은 자동적으로 실질적

93) 이는 미국 반덤핑법이 GAT T 이행협정처럼 구체적인 고려요인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다만

“경기동향과 당해 산업의 개별적 경쟁조건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인하기도 한

다(Sec. 771(7)(C)(iii)).
94) 따라서 2단계분석 방식은 덤핑수입품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GAT T 제3조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저촉하는 판정방식이다. 한편, 덤핑이 아닌 수입품을 고

려할 때 발생하는 문제는 덤핑이 없었을 때에도 수입품에 대한 수요는 존재할 수 있기 때

문이다.
95) “w hether the volume of imports of the merchandise, or any increase in that volume,

either in asolute terms or relat ive to production or consumption in the United States is

significant."(Sec. 771(7)(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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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의 원인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2단계 접근방식은 국내산업의

상태가 양호하지 않고 수입규모가 상당하면 최종판정이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결과를

야기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수입품과 실질적 피해의 인과관계를 다른 요인과 하여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trend analysis)이 있다96). 추세분석에 따르면

수입품은 으로 피해를 실질적으로(materially) 야기할만큼 충분한 요인이 아닐

수 있으므로, 전술한 방식과는 달리, 피해의 존재만 확립되면 자동적으로 긍정적인 피

해판정이 내려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인 수입물량,

시장점유율, 국내 및 수입제품의 가격과 동향 이외에도 가격비교를 통한

(margin of underselling) 그리고 수입품에 의하여 잠식된 판매량과 판매액(lost sales)

등의 를 고려하여 수입품과 피해의 인과관계를 검토한다. 일반적으로 국내산업에

해가 될 수 있는 수입량의 증가나 국내 및 수입가격의 하락 그리고 낮은 수입가격 등

은 인과관계의 증거로서 간주되는데, 그 중에서도 의 가 에

미치는 영향이나 수입품에 의하여 의 이 되어 가는 정도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97).

추세분석은 약한 201조 접근방식과 마찬가지로 조사중인 요인들의 추세와 국내산업

의 상태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명확히 밝혀주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한 예

로, 동 방식은 인과관계가 반대인 경우 즉, 국내산업의 열악한 경영이 수입증가로 귀

착된 경우를 덤핑수입에 의한 국내산업의 쇠퇴로 규정짓고 수입을 규제하게 된다. 따

라서 동 분석방법은 수입량 등의 추세와 국내산업의 상태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동

시 발생적 상황과 인과관계를 구분할 수 없다. 결국, 수입제품의 추이와 국내산업의

피해를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고리가 존재하지 않는 한, 추세분석도 약한 201조 접근

방식과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또한, 추세분석에서 중시되는 가격비교나 국내매출의 변화에서는 인과관계가 명료

96) 국내산업의 경영상태에 대한 평가는 약한 201조 접근방식과 차이가 없다.
97) 염가판매의 가격비교가 덤핑마진과 다른 점은 전자는 ( ) 과

의 를 의미하는데 비하여 후자는 , 즉 과 의

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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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나타나기 어렵다. 가중평균된 가격비교에서는 품질 격차, 내구성, 서비스수준, 물

리적 특성 등에 따른 가격 변화를 구분할 수 없으며 특히 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격차이가 반드시 국내상품의 가격을 인하시키는 등 피해를 야기한다고 단

정할 객관적 기준을 확립하기가 쉽지 않다98). 그러므로 가격비교에서는 차라리

보다 가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한편, 국내제품 매출량

의 변화는 수입품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고 매출량이 변동이 없다면 이

는 수입품에 의한 피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의 로 간주되어야 한다. 더욱이,

덤핑제품을 포함한 수입품 전체의 변화로 발생하는 효과를 추세분석에서 고려한다면,

수입증대는 총수요가 감소하지 않는 한 반드시 국내매출의 감소로 나타날 수밖에 없

다.

마지막으로 무역위원회의 조사는 최근 3년간의 자료로 이루어지는데 비해 덤핑조사

는 이보다 짧은 기간, 예를 들어 최근 6개월간의 간격으로 수행되므로 추세분석에서

수입품에 의한 피해로 규정 또는 규정되지 않은 판정이 실제로는 정상적 무역거래에

서 일어나는 현상을 잘못 해석한 결과일 수 있다. 요컨데, 2단계 접근방식에서 사용되

고 있는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는 피해와 수입증가의 동시 발생을 분석하지 않고 단지

하는 과정에 불과할 뿐이다.

나. 단일 접근방식(unitary approach)

단일분석방식은 덤핑이 실질적 피해를 야기하는지 검토할 때, 조사대상을 덤핑제품

에 한정한다는 의미에서 2단계 접근방식과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단일

분석법에서는 이 덤핑되지 않았을 경우의 국내산업 상태를 가정하고 이를 실제

상태와 비교하여 덤핑이 국내생산과 국산품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실질적

피해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반면, 2단계 접근방식에서는 조사국가로부터 덤핑

이 없었더라도 여전히 수입될 제품을 포함하여 이 없었을 때의 국내산업 상태를

98) 이 밖에도, 덤핑과는 관계없는 모든 수입제품과 국산제품간의 가격차이는 결국 왜곡된 가격

비교를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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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다. 그 결과, 전자의 경우 덤핑마진이나 덤핑 이, 그리고 후자의 경우 수입량

이 중요 고려사항이 된다.

단일분석 방식의 한 분류인 마진 (margin analysis)에서는 (수입품의)

마진(the margin of underselling)과 덤핑마진을 하여 덤핑효과를 추정한다. 구체

적으로는, 덤핑마진( - )이 마진( - )

보다 작을 경우, 덤핑이 없었더라도 수입품 가격(정상가격)이 국내제품 가격보다 저렴

할 것이므로 덤핑 수입품이 피해를 야기하지 않는다고 본다. 반대로 덤핑마진이 염가

마진보다 더 크면, 이 보다 높다는 것을 뜻하므로 덤핑이 미

국 국내가격 이하로 수입가격을 하락시킴으로써 피해를 야기한다고 판정한다. 그 결

과, 동 방식에서는 덤핑마진이 클수록 국내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비례하여 증가한다

고 본다.

이러한 조사방식은 첫째, 덤핑이 덤핑제품의 수입가격을 인하시키고 둘째, 가격인하

는 국산제품으로부터 정상가격 이하의 수입품(LT F V import)으로 수요이동을 촉발하

고 셋째, 이로 말미암아 국내 동종산업에 피해가 발생한다는 논리적 추정에 기반하여

일단 합리적인 방식으로 평가된다. 또한 마진분석은 결정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

과 이유로 피해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는지에 대한 이 유지되는 장점이 있

다.

그러나 마진분석에서 덤핑이 없으면 수입가격이 덤핑마진만큼 인상되리라는 가정은

현실과 비교할 때 만족되지 않을 수 있다. 즉, 덤핑이 금지되면 과

즉, 은 일치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반드시 수입가격이 상승하여 정상

가격과 같아지리라는 법은 없으며 오히려 정상가격이 인하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의 은 덤핑마진만큼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인 덤핑

(dis criminatory dumping)의 경우, 에 따른 는 수입가격의 인

상을 야기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동 방식에 따르면 덤핑이 수입가격에 미치는 효과가

과대평가되어 덤핑판정이 쉽게 내려지는 단점이 있다. 이 밖에도 덤핑이 수입가격을

국산가격 이하로 하락시킴으로 피해가 유발한다는 가정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수입제품과 국산제품이 대체재인 경우, 전술한대로 시장수요에 중요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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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요인은 절대적인 가격격차가 아닌 상대적 가격변화일 수 있다.

(comparative analysis)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개발된 분석방법으

로 피해와 발생원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점에서는 마진분석과 동일하지만 덤핑으로 인

한 수입가격의 하락뿐만 아니라 (수출국 국내가격)의 을 고려하고 국산

제품과 수입품을 이 아닌 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비교

분석에서는 ( )과 이 같을 때 덤핑이 없는 것으로 가

정한다. 즉, 수출국시장과 미국시장을 하나의 통일된 시장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경

제적 모형을 개발한 후, 모델에서 추정된 과 이 실제 상황과 비

교하여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고 피해가 ‘실질적’인지를 결정한다. 구체적으로

는 우선 덤핑마진과 기타 적절한 정보를 이용하여 덤핑이 정상가격 이하의 수입가격

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이어서 정상가격 이하의 수입가격이 변화함에 따라서 국

내 동종제품의 수요변화를 측정한 연후, 덤핑으로 인한 국내가격효과와 수요효과 즉,

피해의 규모를 분석한다99).

수출업체의 가격전략은 덤핑의 발생원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덤핑이 규제되

면 수입가격의 인상폭도 그 원인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므로 덤핑이

에 미치는 을 조사할 때, 비교분석은 수출국이 국내가격과 수출가격을 동등하

게 유지하는 한, 수출가격이 반드시 덤핑마진만큼 인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중시한다. 한 예로 가격차별(dis criminatory pricing)에 있어서는 수요 탄력성과 한계비

용 그리고 수출국 내외의 판매량이 가격변수로 작용하므로 수입가격이 상승하는 정도

가 이들 변수의 크기에 따라 덤핑마진보다 작을 수 있다. 그러나 가격약탈적 덤핑

(predatory dumping)이나 신규제품의 수출을 위한 덤핑(promotional dumping)은 궁극

적으로 가격 인상폭이 덤핑마진에 근접한다고 본다.

한편, 의 이 에 대한 를 촉발하는 규모는 (1) 수입가격의

인상폭 (2) 국내제품과 덤핑제품간의 대체성 (3) 덤핑제품의 수출시장 점유율에 정비

례하고 (4) 정상가격으로 반입되는 수입품의 공급탄력성에 반비례한다고 본다. 이는

99) Richard Boltuck, "Assessing the Effects on the Domestic Industry of Price Dumping",

Policy Implicat ions of Antidumping Measures, P. T harakan eds.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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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탄력성이 주어지면 덤핑제품의 시장점유율, 즉 덤핑물량이 많을수록 국내제품에

대한 수요는 덤핑에 의하여 더 큰 영향을 받고 또한, 정상 수입품의 공급탄력성이 무

한대가 아닌 이상, 덤핑은 정상 수입품의 가격인하를 촉발하여 국내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피해의 인과관계를 결정하려면 국내제품에 대

한 수요변화가 동 제품의 가격과 생산량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해야 하는데 피해규모

는 국내제품에 대한 공급과 수요 탄력성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비교분석법은 덤핑에 의한 피해를 조사하는데 상당한 이론적 근거에 기반한 방법으

로 평가받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동 분석방법을 덤핑사례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하

여 CADIC이라는 전산모델(Comparative Analys is of the Domestic Industry' s

Condition)을 개발한 바 있다. 물론 이러한 모형에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소비자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덤핑마진을 사용하는 방식은 덤핑마진이 대체로

과대추정되는 경향이 있음을 상기할 때, 수입품의 소비자가격과 피해를 과대평가할

수 있다. 또한 수입국인 미국시장은 이며 수출국은 로

간주하는 관행이나 (constant cost production)도 실제와 틀린 가정일

수 있는 등 비교분석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모형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 평가

본절에서는 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의 에 검토하였다. 피해의 결정은

덤핑여부에 대한 결정과 함께 덤핑 의 가장 핵심적 사항으로 WT O 이행협정에

서도 객관적 증거로서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덤핑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는 그 작업의 성격상 객관적이기 어려우며

따라서 이행협정도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 원칙을 밝히고 있을 뿐 정상가격의 결정처

럼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결국 인과관계에 대한 검증은 반덤핑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의 의도에 따라 국내산업의 보호수단으로서 으로 진행되는 것이

그 현실이다.

특히, 의 와 를 나누어 조사하는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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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이 결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결정방법에 있어서 우리

나라와 미국을 포함한 상당수 국가에서 동 분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국

내산업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면 조사당국이 별 어려움 없이 2단계 분석방식으로 수입

품에 대하여 반덤핑조치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장점으로

인하여 당해 분석방식에 기초한 반덤핑제도의 운영에는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

선 반덤핑법이 일부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지만 동 조치로 인하여 가

피해를 입고 한정된 자원이 에 종속된다는 측면에서 반덤핑조치는 장기적으

로 국가경제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조사당국의 주관적 판단이 피해판정에

개제될 수밖에 없다면, 조사과정에서라도 객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함으로써 대내적으

로는 정치적 논리가 개입될 여지를 최소화하고 대외적으로는 반덤핑규제로 인한 무역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또한, 2단계 접근방식은 덤핑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보다는 수입품

에 의한 영향을 평가하고 덤핑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 발생한 피해를 수입품에 귀착시

킨다는 단점이 있어 조사당국이 등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경우, 많은 부작용

이 우려된다. 이는 정상적인 국내산업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면 그렇게 된 근본적

인 을 발견하고 이를 직접 시정하는 태도가 더 인 이며 수입은 오히려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을 자극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뿐만 아니라 2단계 분석방식에서는 덤핑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있는 국내산업

의 경우, 기업의 경영상태가 양호하여 부정적인 피해판정이 내려지는 단점이 있다. 그

결과, 반덤핑제도가 에 대한 에 주로 치중하게 되어 여타 국내산업이 자

원배분에 있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 이 밖에도 2단계 분석방식은 근

본적으로 인과관계를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또한 덤핑수입품 이외에 다른 수입품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과를 덤핑제품에 의한 피해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는 측면에서

GAT T 제6조에 따른 피해관계의 입증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 분석방식으로 판단

된다.

이에 비하여 은 덤핑 과 의 를 연결하는 이론적 고리

를 내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또한, 당해 분석에서는 WT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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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협정에서 제시된 3 를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피해여부를 결정하므로 판정의

객관성이 제고된다. 즉, 덤핑은 수입가격의 인하를 통하여 수입증대를 야기하고 따라

서 국내산업에 대하여 피해를 유발한다는 논리에 기반하여 단계별로 수입품과 국내

제품의 비용 그리고 수요 및 공급탄력성을 감안한 구체적 검증을 시도한다. 특히, 덤

핑이 없었을 때 국내산업의 상태와 실제 상황과 비교하여 덤핑으로 인한 피해를 독립

적으로 추정하는데, 수입품과 국내제품이 대체재일 수 있음을 인정하고 덤핑이 발생

한 원인에 따라 의 뿐만 아니라 의 을 함께 감안한다는 측

면에서 합리적 분석체계로 평가받는다.

전술한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2단계 접근방식에 기초하여 피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다. 당해 방식은 조사당국의 주관적 판단이 개제될 여지가 많으므로 W T O 이

행협정이 제시하는 각종 요인 이외에 기타 다른 정책적 요인에 따라 반덤핑법을 운용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본절에서 살펴보았듯이 2단계접근 방식은 대부분의

사례에서 긍정적인 피해판정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동 방식은 탄력적인 운영

이 가능한 반면 궁극적으로는 조사당국의 주관이 개제되어 일관되지 못한 결정과 부

정확하고 비효율적인 결정이 내려지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동반하여 검증방식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에 있어서 을 채택하여 판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가장 객관적이라고 평가되는

방식을 이용하려면, 시장모델의 개발 등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의 을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의 에 보완함

으로써 판정의 정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마진을 감안하여

이 보다 높을 경우, 덤핑에 따른 피해판정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 가 제품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에 있어서

가격조정이 좀 더 세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덤핑이 없다고 하여 반드시 수입가격이

덤핑마진만큼 증가할 필요는 없음을 감안하여 피해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특히, 덤핑 수입품으로 인한 피해를 다른 요인에 의한 피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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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하여 수입증대가 피해의 원인이 아닌 결과일 가능성을 고려하는 객관적인 절차를

피해판정에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덤핑 조사신청이 큰 어려움 없이 덤핑규제

조치로 귀결되고 국내산업의 경영악화가 자동적으로 로 귀착되는 현상은 결

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덤핑수입 이외 다른 요인을 감안할 때, 우선 소

비행태의 변화, 생산성 등 국내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경쟁상태와 정상 수입

품의 추이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히 검토하여 의 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올바른 진단이 이루어져야 효율적인 구제방안도

마련될 수 있고 의 나 와 같은 부작용도 제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데 이행협정이 제시한 피해판정의 요건은 국제사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의 에 불과할 뿐이며 미국의 반덤핑법에서 보듯이 정책당국이 필요하다면 반덤

핑법을 국내상황에 알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거시

적인 측면에서 의 과 판정을 전후한 그리고 당해 산업의

등을 고려한 피해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조사당국이 반드시 검토하는 방

안을 반덤핑제도에 도입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피해의 결정시 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덤핑제품의 사용자가 조사당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을 구체

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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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덤핑 :

1.

우리나라 반덤핑 관세제도는 1963년 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된

이래 1983년 동 제도의 명칭을 덤핑방지관세로 개정한 바 있으나 덤핑방지관세를 실

제로 적용한 사례는 1985년까지 없었다. 그러나 1986년 2월 우리나라가 GAT T의 반

덤핑협정에 정식 가입하고 동협정에 의거하여 우리나라 관세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

정 보완한 결과, 1986년 4월 15일에는 일본 및 대만산 D.C.P.와 아세트알데히드 그리

고 홍콩(중국)산 알긴산소다의 3개 품목에 대한 덤핑 제소를 최초로 수행하는 등

1980년대말에 들어서야 반덤핑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용하게 되었고 드디어 1991년 미

국과 일본산 폴리아세탈수지에 대하여 최초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였다. 이후, 1993년

12월에 타결된 UR협상으로 발효된 (WT O) 에 가입함으로써

1에 명기된 반덤핑 이행협정에도 자동 가입하였으며 또한 동 협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1998년 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우리나라 반덤핑관세법을 개정 보완한 바 있

다.

우리나라 반덤핑제도의 운영은 와 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는 10 , 4 의2 15 과 4 , 그리고

35 의 6 등에 두고 있다. 관세법 제10조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원칙과 잠정

조치, 약속에 따른 합의, 소급적용 그리고 재심사 및 일몰규정 등의 사항에 대하여 원

칙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가격결정과 피해조사 그리고 약속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방식 등 우리나라 반덤핑법의 주요사항은 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 세부적으

로 제시되어 있다. 이 밖에도 에 따른 관세법 시행규칙은 예외조항과 각종 덤

핑과 관련된 개념에 대한 정의 등 기타 사항을 부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987년 가 설립된 이래 지난 1995년까지는 이 덤핑여부를 조사하

고 산업피해 판정은 무역위원회가 분장하는 된 를 유지하였으나 1996년에

는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무역위원회가 덤핑사실의 존재 및 국내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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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질적 피해 여부 등 일반적 업무를 조사 판정하는 일원화된 체계를 도입한 바

있다1). 그러나 <표 - 1>에서 보듯이 잠정조치의 시행,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수

락 그리고 재심사 결정 등 덤핑방지관세제도의 중요 사항에 대한 은 무역위

원회가 건의하고 재정경제부는 필요시 의 을 거쳐 결정을 내리는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동 제도의 객관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표 - 1> 덤핑조사관련 업무분장

구 분 업 무 내 용 담당기관 비 고

덤핑조사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

조사개시여부 결정

관보게재, 수출국정부 및 이행관계인 통보

덤핑조사, 산업피해 조사

잠정조치 필요여부 및 내용결정

미소마진에 의한 조사종결

조사기간 연장

재경부

무역위

무역위

무역위

재경부

무역위

무역위

무 역 위 에

조사신청으

로 갈음

덤핑방지

관세부과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 및 내용결정

잠정조치, 덤핑방지관세부과 또는 약속제의 건의

재경부

무역위

신청철회

철회신청접수

철회신청 처리: 예비조사결과 제출 이전

이후

무역위

무역위

재경부

재경원협의

무역위협의

약속제의 약속수락 재경부

재 심 사 재심사결정 재경부 무역위협의

통지, 공고관보게재, 이행관계인 통보 재경부,무역위

자료: 김인, 덤핑방지관세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향 , 월간관세, 1997. 8.

우리나라 반덤핑법은 대체로 WT O 이행협정에 준거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

만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미국과 EC의 반덤핑법을 참고하여 만들어졌다. 따라서 국제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반덤핑법은 큰 하자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1) 대외무역법 제35조의 6, 관세법 시행령 제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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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우리나라 반덤핑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개선점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이는 반

덤핑제도가 에 대한 의 를 통하여 자원배분을 으로 조정

하는 결과를 유발하므로 에서 그 를 검토하고 굳이 반덤핑조치

를 적용한다면 동 조치가 있는 이 될 수 있도록 동 제도를 운영할 필

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반덤핑제도가 시행된지 이제 겨우 12년이 경과하였고 조사

된 사례는 43건(1998년 9월 기준)에 불과한 등 우리나라 반덤핑제도는 그 역사가

하므로 국내외 경험에 기반하여 동 제도가 국내 실정에 알맞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당국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를 염두에 두고 본장에서는 우리나라

덤핑방지관세제도를 우선 제도적인 측면에서 간단히 논의한 뒤 그 운영실태를 다음

장에서 검토하고자 하고 추후에 지금까지 제시된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덤핑방지

관세제도의 개선점을 제시한다2).

2. 우리나라 덤핑

가. 덤핑제소

1) 조사신청 및 자격

관세법 제10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로 수입되어(이하 “덤핑”이라

한다)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

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이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과 또는 을 지정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일반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3). 동 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는 국내산

업에 가 있는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이 (이

2) 일반적으로 덤핑수입품에 대한 규제조치는 반덤핑조치(anti- dumping measures)라고 명명되

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관세법은 덤핑이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방어적 차원에서

관세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뜻에서 이를 덤핑방지조치로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덤핑과 피해의 인과관계 이외에도 덤핑으로 말미암아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당국이 인정해야 반덤핑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데 다만 반덤핑제도의

실제 운영에서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여부’가 독립적인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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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재경부)에게 덤핑방지과세의 부과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이러한 요청은

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으로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4).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덤핑물품의 수입사실과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를 입은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 각 3부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무역위원회는 이 사실을 재경부 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장, 그리고 덤핑수출품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표 - 2>의 8가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표 - 2> 조사신청서 기재사항

기 재 사 항

당해 수입물품의

품명 규격 특성 용도 생산자 및 생산량

공급국 공급자 수출실적 및 수출가능성, 수입자 수입실적 및 수입가능성

공급국 공장도 가격 시장가격 및 우리나라와 제3국으로의 수출가격

국내 동종물품의

품명 규격 특성 용도 생산자 생산량 생산량 공장도 가격 시장가격 및

원가계산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정도

국내 생산자들의 당해 조사신청에 대한 지지 정도

신청기재 사항의 비밀 취급 여부와 그 사유

기타 재정경제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료: 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4항

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과 5)을 생산하는 의

또는 의 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시행령 제4조의2 제

4) 실질적인 피해 등을 받은 산업에 속하는 국내 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으로서 동종물품의 국내 생산자로 구성된 협회 조합 등을 말

한다(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5) 동종제품은 당해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

(겉모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는 물품을 포함)을 말하며 만약 그러한 제품이 없으면 당해 수

입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 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진 제품을 말한다(시행규칙 제4조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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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그러나 당해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사업과 당해 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에 의한 사업은 국내산업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다만 조사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월 이전에 수입한 생산자와 덤핑제품의 수입량이 근

소한 자는 예외적으로 생산자에 포함될 수 있다(시행규칙 제4조 제3항)6)7).

이 밖에도 당해 수입물품과 동종물품의 생산자가 독립 구매자에게 동일 또는 유사

한 가격 및 조건 등으로 이를 판매할 경우 당해 생산자는 의 에서 포

함되지 않을 수 있다(시행규칙 제4조 제2항)8).

2) 자료제출 및 공청회

재경부 장관과 무역위원회(이하 조사당국)는 덤핑조사와 판정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국내생산자 공급자 수입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시행령 제4조의8). 제출된 자료중 비밀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제소자

등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한 자료는 제출

자의 명시적 동의없이 공개할 수 없다9).

6) 동 조항에 따라 1996년 염화코린에서는 동 제품을 수입하여 단순 가공하는 국내업체는 국

내산업의 범위 내에서 제외된 바 있다. 그러나 H형강의 덤핑사례에서는 한 국내업체가 제소

가 신청된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수입한 실적이 있으나 ‘국내산업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

기 위하여’국내산업에 포함된 사실이 있다.

7) 1997년 전기면도기에서 한 국내업체가 생산품 대부분을 피제소국인 일본으로 수출하여

에서 으로 분류되어 국내업체의 범위에서 제외된 바 있는데, 덤핑국가는 당

해 업체가 우리나라에 덤핑수출한 실적이 없는 일본업체와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국내산업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당해 업체를 국내산업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당국이

에서 덤핑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인 사실이 있다.
8) 특수관계의 범위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1) 상호 사업상 임원 또는 관리인인 경우, 2) 법률상

동업자인 경우 3)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4) 특정인이 구매자나 판매자의 의결권이 있

는 주식을 직 간접적으로 5% 이상 소유 내지는 관리하는 경우 5) 일방이 타방을 직 간접

적으로 관리하거나 공동으로 제3자를 관리하는 경우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직 간접적으로

관리받는 경우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는 제8호의1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이다(시행령 제3조의7 제1항).
9) 비밀자료는 자료가 공개될 경우 제출자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익이 침해될 유려가 있는 것으

로 제조원가, 공표되지 않은 회계자료, 거래선의 이름 주소 및 거래량, 비밀정보 제공자에

대한 사항, 그리고 기타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이다(시행규칙 제4

조의5). 또한 조사당국은 비밀보장이 요청된 자료에 대하여 공개할 수 있는 요약서의 제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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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사당국에 의하여 비밀보장이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당

한 사유없이 제출자가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거나 조사당국이 요청한 비밀이 아닌 요

약서의 제출을 거부하면 그러한 자료의 정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한 당해 자료

를 참고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조사당국은 이해관계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거부 방해하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나 자료의 검증이 곤

란한 경우에는 한 를 사용하여 덤핑방지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조사당국은 제소자가 조사신청시 제출한 관계증빙자료, 비밀보장자료, 시행령 제4조

의8 제9항에 따라 관계기관장 등이 덤핑사실을 하여 제출한 자료, 그리고 가격인

상약속 등의 합의에 근거하여 제출한 자료 외 다른 자료의 열람을 이해관계인이 요청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조사당국은 또한 덤핑과 실질적 피

해의 조사과정에서 조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서면요청이 있으면 조사의 진행상황

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덤핑방지관세의 조사개시 및 종결 혹은 중지, 부과 및

신청철회, 약속수락, 재심사, 적용기간의 연장 등의 경우에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서면하거나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조의 15).

재경부 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으

면 를 열어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상반된 이해관계인

과 협의하는 기회를 줄 수 있다10). 한편, 세관장,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의 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있는 단체장은 덤핑 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될 때는 그 사실을 조사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조의 8 제9항).

나. 무역위원회의 조사

1) 조사절차

가) 조사개시

요구할 수 있고 신청자가 이를 거부하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

조의8 제3항).
10) 무역위원회가 공청회를 열 경우 그 계획 및 결과를 재경부 장관에게 통보한다(시행규칙 제

4조의5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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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는 제소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조사대상 물품과 공급자 및 조사기간을 재경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결정일로부

터 10일 이내에 조사개시 결정사항을 조사신청자, 공급자와 공급국 정부 그리고 기타

에게 통지하며 또한 에 게재한다. 만약 조사품목이나 공급자가 많으면

원칙적으로 이용가능한 자료에 기초하여 공급자수 또는 품목수를 수입량 비율이 큰

순서대로 선정하는 등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여 물품수나 공급자

를 선정한다(시행규칙 제4조의2 제1항).

한편, 무역위원회의 검토 결과 조사신청이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소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첫째, 상기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제소자격이 없는

신청자가 신청한 경우 둘째, 덤핑사실과 실질적인 피해 등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셋째, 덤핑차액 또는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 ”하거나 실질적

인 피해 등이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넷째, 조사신청이 국내산업을 할 수

있는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표 - 3> 참조) 다섯째, 조사개시 이전에 국

내산업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는 등 조사가 필요없는 경

우이다(시행령 제4조의3 제2항).

<표 - 3> 미소 마진 및 수입량과 산업의 대표성

“미소”한 덤핑마진 및 수입량 대표성이 없는 신청

1. 덤핑마진이 덤핑가격의 2/100 이하

2. 수입점유율이 각각 3/ 100 미만인 공급

국들로부터의 점유율 합계가 동종물품

총수입량의 7/100 이하

1. 제소요청에 대하여 찬반을 표명한 국내

생산자들의 동종물품 국내생산량 중

찬성한 측의 생산량이 50/100 이하

2. 찬성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이 동종

물품 국내 총생산량의 25/100 미만

자료: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2항.

한편, 조사를 신청한 자가 그러한 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으로 철회사유

과 관련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한다(시행령 제4조의5 제1항). 예비조사결과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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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이전에 그러한 철회신청서가 접수되면 무역위원회는 재경부 장관 그리고 관계행

정기관장과 하여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하고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후 조사철회

를 요청하면 무역위원회는 이를 재경부 장관에게 한다. 재경부 장관은 대신 무역

위원회 및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있으며 잠정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단 조사기간 중 철회서가 접수되고 철회사유가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경부 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나 본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조사종결 결정을 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

나) 예비조사와 잠정조치

덤핑사실 및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가 담당한다(시행

령 제4조의4 제1항). 그 대신 무역위원회는 조사결정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덤핑사실이나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동시에 무역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비조사 결과 제출일의 다음날부터

를 착수하여 본조사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재경부 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11). 그러나 예비조사 결과, 덤핑차액, 수입량 또는 실질적인 피해 등이

상기 시행규칙 제4조의2 제2항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면

는 본조사를 종결한다(시행령 제4조의4 제4항). 이 밖에도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재경부 장관에게 및 덤핑 의 또는

의 를 할 수 있다(시행령 제4조의4 제9항).

재경부 장관은 예비조사 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

를 결정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조의4 제3항)12). 이러한 조치는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

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

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재경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1) 무역위원회는 예비 및 본조사에 있어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

당한 사유를 제시할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조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시행령 제4조의4

제7항).
12)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는 1개월, 잠정조치에 대한 결정은 20일간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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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

정적으로 추계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 를 부과할 것을

명하거나 의 을 명할 수 있다13). 이 밖에도 을 위반하거나 약속

이행에 대한 자료제출 및 자료확인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 의

에 따라 덤핑과 피해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피해방지를 위한 잠정조

치의 적용이 가능하다(관세법 제10조 제2항).

잠정조치는 조사의 개시 후 최소 60일이 경과된 날 이후부터 부과할 수 있으며 그

적용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단, 당해 물품의 무역에 있어서 한 을

차지하는 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 할 수 있다(시

행령 제4조의10)14). 잠정조치는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되 조치가

취해진 수입품에 있어서는 국제협약이 달리 정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 하여) 부과할 수 있다(관세법 제10조 제5항).

2) 덤핑조사

특정 수입물품이 수출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

로 수입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상가격과 덤핑(수출)가격을 조사 비교하는 업

무를 덤핑조사라 한다.

가)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은 의 에서 소비되는 의 을 말한다.

다만, 동종물품이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특수한 시장상황 등15)으로 인하여 통상거래가

13) 담보는 잠정덤핑방지관세액에 상당한 금액이 제공되어야 한다.
14) 잠정조치 적용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자는 유효기간 종료일 10일전까지 이를 요청한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제협약에 따라 잠

정조치의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시행령 제4조의10 제3항).
15) 특수한 시장상황등에는 공급국내 판매량이 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의 100분의 5미만으로

정상가격의 결정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덤핑가격과 비

교할 수 있다고 판정되는 때에는 예외가 인정된다.(시행규칙 제4조의4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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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적용 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국가에서 3 으로 되는 중 대표적인

가격으로서 비교가능한 가격 또는 원산지국에서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

비 및 판매비와 이윤을 합한 을 정상가격으로 본다(시행령 제4조의6 제1

항)16).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국가의 수입품은 우리 나라를 제외한 시장경제

국가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 또는 당해 시장경제국가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제3국으로 수출되는 제품가격이나 구성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17).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4에 따르면 정상가격으로 간주될 수 없는 통상가격이나 제

3국가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가산한 ‘ ’ 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된 거래량이 조사기간내에 정상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고려중인 총거래량의 100분의 20 이상이며 원가이하의 거래를 제외한 정상거

래로서 적절한 기간내에 원가비용을 회수 할 수 없는 경우이다. 단, 조사기간중의

보다 높은 판매가격은 원가를 보존하는 가격으로 간주한다. 둘째, 특수관

계자 사이의 거래로서 그러한 관계로 인하여 판매가격이 영향을 받으면 이를 정상가

격으로 보지 않는다. 이 밖에도 공급국내 판매량이 (국내) 수입량의 5%미만인 경우에

도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을 산정함에 있어서 판매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조사대상 공급자

에 의하여 동종물품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생산과 판매와 관련된 실제자료에

기초한다. 이러한 자료에 기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첫째, 조사대상자에 의하여 원산지

국 국내시장에서 동일부류 물품의 생산 판매에 관련하여 발생되고 실현된 실제금액

둘째, 원산지국 국내시장에서 동종물품의 생산 판매에 관련하여 조사대상자가 아닌

16) 한편, 원산지국에서 직접 수입되지 않고 제3국을 거쳐 수입되는 제품은 그러한 중개국의 통

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간주하되, 단순중개무역이나 중개국내 동종제품의 생산실적이

없을 때 또는 중개국에서 통상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원산지

국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시행령 제4조의6 제2항). 동 조항에 따라 1996년

리튬 1차전지에서는 홍콩의 자회사를 거쳐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하여 홍콩에서 동 제

품이 생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산지국인 미국가격을 정상가격으로 결정한 바 있다.
17) 시장경제국가는 원칙적으로 당해 물품을 공급한 국가와 경제발전 정도, 당해물품의 생산기

술 수준 등이 (조사대상 국가와) 유사한 국가로 한다(시행규칙 제4조의4 제4항). 이 밖에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중인 국가의 경우, 당해 국가내에서 해당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가 시

장경제원리에 따르고 있으면 그러한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시행령 제4

조의6 제3항, 시행규칙 제4조의4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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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급자에 의하여 발생되고 실현된 실제금액의 가중평균 셋째, 기타 합리적인 방

법으로 제 비용과 이윤을 결정한다. 단,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된 이윤은 원산지국에

서 동일부류 제품을 다른 공급자가 판매하여 통상적으로 실현한 이윤을 초과할 수 없

다(시행규칙 제4조의4 제3항)

관세법 제10조에서의 ‘덤핑가격’은 조사중인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

급하여야 할 가격, 즉 GAT T 의 을 말한다. 단, 공급자와 수입자 또는 제3

자 사이에 나 으로 인하여 그러한 지급가격에 의하여 덤핑가격을 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격으로 한다: 첫째, 수입물품이 특수관계나 보상약정이

없는 에게 최초로 재판매된 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가격, 둘째, 수입품이 그

러한 독립구매자에게 판매된 실적이 없거나 수입된 상태로 재판매되지 않는 경우에는

에 당해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재판매되어 발생하는 비용과 적정한 이

윤 등을 참작하여 산출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가격(시행령 제4조의6 제4항, 시행규칙

제4조의4 제7항)으로 한다.

나)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는 가능한 한 한 및 한 (통상적

으로 공장도 거래)에서 ‘ 으로’ 거래량 및 가격을 가중평균한 것으로 비교해야

한다(시행령 제4조의6 제5항, 시행규칙 제4조의4 제8항). 구체적으로는 당해 물품의

, , , 의 , 의 , 등이 가

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에서 조정한 뒤 비교하여야

하는데 이해관계인이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및 판매조건의 차이로 가격조정을 요청

할 때에는 그러한 차이로 인하여 시장가격이나 제조원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가격조정은 사안별로 다음의 원칙에 따라 수행된다

(시행규칙 제4조의4):

물리적 특성: 그러한 특성이 공급국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하되 가격자료를 구

할 수 없거나 부적절한 자료의 경우, 물리적 특성차이에 따른 제조원가의 차이

판매수량: 대량생산에 따른 생산비 절감에 의한 것이거나 통상적인 거래에서 모

든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대량판매에 의한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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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조건: 당해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판매조건

환율변동: 환율이 지속적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변동하는 경우.

3) 피해조사

관세법 시행령 제4조의 7에 따르면 무역위원회가 실질적인 피해 등을 조사 판정할

때에는 <표 - 4>에 제시된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하여야 한다. 수입물

량, 수입가격 그리고 덤핑규모에서는 <표 - 4>에 제시된 예를 포함한 사항을 고려

하고 가격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 가격하락과 인상억제효과를 포함한

다. 이 밖에도 덤핑물품의 물량과 가격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효과에서는 또는

인 을 고려한다. 한편, 실질적인 피해를 받을 ‘우려’에 관한 판정에서는 상

기의 고려요인들 이외에 <표 - 4>의 사항에 근거하되 그러한 덤핑물품으로 인한 피

해는 히 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

<표 - 4> ‘실질적인 피해 등’과 ‘피해의 우려’를 판정하는 경우의 실질적 근거

실질적인 피해 등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

덤핑물품의 수입물량: 수입의 절대적

상대적인 뚜렷한 증가여부(국내생산

또는 소비대비)

덤핑물품의 가격: (수입)국내 동종물품

가격에 비교한 뚜렷한 하락

덤핑차액의 정도: 수출국내 정상가격

대비 수입가격의 뚜렷한 하락

국내 생산량 가동률 재고 판매량

시장점유율 가격 이윤 생산성 투

자수익 현금수지 고용 임금 성장

자본조달 투자능력 기술개발

위 항과 항의 내용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실질적 또는 잠재적 영향

실질적 피해 등의 고려요인 외,

실질적인 수입증가 가능성을 나타내는

덤핑물품의 현저한 증가율

우리나라로의 덤핑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능력의 실질적인 증가

덤핑물품의 가격이 동종물품의 가격을

하락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추가적인 수입수요의 증대 가능성

덤핑물품의 재고 및 동종물품의 재고

상태

자료: 관세법 시행령 제4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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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는 2개국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이 되고 덤

핑차액 및 덤핑수입량이 <표 V- 4>에 제시된 을 상회하며 덤핑물품이 상호

경쟁적이고 국내 동종물품과도 경쟁적인 경우 그 수입으로부터의 피해를 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역위원회는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치는 덤핑외의 다른 요인

들을 조사하여야 하고 동 요인들에 의한 산업피해를 덤핑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

는다(시행령 제4조의7 제4항)

다.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재경부 장관은 의 로부터 1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18).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는 조사신청의 관보게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내려져야 하

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종 제 조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6개

월의 범위내에서 부과조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시행령 제4조의4 제9항). 따라서 조

사신청으로부터 반덤핑조치가 확정되기까지의 기간은 최대 1년 7개월 10일까지 연장

이 가능하다.

1)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방식

덤핑방지관세는 또는 로 덤핑 또는 을 정하

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한다(시행령 제4조의9). 조사대상이 아닌

공급자에 대하여는 조사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한 덤핑방지

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데 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고 덤핑차액이 없거나 덤핑율이 덤핑가격의 2% 미만인 경우

에는 이를 제외하고 가중평균치를 산정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4조의6 제2항). 그러나

조사기간중에 수출한 자로서 조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시행령 제4조의8 규정

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는 인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이 밖에도 정당한

18) 필요한 경우 20일간 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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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나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공급자에 대하여는 덤핑 또는 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을 지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때, 당해 공급국에서 지정된 조사

기간 이후 하는 공급자의 경우,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와

에 있으면 그러한 덤핑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이나 기준수입가격을 부과한다.

만약 신규공급자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증명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를 통

하여 개별 덤핑방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의 조사

방법이나 절차와 달리 보다 신속하게 조사하고 실질적 피해 등의 심사는 공급국에 대

한 피해의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4조의6 제3항).

덤핑방지관세를 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덤핑률

의 범위내에서 결정된 율을 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과한다.

덤핑률 = 조정된 정상가격 - 조정된 덤핑가격
과세가격

100

미국의 경우 확정된 덤핑률이 반덤핑관세율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

법 제10조 제1항19)에 근거하여 를 구제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인상률과 덤핑

률을 비교하여 덤핑방지관세율을 정한다(lesser duty rule). 즉, 덤핑방지관세는 그 부

과목적이 재정수입 확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구제

에 목적이 있으므로 이 조사된 덤핑률보다 낮으면 그러한 구제수준

을 반덤핑관세율로 하고 산업피해구제수준이 덤핑률보다 높으면 덤핑률을 덤핑방지관

세율로 한다.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산업피해 구제수준은 덤핑수입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을 경우,

국내산업이 취득할 수 있는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가격수준, 즉 적정 판매가격 이상으

로 덤핑수입품이 판매 될 수 있는 가격인상률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산품의 제조원가

19) 관세법 제10조 1항에 따르면 “덤핑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

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는 GAT T 이행규정 제9조 1항, 덤핑마

진 미만의 관세가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적절한 경우에는 동 관세는 덤핑마진

미만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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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그리고 합리적 이윤을 합한 에서 CIF

과 및 을 제한 부분이 산업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목표액이 되는데

산업피해 구제수준의 산정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산업피해구제수준= 적정판매가격 - ( CIF 수입가격+ 수입통관 제비용)
( CIF 수입가격 )

100

이와 같이 결정되는 산업피해구제수준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은 같지만 이라도 품질이 열악하여 수입가격이 낮은 후진국 제품은 상기 방

식에 따라 구제수준이 결정되면 선진국 제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피해구제수준

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후진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피해구제수준을 반덤핑

관세율로 부과받거나 또는 확정된 덤핑률을 반덤핑관세율로 부과받는 경우가 많아 선

진국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 물론 덤핑률판정에서 제품의 품질을 고려하여

덤핑률을 결정하고 이를 피해구제수준의 산정시 감안하면 이러한 문제점이 적게 나타

나겠지만 실제 제도운영에서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의 는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당국은 을 사용하려면 품질의 차이를 세밀히 검토하거

나 (like product)이 아닌 (identical product)의 을 구제

수준의 산정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상기의 산정방식은 고가의 선진국 덤핑제품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즉, 덤핑수입이 는 아니지만 의 을 억제하여 덤핑판정

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수입가격을 적정판매가격에서 제하면 피해구제수준은

의 값을 갖을 수 있다20). 따라서 이 때에는 수입가격을 이 억제된 의

으로 하여 산업피해구제수준을 구하는데, 실제로 1998년 독일산 셀프

복사지와 프랑스산 전기다리미 그리고 일본산 폴리비닐알콜에 대하여 대신

의 을 적용한 바 있다. 이 방식에서 사용되는 가격은 모두 국산품

기준으로서 이 경우에도 품질의 차이로 발생하는 반덤핑관세율의 왜곡이 발생할 수

20) 실제로 1996년 일본산 리튬1차전지의 덤핑조사에서 일부 수입품에 대하여 음의 산업피해

구제수준값이 발생하여 경상이익을 고려한 피해구제수준을 산정, 결국 조사된 덤핑률로 덤

핑방지관세를 결정한 예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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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21).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방식으로 산업피해구제수준이 결정되는데, 이 방식은 궁

극적으로 확정된 개별 덤핑제품의 덤핑률과 상관없이 의 한 을 덤

핑가격에 부과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22):

산업피해구제수준= 적정판매가격 - 실제판매가격
실제판매가격

100

덤핑방지관세를 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조의6 제5항의 규

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판매조건, 과세상의 차이, 거래단계의

차이, 환율변동 등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을 고려하여

조정된 의 에 을 한 금액에서 을 하여

산출된 금액을 부과한다.

2) 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

반덤핑관세나 잠정조치는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되 잠정조치

가 취해진 수입품에 있어서는 국제협약이 달리 정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

우 그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 하여) 부과할 수 있다(관세법 제10조 제5

항). 이렇듯 가 적용된 물품으로서 덤핑방지관세가 되는 덤핑제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최종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피해의 우

려가 있다고 최종판정이 내려졌으나 잠정조치가 없었다면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는 최

종판정이 내려졌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동안 수입된 물

품에 덤핑방지관세가 소급부과된다. 둘째, 비교적 에 되어 발생하는

실질적 피해등의 을 방지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할 가 있는 경

21) 한편 국내외제품의 모델이 다양한 경우에는 대표적 모델의 산업피해구제수준을 산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대표적 모델의 국산품 실제판매가격(1997년 남성용 전기면도기)이나 수입

가격(1997년 H형강)을 사용한다. 물론 이러한 산정방식은 객관적인 반덤핑관세의 결정을 왜

곡할 수 있다.
22) 물론 이 경우에도 산정된 산업피해구제수준이 덤핑률보다 높으면 확정된 덤핑률이 반덤핑

관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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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로서 당해 제품이 과거 덤핑수입되어 실질적인 피해 등을 입힌 전력이 있었던 경우

또는 수입자가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

었을 경우에는 를 적용한 날부터 90 에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

방지관세를 적용한다.

셋째, 약속위반으로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소급부과한다23). 넷째, 기타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경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적용한다(시행령

제4조의12 제1항).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본조사의 종결후 7일 이내에 상

기 경우에 해당한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3) 잠정관세액 등의 정산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신청인의 요청으로 조사가 종결되거나 (확정) 덤

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가 결정된 때 또는 약속이 수락된 때에는 잠정조치가 철회될

때에는 당해 잠정조치에 의하여 납부된 잠정덤핑방지관세는 환급되거나 제공된 담보

를 해제하여야 한다(법 제10조 제6항).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중에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확정) 덤핑방지관세

액이 부과된 잠정덤핑관세액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는 후자를 확정된 덤핑방지관세액

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한다. 또한 담보가 제공된 경우로서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중에 소급부과될 덤

핑방지관세액은 잠정관세액에 상당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밖에도 최종조사의

결과, 긍정적인 판정이 내려진 이후에 약속이 수락된 경우로서 조사된 최종덤핑률이

잠정덤핑방지관세율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작은 경우에

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조의13).

23) 이 경우 약속위반일 이전에 수입된 물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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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속제의 및 수락

관세법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에서 이 내려진 경우, 당해 물품의

나 은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이나 덤핑

의 에 관한 을 제의할 수 있다(시행령 제4조의11). 재경부 장관은 필요한 경

우 수출자를 지정하여 약속을 제의할 수 있지만 긍정적 예비판정이 있기 전까지는 약

속을 제의하거나 제시된 약속을 수락할 수 없다24). 수출자에 의하여 약속이 제의되면

무역위원회는 약속내용을 지체없이 재경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약속

에는 <표 - 5>에 제시된 사항들에 대한 서약이 포함되어야 한다25).

재경부 장관은 약속을 수용하기 전에 무역위원회와 관계기관장 그리고 이해관계인

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의된 약속이 로 을 하거나 약속일로부터 6

내 덤핑수출을 하는 내용이면 재경부 장관은 그 약속을 수용할 수 있다. 단, 첫

째, 다수의 수출자를 대리한 자가 수출자간에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둘째, 약속이행 여부에 대한 적절한 확인 또는 조사를 곤란하게 하는 조건

이 있는 경우 셋째, 과거 약속위반 사실이 있는 등 약속을 수용할 수 없는 합리적 사

유가 있는 경우와 같이 약속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면 재경부 장관은 그

러한 약속을 수락하지 않을 수 있다(시행규칙 제4조의7 제3항).

일반적으로 가격인상약속은 다음과 같은 장 단점이 있다. 장점은 우선 수출자와

수출국에 의한 통상마찰이나 적용조치에 대한 이의제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한 수출가격의 인하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대신 부담하고 가격인상요인을 제거함

으로써 수입규제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을 방지할 수 있다(duty absorption)26).

그러나 약속이행여부에 대한 행정부담이 발생하고 관세수입이 수출자에게 이전된다

는 단점도 있다. 더욱이 가격약속은 정부가 가격담합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측면

24) 재경부 장관으로부터 약속을 제의받은 수출자는 1개월이내 수용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시

행규칙 제4조의7 제4항).
25) 정기적 보고는 통상 분기나 6개월마다 제출하며 이 밖에도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는 법령준

수와 위반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받는 등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는 약속도 함

께 한다.
26) 이미 제 IV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은 반덤핑관세의 대체부담을 적극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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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과 모순이 있을 수 있고 정부의 개입이 없으면 불가능한

를 가능케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표 - 5> 약속제의에서의 첨부사항

기 재 사 항

수출가격을 실질적 피해등을 제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 또는 재경부 장관과

협의한 기간내에 덤핑수출을 중지

약속수락전까지 계약되거나 선적되는 물품내역

형식 모양 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판매 등의 방법으로 약속이행을 회피하지

않음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약속을 위반하지 않음

정기적으로 수출국과 우리나라에 대한 판매량 및 판매가격을 재경부 장관에게 보

고

자료: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7 제1항

약속이 수락되면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

며 납부된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환급되거나 제공된 담보가 해제된다27). 그러나 수출

자가 요청하거나 재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를 계속 할 수 있다(법 제

10조 제4항). 조사를 계속한 결과, 실질적 피해나 덤핑차액이 없으면 재경부 장관은

약속의 효력을 소멸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에 의한 것으로 판정되면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약속을 계속 이행하도록 할 수 있고 또한 수출자가 그러한 약

속의 이행을 거부하면 이용 가능한 의 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적용하는 등 덤

핑방지를 위한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시행령 제4조의11 제7항). 재경부 장관은

27) 동 조항에 따라 D.C.P와 알루미나 시멘트(1988년) 그리고 산업용 공기조절기 및 에틸렌-초

산비닐(1997년)에 가격약속과 수출중지약속(산업용 공기조절기)이 적용된 바 있고 이 밖에

도 소다회(1996년), 전기면도기, H형강(1996), 페로실리콘망간, 셀프복사지(1997년) 등 다수

품목에서 일부 업체에 대하여 가격약속이나 수출물량 제한약속(소다회, 1993년)이 맺어졌다

(<부표 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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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가 약속에 합의한 후 수락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이와 동일한 조치를

취한다(시행령 제4조의11 제6항).

라. 반덤핑조치의 종료와 재심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나 수락된 약속은 총리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마찬가지로 요청

에 의하여 또는 주기적으로 행하여질 수 있는 재조사를 통하여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에도 그 적용시한을 총리령으로 따로 정하지 않는 이상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당해 조치는 효력을 잃는다(법 제10조 제8항)28).

재경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해관계자 또는 당해 산업의 주무장관이 다

음의 경우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내용의 변경

또는 환급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29). 첫째,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

이후 그러한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 발생한

경우 둘째,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종료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를 입을 가

있는 경우 셋째, 실제 덤핑차액보다 덤핑방지관세액이 한 경우(법 제10조 제7항,

시행령 제4조의14). 당해 규정에 따른 에도 재경부 장관은 부과중인 덤핑

방지관세율 및 시행중인 약속의 적정성여부에 관한 재심사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덤핑가격에 대한 재검토를 하여

야 한다.

28) 소다회, 리튬1차전지, 중질섬유판, 셀프복사지, 전기다라미 등의 경우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에서는 당국이 반덤핑조치의 적용기간을 2 3년으로 하는 예가 상당하다. 이는 피제소자

및 제소자에게 빠른 시간내에 재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상황변화에 따른 조치내

용의 탄력적 변경과 국내업체의 경쟁력강화를 촉진하는 부수효과를 노려 당국이 의도적으

로 적용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와 판정이 객관적인 이상 반덤핑조치의 안정성

과 재심후 조치연장에 따른 통상마찰을 고려한다면 2 3년의 적용기간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29)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첫째,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나 그 단체 둘째, 당해

덤핑물품의 공급자 수입자 또는 그 단체 셋째, 기타 이해관계가 있다고 재경부 장관이 인

정하는 자이다(시행규칙 제4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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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의 요청은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할

수 있으며,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 6개월 이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재경부 장관은 요청 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사의 필요여부를 결정하여

야 한다. 재경부 장관은 재심사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할 때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무

역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으며 재심사가 결정되면 무역위원회가 이를 조사하는데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재심사의 사유가 되는 변동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를 종결하고 그 결과를 재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0). 재경부 장관은 대신 재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 필요한 경우 20일내에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 그러나 덤핑방지관세나 약속의 종료로 피해가 우려되는 이유로 재심사가 진행되

는 경우, 재심사기간중에 당해 반덤핑조치가 만료되면 재심사기간중에 동 조치의 효

력은 지속된다(시행령 제4조의14 제7항) 재심사 결과, 약속의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상

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 재경부 장관은 수출자에게 약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수정요구를 거절되면 이용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덤핑방지조치를 취할 수

있다(시행령 제4조의14 제8항).

이상의 우리 나라 덤핑방지관세제도의 운용절차를 도표로 표시하면 [ - 1]과 같

다.

30) 다만, 이해관계인이 재심사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4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시행령 제4조의14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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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처리 절차

조사

신청 재경부 장관
관계 행정기관장
물품공급국 정부

조사개시 관보게재

(무역위원회)

잠정조치

(재경부 장관)

조사개시 여부 결정

(무역위원회)

본조사 :

경미한 경우 조사종결

(무역위원회)

재경부 장관

재경부 장관

신청서 접수

(무역위원회)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

(재경부 장관)

이해관계자

주무부처 장관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예비조사

(무역위원회)

조사신청 접수 통보

조사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

결정사항 통보

조사개시 결정일로
부터 10일 이내

관보게재 후 3월내
(+ 1월 연장 가능)

예비조사 결과 제출일
익일부터 3월내
(+ 1월 연장 가능)

본조사 결과 제출

예비조사 결과 제출
일 후 1월내 조치
필요 여부 및 내용
에 관한 결정 사
항을 관세심의위원
회 심의를 거쳐 공
고(+ 20일 연장 가능)
예비조사 개시 후
최소 60일 이후 적
용하며 그 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함(+
6개월까지 연장 가
능). 국제협약에 따
라 재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적용기간 연장 가
능.

본조사 결과 접수일로부터 1월
내 관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리령 제정(+ 20일 연
장 가능)

관
보
게
재
일
로
부
터

1
년

이
내
에

부
과
조
치

특
별
사
유

존
재
시

6
개
월

연
장

가
능

예비조사 결과 제출

부과기간 5년이하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연례
재검토, 재심사
(직권 또는 요청)가능

부과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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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덤핑 의

1.

전술한대로 우리나라 반덤핑법은 WT O 이행협정을 모태로 미국 등 각국의 반덤핑

법을 참고하여 제정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반덤핑법이 국제법상 큰 하자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반덤핑제도가 에 대한 의 를 부과하여 수입을 억제하

는 등 자원배분을 으로 조작하는 결과를 유발하므로 에서 그 효과

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후, 반덤핑조치를 굳이 적용한다면 그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반덤핑제도가 시행된지 12년이 경과하였고 43개 사례에 대하여 조사

가 진행되었지만 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점을 모색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는 아래 <표 VI- 1>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에서 반덤핑조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이 1996년 이후로서 아직 그 운영실적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즉,

반덤핑조치가 적용된 이후 의 를 정확히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정하

려면 충분한 기간이 지난 후 국내생산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나 반덤핑관세가 활발

하게 사용된 시기는 1996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의 는

불가능하다.

더욱이 반덤핑조치가 HS 10단위에서 적용되는 반면 국내생산은 그러한 미시적 수

준에서 자료가 분류 축적되지 않는 것도 그러한 성격의 통계분석을 어렵게 한다. 따

라서 본 +장에서는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자료가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우선 현재까지

반덤핑조사가 진행된 사례를 중심으로 종합적 평가를 하고 연후 사례별로 반덤핑제도

의 경제적 효과를 수입추이에 비추어 검토한다. 이러한 을 바탕으로 에

서 제기된 제도적 문제점과 함께 다음 장에서 국내 실정에 알맞는 반덤핑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하여 모색하고자 한다.

물론 과는 달리 은 일반화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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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예에서 보듯이 반덤핑관세가 대체로 의 3 4 의 수준에서 로 부과

된다는 점에서, 가 미약하다면, 반덤핑제도가 의 을 야기하

고 와 의 에 따라 국내생산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

다. 다만 반덤핑제도가 얼마나 효과적인가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는가

를 판단하려면 수입대체효과나 덤핑업체의 가격전략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바, 본

고에서는 개별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를 추정하고 연후 이에 기초하여 국내실

정에 알맞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가. 판정결과와 덤핑수출국

1998년 9월까지 을 포함한 반덤핑 조사신청이 제기된 사례는 <부표 1>에 자세

히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 아래 <표 VI- 1>이다. 이 표에 따르

면 총 43건에 대하여 조사신청이 이루어졌지만 재심 8건을 제외하면 신규로 조사신청

이 된 사례는 35건이며 그 중에서도 신청철회(5건)나 부정판정(8건)이 이루어진 사례

를 제외하면 실제 반덤핑조치가 적용된 사례는 22건에 불과하다1). 한편,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경우는 18건으로 전체 신청건수의 약 51%를 차지하고 있고 재심 결과 반덤핑

조치가 종결된 사례를 제외하면 1998년 9월 현재 조치중인 사례는 15건의 덤핑

, 1건의 그리고 1건의 이 있다2).

1986년, 일본 및 대만산 D.C.P. 등 4개 품목에 대한 반덤핑조사가 처음 개시된 이

래, 1991년에 이르러서야 미국과 일본산 폴리아세탈수지에 대한 4%의 반덤핑관세가

처음 부과된다. 이후, 1996년 97년 당시 18건의 덤핑제품이 새로이 제소되면서 반덤

1) 품목수로는 중국산 소다회와 러시아 불가리아산 소다회에 대하여 각각 1993년, 1996년 조

사가 이루어지고 산업용 공기조절기는 1996년과 1997년에 2개국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어

총 33개 품목에 대한 반덤핑조사가 이루어졌다.
2) 가격약속이 종료된 사례는 D.C.P.와 알루미나 시멘트 그리고 반덤핑관세가 종결된 사례는

폴리아세탈수지, 정제인산 그리고 볼베어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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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제도가 적극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고 조사결과 2개 품목에 대한 와

그리고 12개 품목에 관한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었다. 특히, 1995년까지 제

소된 17개 사례에 대하여 나 이 이루어진 경우가 9건에 달하였으나

그 이후 제소된 18개 사례에서는 덤핑 가 부과되거나 등이 확정된 사

례가 14건으로 반덤핑조치는 1996년에 이르러 활기를 띈다.

<표 - 1> 우리나라 반덤핑제도의 연도별 운영실적(1998. 9.)
(단위: 개)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1) 계(%)

총 제 소 4 1 1 1 3 4 2 1 7 11 35(100.0)

신청철회 1 1 1 2 5( 14.3)

부정판정 3 1 1 2 1 8( 22.9)

약 속 1 1 2 4( 11.4)

반덤핑관세 1 2 3 6 6 18( 51.4)

종 료 1 1 1 1 1 5

재 심 1 2 3 2 8

총조사 건수 4 2 1 1 3 4 2 3 10 11 2 43

주: 1) 연도 구분은 제소일 기준, 2) ( )안은 총제소 대비 비율

<표 VI- 2>에는 반덤핑조사가 요청된 산업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3). 이 표를

보면 어떤 종류의 산업이 어느 해에 어떠한 조치를 적용받았는지 알 수 있다. 본 장

에서는 <표 VI- 2>에 근거하여 반덤핑제도의 평가를 수행한다. 한편, <표 VI- 3>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덤핑제소를 받은 국가는 중국(11건)과 일본(11건) 그리고 미국(9

건)이 총제소횟수의 50%를 이루고 있고 러시아와 EU의 수출품도 다수 존재한다. 상

기 3개국의 수출품이 반덤핑관세를 적용받는 비율은 총품목 중 약 58%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이 절대적 수입규모에 비하여 다수의 반덤핑관세

를 부과받고 있다. 이 밖에도 미국과 EU는 제소횟수에 비하면 반덤핑조치가 부과되

3) 이 표에서 전기면도기, 소다회, 페로실리콘 망간 그리고 H형강과 같이 반덤핑관세가 적용된

사례에도 부분적으로 수출가격인상약속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사례는 반덤핑관세가 부

과중인 사례로 간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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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율이 중국과 일본보다 적은 편이다.

<표 - 2> 우리나라 반덤핑제도의 적용실태(1998. 9.)

신청철회 부정판정 약속 반덤핑관세

1986
Acet Aldehyde
알긴산소다(Alg inic Acid)
Slide Fastner(지퍼)

D.C.P.

1988
D.C.P.(재)1)
알루미나시멘트

1989 폴리아크릴아미드

1990 폴리아세탈수지

1992 H-산
정제인산

볼베어링

1993
소성인산석회 소다회

PS인쇄판
유리장섬유

1994
액체가성소다

아연괴

1995 동박
정제인산(재)2)
유리장섬유(재)3)

1996
산업용공기

조절기

에탄올아민

리튬1차전지
유리장섬유(재)4)
PS인쇄판(재)3)
염화코린

전기면도기

소다회(재)5)
소다회

H형강

1997
푸르푸릴알콜

대두유
H-메틸셀룰로스

산업용공기조절기

에틸렌-초산비닐공
중합체에멀젼타입

일회용라이터

중질섬유판

셀프복사지

전기다리미

페로실리콘망간

폴리비닐알콜
주: 1.소다회(피제소업체 중 2개사)는 수출물량 축소약속

2.유리장섬유(피제소업체 중 1개사), 남성용 전기면도기(피제소업체 중 7개사), H형강(피

제소업체 중 2개사), 셀프복사지(피제소업체 중 1개사), 페로실리콘망간(일부 피제소자)은

가격인상약속.

3.리튬 1차전지: 1998년 현재 재심사불개시 결정, PS인쇄판: 1998년 현재 재시중

4.(재)표시는 재심사

1)가격약속 연장, 2)부과기간 연장, 3)일부품목 제외, 4)현행관세율 유지, 5)관세부과기간 연장 및

2개사는 가격인상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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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3> 반덤핑제도의 국가별 적용실적

(단위: 건수, %)

반덤핑부과 신청철회 부정판정 약속 총제소횟수

중 국 7 (22.6) 2 (22.2) 2 (11.1) - 11 (17.7)

일 본 6 (19.4) 2 (22.2) 2 (11.1) 1 (25.0) 11 (17.7)

미 국 5 (16.1) 1 (11.1) 3 (16.7) - 9 (14.5)

러시아 2 ( 6.5) - 2 (11.1) - 4 ( 6.5)

프랑스 1 ( 3.2) - 2 (11.1) 1 (25.0) 4 ( 6.5)

독 일 2 ( 6.5) - 2 (11.1) - 4 ( 6.5)

대 만 2 ( 6.5) - - 1 (25.0) 3 ( 4.8)

영 국 1 ( 3.2) - 1 ( 5.6) - 2 ( 3.2)

기 타 5 (16.1) 4 (44.4) 4 (22.2) 1 (25.0) 14 (22.6)

총 계 31 9 18 4 62

주: 1) 기타는 총 14개국으로 재심사는 제외됨

2) 제소횟수의 총계는 국가별 신청빈도를 단순 합계한 것임.

반덤핑조치의 국가별 비교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등을 통한

이다: 남성용 전기면도기의 경우, 마쓰시다사(일본)와 필립스사(네덜란드)가 각각 자국

과 중국에서 제품을 동시에 생산하여 덤핑수출 함으로써 반덤핑조치가 적용되었고 전

기다리미에서는 싱가폴에서 생산된 필립스사 제품이 반덤핑규제를 받은 예가 있다.

이 밖에도 중국산 일회용 라이터가 충전용으로 변형 수입되거나 또는 리히텐쉬타인

산 산업용 공기조절기의 경우 부분품으로 국내에 수입되어 반덤핑조치에 포함된 사례

가 있다4).

뿐만 아니라, 1991년 미국과 일본산 폴리아세탈수지에 대한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자

미국 듀폰(Du Pont)사는 싱가폴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하여 반덤핑관세

를 회피한 사례가 있다. 또한, PS인쇄판에서는 1993년 당시 정부가 일본산 제품에 대

하여 24.5 38.2%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자 의 이 하락하고 그 수입이

급증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주된 이유는 인 후지사

4) 특히, 중국산 일회용라이터의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북한산으로 둔갑, 수입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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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본에서 네덜란드로 를 전환하여 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

와 같이 다국적 기업을 통한 우회수출이나 변형수출은 덤핑규제의 효과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바, 정부는 우회 또는 변칙수출에 대한 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

며 이는 현재 진행중인 WT O 논의와 상관없이 실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나. 평균덤핑률과 덤핑수입액

덤핑조사로 확정된 덤핑률과 실제 부과된 반덤핑(덤핑방지)관세율들을 평균하여 산

출한 최대 및 최저 평균덤핑률과 평균 반덤핑관세율이 <표 VI- 4>에 제시되어 있다.

이 수치는 수출업체별로 자료가 존재하는 1993년 이후 14개 품목에 대하여 단순평균

한 것으로 이들 의 은 모두 8%이었다5). 그런데, 확정된 덤핑률은 대개

기본관세율을 크게 상회하므로 이에 기반하여 산정되는 반덤핑관세율도 기본관세율을

대략 약 3 4배 초과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 반덤핑관세가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대

부분 품목에서 막대할 수밖에 없다.

<표 - 4> 덤핑률과 덤핑방지관세율의 평균(1998. 9.)

덤핑률 덤핑방지관세율

최저치 최대치 최저치 최대치

전체평균 26.5 36.5 22.4 31.4

선 진 국 25.6 41.4 21.4 35.1

후 진 국 27.6 30.8 23.5 27.1

주: 반덤핑관세가 적용되었던 품목중 국가별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폴리아세탈수지, 정제

인산, 볼베어링을 제외한 14개 품목의 덤핑률과 반덤핑관세율을 평균한 것임(중국산

소다회는 재심결과).

제 V장에서 지적한대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를 할 수 있는

(injury margin)이 덤핑률보다 낮으면 그러한 구제수준의 마진율을 반덤핑관세로 확정

하므로 반덤핑관세율은 조사된 덤핑률보다 항상 같거나 낮기 마련이다(les ser duty

5) 예외적으로 PS인쇄판은 1993년까지 기본관세율이 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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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이러한 이유로 <표 VI- 4>에서 보듯이 확정된 반덤핑관세율은 덤핑률보다 최대

치가 약 5% 그리고 최저치는 4% 정도 낮다. 또한 덤핑률에 대비한 선진국과 후진국

반덤핑관세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선진국의 경우 평균덤핑률(25.6 41.4%)은 후진국보

다 최대치는 높고 최저치는 낮은 등 진폭이 심하여 이에 상응하는 반덤핑관세율(21.

4 35.1%)을 부과받고 있는 반면 후진국은 평균덤핑률의 폭(27.6 30.8%)이 좁아 반

덤핑관세율(23.5 27.1%)도 그 폭이 좁다. 그러나 후진국은 선진국보다 높은 산업피해

구제수준을 확정받아 덤핑률에 비하면 확정된 평균 반덤핑관세율이 약 3.7 4.1% 밖

에 낮지 않으며 이는 선진국의 감면비율(4.2 6.3%)과 좋은 대비를 이룬다6).

<표 - 5> 반덤핑 조사신청의 산업별 품목구분

산업 품목수 품목

요업 토석 제품 2 알루미나시멘트, 유리장섬유

화학제품 17

D.C.P., 아세트알데히드, 알긴산소다, 폴리아크릴아미드,

폴리아세탈수지, H-산, 정제인산, 소다회, PS인쇄판, 소

성인산석회, 액체가성소다, 에탄올아민, 염화코린, 에틸

렌-초산비닐 에멀젼 타입, 푸르푸릴알콜, H-메틸셀룰로

스, 폴리비닐알콜

일반기계 2 볼베어링, 산업용 공기조절기

제1차 금속 4 아연괴, 동박, H형강, 실리콘망간

전기 및 전자 기기 3 리튬1차전지, 남성용 전기면도기, 전기다리미

기타제조업제품 2 일회용 포켓형라이터, 지퍼

종이 나무제품 2 중질섬유판, 셀프복사지

음 식료품 1 대두유

반덤핑제소가 성립된 품목을 산업별로 분류하면, 기타 제조업제품을 포함한

은 5개 품목인 반면 이 총 33개 품목 중 28개 품목을 차지하고 있다(<

표 VI- 5> ). 그 중에서도 화학제품이 17개 품목으로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고 제1차

금속(4개 품목)과 전기기기(3개 품목)가 그 뒤를 잇는다. 그러나 반덤핑조치를 적용받

6) 산업피해구제수준은 국내 적정 판매가격에서 각국의 수입가격이 차감되어 결정되므로 같은

품목일지라도 상대적으로 값싼 후진국 제품의 구제수준은 높을 수 밖에 없다(제V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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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품목은 화학제품에서 8개 품목, 제1차 금속제품은 2개 품목인 반면 전기기기는 3

개 품목 모두 반덤핑조치를 받는다. 추후에 논의되겠지만 당국이 반덤핑관세를 부과

하는 주된 이유중의 하나가 우리나라 에 대하여 선진국이 덤핑공세를 펼친다

는 주장으로서 이러한 에 대한 가 반덤핑결정에 개제되어 반

덤핑조치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반덤핑제도의 중요성을 가늠하는 일반적 기준은 반덤핑조사나 수입규제가 적용중인

의 일 것이다. <표 VI- 6>의 처음 두 줄(‘피제소국’과 ‘이외 국가’)은

를 기준으로 피제소국의 덤핑 수입액과 이외 국가의 수입액(HS10단위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음 줄에서는 반덤핑조치의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가 확정된

연도에 덤핑제품의 수입액을 분류한 표이다. 이 표에서 ‘전체 수입액’을 제외한 마지

막 세 줄의 수치는 당해 연도에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덤핑판정으로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품목의 수입액을 피제소국과 이외 국가별로 모두 합한 것이다.

한 예로 1988년의 경우, 가격인상약속이 적용중인 일본 및 대만산 D.C.P.의 수입액

은 2.6백만달러이고 그 해에 반덤핑조사를 요청받은 프랑스산 알루미나시멘트는 1.4백

만달러인 반면 조사대상이 아닌 수출국의 D.C.P.와 알루미나 시멘트 수입액은 0.3백만

달러에 이른다. 따라서 1988년에 덤핑조사를 받거나 반덤핑조치에 종속된 제품의 수

입액은 약 3.9백만달러이며 이외 국가의 수입액은 0.3백만달러이다. 특히, 반덤핑조치

가 부과된 품목은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또는 재심결과에 따라 그 이상 제재조치를

적용받으므로 아래 표에서 ‘전체 수입액’을 제외한 마지막 세 줄은 그 해에 조사나 반

덤핑조치의 규제대상인 제품의 총수입액을 합하여 당해 연도에 반덤핑제도로 직접적

인 영향을 받는 수입액을 산출한 것이다.

<표 VI- 6>에 따르면 덤핑조사 품목 중에서 제소연도에 총 수입액이 연간 5천만 달

러에 이르는 제품은 H형강, 볼베어링, 아연괴, 동박 그리고 실리콘 망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체 수입액에서 덤핑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다지 크지 않다7). 따라서

반덤핑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액은 총수입액에 비하여 상당히 적게 나타난다. 예컨데,

7) <표 VI- 6>은 HS 10단위 기준으로 작성된 표로서 볼베어링과 에틸렌 초산비닐와 같이 그

중에서도 일부분만 반덤핑제도가 적용된 품목들이 있지만 HS 10단위 이상의 구분은 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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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당시 반덤핑조치로 직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수입품은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총수입액의 약 0.35%에 불과한데 이에 비하여 미국과 EU에서는 각각 그 수치가

약 1.8%, 1.6%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8).

그러나 H형강에서 보듯이 덤핑수입은 일단 조사가 신청되거나 반덤핑조치가 확정

되면 그 수입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혹은/또한 수입가격도 변화하는 경향이 있으므

로 인 덤핑 의 는 조사가 시작된 당해연도나 그 이후의 수입액으로는

되기 마련이다9). 이러한 이유로 반덤핑제도의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조

사를 전후한 개별 사례의 수입액 추이와 가격효과를 검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또한, 덤핑판정이 일단 내려지면 에 걸쳐서 의 덤핑 나

이 시행되므로 제재받는 품목과 수입액이 되기 마련이어서 반덤핑제도가

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수 있다(accumulation effect). 우리나라의 경우, 1988년

당시 제소되거나 또는 제재중인 수입액은 전체 수입액의 0.01%도 미치지 못하지만

1997년에 이르면 제소된 덤핑수입품은 약 1.5억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0.11%에 이르

고 조사중이거나 제재조치가 적용된 수입액의 비중은 2.1억달러(0.15%)에 달한다.

이밖에도 일단 덤핑조사가 신청되면 비록 피제소국이 아니더라도 같은 HS단위에

속하는 수입품의 경우, 덤핑조사로 영향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10). 즉, 제소

를 받지 않았지만 인 까닭에 당해 조치로 인하여 수입이 증가하거나(

) 또는 조사를 전후하여 가격변화( )가 일어나는 등 간접적인 영향을 받

은 기타 국가의 수입액을 포함하면, 1997년 당시 반덤핑제도로 영향받은 수입액은 약

5억달러로서 1997년 전체 수입액의 0.35%에 달한다. 결국 1988 1997년 사이에 반덤

핑조사와 규제조치를 적용받은 수입액의 합은 7.9억달러인데, 이외 국가의 수출액까지

포함하면 반덤핑제도로 인하여 직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수입액은 21.9억달러에 이른다.

8) 반덤핑조치의 확산과 우리기업의 대응 , 이건호, http:/ /w ww .mocie.go.kr /ktc/ new /review1

호, 1998.
9) H형강의 경우 조사가 개시된 1996년의 총수입액이 221백만달러이고 덤핑제품인 러시아산의

수입액이 94백만달러에 이르렀으나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1997년에는 총수입액과 러시아산

수입액이 각각 85백만달러, 8백만달러로 대폭 감소하고 제소대상이 아닌 기타 국가의 수입

도 127백만달러에서 77백만달러로 감소하였다.
10) 이 밖에도 반덤핑제도는 생산기지의 이전 등 와 의 를 초래하여 수출 및 수입

국 양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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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덤핑 의

앞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반덤핑제도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6년 이후로 전체 수입액에 비교할 때 아직까지는 덤핑수입의 규모는 미미하다. 그

러나 에 비하여 평균 약 3 4배를 초과하는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일단

긍정적인 덤핑판정이 내려지면 동 조치가 몇 년간 계속 적용된다는 점에서 수입대체

효과가 크지 않으면 반덤핑조치가 개별 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하기 마련이다. 또

한, 와 함께 덤핑조사 자체가 수출업체로 하여금 인 와 함께

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국내산업에 반덤핑제도가 미치는 영향을 간과

할 수 없다(so- called terrorem effect).

더욱이 반덤핑제도는 수입규제를 통한 해당 국내산업의 보호효과 뿐만 아니라 고율

의 관세부과를 통하여 의 에도 인 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반

덤핑제도는 경우에 따라 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반

덤핑제도가 남용될 경우, 의 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반덤핑제도는 신중

히 사용되고 조사당국의 이 개제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겠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배경으로 제소된 덤핑사례를 중심으로 반덤핑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검토한다.

가. 덤핑제품의 일반적 특성

반덤핑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논의하기 앞서서 지금까지 덤핑 제소된 산업에 대한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덤핑협의를 받은 품목은 주로 로서

전체 33개 덤핑품목 가운데 약 76%를 차지한다. 상기 <표 VI- 2>에서 보듯이 후진국

의 덤핑수출품은 단순 가공된 화학제품이나 광석제품이 주종을 이루는 반면 선진국

수출품은 선진기술을 요하는 제품이 많다. 예외적으로 중국산 전기면도기와 다리미가

덤핑제품으로 판정된 바 있으나 이들 제품은 선진국기업이 한 물품에 해당한

다. 즉, 전기다리미의 경우 네덜라드 필립스사가 싱가폴에서 위탁가공한 제품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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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수출하였고 전기면도기에서는 일본업체(마쓰시다)와 네덜란드업체(필립스사)가

중국에서 위탁수출한 바 있다.

둘째, 제소물품 중에는 수입에 전량 의존하다가 국내기업이 한 뒤 해외 선

진국 수출업체가 덤핑제소를 받는 사례가 상당하다11). 또한, 이러한 덤핑산업은

이 큰 산업으로 신규업체의 시장진입 후 생산여유능력이 남아도는 사례가 많아

정부가 불가피하게 ‘기초원재료의 안정적 공급’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을 명분으로 반

덤핑조치를 적용하였던 경우이다. 따라서 국내산업이 생산을 개시하는 상황에서 선진

국 수출업체가 덤핑을 한다면 어느 정도 그러한 가격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할 수

있다. 다만, 이들 산업은 그 특성상 국내기업이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덤핑

조치는 가격인상을 포함하여 을 으로 보장하는 부작용이 있다. 또한,

반덤핑조치와는 별도로 반덤핑조사 자체가 나 로 인한 인

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신규산업에 관한 반덤핑조치로 인하여 독과점의 폐

해를 유발하지 않으려면 당국은 반덤핑조치의 적용후 사후감독을 철저히 유지하는 한

편 한정된 기간내에 동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12).

셋째, 덤핑제소를 한 국내기업은 보다는 에 해당한다13). 따라서 덤핑

수입으로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하고 반덤핑제도

에 익숙하지 못한 기업인데 이는 반덤핑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간단명료하고 신속한

제소절차가 요구됨을 나타낸다. 특히, 국내에서는 에 속하는 전기다리미와 면

도기 및 일회용 라이터의 경우, 덤핑제품의 대량 유입으로 영세기업의 국내생산이 대

폭 감소하고 다수의 국내업체가 도산하는 등 짧은 기간에 피해가 속출하여

11) 신규산업으로는 중질섬유판(1986년), PS인쇄판과 볼베어링(1989년), 폴리비닐알콜, 유리장섬

유, 에탄올아민(1992년), 리튬1차전지(1993년), 산업용 공기조절기(1995년) 등이 있다.
12) 국내 독점산업은 PS인쇄판, 유리장 섬유, 산업용 공기조절기, 에탄올아민, 폴리비닐알콜, 리

튬1차전지, 소다회, 볼베어링 등이 있다. 한편, 동양화학공업(주)는 정제인산, 폴리비닐알콜

그리고 소다회산업에서 독과점적인 기업으로 3개의 덤핑제소를 하여 반덤핑제도의 주된 사

용업체로 보인다.
13) 물론 볼베어링(한국화약)과 소성인산석회(한국화약 등), 실리콘망간(동부건설 등 3개사), 그

리고 H형강(강원산업과 인천제철) 등 대기업이 덤핑제소를 한 적이 있다. 한편, 전기다리미

의 경우, 삼성과 LG 등 국내 대기업이 중소업체로부터 주문생산을 받은 뒤 OEM납품가에

일정한 마진을 가산하여 국내에 출하하는 방식의 제품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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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으로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었다14). 이 밖에도 전술한대로 이들 수출품의 일

부는 또는 된 제품으로서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산업이였다15).

넷째, 아래 <표 - 7>에 의하면 덤핑제품은 수입품 가운데 이 높은 품

목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다만 셀프복사지, 볼베어링, 소다회, 에틸렌-초산비닐 그리고

산업용 공기조절기와 같은 덤핑제품은 정상수입품에 비하여 수입점유율이 낮은데, 이

들 품목은 저가로 판매되어 수입이 증가하고 있었거나 혹은/또한 가격인하를 주도하

는 제품으로 간주되어 덤핑판정을 받았다16). 마찬가지로 폴리아세탈수지, 중질섬유판,

에탄올아민, 폴리비닐알콜과 같이 제소직전에 수입이 둔화 또는 감소하였던 몇몇 제

품도 저가수출로 인하여 “( 인) 의 을 억제함으로써” 국내산업에 피

해를 야기한 제품으로 분류되었다.

<표 - 7>의 첫 번째 열은 제소연도부터 그 이전 3년간의 을

으로 단순평균한 수치이다. 이 열에서 마지막 줄에 따르면 덤핑협의가 있는

피제소국은 평균적으로 제소되지 않은 국가(즉, ‘이외국가’)에 비하여 수입점유율(52%)

이 애초부터 높고 또한 덤핑조사가 개시되기 전년도까지 점유율(65%)이 증가추세에

있었던 품목들이다. 특히,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사례에서는 평균적으로 제소 1년 전까

지 시장점유율이 70%에 육박하였으며 그 증가폭도 약 13%에 달하지만 제소가 개시

된 연도에는 에 따른 로 수입액 점유율이 64%로 눈에 띄게 떨어진다. 신

청철회에 있어서도 덤핑제품이 빠르게 수입시장을 잠식하였으나 제소연도에 상대적

수입이 줄어드는 추세는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경우에 비하여 덜하다. 부정판정에 있

어서는 특이하게도 덤핑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이외 국가에 비하여 높지 않았으나 빠른

속도로 수입시장을 점령하였고 제소가 개시된 후에도 그런 추세에는 변함이 없다

14) 물론 반덤핑관세와는 별도로 에 대하여 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일회용

라이터의 경우 1996년 하반기부터 1998년 말까지 15%에 달하는 가 부과된 바 있

다.
15) 1993년 26개업체에 달하던 가정용 전기다리미산업은 1998년 현재 3개 업체로 감소하였고

전기면도기산업은 1992년 1995년 사이에 9개 업체가 생산을 중단하여 6개 업체만 명맥을

유지하였다. 물론 업체수보다는 생산량이 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데 일회용 라이터의

경우 국내생산품의 소비점유율이 1994년 1996년간 약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16) 산업용 공기조절기는 부품상태로 통관되는 경우가 상당하여 이를 완제품으로 간주, 가격인

상약속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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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I- 7>의 두 번째 열에 제시된 을 기준한 을 살펴보아도 수

입액과 그 추세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물량기준에 따르면 덤핑제품의 수입점유

율은 수입액기준 수입점유율보다 상대적으로 4 5% 정도 높으므로 의

이 소위 ‘이외 국가’의 수출가격에 비하여 낮다는 사실이 유추될 수 있다.

다섯째, 수입품은 조사요청을 받기 직전의 덤핑 즉, 로 제소되기보다는 덤

핑제소를 받지 않은 제품에 비하여 으로 되었던 제품으로 이는 국내

제품이 수입품 가운데 특히, 값싼 수입품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17). 이러한 양상

은 의 에서도 매우 명백히 드러나는 바, 평균적으로는 각 연도에 덤핑제품

가격이 약 $2/ kg 정도 정상수입품 가격을 상회하고 있고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경우에

는 그 가 더 높아 약 $3/kg 정도에 달한다.

반면, 부정판정에 있어서는 덤핑제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가 매

우 적을 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중에도 가 없는 것이 특이하다. 물론 중질섬

유판과 아연괴는 제소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수입품이 매우 치열한 가격경쟁을 벌이고

있고 전기면도기, 폴리아크릴 아미드 그리고 동박에서는 제소되지 않은 ‘이외 국가’의

수입품보다 로 수입되는 덤핑제품이 있다. 하지만 아연괴와 폴리아크릴 아미드(부

정판정) 그리고 동박(신청철회)을 제외하면 아주 예외적으로 전기면도기와 같이 선진

국산으로서 제품의 품질이 수입품간에도 크게 차이가 나는 사례가 있다18).

결국, 덤핑조사 요청을 받은 수입품들은 주로 국내기업이 하였거나(선진국

제품의 경우) 또는 되는 과정(후진국 제품의 경우)에서 제소를 당한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 특히 이 높은 이 정상수입품에 비하여 로 제품

을 수출함으로써 정상적인 가격상승을 억제하거나 가격인하를 선도하고 있다는 명목

으로 조사가 진행된 품목들인 바, 반덤핑조치가 상당한 가격인상을 동반한다는 측면

에서 동 조치가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례로 판단된다.

17) 또한 평균적으로 덤핑제품과 정상수입품의 가격은 조사 직전에 비슷하게 변화한다.
18) 전기면도기에서는 국산제품과 덤핑제품은 품질이 다른 관계로 이 아닌 두 개의 구

별된 이라고 덤핑국가들이 주장하였으나 당국은 동 제품이 다양한 품질과 가격을 형성

하는 연속성있는 제품으로 구매력에 따라 대체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제품임을 상기하고

이들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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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반덤핑제도의 경제적 효과: 덤핑판정에 따른 구분

GAT T 제6조에 의거하여 반덤핑조치를 적용하려면 덤핑과 피해 및 그 인과관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 III장에서 논의한대로 W T O 이행협정에 제시된 검증 요

건이 철저하지 않은 관계로 수입국의 의도에 따라 반덤핑제도의 운영이 상당히 좌우

될 수 있다. 이러한 뜻에서 의 이 반덤핑제도의 운영에서 결정적일 수

있는데 본 절에서는 덤핑판정 결과에 따라 각 사례를 구분하고 이에 기초하여 개별

사례가 갖는 특성을 논의함으로써 반덤핑제도가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Prusa(1996)는 반덤핑조치가 유발하는 효과에 대하여 몇 가지 정형화된 주장을 다

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면 피제소국의 수입은 감소하는

데 그 효과는 덤핑률이 높은 산업일수록 크다. 둘째, 조사신청이 일단 제기되면 조사

기간 중 부정판정이 내려진 사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경우 피제소국의 수입이 감소

한다(terrorem effect). 셋째, 피제소국과 제소되지 않은 제3국간의 수입대체효과

(import subs titution effect)는 덤핑률이 높을수록 크고 따라서 전체 수입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반덤핑제도는 정상수입품을 포함한 모든 의 을 초

래하는 효과가 있으며 그 결과 정상 수출국이 반덤핑조치로 인하여 상당한 혜택을 받

는다.

본고에서는 Prusa의 이와 같은 주장이 우리나라 덤핑제품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다만, Prusa의 경우 약 235개의 덤핑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

하여 추론을 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덤핑조사 품목이 33개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최근 2년내에 반덤핑조치가 시행된 품목을 제외하면 반덤핑제도의 효과에 대한 일반

화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반덤핑제도가 수입규제를 통하여 국내산업의 보호를 꾀

한다면 반덤핑조치를 전후한 국내생산의 추이가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할 대상일 것

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입자료는 HS 10단위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검토가

가능한 반면 이에 상응하는 국내생산의 분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생산에

대한 영향은 반덤핑조사를 전후한 수입규모의 변화에 의존하여 간접적으로 논의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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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다19).

이밖에도 볼베어링과 에틸렌 초산비닐 등에서는 같은 HS 10단위에 속하는 제품일

지라도 그 중에서도 일부 품목만이 반덤핑조치에 귀속된다20). 이 경우는 물론 HS 10

단위에 근거한 분석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21). 이런 몇 가지 이유로 본고에서는 반

덤핑제도의 효과를 추론함에 있어서 Prusa 등 기존 연구를 참고하되 특별히

를 병행하여 수반하기로 한다. 이는 자료의 부족에도 그 이유가 있지만 반덤핑제

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된 보다는 오히

려 개별 사례에 관한 검토가 좀 더 흥미롭고 의미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

문이다.

1) 반덤핑판정: 종합분석

<표 VI- 2>에 제시되어 있듯이 사후분석이 어려운 1997년 사례를 제외하고 1996년

까지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은 품목을 살펴보면 10개 품목에 이른다. 따라서 볼베어링

을 제외한 덤핑이 확정된 품목 9개 품목에 기초하여 덤핑제소를 전후한 의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2). [ VI- 1]은 조사신청이 이루어진 연도( t 0)부터 그

이전 3년과 그 이후 1년을 기준으로 매 연도에 9개 품목의 수입액을 합한 그림이며

[ VI- 2]는 개별 품목의 수입량 점유율을 각 연도에 단순평균한 그림이다.

우선 [ - 1]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첫째, 덤핑조사가 실시된 해와 그 이듬해에

는 총수입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물론 덤핑이 확정된 후 덤핑수입이 급락하여 총수입

19) 이러한 문제점은 기존의 연구가 모두 공유하는 문제로서 Prusa 등의 경우 덤핑산업을 포함

하는 보다 큰 분류의 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연구는 분석결과

에 대한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 .
20) 이밖에도 리튬1차전지, 전기면도기, 폴리비닐알콜 그리고 실리콘망간 등 품목에서도 일부가

반덤핑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대부분의 경우 조사대상 수입액과 HS 10단위 수입액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 수입액의 차이가 큰 볼베에링, 리튬1차전지 그리고 폴리비닐알콜

등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1) 이러한 문제점들은 물론 Prusa를 포함한 기존 연구들이 공유하는 단점들이다.
22) 9개 품목은 소다회, PS인쇄판, 유리장섬유, 정제인산, 에탄올아민, 리튬1차전지, 염화코린,

전기면도기 그리고 H형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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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소하지만 덤핑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연도에도 이미 덤핑수입은 감소하기 시작한

다. 따라서 비록 절대액으로는 그 효과가 크지 않지만 조사가 시작되기 직전( t - 1)까

지의 수입추세로 볼 때 덤핑 로 인한 는 기존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우

리나라에서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R. Staiger and F. Wolak, 1994). 또한, 조사

가 개시되면서 정상수입품(‘이외국가’)이 덤핑수입품을 대체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명

확히 나타나지는 않아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1년 후( t + 1)에는 전체 수입이 급감한

다.

[ VI- 1]은 반덤핑관세의 부과 이후 전체수입이 감소한다는 측면에서 Prusa의 주

장과 다른 결론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 VI- 1]은 반덤핑관세가 부

과된 후 1년까지의 수입액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 그림에 의존하여 반덤핑관세가

를 유발하지 않고 전체 수입을 규제함으로써 에 대한 를

유발한다고 단언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는 포함된 품목 중 절대액이 큰 품목이 전체

동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정상수입되는 H형강은 반덤핑관세가 적용된 이

듬해 즉, t + 1에 약 39% 감소하는데 이로 인하여 전체 수입은 [ VI- 1]에서 줄어드

는 모습을 띈다. 그러나 H형강을 이 그림에서 제외한다면 약 265백만 달러에 달하던

제소연도( t 0)의 총수입은 그 이듬해에 263백만 달러에 달하며 덤핑수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상수입이 증가하는 등 가 발생하여 총수입은 큰 변화가 없다23).

H형강이 야기하는 이와 같은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 VI- 2]에서는 수입물량의

을 단순평균하여 수입추이를 제시하였다. 덤핑제소가 이루어지기 전 덤핑

제품의 수입점유율은 증가하고 있었으나 제소연도부터는 그 추세가 역전되기 시작하

면서 그 이듬해에는 정상수입품이 오히려 주된 수입원이 된다. 특히, 수입점유율이 역

전되는 이유를 [ VI- 1]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정상수입의 증가에 기인한다기 보다는

덤핑수입의 감소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대로 H형

강을 제외할 경우,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직후, 즉 ( t + 1)에서는 덤핑수입이 약 40백만

달러 감소하는 대신 정상수입이 같은 규모로 증가하여 가 일어나고 있다.

23) 이 밖에도 제소를 전후한 가격변화가 수입액과 수입량을 기준한 추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지만 이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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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 1] 반덤핑관세 부과 품목의 수입액 추이(9개 품목)

[ VI- 2] 반덤핑관세 부과 품목의 시장점유율 추이(9개 품목)

- 206 -



물론 상기 논의로 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며 문제의 원천은

자료의 부족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 VI- 3]이다. 이 그

림은 1992 93년에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은 소다회 등 4개 품목의 수입액을 제소연도

를 전후하여 3년간 이들 4개 품목의 수입액을 연도별로 합한 것이다24). 이미 [

VI- 1]에서 지적한대로 증가추세에 있었던 덤핑수입은 조사가 시작된 해( t 0)부터 감소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소연도( t 0)의 수입감소는 조사기간 도중 덤핑제소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덤핑업체와 정상 수출업체가 동시에 판매를 자제한 측면이 있지만 덤핑

판정이 이루어진 해( t + 1)의 수입감소는 덤핑국가의 급격한 판매감소에 기인한 것이

며 그 대신 같은 시기에 정상 수출국가의 매출은 크게 증가하였다. 결국, 그후 2년이

지나면 덤핑국가로부터의 수입은 제소연도( t 0)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지만 정상수입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총수입은 약간 증대하는 모습을 띈다.

[ VI- 3] 반덤핑관세 부과 품목의 수입액 추이(4개 품목)

24) 포함된 제품은 소다회 이외에 PS인쇄판, 유리장 섬유 그리고 정제인산이다.

- 207 -



요컨데, 일반적으로 에 따른 와 는 적어도 반덤핑관

세가 부과된 품목에서는 될 수 있는 현상으로 보인다. 특히, 반덤핑관세가 부과

되면 덤핑제품의 수입이 대폭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 후자의 경우, 반

덤핑조치가 개시된 2 3년이 경과하면 정상수입의 증가로 전체수입은 다시 증가하게

되는데 다만 전체수입이 증가하는 비율이 덤핑제소가 이루어지기 전의 추세보다는 둔

화된 모습을 띈다. 따라서 덤핑 의 를 본다면 최소한 제소년도부터

일정 기간은 수입이 감소하거나 수입증가율이 둔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반덤핑관세는 의 에 동반한 의 으로 국내산업의 경

영상태는 호전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즉, 정상수입품이 가 아니어서 수

입대체효과가 크지 않으면, 반덤핑조치는 국내제품의 가격인상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경영상태가 호전되는 등 와는 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다25). 이와 같은 이유로 덤핑산업이 만약 신규로 진입한 국내기업에 맞서 외국업체가

가격인하를 단행하는 이거나 로 수입된 제품으로 말미암아 국내산업이

급격한 에 직면한 이라면, 이러한 산업에는 일정 한도내에서 정부의

보호조치가 효과적일 수 있다.

더욱이 비경제적 논리로 되는 경향이 있는 과는 달리 반덤핑조치는

WT O협정에 따라 제약을 받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폐지되

어야 한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논의가 무조건적인

반덤핑제도의 지지를 의미하지 않는다. 특히, 반덤핑제도는 수입규제로 인한

(deadw eight loss)과 이 입는 피해가 크면 클수록 그 효과도 큰 모순이 있다.

뿐만 아니라 반덤핑관세의 부과로 피해를 입은 후방산업이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요구

할 경우, 보호조치가 확대 재생산되는 등 반덤핑조치의 순효과(net effect)는 경제 전

반적인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R. Feinberg and S Kaplan, 1993).

따라서 반덤핑제도는 그 폐해에 비하여 조치의 실효성이 있어야 정당성이 입증되어

야 한다. 즉, 반덤핑제도는 수입규제에 따른 왜곡과 관세부과로 인한 가격인상에 걸맞

25) 국내산업의 경영을 호전시킬 수 있는 이러한 반덤핑조치의 가격효과는 기존 논의에서 상당

부분 무시되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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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 있어야 하며 또한 에 따른 부작용이 없으려면 가능한 한

에 적용되는 조치이어야 한다. 이를 염두에 두고 다음절에서는 개별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 반덤핑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본다26).

2) 반덤핑판정: 사례분석

개별 산업이 처한 시장조건 등 경제적 여건은 나름대로 각자 다르고 또한 수출업체

의 가격이나 판매전략 등의 대응방식이 차이가 있으므로 반덤핑조치가 적용된 후 그

효과는 사안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즉,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대체효과가 있어도

국내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고 혹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가격전략이 다를 수 있

으며 이 밖에도 반덤핑조치는 국내외 업체간의 가격담합을 유도하거나 수입품간의 경

쟁을 촉발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반덤핑제도의 운영시 당국이 국내산업과 수입

동태를 면밀히 감독하는 것이 중요한데, 본 절에서는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개별 사례

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반덤핑제도의 개선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가) PS인쇄판(일본)

PS인쇄판은 지난 1989년 국내산업이 처음 생산을 개시한 이래 1993년 12월 당국이

의 을 이유로 일본산 제품에 대하여 5년간 24.5 38.2%의 반덤핑관

세를 부과하였으며 최근에 재심사를 진행중인 제품이다27). 당해 제품은 수출업체의

가격 및 수출전략 그리고 보호효과 등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례에 해당한다: [ VI- 4]

는 덤핑이 제소된 1993년을 전후하여 PS인쇄판의 수입동향을 물량과 가격기준으로

나타낸 그림으로서 괄호안의 연도는 를 나타낸다(예; (93)). 이 표에서 보듯이

조사가 개시된 1993년부터 일본산 수입은 하기 시작하였고 첫 번째 재심이 개시

된 1996년에도 수입이 떨어진다. 이는 덤핑판정을 전후한 시기(1993년, 1996년)에 덤

26) 반덤핑조치가 적용된 품목의 HS번호와 조치내용 등은 <부표 1>과 <부표 2>에 자세히 설

명되어 있다.
27) 동 제품은 덤핑률(80.7 89.4%)에 비하여 산업피해구제수준이 상당히 낮아 피해구제수준에

서 반덤핑관세율이 부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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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 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히, 정상수출을 하던 ‘이외국가’ 제품보다

저가로 판매되던 일본제품이 1994년을 기점으로 고가로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정상수

입이 일본제품에 비하여 더 높은 수입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피제소국과 이외국가의

가격과 판매량이 반전하게 된다.

PS인쇄판에서는 수입가격과 물량변화를 볼 때 일본이 아닌 이외 국가의 수입품이

1991년을 기점으로 덤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8): 비록 덤핑수입은 감소하였지

만 반덤핑조사를 전후한 정상수입품의 가격하락으로 인하여 정상수입이 급증하였고

그 결과 은 증가한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주된 이유는 다국적 기업

인 후지사가 일본에서 네덜란드로 를 하였기 때문이다. 즉, 1992년 당시 일

본산 수입점유율이 82%로 일본이 주된 수출국이였으나 1994년에는 네덜란드산 수입

점유율이 65%에 달하고 그 이후 2년간 네덜란드산 후지사 제품의 수입이 계속 증가

하는 등 전형적인 의 을 띠었다.

이에 반한 국내산업의 동향을 보면 1992년 당시 시장점유율이 31%에 불과하였던

국내산업은 반덤핑관세의 부과직후인 1994년 49%의 시장점유율을 획득하였고 1997년

에는 그 비율이 54%로 증가하는 등 생산능력도 꾸준히 확장하여 1992년 이후 60%

증대되었다. 따라서 PS인쇄판의 경우 1989년 국내생산이 개시되었지만 값싼 일본산

제품으로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되자 당국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였는데 일본 덤핑

업체가 이에 대응하여 네덜란드로 공급원을 대체하고 가격을 인하하는 수법으로 수출

을 계속하였으나 수입가격이 8kg/$선에서 유지됨으로써 국내업체는 1993년 이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당해 사례에서 반덤핑관세의 영향을 평가한다면 첫째, PS인쇄판에서는 반덤핑제도

가 에 대한 가 있었던 사례로 간주된다. 단, 국내제품이 수입품을 대

체하여 보호효과가 있었기 때문은 아니며 등의 으로 전체수입은 오

히려 꾸준히 증가하였다. 따라서 국내산업의 매출이 증대하게 된 동기는 아래 두 번

째 그림에서 보듯이 반덤핑조치를 전후한 시기에 이 어느 정도 되었

고 국내수요도 계속 증가하였으므로 수입대체에도 불구하고 국내산업의 경영상태가

28) 물론 덤핑 여부는 연도별 가격변화나 국가간 가격비교가 아닌 수출국 정상가격과 수출가격

의 비교에 의하여 판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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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전되는 동시에 매출도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VI- 4] PS 인쇄판의 수입물량 및 단가의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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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1차 조사 및 재심시 일본산 제품가격과 수입이 감소하는 이유는 도

있겠지만 을 위한 덤핑 의 인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에도 논의하겠지

만 선진국의 경우 덤핑판정 이후 의도적으로 가격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또는 재심사를 통하여 반덤핑조치를 면제받겠다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29). 물론

1996년 재심에서 증명되었듯이 이러한 전략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적어도 반덤

핑조치가 연장될 수 있는 빌미를 수입국에 제공하지 않고 뜻을 이루지 못할 경우,

WT O분쟁에서 자국 입장의 정당성을 피력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유용한 방안이다.

아무튼 반덤핑관세와 별도로 수입가격이 인상됨으로써 규제효과는 증폭될 수 있는데,

제3국 생산을 통한 대체수출로 인하여 PS인쇄판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셋째, 반덤핑조치에 대한 또 다른 대응방식은 부과기간 동안 수출을 자제함으로써

덤핑수입이 총수입에 비하여 한(neglig ible) 를 유지하는 것인데 후지사를 제

외한 일본산 수입품은 수출을 중단하여 덤핑수입은 1997년 현재 총수입의 2.2%에 불

과한 바 앞으로 재심이 시작되면 이를 이유로 반덤핑관세의 종결을 요구할 수 있다.

넷째, 에 대한 가 PS인쇄판에서 제기된다. 우리나라 덤핑방지관세

법은 가격인상약속을 제외하면 에 대한 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 그

러나 만약 미국과 EU의 입장에 따른다면 덤핑업체와 인 네덜란드 후지사

PS인쇄판에 대하여 독립된 조사 없이 당국이 합법적으로 24.5 38.2%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물론,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우회수출에 대하여 개별적인 조사 없

이 제3국에서 우회수출된 제품에 대하여 반덤핑조치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조

사가 결여된 조치를 취할 수는 없겠으나 PS인쇄판의 수입동향을 살펴볼 때 네덜란드

산 제품에 대한 감시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상기 논의는 물론 반덤핑관세가 필요하다는 가정에 기초한 주장이다.

그러나 PS인쇄판의 경우 국내산업이 생산을 개시한지 10년이 되었고 시장점유율이

50%를 윗도는 등 현 시점에서 보호조치가 계속되어야 할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 반덤

핑관세의 종결시 일본에서 직수입된 저가제품으로 덤핑과 피해의 지속 내지는 ‘재발’

29) PS인쇄판의 경우 1992년 이후 생산비용의 50%를 차지하는 주요 원자재(알루미늄코일)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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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려될 수 있으나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이유가 에 대한 덤핑공세로부터

을 하기 위한 조치였다면 10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당해 조치를 존속

할 필요가 없다. 더욱이 국내 총수요에 비하여 국산업체의 생산능력은 대략 60 70%

부족한 상황에서 반덤핑관세를 연장한다면 의 를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밖

에 없는 의 가 우려되는 바 손익을 감안한 균형된 경제정책을 위하여

PS인쇄판은 반덤핑조치가 종결되어야 할 사례로 판단된다30).

나) 유리장섬유

반덤핑관세의 목적이 수입규제를 통한 국내산업의 보호에 있다면 수출업체 입장에

서는 반덤핑조치가 적용된 후 큰 피해 없이 가능한 한 빨리 그러한 조치가 종료되도

록 노력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내업체와 덤핑업체는 가 없는 상황을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게 된다. 또한, 선진국 덤핑업체는 덤핑조사나 동조치가 개시

되면 수출가격을 인상하고 거래량을 줄이는 전략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은데 경쟁수입

품이 부재한 상황에서의 가격인상은 결국 덤핑업체나 국내업체에게 상당한 혜택을 유

발하고 특히 국내기업이 라면 그러한 가격인상이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유리장섬유는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대표적 사례이다.

1992년 프랑스회사와 합작업체인 국내기업이 처음 생산을 개시한 이후 1993년 미

국, 일본 그리고 대만산 유리장섬유에 대한 덤핑제소가 시작된 결과, 당국은

의 을 이유로 1994년 4월부터 5년간 미국과 일본제품에 각각 덤핑률에 상응

한 10.3 37.4%, 24.8 58.7%의 반덤핑관세가 부과하였고 대만산은 38.2 39.5%의 반

덤핑관세와 함께 조사된 덤핑률만큼 인상된 가격인 2.03$/ kg(얀) 및 1.60$/kg(촙트스

트랜드)의 가격약속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 VI- 5]에 따르면 유리장섬유의 수입은

1991년 정점을 이루다가 국내생산이 개시된 1992년부터 급감하기 시작하여 반덤핑조

치가 내려진 1994년에 이르면 수입액의 1/2, 물량기준으로는 거의 1/3의 수준으로 수

입이 떨어지게 된다.

30) 한편, 신청인인 한국아그파사(주)는 독일업체의 지사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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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 5] 유리장섬유의 수입물량 및 단가의 변동 추이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이유 중의 하나는 1992년 이전 수입품가격은 큰 차이가 없었

던 반면 1992년에 들어와 정상수입품의 가격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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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던 덤핑제품의 가격은 계속 하락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덤핑조사가

개시된 시점인 1993년부터는 덤핑국가의 수출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급기야 1994

년 가격은 3.32$/ kg으로써 1992년 가격(1.74$/ kg)에 비하여 76% 인상되었고 이로 말

미암아 수입액도 1/2로 감소하였다. 이 밖에도 정상수입품(‘이외국가’)의 가격은 조사

가 개시된 1993년 이후 2년간 약 10% 감소하였는데(2.04$/ kg 1.83$/kg),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소되지 않은 국가가 수입을 전면 대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총수입의 동향으로 볼 때 만약 국내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지 않았다면, 국내산업이 반

덤핑조치가 시행된 1994년 이후 여유의 생산능력(1993년 당시 가동율 55%)을 활용하

여 생산량을 증대함으로써 수입을 대체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31).

유리장섬유에서 특이한 점은 우선 수입전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로서 이는

PS인쇄판의 예에서 보듯이 값싼 제3의 수입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반덤핑제도가 효

력이 있으려면 우선 국내산업이 경쟁력이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 적용된 경우, 당국이 매년 의 을 감시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

여야 한다. 대만산의 경우, 1994년 당시 으로 약 $2/kg이 선택되었지만 1996

년에 이르면 정상수입품의 평균가격은 그 이상으로 올라 가격약속이 구속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국내산업이 덤핑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경우,

에서 발생한 의 에 따른 부작용이 없을 수 있으나 그 이외의 사례에서

는 가격약속이 무의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반덤핑관세와 같이 합의된 가격약속은

수입품간 경쟁에 있어서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된다.

1993년 이전의 가격동향과 덤핑가격의 급등을 고려할 때 미국 등의 덤핑업체의 대

응전략은 PS인쇄판과 마찬가지로 을 통한 덤핑 의 한 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내업체가 이고 정상수입품이 덤핑제품을 완전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와의 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가격전략으로 추가적

인 판매이익을 확보함으로써 반덤핑조치로 인한 피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한

편, 1995년에 실시된 재심에서 정부는 기존의 반덤핑조치를 연장함으로써 1993년 이

후 수입단가는 3$/ kg선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31) 저가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수입이 증가하지 않은 이유를 추정한다면 국내산업이 대량생산을

통한 비용감소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였거나 정상수입품이 다른 제품에 비하여 품질이 열악

한 까닭에 완전경쟁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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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폴리아세탈수지

폴리아세탈수지는 미국과 일본산 제품에 대하여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사례로서 반

덤핑조치를 전후한 덤핑 의 에 있어서 매우 흥미로운 사례이다. 폴리아세탈수

지는 1988년 이후 총수입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던 제품으로 덤핑제소가 제기된

1990년에도 수입은 전년도에 비하여 여전히 줄고 있었고 국내업체도 90% 이상의 가

동율을 보이고 있었다([ VI- 6]). 그러나 조사결과, 재고누적과 덤핑공세에 의한 국내

가격의 하락 또는 인상억제를 이유로 1991년 기본관세율 13%과 함께 4%의 반덤핑관

세가 1991년 9월부터 2년간 부과되었다.

1991년 이전에도 덤핑수입은 감소하고 있었으므로 위협효과를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조사개시 후 덤핑 은 1991년과 1992년 각각 14%씩 상승하였고 이로 인하여 덤핑

수입은 감소하였다([ VI- 6]). 반면, 1990년까지 덤핑제품과 큰 차이가 없었던 정상수

입품의 가격은 1993년까지 계속 하락하여 덤핑가격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이에 따라

서 정상수입이 증가하였지만 1993년 이후에는 그러한 수입추세가 다시 반전되어 반덤

핑관세가 철폐되던 1993년이 되면 정상가격은 상당히 증가하는 반면 덤핑가격은 1994

년 당시 전년도에 비하여 약 28%나 떨어졌으며 그 결과 덤핑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결국, 반덤핑조치가 적용중이던 시기(1991년 1993년)에 고가로 유지되었던 덤핑가격

은 조치가 종결된 1993년 이후 급락하여 정상수입과 덤핑수입품의 가격격차는 1994년

을 기준으로 서로 정반대의 모습을 띠고 1997년에 와서야 두 가격이 근접하게 된다.

정상수입품 가격이 약 0.9$/ kg 정도 덤핑가격을 상회하였던 1993년을 제외하면, 폴

리아세탈수지의 경우, 전체 수입물량은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었던 1991년부터 1997년

까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므로 반덤핑관세의 주된 효과는 와 의

였음을 알 수 있다. 즉, 덤핑조사가 개시된 1990년 당시 수입점유율이 4%에 불과하

던 정상수입이 반덤핑조치가 적용중이던 1993년에는 총수입의 59%까지 차지하였으나

덤핑가격의 하락으로 1997년에는 점유율이 약 30%로 떨어진다. 요컨데, 폴리아세탈수

지의 경우, 반덤핑관세의 부과에 직면하여 선진국 덤핑업체는 일단 가격을 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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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다가 반덤핑조치가 종료된 후 그 가격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던 것이다.

[ VI- 6] 폴리아세탈수지의 수입물량 및 단가의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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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1990년 1992년 사이에 정상수입이 증가하였지만 총수입은 많이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폴리아세탈수지에서는 국내산업에 대한 보호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그 이전에도 전체수입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반

덤핑제도의 효과로 단정하기 어렵다. 1993년 반덤핑조치가 종료된 후 1997년에 이르

기까지 총수입을 덤핑조사가 개시된 1991년 수입과 비교하면, 전체수입이 큰 변화가

없었으며 단지 반덤핑조치로 인하여 조사개시 이후 조치기간의 종료까지 3년간 덤핑

제품가격이 인상된 사실이 확인된다. 물론, 반덤핑관세가 4%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덤

핑수입이 크게 감소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반덤핑조치가 종료된 후에도 수입이 1989

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폴리아세탈수지에서는 반덤핑조치가 반

드시 필요하였던 조치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폴리아세탈수지의 경우,

덤핑제품의 가격인상으로 동 제품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후방산업이 피해를 입었던 사

례로 여겨진다32).

라) 에탄올아민 등

1996년 미국산 제품에 관하여 가격인상약속과 반덤핑관세가 적용된 에탄올아민은

여러 가지 면에서 된 덤핑 에 해당한다. 에탄올아민에서는 이 국내

수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1992년 당시 국내업체가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였으나

덤핑제품이 저가로 판매됨에 따라서 국내가격과 국산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

례로 판정되었다(<표 - 8> 참조). 에탄올아민은 [ VI-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

격차이는 있지만 가격동향에 있어서 수입업체간에 경쟁이 상당한 제품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1992년 국내업체가 생산을 개시하여 매출이 감소하자, 미국업체는 이에 대

응하여 1995년 당시 발생한 에치렌옥사이드 등 주요원자재의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정상수입품과는 달리 덤핑가격을 약간만 인상함으로써 국내가격의 상승을 억제하는

등 시장에서 가격결정을 주도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띈다. 그 결과, 비록 국산제품의

판매량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국내업체가 ‘적정한’ 매출규모를 확보할 수 없어 생산설

32) 이는 반덤핑관세의 적용기간이나 관세율에 비추어볼 때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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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 가동률이 저조하고 생산비용 상승에 따른 영업손실이 나타나는 등 피해가 발생

하여 반덤핑조치가 적용되었다.

<표 - 8> 연도별 에탄올아민의 생산과 수입

(단위: 톤, %)

구분 1992 1993 1994 1995 1996

생 산 량 1,484(7.4) 5,710(28.6) 10,499(52.5) 7681(38.4) -

국내소비 7,488 8,350 9,666 10,248 -

국내출하 1,009(13.5) 1,546(18.5) 3,318(34.3) 4,696(45.8) -

덤핑수입 3,994(53.3) 5,318(63.7) 5,212(53.9) 5,004(48.8) 3,212

정상수입 2,486(33.2) 1,396(16.7) 1,136(11.7) 549( 5.4) 2,666

수 출 - 2,838 6,575 2,997 -

주: 생산량에서 ( )안의 값은 가동률이며 이외는 국내시장 점유율임.

국내산업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배경에는 사실 국내제품의 주요 수입국인 중국의

수입억제정책으로 1995년 수출이 약 54% 감소한 원인도 있었으나 ‘ 의

’을 배려한 당국의 덤핑판정이 있었다. 그 결과, 조사가 개시된 1996년을 기점으

로 하여 덤핑가격이 인상되는 추세에 있고 덤핑수입은 대폭 감소하게 된다. 다만,

1996년을 전후하여 덤핑제품을 대체한 제3국의 수입이 대폭 증가하고 있어 전체 수입

은 미미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대신 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에탄올아민의 경우, 이 수출감소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자 반덤핑규제

를 가한 사례에 해당한다. 일각에서는 이를 비정상적 제도적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업체가 처음 생산을 개시한 1992년을 전후로 수입가격의 동향을 살펴보면

수요를 독점해왔던 해외업체가 국내업체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수출가격을 꾸준히

인하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가격이 인상될 요인이 있었던 1995년 당시 덤핑업

체의 가격동향에서 이러한 사실이 유추된다. 한편, 저가로 판매되던 덤핑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정상제품의 판매량으로 볼 때, 가 명확히

나타난다. 따라서 국산제품이 덤핑수입을 대체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표 - 8>

에 나타난 국내수요의 증가추세로 볼 때 어느 정도의 매출증대는 기대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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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도 수입품간의 가격차이가 사라짐과 동시에 가격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국내업체

의 경영상태는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 - 7] 에탄올아민의 수입물량 및 단가의 변동 추이

주: ( ) 안은 제소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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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중질섬유판

1997년 미국과 말레이시아산 중질섬유판에 대한 덤핑조사 결과, 말레이시아산 제품

에 대하여 3년간 7.02 33.11%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었다. 당해 사례는 정상수입품을

포함한 제품간 경쟁관계와 판정기준을 고려할 때, 말레이시아 제품이 한 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우선, [ VI- 8]에서 보듯이 미국과 말레이시아산 덤핑제품은

1994년 이후 그 수입물량과 가격이 계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었고 따라서 덤핑물품의

시장점유율도 1993년의 14.5%를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어 1996년 이후에는 시장점유율

이 3%에 불과하다. 예외적으로 가 개시된 1997년, 미국산 수입이 약 31% 감소하

고 말레이시아산 수입이 47% 증가하여 덤핑수입이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조사당국은 1994년 이후 발생한 덤핑제품의 가격인하로 국산가격도 하락하

였으며 그 결과 운영적자 및 재고증가 그리고 가동률 하락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결정하였다. 당국에 따르면 1994년 이후 덤핑제품이 정상수입품보다 로 판매되어

국산품의 가격이 인하내지는 상승이 억제되었고 특히, 1997년 당시 말레이시아 제품

가격이 인하되어 수입이 증가한 사실과 말레이시아 업체의 유휴 생산능력을 고려할

때 향후 말레이시아산 제품의 수입증대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제품

의 경우, 1997년에 수입량이 급감하여 국내소비의 0.9%에 불과하며 향후에도 이

할 ‘ ’이 없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중질섬유판에서의 문제는 1992년을 기점으로 한 정상 및 덤핑가격의 동향으로 볼

때 조사대상인 미국과 말레이시아산 제품보다는 오히려 정상수입품의 덤핑에 더 의혹

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우선 덤핑조사가 개시되기 이전 3년간 이미 덤핑수입은 감소

추세에 있었고 가격도 정상수입품과 비교할 때 그 차이가 크지 않다. 특히, 판정의 결

정적 요인이었던 덤핑제품의 가격인하는 아래 [ VI- 8]에서 보듯이 정상수입품에서

도 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었으며 오히려 1993년 1994년 사이에 전체 수입이 급증

한 이유도 덤핑제품보다는 ‘이외국가’제품이 기여한 바가 크다. 물론, 당시 정상 수입

품은 덤핑제품에 비하여 로 판매되었고 더욱이 1997년에 이르러서는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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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덤핑 의 에도 불구하고 정상수입품 가격은 계속 떨어진다.

[ VI- 8] 중질섬유판의 수입물량 및 단가의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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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미국산 제품은 3.37 37.04%에 이르는 덤핑률에도 불구하고 시장점유율

이 0.9%(1997년)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수입이 증가할 이유가 없어’ 판정에서 제외되

었다. 하지만 1994 1996년간 말레이시아산 수입물량은 미국산의 40% 내지 94%에 불

과한 정도였고 단지 1997년 당시 말레이시아 제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시장점유율이

2.1%에 달하였으나 국내산업에 위협을 줄 정도의 상당한 수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표 - 10> 참조). 따라서 만약 말레이시아산 제품에 대한 덤핑판정이 ‘장래에 발생

할 수 있는 덤핑수출의 증대 가능성’에 기초한 결정이였다면 당해 판정은 D램 반도체

의 예에서 보듯이 WT O 과 합치되지 않을 수 있는 사안이다33).

<표 - 9> 덤핑국가별 중질섬유판 수입현황
(단위: 천 , %)

1993 1994 1995 1996 1997(상반기)

말레이시아

미 국

-

72.9(100)

20.7(28.1)

52.9(71.9)

15.0(45.0)

18.3(55.0)

10.4(48.3)

11.1(51.7)

8.7(69.5)

3.8(30.5)

주: ( )안은 덤핑수입 대비 국가별 비율임.

이 밖에도 중질섬유판에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4조의7 제3항에 근거하여 말레이시아

와 미국산 제품이 인 를 받았으나 미국제품은 최종판정에서 제외된 바 있

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제품은 1994년도에 처음 수입되어 1995년까지 수입점유율이

20%에 불과하였던 제품으로 만약 상당한 수입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던 미국산 제품

(1996년 28%)이 포함된 누적적 평가가 아니었다면 판정결과가 다를 수도 있었는데

이는 물론 누적된 평가가 갖는 근본적인 문제점이다(W. Hansen and T . Prusa, 1996).

세번째로, 국내생산과 생산능력의 변화가 덤핑판정에서 잘못 사용되었다: <표

- 10>에서 보듯이 1994년 이후 재고가 증가하고 가동률이 떨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

은 덤핑에 있지 않고 국내기업의 과다한 투자 때문이다: 즉, 1993년 이후 국내수요가

계속 증대하자 국내기업이 생산능력을 확충해 왔는데, 수요에 비하여 과다한 투자로

33) 물론 중질섬유판의 경우 실질적 피해의 우려에 기초한 판정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수입추

이 등의 객관적 정황으로 볼 때 “상황의 변화가 명백히 예측되고 급박한 것(이행협정 제3

조 7항)”인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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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가동률이 감소하고 재고는 증가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국내가격이 하락하게

된 이유도 이 2%에 불과한 덤핑수입품 때문이 아니라 재고증가에 따른 국

내업체간의 가격경쟁에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며 [ VI- 8]에 제시된 수입물량

과 수입가격의 변화도 그러한 추론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중질섬유판은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정

황으로 볼 때, 반덤핑관세의 부과는 부당한 결정이었으며 특히, 의 에

한 덤핑 은 객관성을 요구하는 WT O규정 제3조 7항에 어긋날 수 있는 판정이다.

만약, ‘ 의 ’를 적용한다면 아래 <표 - 10>에 근거하여 ‘덤핑수입’이

현저히 증가하였는지, ‘다른 수출시장’을 감안할 때 유휴 생산능력이 과대한지 그리고

‘덤핑수입’이 국내가격을 현저히 하락 또는 상승을 억제하였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국내업체간의 경쟁상태와 말레이시아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할 때,

덤핑판정이 궁극적으로 국내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정상수입품의 가격하락에 따른 수입대체가 우려된다. 뿐만 아니라 미국업체는

에서 반덤핑규제를 면제받음으로써 앞으로는 부담 없이 (덤핑) 을 할 가능성

이 있다. 결론적으로 중질섬유판 산업은 와 모든 간에 치열한

이 전개되고 있는 으로 섣부른 정부개입이 투명한 제도운영에 인 를

가져올 수 있는 사례였다.

<표 - 10> 연도별 중질섬유판의 국내생산과 소비
(단위: 천 , %)

구 분 1993 1994 1995 1996 1997(1 10)

생산능력 420.8 480.6(14.2) 661.2(37.6) 1,001.6(51.5) 834.6

생 산 량 391.9 484.3(23.6) 617.1(27.4) 754.1(22.2) 719.2

국내소비 501.5 580.1 613.2 669.3 614.0

국내출하 375.0(74.8) 434.9(75.0) 547.8(89.3) 629.9(94.1) 569.9(92.8)

덤핑수입:
말레이시아

미국

72.9(14.5)
-

72.9(14.5)

73.6(12.7)
20.7( 3.6)
52.9( 9.1)

33.3( 5.4)
15.0( 2.4)
18.3( 3.0)

21.5( 3.2)
10.4( 1.6)
11.1( 1.7)

19.2( 3.1)
N.A.
N.A.

주: ( )안의 값은 전년대비 증감률임. 단, 국내출하와 덤핑수입은 국내소비에 대한 비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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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소다회

소다회는 국내업체가 독점 생산하는 산업으로서 1993년 당시 중국산 제품의 저가

수입이 증가하자 동 제품에 대하여 을 포함한 덤핑 가 처음 내

려졌고 이후 1997년 재심에서는 3년간의 (185$/톤)이 적용되었다. 한편, 중국

산 제품을 대체한 러시아 및 불가리아산의 수입이 1993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자, 당

국은 1997년 당시 이들 국가제품에 약 15.7 16.9%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소다회에 대한 판정은 에 대한 이 높은 상황에서 후진국 제품이 저

가로 수입됨으로써 국산매출이 둔화되고 재고가 증가하였으며 생산원가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은 하락하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또한

국내업체가 의 를 위하여 가동율을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업체가

피해를 입어 반덤핑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긍정적인 판정의 주된 이유였다. 한편,

소다회는 유 무기화학산업의 대표적 기초원료로서 관련산업에 대한 전 후방효과가

큰 바, ‘ 의 ’을 확보함으로써 화학, 세제, 식품 그리고 섬유 등

관련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

다34).

그러나, 소다회의 경우, 중질섬유판과 마찬가지로 수입규모를 비롯한 수입품간의 경

쟁관계 그리고 국내생산의 변화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판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될 수 있는 사례이다. 우선, [ VI- 9]35)에 제시된 바와 같이 1991년 이전에는 미

국제품이 우리나라 을 하고 있었으나 당시 중국제품이 저가로 유입되면

서 미국제품의 수입과 가격이 하락하였다. 그리고 중국산 대신 불가리아산이 수입되

기 시작한 1995년에도 미국제품의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이들 국가로부터 수출이 중단

된 1997년에는 미국산 수입이 다시 증가한다. 따라서 덤핑제품은 수입시장에서 미국

제품과 한 에 있었다고 할 수 있고 후진국 덤핑제품이 저가인 이유는

“동 제품이 불순물을 함유하고 균일성이 부족한 열등한 제품”이라고 판정주문에서 제

34) 소다회에 대한 주요국의 관세율은 중국 20%, 불가리아 30%, 캐나다 11.8% 등이다.
35) 기존 그림과는 달리 이 그림에서는 전체수입이 아닌 정상 및 덤핑 수출국들의 수입물량과

가격이 동시에 한 그림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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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다36).

[ VI- 9] 소다회의 수입물량 및 단가의 변동 추이

주: * 중국산 소다회의 제소 연도.

** 러시아, 불가리아산의 제소 및 중국산 소다회의 재심사 연도

36) 이는 덤핑제품의 품질에 대한 수요자 평가로 판정주문에 제시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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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중국산 제품 등에 대한 반덤핑조치는 국내산업의 경영상태를 일부 개선하

는 결과를 유발하였지만 그러한 혜택의 상당 부분이 대부분의 수입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에게 전환될 수 있었다. 이는 <표 - 11>에 제시된 시장점유율의 변화

에서명확히 나타난다: 1994년 당시 중국업체의 수출물량이 연간 20천톤(1996년 15천

톤)으로 제한되자 국산품의 매출이 약 26천톤 증가하였지만 이는 국내수요의 증가(약

90천톤)에 힘입은 바가 크다. 오히려 미국제품은 가격인하([ VI- 9] 참조)로 말미암

아 그 수입이 약 59천톤 증가함으로써 국내업체의 시장점유율은 감소한다. 또한 1995

년 당시 불가리아와 러시안 제품의 수입이 대폭 증가하였지만 아래 <표 - 11>에서

보듯이 이는 미국제품을 대체한 것으로 국내제품의 시장점유율이나 생산량은 1994년

과 큰 차이가 없었다37).

<표 - 11> 소다회의 국내소비 및 국가별 수입
(단위: 천톤, %)

구 분 1993 1994 1995 1996(1 6)

국내소비 565.4 655.8 667.3 358.2

국내출하 256.2(45.3) 282.1(43.0) 286.2(42.9) 150.7(42.1)

불가리아 - 15.0(2.3) 47.4(7.1) 36.6(10.2)

러 시 아 0.6(0.1) 12.6(1.9) 10.8(1.6) 12.5(3.5)

중 국 38.5(6.8) 16.7(2.6) 17.1(2.6) 2.0(0.6)

정상수입 270.0(47.8) 329.4(50.2) 305.8(45.8) 156.4(43.7)

주: ( )안의 값은 소비점유율임.

요컨데, 덤핑제품으로 말미암아 재고가 연간 6천톤 정도 증가하고 영업손실이 발생

하였다고 하지만 덤핑 과의 는 국산품보다 정상수입품인 미국제품이 더

강하다는 뜻에서 로 인한 가 미국제품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덤핑제품으로 억제되었던 가격인상의 피해는 소다회를 사용하는 국내 후

방업체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므로 소다회에 있어서는 저가품에 대한 수입규제의 정당

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국내업체는 독점기업이므로 반덤핑조치는

37) 이 밖에도 약 92 94%에 달하는 국내생산 가동률과 10%를 상회하는 국내소비 증가율을

고려하면 소다회의 경우 당국이 시간을 갖고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반덤핑조치를 발동하

는 신중함이 보였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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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을 정부가 보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소다회에서 이의가 제기되는 두 번째 문제점은 조사개시 2년전인 1994년 이후에는

러시아와 불가리아의 제품가격이 미국제품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반덤핑

협정상 수출국 국내가격과 수출가격이 차이가 있으면 덤핑이 존재한다고 간주한다.

그러나, 소다회의 경우, 수출국이 시장경제를 갖추지 못한 국가로서 제3국 가격(인도

와 폴랜드)이 정상가격으로 사용되었고 또한 전술한대로 중국 등 덤핑국가의 소다회

가 미국제품보다 품질이 열악하다는 측면에서 실제 덤핑사실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오히려 1995년과 1996년 당시 수출국들의 제품가격과 이들 국가의 물가수준

을 비교하면 미국제품의 덤핑가능성이 더 높다. 이 밖에도, 러시아의 경우, 불가리아

제품과 누적되어 평가되었지만 1993년과 1995년 수입점유율은 3%를 초과하지 않는

‘경미한 수준’으로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 2 제2항 규정에 따라 덤핑결정에서 제외

할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소다회에 있어서는 값싼 후진국제품의 수입으로 미국과 국산업체에 의

하여 형성된 이 분해되는 상황에서 객관적이지 못한 반덤핑조치가

적용됨으로써 경쟁적인 국내시장이 이 형성되는 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후진국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로 발생한 은 국내산업이 질 수밖에

없는 반면 미국이라는 외국업체가 수입규제로 인한 을 상당 부분 받는다는 측면

에서 소다회에 관한 반덤핑조치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에 해당하며 만약 반덤핑조치

가 굳이 적용되었어야 한다면 수입품의 가격차이를 고려할 때 미국제품도 동 조치에

포함되었어야 마땅하다38).

3) 신청철회와 가격인상약속: 사례분석

일반적으로 조사신청이 철회되면 이는 제소여건의 미비, 조사비용에 대비한 긍정적

인 판정의 불확실성 또는 통상마찰에 대한 고려 등에 따른 결정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Prusa(1992)에 의하면 조사신청이 취하될 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제소자와 피

38) 그러나 한편으로는 소다회가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당국이 굳이 당해 산업을 보

호할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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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자간의 담합에 따른 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청철회가 국제무역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확정된 반덤핑조치에 비하여 못지 않다고 주장한다. 특히,

Noerr- Pennington 39)에 의하여 개별 기업이 사적으로 타협에 도달하는 행위는

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덤핑제소가 제기되고 난 후 판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경우, 가격인상 등의 약속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뜻에서 판정결과와

상관없이 반덤핑제도 자체가 동 제도가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담합을 제도적으

로 촉진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이시영 전성희(1997)는 3의 즉 제소되지 않은 나라의 수입

이 존재하는 한, 덤핑조사를 요청하는 의도가 반드시 담합을 통한 신청철회를 의도하

지 않으며 덤핑 자체가 의 과 에 영향을 미치는 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덤핑제소에 대한 동기가 어찌되었던지 전술한대로 덤

핑제소가 일단 제기되면 조사 자체가 덤핑수출국에 영향을 주는 것은 명확한데 문제

의 핵심은 이든 를 통한 이든 그러한 가격합의가

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에 있다.

환언하면, 업체간의 가격담합시 중요한 고려사항은 의 이다. 그러

나 전술한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덤핑수입품의 가격이 정상수입품보다 이므로 가

격담합을 통한 의 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특히 덤핑국의 수입점유율이

상당한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가 당분간이라도 효과적일 수 있다40). 또한, 가격합의는

반덤핑관세의 부과시 발생할 수 있는 를 통한 덤핑 의 (duty

absortion)나 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며 이 밖에도 합의시

의 및 과 에 대한 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등 엄격

한 약속 이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정부가 정하는 가격인상약속은 반덤핑관세와는 달리 이 아니어서

39) 미연방 대법원은 철도회사(Noerr case)와 석탄 노동조합(Pennington case)에 대하여 제기된

소송에서 정부의 공적 결정이나 법의 제정(또는 적용)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에 대하여

그러한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더라도 독점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40) 더욱이 유통망이 미비하거나 동종동질이 아닌 유사수입품이 경쟁할 경우 담합은 단기간이

라도 비정상적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 한편 산업용 공기조절기와 같이 수출중지약속이 적

용된 경우는 그 효과가 가격인상약속과 매우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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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승하는 등 국내외가격이 변화할 때, 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단점이

다. 즉, 관세는 수입가격에 로 부과되는 반면 가격약속은 대개 덤핑시점에서 수출

국의 정상가격이나 수입국의 정상판매가격에서 덤핑가격을 제외한 차이( )를 수출

가격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그러므로 (price floor)이 지정되는

에서는 생산비용의 인상으로 가 올라가면 가격약속의 구속력은 약화될

수 있는 반면 국내산업은 비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반대로 원자재가격의

인하로 국제가격이 하락하면 수출자 입장에서 가격약속이 큰 부담이 되는 대신 국내

업체는 가격경쟁력을 얻게 된다. 따라서 의 가 예상될 때 가격약속이 수

입을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데, 이는 물론 가 갖는 으로 가격

합의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요인이다41).

이러한 뜻에서 신청철회나 가격인상약속이 이루어진 사례의 분석이 중요한데 문제

는 현재 분석이 가능한 사례는 H-산과 동박(신청철회) 그리고 알루미나 시멘트(가격

합의)에 불과하며 이외에 자료가 존재하는 4개 사례는 1997년에 덤핑제소가 이루어져

일반화될 수 있는 분석이 쉽지 않다는데 있다42). 우선, 의 경우, H-산은 덤핑

가격과 수입점유율에 있어서 상기한 바 가격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에 있

었다. 그러나 조사신청이 제기된 1992년 이후 1994년까지 덤핑가격이 하락하고 수입

은 증가하였으며 1995년 당시 정상수입과의 가격격차가 감소하자 수입대체가 발생하

는 것으로 보아 H-산은 가격담합시 수입원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국내외업

체간에 가격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동박은 가격담합 이후 수입이 정상제품으로 대체되는 등 가격합의의 문제점

을 보여주는 사례로 판단된다. 즉, 1995년에 제소된 당해 제품은 동박수요의 급증과

판매가격 상승으로 국내여건이 개선되었고 공급부족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조사신청을 철회하였으나 각종 가격동향과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덤핑

업체와 국내업체간에 가 이루어졌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41) 물론 중국산 페로실리콘망간(1998년)에서 보듯이 당국이 국제시세(구체적으로는 1999년 중

국의 대일본수출가격)에 연동하여 최저가격을 매년 조정하거나 가격약속을 수락할 때 “상

황의 변동이 있으면 (최저가격을) 재협의하도록” 단서조항을 달 수 있다.
42) 신청철회된 푸를푸릴알콜과 대두유에 있어서 덤핑제품의 수입점유율은 높지만 정상수입품

과의 가격차이는 크지 않아 담합이 효과적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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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 10] H-산의 수입물량 및 단가의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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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박은 제소대상이 아닌 정상수입품(‘이외국가’) 가격이 1990년까지 일본산 덤핑제

품과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하였으나 수입점유율이 19%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일본을 제외한 정상수출국이 가격을 대폭 인하하면서 정상수입이 급증하여 일본

산 동박을 대체하고 수입증대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 VI- 11]에

서 보듯이 가격과 수입추세로 보면, 일본보다는 정상수입이 오히려 덤핑에 해당되었

던 사례였지만 1995년 당시 일본제품에 대한 덤핑조사가 개시되고 그 결과 1996년에

는 의 에 따라 일본제품의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일본산 수입도 감소한

다.

그러나 1997년 일본을 대신한 이외 국가의 저가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이들 국

가의 수입점유율이 59%에 달하는 등 1995년 이후 일본외 제3국이 주요 수입원이 되

었고 궁극적으로 전체 수입도 크게 줄지 않는다. 따라서 동박에서는 덤핑조사로 인한

가격인상이 일본산 제품의 유입을 제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이를 대체한 정상수

입의 증대로 전체 수입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물론, 동박의 경우 신청철회로 국내

시장의 초과수요가 수입제품으로 충족되어 경제 전반적인 측면에서 제소철회가 바람

직하였던 사례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내업체 경영상태의 호전을 위한 가격합의가 정

상수입품에 의하여 무력화되면서 국내생산이 기대만큼 촉진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

된다.

한편, 으로 합의된 은 1988년 D.C.P. 등 2개 품목과 1997년 1개 품

목에 대하여 적용되는 등 자료가 미비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기 어렵다. 알루미나 시

멘트의 경우, 가격약속이 이루어진 1989년 1991년 사이에 수입가격이 400$/톤을 훨

씬 상회하여 1990년에는 그 이전 해보다 덤핑가격이 오히려 감소하는 등 338.7$/톤에

맺어진 가격약속이 구속력이 없음을 보이고 있고 1991년에 이르러서야 덤핑수입이 감

소하였지만 정상수입이 이를 대체하여 가격약속기간 동안에 전체수입은 대체로 증가

하는 모습을 띈다. D.C.P.의 경우에는 가격약속이 종료되고 난 후 덤핑수입 증가하여

가격약속의 효력이 한시적임을 보여주는데 다만 D.C.P.에서는 가격약속이 유지되는

동안 정상수입품이 덤핑제품을 대체하지 못하여 가격담합이 약속기간 동안은 실효성

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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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동박과 알루미나 시멘트의 예에서 보듯이 공식적인 가격인상약속이든

아니면 비공식약속이든 정상수입이 덤핑수입을 대체하거나 합의된 가격인상분이 적절

하지 못할 경우 가격합의는 구속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물론 전자의 경우는 반덤

핑관세에게도 공히 적용되는 경우로서 가격합의는 약속내용에 따라 우회수출과 반덤

핑관세의 흡수 또는 통상마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 또한 중국산 페로실리콘망간에 적용된 바와 같이 에 연동하

여 을 매년 다시 결정하는 것도 가격합의에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다만, 반덤핑관세에 비하면 그러한 합의는 관세수입이 감소하는 대신 가격인상을 통

하여 덤핑업체의 경영상태를 호전시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반덤핑조치의 정당성을

떠나 동 조치의 실효성이 유지되려면 당국이 가격약속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도

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면 수입가격

에 로 부과되는 반덤핑관세가 행정적인 측면에서 더 바람직할 수 있다

4) 부정판정 : 사례분석

덤핑에 관한 부정판정을 받은 제품들은 일반적으로 이라기보다는 연괴와 소

성인산석회와 같이 제소대상이 아닌 정상 수입품과 덤퓡수입품 사이의 이 상

당히 한 제품이다. 소성인산석회는 1993년 값싼 러시아산 제품의 신규수입으로

덤핑제소가 제기된 경우인데, 러시아산 제품으로 인하여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등 긍

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또한 가격에 따라 러시아나 제3국이 수입을 하는 양상을

띤다. 결국 1994년 부정판정이 내려져 그 이후 3년간 러시아산 수입이 중단되었고,

1997년에 와서 러시아산 제품과 정상수입품이 동일한 가격($0.25/kg)으로 수입되고 있

다.

한편, 아연괴의 경우 수입가격 급락에 따른 덤핑수입의 급증으로 1994년 덤핑조사

가 실시되었고 그 이듬해 덤핑 및 정상수입품의 가격인상이 발생하여 수입이 감소되

었다. 그러나 동 제품은 덤핑업체와 정상 수입업체를 따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수

입가격이 유사하게 변화해 왔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대하여 덤핑판정을 내리기 어려

움 품목이었다([ - 12]참조). 결국 당국은 아연괴에 대하여 부정판정을 내력T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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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하게나마 가격이 싼 중국 및 러시아산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밖

에도 덤핑제품이 오히려 고가품(폴리아크릴 아미드)이거나 혹은 수입가격의 변화가

없고 제소되기 수년 전부터 수입이 이미 감소추세에 있는 품목(H-메탈세룰로스)인 경

우 부정판정이 내려졌다.

부정판정에 있어서 흥미로운 사례는 1994년에 조사가 개시된 액체가성소다로서 아

연괴에 비하여 수입제품간에 비록 가격격차는 있지만 가격추세로 볼 때 아연괴와 마

찬가지로 수입품간의 가격경쟁이 상당하였던 제품이다. 덤핑의혹을 받았던 미국 등 4

개국 제품은 1992년까지 다른 수입품에 비하여 낮거나(1991년 이전) 비슷한 가격(199

1 92년)을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미한 수입점유율을 차지하다가 1993년 당시

판매가격을 0.31$/ kg에서 0.08$/ kg으로 대폭 인하함으로써 덤핑제소를 받았다43). 국내

산업은 1992년 당시 가동율이 약 94%에 이르렀고 1993년 가동율은 약간 증가하였으

나 시장점유율은 같은 기간에 92%(물량기준)에서 약 85%로 감소하여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가격의 하락과 피해를 주장하게 되었다.

덤핑제품은 가격인하에 힘입어 수입점유율이 1992년 13%에서 그 이듬해 78%로 급

증하였고 국내시장 점유율도 1%에서 약 10%로 증가하여 액체가성소다는 대표적인

덤핑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그러나 액체가성소다의 경우 비록 아연괴와는 달리

덤핑제품과 정상수입품 가격이 비슷하지 않지만 [ VI- 13]에서 보듯이 가격변화가

상대가격에 매우 민감하여 두 제품이 경쟁상품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특히, 1993

년의 가격인하는 시장선점을 위한 가격경쟁으로 이후 정상수입품의 가격은 1996년에

이르러 대폭 하락, 덤핑가격과 거의 같은 수준(0.14$/kg)을 유지하게 된다.

액체가성소다의 경우, 덤핑제품의 급격한 가격하락과 이에 따른 수입증대로 제소가

이루어졌지만 국내 생산량이 조사기간 중 증가하였고 국내공급이 수요증가를 충족하

지 못하는 등 공급부족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부정판정이 내려졌다. 결국 정부가 인

위적 가격인상을 야기할 수 있는 반덤핑조치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액체가성소다에

서는 수입품간의 가격경쟁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당해 제품을 소비하는 후방산업이

상당한 혜택을 입은 경우로 판단된다.

43) 미국외에 중국, 벨기에 그리고 프랑스산 제품이 덤핑협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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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 11] 동박의 수입물량 및 단가의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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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 12] 액체가성소다의 수입물량 및 단가의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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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 13] 아연괴의 수입물량 및 단가의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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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1. 덤핑 에 관한

가. 국제적 동향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우리나라 반덤핑제도의 운영현황을 검토하고 반덤핑제도의

국제규범에 비추어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이미 수 차례 지적한 바와 같

이 특정 국가나 특정 수출업체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도입된 반덤핑

제도는 덤핑의 개념이 불합리하게 정의하고 있는 등 실제 운영에 있어서 많은 경우

무역규제수단으로 남용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덤핑제도는 W T O규정상

인 으로 도입되었고 앞으로도 반덤핑제도가 산업 및 통상정책의 주된

정책수단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선진국은 교역신장을 명목으로 각국의 무역장벽을 타파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수출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빗대어 반덤핑조치라는 강력한 수입규제를 수입품에 적

용함으로써 경쟁력 없는 국내기업을 보호하려는 통상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주요 수출국은 제도의 미비와 보복조치에 대한 우려 그리

고 통상압력으로 반덤핑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반덤핑제

도가 자국 제품수출의 주된 걸림돌로 부각되지 않는 한 국제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

국과 EU 등 선진국은 반덤핑제도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이들 국가들은 목하 WT O 반덤핑관행위원회에서 진행중인 의

를 통하여 반덤핑제도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WT O

(New Round)에서 등의 가 확대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에 관한 가 허용된다면 앞으로 선진국의 교묘한 통상정책에 따라 국제무역의

상당 부분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우리와 같은 입장에 있는 일본과

홍콩 등 아시아 제국과 적극 협력하여 우회수출의 규제를 저지하고 나아가서는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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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제도의 문제점과 그 폐해를 WT O 회원국에게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즉, 수세

적인 입장에서 우회수출을 논의하기보다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WT O

이행협정의 개정을 주장함으로써 선진국의 공격적인 통상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야 한다.

나. 향후 반덤핑협상

주지하다시피 반덤핑제도로 인하여 우리나라 수출품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기 때

문에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한 한 적극적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반덤핑제도가 새로운 교역장벽으로 대두

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에서 세계 각국은 반덤핑제도의 확산에 따른 위험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1998년 현재 발효중인 WT O 회원국의 반덤핑조치(882건) 가운데 상

당 부분(약 58%)을 미국과 EU가 차지하고 있어 반덤핑제도가 지금까지는 주로 선진

국의 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여타 국가간에도 반

덤핑제도에 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중국을 포함한 71개국에 달하는 국가들이 반덤핑

제도를 도입하거나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반도체나 컬

러 T V에 대한 미국과 EU의 반덤핑조치(제 II장)에서 보듯이, 수입국에 의하여 반덤핑

제도가 으로 운용될 경우, 이는 뿐만 아니라 및 의 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무역분쟁을 야기하게 된다. 더욱이 이행협정이 덤핑관련 분쟁

에 대한 WT O의 중재역할을 제한하고 있는 바, 만약 WT O가 분쟁해결을 위한 역할

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이를 계기로 반덤핑제도가 주요한 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제 장에서 논의된 것처럼 불공정 무역행위로서의 덤핑은 그 존재여부가

불확실한 개념으로서 반덤핑제도에 대한 정당성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즉,

(price discrimination)과 을 위한 또는 의 에 따른

은 에 충실한 기업활동이며 따라서 미국을 포함한 상당 국가

의 경쟁법이 이를 합법적인 가격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시장독점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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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atory) 덤핑이 있을 수 있지만 당국이 수출업체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

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전략이 국제교역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 한편, 긍

정적인 를 유발하는 산업에서 덤핑이 발생할 때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지만 이 경우에도 반덤핑조치가 최선의 정책일 수 없다. 이 밖에도 덤핑을 옹호하

는 논리로서 수출국 정부가 국내에서 독점을 방치하거나 수입규제와 가격보조 등의

수출지원으로 인 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서 덤핑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 또한 의 나 의 가 최선의 대응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상황의 변화가 없는 한 당분간 이 덤핑 을 대

체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는 경쟁법이 본질적으로 을 대상으로 을 보

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화된 반면 반덤핑법은 를 상대로 인

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되는 등 근본적인 동기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환

언하면 반덤핑법은 기업행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시장점유율, 시장진입의 어려움 그리

고 독점 가능성 등 경쟁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고 경쟁방식과 기타 시장조건에 따라

저가판매를 개별 시장의 정당한 가격행위로 간주한다. 만약 이러한 요인을 반덤핑법

에 적용할 경우 상당수 사례에 있어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어렵고 그 결과 반덤핑

제도를 통한 국내산업의 보호는 요원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논리적 당위성을 떠나 미국 등 선진국이 에 준한 덤핑 의

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술한대로 이들 국가 통상정책의 기조는 예외없는 무

역자유화를 관철하고 수입자유화로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수출국의 덤핑행위 탓으로

돌려 반덤핑제도의 확대 적용함으로써 국내산업을 보호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선진국 입장의 배경에는 반덤핑제도가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서 의

에 나름대로 상당한 역할을 해왔던 사실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국제규

범으로서의 반덤핑제도가 대폭 개선될 여지는 많지 않다.

이러한 선진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면 반덤핑제도와 관련된 주요 수출국의 협상전략

은 가능한 한 객관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타협하는데 있다. 즉, 협상에 있어서

반덤핑제도의 문제점을 적극 개진하되, 선진국 정책당국이 국제협상을 빌미로 국내

이익단체의 압력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협력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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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예컨데, 많은 논란 끝에 도입된 이 자의적인 무역규제를 저지하는데 긍

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바, 정부는 신협상에서 무역자유화를 위한 선진국의 노력에

협조하면서 한편으로는 이행협정의 불합리한 조항들이 부분적으로나마 개선될 수 있

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2. 우리나라 덤핑 : ]

가. 개요

반덤핑제도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전제하에 반덤핑제도의 운용방안을 논의한

다면 인 로서 반덤핑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나

등의 정책수단과는 달리 반덤핑제도는 등 WT O 의 을

받기 때문에 제도운영이 상대적으로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통상협상에서 우리

의 입지를 고려할 때 정책당국이 반덤핑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반덤핑조치가 일시적이고도 객관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반덤핑제도는

의 으로 나름대로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제 VI장에 의하면

우리나라 의 , 선진국 수입품의 가격인하로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고 최근에는 이 후진국 제품의 대량유입으로 단기간

에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바, 객관적으로만 운영된다면 이러한 사례에 있어서 반

덤핑제도가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반덤핑제도의 운영실적이 아직 미미하고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예컨데, 중질섬유판에서는 조사가 개

시된 1997년도에 미국산 수입이 급감, 국내소비의 0.9%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조

사가 개시되고 난 후의 인 에 해당한다. 그러나 당국은 이에 기반하여

‘ 이 할 이 적다“는 이유로 최고 34%에 이르는 덤핑률에도 불구하

고 미국산 수입은 덤핑규제에서 제외하였다. 반면, 같이 된 를 받은 말레이시

아제품은 비록 조사 개시전 3년간 미국에 비하여 그 수입규모가 적었으나 조사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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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된 해 수입이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규제조치를 적용받아, 덤핑판정에서 균형된 결

정이 결여된 인상을 주고 있고 말레이시아의 장래 생산능력에 기반한 판정은 잘못하

면 D램 반도체처럼 무역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사례이다.

반덤핑제도는 일뿐만 아니라 이다. 따라서, 반덤핑제도를 잘못

적용할 경우, 독과점체제가 강화될 수 있고 정치적 로비에 의하여 제도운영이 왜곡될

수 있다. 반면, 객관적이고 투명한 반덤핑제도의 운영은 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의 와 을 방지한다. 이 밖에도, 반덤핑조치가 적용될

경우 그 을 평가할 수 있는 를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도운영에 있어서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서 덤

핑 의 과 가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조사과정에서

허용하거나 을 신설할 수 있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 반덤핑조치가 에 미치는 과 의 내지

는 의 등을 감안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는 정상적인 국내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다면 인 밝혀내고 이를 직접 시정하는 것이 의

(firs t best policy)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신규산업의 성장가능성 등

이행협정이 제시한 요인 이외 기타 제3의 요인을 고려한다. 그러나 ‘기초원재료의 안

정적 공급’(소다회, 1993)이나 ‘환경친화산업’(중질섬유판, 1997)의 예에서 보듯이 제3

의 요인이 객관적 근거라기보다는 반덤핑조치를 하기 위한 로 이용되기도

하므로 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요건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요컨데,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반덤핑조치에서는 의 가 부과됨으로써

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지만 의 은 해당 업체의 경쟁력에 따라

된다는 사실이며 이를 간과한 제도운영은 결코 국내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수입제품은 오히려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을 자극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의 는 귀중한 자원이 상대적으로 이 높

은 에 투입되는 을 지연시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한

당국은 과다투자 등 사기업의 잘못된 경영책임이 국민이나 여타 국내기업으로 하여금

대신 부담하게 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다소 지루하게나마 제 장과 제 장에서 WT O 및 미국의 반덤핑제도를

자세히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이는 통상정책적 차원에서 국내외 반덤핑제도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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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장 단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고 또한, 제도운영 현황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하

다면 이들 제도의 장점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제

VI장의 분석에서 논의된 우리나라 반덤핑제도의 운영현황을 바탕으로 이를 반덤핑제

도의 국제적 규범에 비추어 그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나. 우리나라 반덤핑제도의 평가

1) 운영현황과 평가

1998년 9월까지 우리나라에서 반덤핑조사가 이루어진 사례와 수입규제조치가 적용

되었던 사례는 각각 43건, 22건에 달한다. 한편, 1997년 당시 반덤핑조치가 부과중인

덤핑제품의 수입액은 약 2.1억달러로서 연간 총수입액 1,446억달러의 약 0.15%에 불과

하다. 그러나, 이는 반덤핑제도로 인하여 직접적인 규제를 받는 덤핑제품의 수입액을

의미하며 덤핑 의 는 이 부문에 한정되지 않는다.

우선, 덤핑수입은 일단 조사가 신청되면 그 수입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혹은/또한

수입가격도 변화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덤핑제품의 수입액으로는 반덤핑제도의 효과를

하게 된다( 와 ). 둘째, 덤핑수입의 규모와 가격이 변화하면

이에 따라서 정상수입과 국내생산도 영향을 받는다( ). 그러므로 반덤핑제

도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전후한 수입과 국내생산 그리고 가격의 추이

를 검토하여야 한다. 셋째, 덤핑판정이 일단 내려지면 에 걸쳐서 의 덤핑

나 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

이미 제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까지 반덤핑규제를 받은 제

품의 수입규모는 약 7.9억 달러에 달하며 이외 덤핑산업에 속하는 제품의 수입액은

약 22억 달러에 육박한다.

물론 상기 수치는 물론 반덤핑규제 대상인 HS10단위 품목의 수입액만을 의미하며

이 밖에도 내지는 이거나 생산라인에서 인 까닭에 반덤핑제도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품목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우리나라 컬

러T V에 대한 덤핑규제에서 보듯이 반덤핑조치는 제품의 변형 및 개발, 생산과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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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의 이전 등 와 의 를 초래하는 인 가 있으므로 덤핑

의 를 단순히 덤핑 으로 측정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다.

한편, 덤핑 의 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8%에 불과하지만 덤핑

의 는 이보다 3 4배 높은 22.4% 31.4%에 달하여 반덤핑조치를 적용받는

제품에 대한 는 상당하기 마련이다. 특히, 선진국 덤핑제품에서 종종 발

견되는 사례로서 빠른 시일내에 에서 반덤핑조치를 종결받으려는 수출국전략에

따라 덤핑제품 가격이 인상될 경우, 반덤핑관세와는 별도로 반덤핑제도의 효과는

이라도 될 수밖에 없다.

이 밖에도 의 은 선진국제품에 비하여 높은

(injury margin)을 적용받으므로 덤핑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거나 또는 확정된 덤핑률을 반덤핑관세로 부과받는 불리한 위치에 있다. 뿐만 아니

라 현행 피해구제수준의 산정방식에 따르면 의 은, 그 이 높

아 이 의 값을 갖는 경우, 개별 제품의 확정된 덤핑률과 없이 국내제

품의 적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비율(적정가격-실제가격/실제가격)을 반덤핑관세로 부

과받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원래 덤핑률이 높을수록 반덤핑관세율도 높아

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덤핑률과 상관없는 피해구제수준이 다수의 수출품에 적용됨

으로써, 값싼 덤핑제품일수록 오히려 적은 부담을 지는 모순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전제로 우리나라 덤핑산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8년까지 덤핑 제소된 33개 품목의 절대 다수가 중간재(25개 품목)이거나 중공업

제품(28개 품목)으로 그 중에서도 화학제품(17개 품목)이 다수를 이룬다. 둘째, 덤핑산

업은 이 큰 산업으로 국내기업이 로 하는 제품이 많다. 이 경우

는 특히 국내업체가 생산을 개시한 뒤 선진국 수출업체가 가격을 인하하자, ‘국내산업

의 확립’(PS인쇄판, 유리장섬유, 에탄올아민 등)을 위하여 수입규제가 적용된 사례에

해당한다. 셋째, 국내기업은 생산규모로 볼 때, 보다는 에 속한다. 넷

째, 덤핑제품은 정상수입품보다 으로서 이 높거나 제소 이전에 수

입물량이 또는 에 있던 품목이 대부분이다.

- 239 -



2) 수입변화와 평가

부정판정이 내려진 경우를 제외하면, 덤핑제품의 수입은 가 이루어지는 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표 VI- 7> ). 따라서 제소연도를 기점으로 전체 수입은 감소하는

데, 다만 일단 판정이 내려져 제소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정상수입이 덤핑수입

을 대체하여 그 후 1 2년이 경과하면 전체수입은 증가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에도 덤핑 로 인한 와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수입대

체효과가 있으면 반덤핑제도의 보호효과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제소가 이루

어진 뒤 일정 기간 동안 전체수입이 감소하고 전체수입의 증가율도 제소가 되기 전에

비하여 둔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정상수입이 완전히 덤핑수입을 대체하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러한 와 별도로 반덤핑제도의 연구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은

이다. 반덤핑조치의 효과를 논의함에 있어서 기존의 연구가 주로

를 통한 의 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을 통한

이 에 미치는 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국내외 제품이

가 아닌 경우, 비록 표면적으로 전체수입이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더라도

완전경쟁재 사이에는 가격인상이 발생함으로써 국내산업이 반덤핑제도로 상당한 혜택

을 입을 수 있다. 예컨데, 덤핑제품과 비교하여 정상수입품이 국산제품과 불완전한 경

쟁관계에 있을 경우, 으로 인한 의 으로 국내기업은 경쟁력을

제고할 여지를 부여받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반덤핑조치로 인한 의 를 뜻하며 그러한

이 크면 클수록 이 받는 피해도 크기 마련이다. 반면, 독과점 이윤이

반드시 국내생산의 증대 등 정부가 의도하는 부문에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란 궁극적으로 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가격인상효과가 항상 긍정적

이지만은 않은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도 반덤핑조치는 일단 부과되면 를 반

드시 실시하고 또한 으로만 사용될 필요가 있다.

와 를 감안할 때, 에도 불구하고 반덤핑조치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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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국내산업이 어느 정도 를 받는 는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선진국 덤

핑업체의 경우, 제소와 동시에 수입가격을 인상하고 수출규모도 감축하는데 이때

을 통한 이 동시에 존재하는 사례가 상당하다. 전기면도기, 다리미, 폴리

아세탈수지 등 대부분의 경우, 조사당국이 이러한 형태의 수출을 조사하여 규제할 수

있었지만, PS인쇄판에서는 덤핑업체와 인 네덜란드산 제품이 자유로이 수입

되었던 바, 반덤핑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려면 을 감시할 수 있는

가 도입되어야 한다.

다.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 덤핑 은 WT O 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며 그 결

과 제III장 제3절에서 논의된 문제점들이 우리나라 반덤핑제도에도 상당 부분 반영되

어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은 대부분 원론적인 결함으로 국제규범적 측면에서 보면

큰 하자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덤핑제도는 뿐만 아니라

이 강하므로, 반덤핑제도가 잘못 운영될 경우, 경제 전반에 피해를 야기

할 수 있다는 뜻에서 투명한 제도운영을 위하여 정책당국은 반덤핑제도의 문제점들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앞서 반덤핑제도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

로 정책당국은 이를 염두에 두고 제도를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 우선, 조사당국은

은 하고 은 함으로써 상당한 덤핑마진을 발견할 수

있다. 정상가격에서 원가이하의 판매는 제외하고 수출가격에서는 정상가격 이상의 수

출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왜곡된 덤핑마진을 산출할 수 있고 또한 에서도 국

내거래에서 과 을 과대평가하고 에서는 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덤핑 에는 ‘현저한’, “뚜렷

한‘, ‘원칙적으로’, 또는 ‘합리적인’ 등의 모호한 어휘들로 규정된 부문이 있어 된

이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이나 에 따라 왜곡된 제도적용

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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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련되어야 한다.

1) 피해판정의 문제점: 전제

GAT T 6 에 따르면 정상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높으면 덤핑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덤핑이 피해를 야기하면, 비록 덤핑수입이 그러한 피해의 부분적 원

인일지라도, 반덤핑조치가 허용된다는 점에서 조사당국의 의지에 따라 왜곡된 반덤핑

제도의 운영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한 이 결여될

경우, 조사주체에 따라 부정확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특히, 피

해조사시 고려되는 16개 요인들이 일관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이 밖에도

에 의하여 감량생산이나 가격조작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판정에

있어서 주관적이거나 잘못된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한편, 의 에서 고려

되는 생산능력의 확충 또는 덤핑에 의한 가격인상 억제 등은 수입규제로 악용될 소지

가 많은 부문이다.

그러나 피해조사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은 국내생산과 수입의 변화가 가 아

닌 한 (correlation)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덤핑마진이 상당하면 반덤핑

관세가 자동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행협정 제3조가 덤핑수입 이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을 판정에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절

차는 형식적 요건으로 충족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물론 제3의 요인을 제대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내부자료의 확보 등 상당한 이 소요되고 확보된 자료를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조사당국의 의지를

떠나 인 국내업체가 의 에 있어서 우월적인 위치에 있으므로 객관적

인 피해검증이 이루어지기란 쉽지 않다.

물론 덤핑과 의 를 판정하기란 말대로 그리 쉽지 않지만, 기존의 피해

조사는 의 이 아닌 로 나타나는 도 덤핑으로 간주하여 반덤핑조

치를 적용하였고 이러한 관행은 결국 의 이나 (rent seeking

activities)를 야기하는 주원인이 되었다. 미국의 경우, 덤핑과 피해조사를 독립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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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따로 수행하기 때문에 덤핑판정이 자동적인 피해의 판정으로 연결되는 소지가 적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피해조사에 있어서

3 즉, 덤핑에 따른 가격인하와 피해발생을 경제모형으로 추정하는

(unitary approach)이 제시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조사에 있어서 국내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고 수입이 증가하면

긍정적인 피해판정이 내려지는 (bifurcated approach)이 주로 사용되

고 있다. 당해 방식은 탄력적인 판정이 가능하므로 사안에 따라 정책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전술한대로 자의적이거나 부정확한 피해판정이 내려지고 덤핑

이 존재하더라도 경영상태가 양호하면 부정적인 피해판정이 내려지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까운 시일내에 미국과 같은 인 을 개발하여 피해조

사를 할 수 없겠지만 미국제도와 경험을 연구 검토하여 피해조사방식을 좀 더 정교

화할 필요는 있다. 특히, 가격인상요인을 비롯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생산성 하락 등

덤핑을 제외한 제3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어야 한

다. 또한, 를 추정함에 있어서 마진의 , 의 , 그리고 덤

핑제품이 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덤핑이 수입가격과 국내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함으로써 피해의 규모가 실제보다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연후 수입

품의 시장점유율과 국산품 및 정상수입품의 공급탄력성 등을 감안하여 무리하게 반덤

핑제도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2) 공익조항: 사전심사제의 도입

전술한대로 반덤핑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덤핑마진은 과다 계상되는 경향이 있고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덤핑과 피해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매우 어렵다. 뿐

만 아니라 반덤핑제도가 을 함으로써 사실상 의 을 조장하거나 그

이 에 의하여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견제하기 위한

가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가 판정을 내림에 있어서 현재 ‘기초

원재료의 안정적 공급’, ‘환경친화’, 그리고 ‘국내산업의 확립’등 제3의 요인을 가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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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고는 있지만 이는 법으로 명시된 요인이 아니며 따라서 인 이 이루어

지는 사례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서 우선 캐나다나 EU 등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의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조사과정에서 당국은 공

급물량과 가격측면에서 국내소비자가 갖는 부담 그리고 고용 및 투자 등 국내산업에

관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내산업의 성장가능성과 환경 등 다른 정책과의

연관성을 감안하도록 규정한다. 공익조항이 도입된다면, 그 중에서도 특히, 조사과정

에서 의 , 등 덤핑이 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는

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반덤핑제도는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가격인상을 유도할 뿐

만 아니라 독과점체제를 강화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이 상당하고 해외업체로부터의 덤핑수입에 직면하고 있는

의 경우, 독과점적 시장의 폐해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 에서 국내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리라는 보장은

없으며 오히려 수입품과의 경쟁을 통하여 자생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많은 경

우, 반덤핑조치는 (deadw eight cos t)을 로 국내 소비자의 이익을 국내업

체에게 하는 에 불과하다. 또한 수입대체가 일어나는 등의 이유로 그

러한 사중손실과 재분배효과가 크지 않으면 반덤핑조치도 그 실효성을 잃기 마련이

다. 따라서 정부는 사전심사와 사후감독을 통하여 반덤핑제도가 별 실효성 없이 국내

업체의 부당이익을 보장하는 조치로 전락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한편, 이러한 성격의 이 어렵다면 원래 이행협정 제6조 12항에 따라

덤핑제품의 소비자단체나 산업적 사용자가 덤핑과 피해에 관련된 정보(information)를

조사당국에 제출할 기회를 허용하고 나아가서는 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당

국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

이러한 심의과정에서는 반덤핑조치가 ‘상당하고 불합리한 부담’을 야기하는지 또는

이 심각한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이 방안은 이행협정에 합치되는 방

1) 미국의 경우,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인이 덤핑과 피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할 기

회가 주어져야 하며 이와 함께 서면논평을 할 수 있는 기회도 같이 허용하고 있다(Sec. 777(h),

19 CFR Sec 351.208(f), 351.31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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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으로 판단되지만 이러한 규정이 덤핑 의 에 대한 (cascading

effect)를 유발하는 등 이익단체의 압력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단점이다.

반면, 우리나라 덤핑방지관세법이 이행협정 제6조 12항을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외국

업체에 의하여 분쟁의 대상으로 대두될 수 있으므로 어떤 형태로든지 당해 조항을 정

식으로 관세법에 도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국은 덤핑제품의 국내소비자에게 조사과

정에서 정보를 제공할 기회를 보장하되, 공익적 요소를 감안함으로써 반덤핑조치가

확대적용될 소지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3) 사후 감시 감독체계의 확립

반덤핑조치가 일단 시행되고 난 후에는 당해 조치가 국내산업과 경제 전반에 미치

는 효과를 검증하고 반덤핑관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 또는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가 마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반덤핑조치가 를 유발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가격인상이 반드시 국내생산

의 증대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반덤핑조치는 특정산업에 대하여

의 3 4배에 달하는 의 를 부과함으로써 뿐 아니라 을

으로 조정하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국가경제차원에서 그 파급효과를 검토할 필

요가 있다. 특히, 반덤핑제도가 의 나 또는 가격인상을 통한

로 전락하지 않고 국내산업의 확립을 위한 으로 활용되려면 반덤핑조

치 이후 국내생산과 수입추세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변화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체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반덤핑조치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

지 못하고 독과점에 따른 폐해만 유발한다면 그러한 조치는 빠른 시일내에 종료되어

야 한다.

또한, 제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폴리아세탈수지, PS 인쇄판,

그리고 일회용 라이터 등의 사례에서 덤핑제품이 되거나 등에

의하여 우회수출되는 사례가 상당히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반덤핑조치를 회피하려는

변칙적 수출전략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생산기지 전환을 통한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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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또는 완성도가 높은 (dow nstream product)의 에도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추가적 조사없이 반덤핑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3). 우리나라의 경우, 다국적 기업을 통한 우회수출이나 라이터의 변형수출에 대

하여 정식조사를 거쳐 반덤핑규제를 가한 예가 있고 그 이외 다른 방식의 변칙수출은

발견된 사례가 없으나 이로서 변칙수출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도 미약하나마 감시체계를 법적으로 도입하고 있기는 하다. 즉,

4 의 14 에 의하면 재경부 장관은 “부과중인 덤핑방지관세율 및

시행중인 약속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덤핑방지

관세나 약속의 내용에 관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덤핑가격에 대한 재검토

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해 조항은 ‘덤핑 에 대한 ’를 논의하고 있을 뿐

국내생산의 증대를 포함한 반덤핑조치의 실효성, 우회 및 변칙수출 또는 수입대체효

과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마련된 규정이 아니며 그 결과 감시체계를 위

한 충분한 인력 등의 재원이 제공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제 장 제4절에 제시된 미국제도 등을 참조한 감독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물론 미국처럼 WT O규정에 반하여 된 를 거치지 않고

수입규제를 가할 수는 없으나 덤핑제품의 수출국전환이나 변형제품의 수입동향 등에

대한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국내업체에 의하여 조사신청이 제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PS 인쇄판의 예에서 보듯이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면 선진국은 자국산 제

품의 가격을 인상하여 동 조치의 종료를 꾀하고 한편으로는 제3국 공장을 통하여 우

회수출을 기도하는 대응전략을 펼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유리장섬유(1995)나 폴리아

세탈수지(1990)의 경우, 선진국은 조치기간중 로 제품을 수출하고 조치가 종료되

면 가격을 인하하는 방식의 전략을 사용하기도 하는 바, 효과적인 제도운영을 위해서

는 이러한 교묘한 수출전략에 대한 당국의 세심한 감독이 필요하다.

2) 한편 다국적 기업을 통한 덤핑수출에 있어서는 수출국 국내가격이 정상가격으로 사용될 수

없고 또한 수출국 이외 다른 생산기지의 정상가격이 수출국 정상가격보다 높으면 그러한 제3국

가격을 참고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는데 이들 국가간에 생산비용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

되면 이를 조정한다(Sec. 773(d), 제IV장 제2절 다항 2) 참조).
3) 이 밖에도 제3국내 공장에서 덤핑제품을 대체생산할 가능성은 피해의 우려에 있어서 고려되

는 요인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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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변칙수출에 대하여 WT O에서 현재 논의중인 과 HS

을 감안한 반덤핑규정을 마련하되, 기존 덤핑제품의 반덤핑조사에 기초하여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부정확한 제품분류나 원산지 또는 제품

위장 등의 는 GAT T 제20조 (d)항에 따라 엄격한 처벌조치가 이루어져야 한

다. 마지막으로, 수출가격의 인하 등을 통하여 덤핑제품의 수출업체나 생산업체가 수

입업체를 대신 반덤핑관세를 (duty absorption)하거나 덤핑제품이 아닌 정상제품

의 수입이 증대될 경우 반덤핑조치의 실효성은 약화될 것이므로 이를 감독하고 사안

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전자의 경우, 심의결과

의 이 존재하면 이를 감안하여 (original investigation)에서는

을, 에서는 덤핑률을 재조정하여야 한다.

4) 가격인상약속

이 에 적용될 경우, 이는 정부가 인 을

보장하는 것과 같다. 물론, 가격인상약속은 판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나 통상마찰

을 줄이고 이나 의 을 사전에 금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나름

대로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시장이 협소한 국가에서는 선진

국과 달리 독과점적 시장이 상당히 존재하며 또한 덤핑제품이 정상수입품보다 로

판매되는 상황에서는 의 이 한결 수월하다. 결국, 으로는 명백히

인 를 당국이 반덤핑조치를 통하여 으로 허용함으로써 이

외국기업으로 이전되는 관행은 일정 부분 통제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미국에서는 수입규제나 가격인상 등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

우, 합의에 따른 조사중지가 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약속이행에 대한 인

이 가능한지를 조사당국이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IV장 제2절 다항 8)). 또

한, 조사철회를 공표하기 앞서서 덤핑제품의 나 와 협의하거

나 이들 에게 약속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한다. 한편, 미국에서

는 조사중지가 국내산업을 위하여 더 바람직하다거나 조사가 복잡한 경우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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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가격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조사가 중지된 이후에도 만약 합의

가 공익에 더 이상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상무성은 조사를 재개하여 약속을 수

정하거나 반덤핑관세의 부과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틸렌 초산비닐 등 4개 사례에서 가격합의를 한 적이 있지만 이

밖에도 전기면도기, 소다회, 그리고 H형강 등 다수의 제품에 대하여 반덤핑관세의 부

과와 함께 일부 제품에 가격약속을 허용한 바 있는데 다음의 이유로 인하여 의

이 국내외 제품뿐만 아니라 덤핑제품에도 발생할 수 있다: 은

반덤핑관세와는 달리 상황변화에 이어서 국내외 경제여건이 변화할 때,

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단점이다. 즉, 덤핑 는 에 로 부

과되는 반면 가격약속은 정상가격이나 수입국의 국내가격에서 덤핑가격을 제외한 차

액을 으로 에 추가하여 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생산비용의 인상으로 원가가 올라가면 가격약속의 구속력은 약화되는 반면 국내산업

은 비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반대로 원자재가격의 인하로 국제가격이 하락하면 국내업체는 상당한 가격경쟁력을

얻게 된다. 이는 물론 가 갖는 일반적 문제점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유리장섬유

(1995)나 알루미나 시멘트(1988)에서 가격약속이 구속력을 상실한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의 을 위해서는 당국이 “덤핑가격에 대한

재검토” 이외에 주기적으로 국내외 가격동향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고 필요시 중국산

페로실리콘 망간(1998)처럼 국제시세에 연동하여 최저가격을 매년 재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4).

요컨데, 전술한대로 반덤핑조치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국은 이나 등을

고려하고 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특히 가격인상약속에서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 밖에도 시행규칙 제4조의7 에 제시된 약속거부의 조건

에는 일반정책적 이유 등으로 가격합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면 약속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첨가하되, 약속이 거부된 사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이때 수출

4) 또한 비공식적인 가격합의가 이루어진 동박(1995)의 경우, 정상제품의 수입증대로 가격합의

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란 예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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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의견이 제시될 기회가 허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의된 약속이 약속일로부

터 6 이내에 덤핑수출을 하겠다는 내용일 경우, 그러한 합의에는

동안 조사당국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수입량을 초과하여 수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포함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19 CFR 351.208(e)).

3. 우리나라 덤핑 :

제 장 제2절에서는 제 장에서 논의된 반덤핑제도의 운영현황을 바탕으로 주로 정

책적인 측면에서 반덤핑제도가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였다. 우리나라

덤핑 이 WT O 을 준수하고 있다고 하나 과 같이 미비된

부문이 있고 또한 공정한 제도적용을 위해서는 이행협정에 명기된 규정 이외에도 덤

핑조사 및 판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 절에 이어 제 3절에서는 인 에서 세부적으로 덤핑

이 개선될 수 있는 사항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물론 여기서 논의된 이 유일

한 개선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제도를 운영해 나가면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지속적으로 고쳐나가는 태도가 더 바람직할 수 있다. 반면, 일단 객관적인 시행방안이

마련된다면 투명하고 일관된 제도운영을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법이 이를 반영해줄 필

요가 있고 이외에 탄력적인 제도운영을 위하여 이나 으로 남겨둘 필

요가 있는 운영기준은 일반에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가. 업무분담과 사법적 검토

현재 반덤핑제도의 업무는 조사 등의 일반적 업무는 가 관장하고 잠정조

치와 반덤핑조치의 부과 여부는 필요시 의 을 거쳐 가 결정

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표 VI- 1> 참조). 따라서 일단 업무분담에 있어서는 무역

위원회와 재경부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제도라고 평가된다. 다만 앞서 논의한대로

반덤핑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감시 감독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전문

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재보다는 인력이 보강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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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반덤핑조치의 적용을 전후하여 그 실효성을

평가하고 경제 전반에 대한 효과를 감안하는 등, 반덤핑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려

면 동 제도에 관한 최종책임을 맡고 있는 재경부의 인력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다.

11 에 따르면 회원국은 최종판정이나 재심을 맡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 또는 나 를 유지함으로써 요청이 있을 경우 반덤

핑조치의 최종판정과 관련된 행정적 조치나 각종 재심판정을 재심의(review )할 수 있

어야 한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경우, (the U.S. Court of International

T rade)를 설립하여 최종판정에 승복하지 않는 이 상무성과 무역위원회의

사실발견(factual findings )과 법적 결론(legal conclusion) 그리고 동 위원회가 결정한

인 예비판정에 관하여 (judicial review )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해관계인은 상무성의 조사되지 않은 신청, 조사중지, 그리고 행정재심의

결과나 상황변화에 따른 결정의 재심 및 에 따른 에 관한 이의를 국

제무역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무역심판소는 조사당국의 중요한 결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많은 경우 기록된 자료에 의한 상당한 증

거에 근거하지 않은 판정, 사실확인 및 판정결과와 법조항과의 일치성을 검토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덤핑방지관세제도 등의 운영에 있어서 재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가 있으나 이 기관이 이행협정 제11

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16 의 2, 4 의

30). 그러므로 만약 정부가 이행협정에 준한 을 설립한다면 상기한 바 미국의

기준이 참고될 수 있는데 물론 국제무역심판소와 같은 영구기관이 우리나라에 있을

필요는 없다. 또한, 이행협정이 규정한 심의기관의 업무영역이 포괄적이므로 당해 기

관에게는 우리나라 현실과 실제 제도운영을 반영한 업무가 주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

하여 미국의 경우 을 통한 우회수출이나 우회제품의 범위에 대한 판정

(scope ruling), 비밀보장명령 그리고 비시장체제국가의 판정 등에 있어서 ‘관련 법조

항에도 불구하고 당해판정은 의 이 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개별 사안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 이러한 예외조항을 도입할 수 있

다(Sec. 771(18), Sec 780(a)(5), Sec 777(f)(1)(C), Sec 781(e)(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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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덤핑제소

4 의 8 에 의하면 당국은 이해관계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

거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등에서는 이용가능한 자료(best information available)를

사용하여 덤핑방지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당해 조항에는 ‘

인 에’가 첨가되고 ‘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를 ‘취할 수 있다’로 수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속서2를 참고하여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최선으로

제공된 자료에 대한 인정 여부 등 이해관계인이 정보를 제공할 때 적용되는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하여야 한다.

한편, 적시의 자료제출 등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는 한 의 (application

of adverse inference)이 도입되어야 한다. 즉, 이행협정 부속서2 제7조에 따라 이해관

계인이 협조를 하지 않아 적정한 정보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사실이 당사자

에게 협조할 때보다 더 한 을 초래할 수 있음을 덤핑방지관세법이 명기하여

야 한다. 미국에서는 간접적인 자료를 선택함에 있어서 불리한 추론을 사용할 수 있

는데 물론 자료의 진위여부를 독립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료확인이 실용

적이지 않다고 하여 불리한 추론이나 간접적인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는 않다.

이행협정 제6조 13항은 이해당사자 특히, 이 요청정보를 제출하는데 있어

서 겪는 고충을 감안하여 조사당국이 자료제출에 관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당해 규정은 국내업체와 수입업체에 공히 적용되는 사항인 바, 이 규정

을 도입하여 후진국 저가제품의 덤핑수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의

조사신청을 당국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덤핑제품과 동종인 부분품을 생산,

하여 완제품을 만드는 경우, 국내산업을 정의함에 있어서 그러한

(captive production)을 제외하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Sec. 771(7)(C)(iv) 참조).

다. 무역위원회의 덤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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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미한 수입량과 누적평가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덤핑마진이나 수입량 또는 실질적 피해가 하면 조

사를 종결한다( 4 의 4 ). 이 조항은 로부터의 이

3% 미만이고 개별적으로 수입점유율이 3% 미만인 국가들의 수입량이 총체적으로

7% 이상의 수입점유율을 초과하지 않으면 조사를 종결한다는 이행협정 제5조 8항에

근거한 규정이다. 따라서 당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수입이 미미한 국가들의 경

우, 수입의 합이 전체 수입물량의 7%를 넘지 않는 한, 다른 국가의 덤핑수입이 상당

하더라도 이들 국가의 덤핑조사는 종결되어야 한다.

한 예로 소다회에 대한 덤핑조사에서 조사가 개시되기 이전 1994 5년간 러시아산

제품의 수입점유율은 각각 3.4%와 2.8%에 불과하였고 불가리아산의 수입점유율은 각

각 4.0%, 12.4%이었다. 따라서 비록 불가리아산의 수입량이 상당하였지만 러시아 제

품의 수입은 조사가 개시되기 전 해의 수입이 경미하였으므로 덤핑조사가 종결될 수

있었던 사례에 해당한다. 물론, 이 경우 어떤 해의 수입이 한 의 이 되는

지 또는 인 가 적용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런데, 이행협정은 어느 의 를 사용하여 경미한 수입이나 덤핑마진을 판

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적으

로 조사가 개시되기 이전 3년간의 자료를 검토하는데 에 관한 지침은 존재하

지 않으므로 경우에 따라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비록 제소신청시 최

근 3년간의 자료가 제출되기는 하지만 조사가 종결되는 할만한 는 제소

(또는 조사)가 개시되기 이전, 자료가 존재하는 가장 최근 의 로 규정

하고 있다(Sec.771(24)).

이 밖에도, 소다회의 경우 불가리아산 수입이 상당하므로 러시안산을 포함한 누적

된 평가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4 의 7 1.에 의하면 2개국

이상의 수입품이 동시에 조사대상이 될 때, 덤핑차액과 덤핑물품이 경미한 수준이 아

니고 국내외 동종제품이 경쟁관계에 있으면 된 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우리

나라 덤핑방지관세법에 따르면 개별국가로부터의 수입점유율이 3% 미만일지라도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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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국가들로부터의 수입량의 합이 7% 이상이므로 누적된 평가가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이행협정을 면밀히 검토하면 ‘각국의’덤핑마진과 수입량이

을 초과해야만(only if) 누적된 평가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해석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우리나라 관세법이 문제가 될 수 있다5). 즉, 개별 국가의 덤핑수입

점유율이 3%를 초과해야 누적된 평가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하면 러시아산 제품은 조

사에서 제외되었어야 마땅하다는 의미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제소신청이나 조사개시가 같은 날 이루어진 제품은 모두 누적된

평가를 한다(Sec. 717(7)(G)(i)). 그러나 무시할만한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7% 점유율을

초과하지 않는 한, 경미한 수입의 조사는 종결된다. 다만, 의 에 있어서는 수

입품 규모가 무시할만한 수준이라도 당해 수입이 즉각적으로(immediately) 이 수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예외로 한다(Sec. 771(24)(A)(iv)). 이 밖에도 예비

조사에서 마진이나 의 덤핑마진을 판정받은 개별 수출국(업체)에 대한 처리방

식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잠정조치를 면제받은 뒤에도 조사는 계속되

어 최종판정에서 경미한 덤핑마진이 확인되어야 한다(19 CF R Sec. 351.204(e)).

2) 덤핑조사

우리나라의 경우, 반덤핑제도를 활용한지 얼마 되지 않아 가격결정과 같은 기술적

인 분야에서는 구체적인 지침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전문성도 떨어진다.

물론 가격결정에 대한 정확성 확보는 그 자체가 어려운 작업으로 미국에서도 이와 같

은 이유로 피해에 대한 예비판정이 부정적이면 조사가 종결되지만 덤핑에 관한 예비

조사에서는 부정적 판정이 내려져도 조사는 계속된다. 따라서 당국은 미국 등 선진국

의 예를 토대로 정상가격 등을 선정 내지는 조정하는 원칙을 마련하되, 이행협정에

명백히 제시된 원칙은 곧바로 덤핑방지관세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가격의 산정

5) .... and the volume of imports from each country is not negligible 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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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협정에 의하면 원가이하의 판매가 “상당기간 이내 그리고 상당량으로 이루어지

면 이를 정상거래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다”(제2조 2항의1)6). 그러나 우리나라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 4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논함에 있어서 ‘ 의’판매를 생

략하고 있는 바,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원가 이하의 판매가 일반적

으로 1년 혹은 최소한 6개월 미만 이내에 이루어져야 정상가격의 산정에서 이러한 거

래를 배제한다. 이 밖에도 ‘ 한 ’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사용용도의 제한

과 같은 비정상적인 판매조건과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않는 거래를 포함하도록 하고

정상가격을 대체하는 제3국 가격에서 제3국은 우리나라 시장의 조직과 발전정도가 유

사한 국가로서 덤핑가격이 아닌 정상가격으로 수출하는 국가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을 활용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구성가격을 산정하는 방

식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덤핑방지관세법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덤핑조사에

서 불가피하게 구성가격을 사용해야만 할 상황에 대비하여 구성가격의 산정방식이 명

시되어야 한다. 또한, 일회성 경비, 분할상환이나 감가상각비용 등의 공제 그리고 생

산개시비용에 대하여 이행협정에 준하는 원칙이 마련되어야 하며 ( ) 에

있어서는 의 (duty absorption)을 고려한 산정기준이 시행령이나 시행규

칙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가격산정에서 생산자 등이 제시한 자료는 수출국

이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회계원칙에 충실하고 덤핑제품의 생산 및 판매비용이

그러한 기록에 합리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할 때 사용하도록 명시한다.

나) 가격의 비교

4 의6 5 등에 따라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할 때 으

로 을 사용하는데 가 적정한 경우를 대비하여 미국법과

같이 ‘거래량이 경미하고 유사한 제품 또는 주문 제작된 제품이 각각의 시장에서 판

6) ...... if the authorities determine that such sales are made w ithin extended period

of time in subs tantial quantit ies 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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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거래별 가격비교를 한다’는 규칙

을 만들 필요가 있다(19 CFR Sec. 351.414(c)91)). 이는 남성용 전기면도기(1997년)와

같이 제품모델이 다양하고 제품간 가격격차가 큰 제품들의 경우, 가중평균한 가격비

교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고 또한 비교방식에 이의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덤핑가격의 산정에 있어서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전 기간에 걸쳐서 추정된 가중

평균가격이 사용되어야 원칙이지만, 가격이 급변할 경우, 조사당국이 적절하다고 판단

하는 기간의 가격을 가중평균하여 비교할 수도 있어야 한다. 한편, 당국은 덤핑

(targetted dumping)에서는 을 비교할 수도 있는데 관세법에

는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행협정 제2조 4항을 참고하여 거래자별

또는 지역 내지는 시차별 수출가격이 현저히 상이하며 가중평균이나 개별거래 비교로

이러한 차이를 적절히 감안할 수 없으면 개별 수출가격과 가중평균된 정상가격을 비

교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객관적인 제도적용을 위해서는 제품의 물리적 특성, 판매조건이나 거래

량, 환율 또는 거래단계의 차이로 발생하는 가격이 조정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 있어

서는 이행협정에 논의된 내용 이외의 조정원칙이 4 의4에 명시되어 있는

바, 제 III장의 미국제도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가격조정방식을 으로 마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행정적 편의를 위하여 제품가격에 대비한 한 의

는 조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정상 또는 수출가

격의 0.33%를 초과하지 않는 이나 상기한 물리적 특성 등의 차이로 발생하는

의 이 해당 가격의 1%를 초과하지 않으면 그러한 비용은 조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Sec. 777A(a)).

라. 반덤핑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

1) 덤핑방지관세율

조사대상자가 아닌 덤핑수출자에 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구할 때, 덤핑률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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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 미만의 마진인 제품은 가중평균되는 관세율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시행규칙 제4조의6 제2항). 그런데 이행협정 제9조 4항은 조사대상인 의

한 으로 조사대상이 아닌 업체가 ‘부당하게’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

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 또는 미소마진 이외에도 한 에 의거하여 산정된

덤핑률도 반덤핑관세율의 가중평균 결정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당

해 규칙에 첨가하여야 한다. 한편, 법 해석에 있어서 ‘할 수 있다' (may)와 ’한다‘(shall)

를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는 바, 이 경우는 이행협정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를 ’제

외한다‘로 수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injury margin)이 조사된 덤핑률 보다 낮

으면 산업피해구제수준을 반덤핑관세율로 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덤핑률을 덤핑방지관

세율로 한다(lesser duty rule, 관세법 제10조 제1항). 그런데 산업피해구제수준은 적정

판매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이를 수입가격으로 나누어 산정하므로 동종제품이라도 품질

이 열악하여 수입가격이 낮은 후진국 제품은 상대적으로 높은 구제수준을 적용받아

반덤핑관세율의 부과에서 선진국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 따라서 당국은 이러

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덤핑률 판정에서 제품의 품질차이를 세심히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고 산업피해구제수준의 결정에서는 (like)이 아닌 (identical product)

의 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의 이 덤핑수입되어 의 을 나타

낼 때에도 문제가 된다. 일본산 폴리비닐알콜, 프랑스산 전기다리미, 독일산 셀프복사

지(1998) 등에서 수입가격이 고가인 관계로 피해구제수준이 음의 값을 갖자, 당국은

적정판매가격에서 실제판매가격을 차감하여 피해구제수준을 결정한 바 있는데, 이러

한 방식은 개별제품의 덤핑률과 상관없이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는 비난을 받을 위험

성이 있다. 또한, 피해구제수준을 구할 때 어느 경우 CIF 이나

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물론 조사된 덤핑율 이내에서 반덤핑관세

를 부과하는 한, 국제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많지 않으나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위

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반덤핑관세가 수출품에 공급되는 수입중간재에 부과될 경우, 당해 관세

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덤핑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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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징수된 세금은 을 위한 가 아니므로 완제품수출에 덤핑제품

이 원재료로 공급되었다고 하여 환급을 허용하지 않는다(Sec. 779). 우리나라의 경우,

7 에 의하면 반덤핑관세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따른 보복관세는

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반덤핑관세가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추론이

도출될 수 있지만, 이로 인하여 수출업체가 입을 수 있는 부담을 고려하면 좀 더 탄

력적인 제도적용이 필요하다.

2) 잠정조치

4 의 10 에 의거하여, 재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4개월 그리고 중요 공급자의 요청이 있을 때 6개월까지 연장되는

의 을 ‘국제협약에 따라’ 다시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 에

따라’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한다는 규정은 자연스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호한 구절

이다. 여기서 ‘국제협약’이란 이행협정 제7조 4항의 연장조건 즉, ‘덤핑마진보다 낮은

관세가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 적용기간이 각각 6개월과

9개월로 연장될 수 있다’를 의미한다고 여겨지는데 우리나라가 현재

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확정된 덤핑마진보다 낮게 부과하는 규정(les ser duty rule)

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국제협약’은 제7조 4항의 내용으로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찬가지로 10 5 에서 잠정조치가 취해진 물품에 대해서는 ‘국제협약

이 달리 정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덤핑 의 을 명확히 정리한 뒤, ‘국제협약’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기존의 덤핑수출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신규공급자에 대하

여 조사도중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지만 이행협정 제9조 5항에 의거하여 긍정

적인 덤핑판정이 내려지면 조사개시일로부터 반덤핑조치가 될 수 있으므로

수입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의 보류나 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우리나라 관세법에도 첨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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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급부과

관세법 시행령 제4조의 12 에 의하면 덤핑제품이 “비교적 단기간에 대량 수입되

어 발생하는 실질적 피해 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반덤

핑관세를 소급 부과할 수 있다. 당해 조항은 이행협정 등 다음의 국제관례에 비추어

볼 때 수정 내지는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시행령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

등의 ’이 있다고 판정하면 반덤핑관세의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비하여

이행협정은 ‘실질적 피해’가 있고 수입시기와 수입량 그리고 수입품 재고와 같은 여타

상황을 고려할 때 단기간 대량의 덤핑수입으로 된 덤핑 의 를 ‘

하게’ 저해할 수 있을 경우, 반덤핑관세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제효과를 추정함에 있어서 관련수입자의 의견이 제시되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최종판정이 내려지기 20일 이전까지 제소자가 임을 주장하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무성이 이용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위급상황이라고 믿거나 의

심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잠정조치가 적용된 날로부터 90일 이전이나 조사개

시일 중 이후에 해당하는 날부터 관세정산의 중지를 적용한다. 이때 조사당국은 수입

액과 수입량 그리고 덤핑수입품의 소비점유율 등 기타 요인을 고려하는데 반덤핑소송

이 시작된 날로부터 최소한 3개월이 경과된 날까지 소송이 개시되기 이전의 같은 기

간에 비하여 수입이 적어도 15% 이상 증가하면 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19 CFR Sec. 351.206(h)(1)). 또한, 수입자나 수출자가 소송이 시작되기 이전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상대적으로 단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도 있다.

마. 반덤핑조치의 재심과 종료

우리나라 관세법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종료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법 제10조 , 시행령 제4조의 14 ). 그러나 반덤핑법은 피해의 우려 이외

“덤핑을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필요한지 그리고 관세가

철회 내지는 변경되었을 때 가 계속 또는 재발할 것인지”의 두 가지 사항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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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이행협정 제11조 2항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시행령을 수정하고 “덤

핑방지관세의 종료가 덤핑 및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을 초래할 것으로 판정되는 경

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 덤핑방지관세법

은 재심에 있어서 준수되어야 할 및 를 밝히고 있지 않으나 이행협정

(제11조 4항)은 이 부문에 관하여 이행협정 제6조 즉, (original investigation)에

적용되는 증거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심에서 덤핑의 내지는 을 검토할 때, 미국 상무성은 원심에서 확정된

덤핑마진과 반덤핑조치가 적용된 시점을 전후한 덤핑마진 그리고 수입량의 추이 등을

고려한다(제 IV장 제2절 마항 3) 참조). 한편, 의 을 검토함에 있어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및 와 덤핑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3

대 고려요인에 기반하여 판정을 내리지만 특히, 반덤핑조치 이전의 덤핑수입이 국내

가격과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 반덤핑조치와 국내산업의 경영상태와의 연관성 그리고

관세의 대체부담 등을 고려하여 반덤핑조치의 철폐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지 여부

를 판단한다(Sec. 751(a)(1)). 또한, 덤핑수출국의 생산능력, 재고, 제3국의 수입장벽,

그리고 대체생산 가능성과 함께 반덤핑조치가 취소되었을 때 한 의

이 있는지 또는 국산가격을 하락시키거나 그 인상을 억제시킬 상당한 가능성이 있

는지 등을 감안한다. 이 밖에도 판정을 내림에 있어서 는 각종 조치의

취소나 폐지로 인한 효과가 즉각 나타나지 않고 으로 표출될 수 있음을 감안한

다(Sec. 751(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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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덤핑 에 관련한 과 우리나라 을 바탕으로 반덤핑

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반덤핑제도의 개편에 관한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서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사항은 정부가 을 고려하지 않고 반덤핑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환언하면, 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반

덤핑제도가 수입규제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상당한 피해를 입

고 있는 우리 수출산업의 형편을 감안할 때, 일관된 원칙없이 반덤핑제도를 남발할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정부는 대외적으로 반덤핑제도의 객관적 운영을 강력히 요구

하고 필요하다면 동 제도의 폐지 내지는 상당한 개선을 주장하여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우리의 입장과는 별도로 WT O출범 이후 등

이 철폐되면서 반덤핑제도는 의 으로 정착하고 있고 앞으

로 무역자유화가 더욱 진전되면 으로서의 덤핑 는 그 이 더

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예외없는 무역자유화를

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에 따른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로서 반

덤핑제도를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즉, 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에서 정당화될 수밖에 없는 반면 덤핑 는 수출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핑계삼아 수입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선

진국의 통상전략은 무역자유화라는 이름으로 각국의 수입규제 철폐를 요구하면서 다

른 한편에서는 경쟁력 없는 국내산업을 위하여 선택적으로 반덤핑조치를 적용하는 것

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이란 우선 WT O 등 국제무대에

서 일본 등 주요 수출국과 협력하여 반덤핑제도의 폐해를 주지시키고 동시에 투명하

고 객관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WT O에서 현

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의 그리고 덤핑 와 과의

에 관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하겠지만 그 후에도 원만한 무역분쟁의

해결과 교역신장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조건으로서 현행 WT O 덤핑 의

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제협상에서 진취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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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의를 전제로 현행 반덤핑제도를 검토한다면 우선 반덤핑 제도에 따른 수

입 효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를 전후하여 덤핑제품의 수입량은 크게 감소하는

( ) 반면 정상수입품은 증가하는 경향(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정상 수입이 덤핑제품을 완전히 대체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반면

85%에 비하여 3 4%\배에 달하는 반덤핑관세가 수년에 걸쳐 누적 부과되기 때문에

반덤핑관세로 인한 파급효과는 상당하다. 다만 독점산업의 경우, 반덤핑조치가 수입규

제에 따른 국산품 증대를 유발하기보다는 에 따른 을 보장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반덤핑조치가 취해진 이후 내지 되

는 덤핑제품이 있고 선진국 수출업체는 반덤핑조치의 조기종결을 위하여 가격을 인상

하고 수출을 자제하는 등 판매전략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함께 덤핑 의

과 의 등을 감안하면 실효성 있는 수입규제를 위하여

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덤핑은 시장독점을 위한 에서 출발하

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에 기반한 차별적 가격전략이거나 내지는

또는 을 회수하기 위한 인 덤핑이다. 물론 국내산업이 시장

에 신규로 진입하면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첨예화되면 국내업체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덤핑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는 경쟁을 제고하는 요소로서 원가이하의 덤핑

은 장기간 지속될 수 없다. 이밖에도 을 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반덤핑조

치는 덤핑제품을 사용하는 산업이나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하고 자원배분

을 왜곡하며 비생산적 로비활동을 부추긴다는 측면에서 의 이 될 수 없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의 논의가 덤핑 의 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즉, 현실적으로 반덤핑제도는 W T O규정이 허용하는 예외적 수입규제조치인 만큼 이

를 의 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바, 특히 나

등 이 강한 정책수단과는 달리 반덤핑제도는 로서 정책

적 배려가 필요한 특정 산업에 대한 보호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밖에도 반덤핑

제도는 에 따른 가 있고 나 에 대하여 추가적 관세부

과를 허용한다는 측면에서 통상압력 등의 정책수단으로 인 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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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반덤핑제도는 의 를 통한 뿐만 아니라

이 매우 강하므로 그 운영에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동 제도가

일부 에 의하여 왜곡됨으로써 의 보다는 의 한

을 보장하거나 또는 로비에 의하여 남용되지 않도록 의 과

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우리 정부의 국제적 입장을 고려할 때 더욱 그

러하다. 이와 함께 반덤핑제도는 덤핑제품의 사용자를 담보로 한 경제 전반에 피해를

야기하지만 는 기본적으로 반덤핑관세가 아닌 의 에 따라 좌

우된다는 사실을 정책당국이 간과해서는 않된다.

한편, 현존하는 우리나라 반덤핑제도는 아직 그 실적이 미미하고 운영경험이 많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 덤핑 의

, 의 등을 감안한 를 마련하여 덤핑

의 을 확보하고 또한 덤핑과 의 가 아닌 를 검증하는

절차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의 과 등 에 대

한 가 있어야 하며 이 밖에도 WT O규정에 따라 덤핑제품의 사용자가 조사과정에

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는 등 가 마련되어야 한다.

으로는 우리 수출기업이 반덤핑제도로 인하여 입는 피해는 상당한 반면,

으로 반덤핑제도가 잘못 사용될 경우, 를 볼모로 한 의 을 조장

하거나 없이 만을 야기할 수 있다. 결국, 반덤핑제도에 관한 우리의

대외적 입장이 명확하다면 그리고 반덤핑제도가 유발하는 부작용을 고려한다면 동 제

도를 이고도 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연후 반덤핑조치를 굳이

적용한다면 의 이 충분히 작동할 수 있도록 이 이루어져야 한

다는 것이 본고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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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반덤핑 조사신청 및 조치내용

신청일 품목 신청자 피제소국 조치내용 비고

88.6.3
D.C.P

(재심사)
대화정밀화학(주)

일본,
대만

88.12 가격약속연장
(1년연장)제의수락
- 87.1.1 89.12.31

88.8.29
알루미나시

멘트
(주)유니온 프랑스

89. 8 가격약속제의수락
- US$ 338.7/1T이상
- 89.9.1부터 2년

89.10.6
폴리아크릴

아미드
이양화학(주)

영국,독일,
프랑스

90.11.19 피해부정판정

90.5.8
폴리아세탈

수지

한국엔지니어링

플라스틱(주)
미국,
일본

91.9.14 반덤핑관세부과
- 4%
- 91.9.30부터 2년

92.6.29 H-산 풍국정유공업(주)
중국,인도,
일본

92.12.15 신청철회

92.7.3 정제인산
한국정밀화학공

업진흥회
중국

93.2.20 반덤핑관세부과
-공업용은 40.96 54.28%
식품용은 40.46 46.78%

- 93.2.20부터 3년

재심사

결과

2년연장

92.7.6 볼베어링 한국정밀(주) 태국

93.4.1 반덤핑관세부과
- 6.27%
- 93.1.28부터 5년

재심사결과

95.3.4 구제
조치종료

93.1.29 소다회 동양화학공업(주) 중국

93.12.31 반덤핑관세부과
- 66.11%
- 93.12.31부터 3년
* 2개사는 수출물량축소
약속

재심사

결과

3년연장

93.3.12 PS인쇄판 훽스트산업(주) 일본

93.12.31 반덤핑관세부과
- 24.51 38.16%
- 93.11.8부터 5년

재심사결과

품목일부

제외

93.8.9 유리장섬유
한국베트로텍스

(주)

미국,
일본,
대만

94.8.9 반덤핑관세부과
- 10.3 58.7%
- 94.4.12부터 5년
* 대만 1개사는 가격인상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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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의 계속

신청일 품목 신청자 피제소국 조치내용 비고

93.10.14 소성인산석회 한국특수사료(주) 러시아 94.6.23 피해부정판정

94. 4. 6 액체가성소다
한국소다공업협

회

미국, 중국,

벨기에, 프랑스

94.12.9 피해부정판정

94.11.24 아연괴 고려아연(주)
중국, 러시아,

카자흐, 우즈벡

95.6.23 피해부정판정

95.6.8 동박 (주)덕산금속 일본
95.10.5 신청철회에 따라

조사종결

95.8.8
정제인산

(재심사)
동부쁘레용(주) 중국

96.2.29 반덤핑관세부과

기간연장

- 18.66 57.55%

- 96.2.20부터 2년

95.9.18
유리장섬유

(재심사)

한국오리베스트

(주)

미국,

일본,

대만

96.2.29 품목일부는 반덤

핑관세부과대상에서 제

외

96.1.12 에탄올아민 한국포리올(주) 미국

96.10.31 반덤핑관세부과

- 20.07 33.84%

- 96.7.10부터 5년

96.2.7 리튬1차전지 (주)테크라프 일본, 미국

96.12.19 반덤핑관세부과

- 5.25 49.69%

- 96.9.2부터 3년

96.2.13
유리장섬유

(재심사)
(주)한국화이바 미국, 일본

96.8.26 현행반덤핑관세

유지결정

96.3.4 염화코린 코린화학(주) 미국, 중국

96.12.3 반덤핑관세부과

- 33.83 49.62%

- 96.9.2부터 5년

96.4.3
PS인쇄판

(재심사)
(주)우일신상 일본

96.12.3 품목일부는 반덤

핑관세부과대상에서 제

외

96.6.14 전기면도기 (주)우림전자
화란, 독일,

일본, 중국

97.4.30 약속수락

97.5.17 반덤핑관세부과

- 23.14 45.68%

- 96.12.20부터 5년

- 7개사는 가격인상 약

속수락

- 267 -



<부표 1>의 계속

신청일 품목 신청자 피제소국 조치내용 비고

96.6.28
소다회

(재심사)
동양화학공업(주) 중국

97.4.19 약속수락

97.5.17 반덤핑관세부과

- 23.43%

- 97.5.17부터 3년

- 2개사는 가격인상

약속수락

96.7.22
산업용공기

조절기
서번산업(주) 스위스 96.10.29 신청철회

96.8.7 소다회 동양화학공업(주)
러시아,

불가리아

97.5.17 반덤핑관세부과

- 15.69 16.94%

- 97.1.24부터 3년간

96.10.2

6
H형강 강원산업(주) 러시아

97.8.2 약속수락

97.8.2 반덤핑관세부과

- 15.13 15.18%

- 97.4.15부터 5년간

-약속수락자제외

- 2개사는 가격인상 약속

97.1.3
산업용공기

조절기
서빈산업(주) 리히텐쉬타인

97.7.21 수출중지약속수락

- 97.7.21부터 3년간

97.2.4
일회용포켓형

라이터

라이타공업

협동조합
중국

97.11.8 반덤핑관세부과

- 32.84%

- 97.11.8부터 5년간

97.2.10

에틸렌-초산

비닐공중합체

에멀젼타입

태영화학(주) 대만
97.8.5 가격인상약속수락

- 97.8.5부터 5년간

97.4.4 푸르푸릴알콜 삼성정밀화학(주) 중국 98.2.16 신청철회

97.4.4 중질섬유판 한솔포렘(주) 4 미, 말레이지아

97.1.17 반덤핑관세부과

- 7.02 33.11%

- 98.1.17부터 3년간

97.5.16 셀프복사지 신호제지(주) 2 독일, 영국

98.3.10 반덤핑관세부과

- 12.26 15.38%

- 98.3.10부터 3년간

* 1개사는 가격인상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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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16 H-메틸셀룰로스 삼성정밀화학(주) 미국, 독일 97.10.15 피해부정판정

97.9.25 전기다리미
코발트전기공업

(주) 1

싱가포르,

중국, 프랑스

98.8.6 반덤핑관세부과

- 10.43 43.77%

- 98.4.6부터 3년간

97.10.14 페로실리콘망간 동부건설 2 중국

98.8.19 가격약속수락

98.8.24 AD 관세부과

- 17.95 24.68%

- 98.4.10부터 5년간

97.10.16 폴리비닐알콜 동양화학공업(주) 일본

98.8.20 반덤핑관세부과

- 27.0 37.75%

- 98.4.10부터 5년간

97.12.8 대두유 대두가공협회
아르헨,

브라질, 미국
97.12.19 신청철회

98.4.25
리튬 1차전지

(재심사)
산요전기(주) 일본

98.5.25 재심사 불개시

결정

98.5.7
PS인쇄판

(재심사)
한국아그파 일본 98.6.10 조사개시공고

자료: 무역위원회 인터넷 자료; http:/ /w ww .mocie.go.kr /ktc/ save/ save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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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반덤핑관세 부과품목과 그 내용

품목 부과기간
기 본

관세율
덤핑방지관세율 수출가격인상

폴리아세탈수지

(HS 3907.10.0000)

1991.9.30

1993.9.29

8%

(15,13,

11,9%)

4%

볼베어링

(HS 8482.10.0000,

1993.1.28

1998.1.27

8%

(15,11,

9%)

태국: 6.27%

소다회

(HS 2836.20.0000)

1996.12.31

1999.12.30

8% 중국: 23.43% 중국: 155.43 185US$/톤

158.55 185US$/톤

소다회

(HS 2836.20.0000)

1997.1.24

2000.1.23

8% 불가리아: 15.69%

러시아: 16.94%

PS 인쇄판

(HS 3701.30.9100,

HS 3701.91.9100,

HS 3701.99.9100)

1993.11.8

1998.11.7

8%

(9%)

일본: 24.51 38.16%

유리장섬유

(HS 7019.10.0000,

HS 7019.31.0000)

1994.6.1

1999.6.1

8% 미국: 10.3 37.4%

일본: 24.8 58.7%

대만: 38.2 39.5%

대만:

얀(G75 1/0):

1.61 2.03US$/ kg

촙트스트랜드:

1.30 1.60US$/ kg

에탄올아민

(HS 2922.11.1000,

HS 2922.12.1000,

HS 2922.13.1000)

1996.7.10

2001.7.9

8% 미국: 20.07 33.84% 미국:

MEA: 785.34 942US$/톤

DEA: 767.10 905US$/톤

T EA: 823.07 963US$/톤

리튬1차전지

(HS 8506.50.0000)

1996.9.2

1999.9.1

8% 일본: 7.89 49.69%

미국: 5.25 19.86%

염화코린

(HS 2923.10.2000)

1996.9.2

2001.9.1

8% 미국: 49.62%

중국: 34.46 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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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의 계속

품목 부과기간
기본

관세율
덤핑방지관세율 수출가격인상

남성용 전기면도기

(HS 8510.10.0000)

1996.12.20

2001.12.19

8% 일본: 30.09 45.68%

독일: 23.14 41.57%

화란: 37.76%

중국: 26.85 34.59%

일본: 20.68 32.04%

독일: 18.51 29.00%

화란: 28.00%

중국: 25.62 27.67%

H형강

(HS 7216.33.1000,

HS 7216.33.2000)

1997.4.15

2002.4.14

8% 러시아:

15.13% 15.18%

러시아:

302 337US$/MT

일회용 포켓용라이터

(HSK 9613.10.0000)

(HSK 9613.20.0000)

1997.11.8

2002.11.7

8% 중국: 32.84%

중질섬유판

(HSK 4411.21.0000)

1998.1.17

2001.1.16

8% 말레이지아:

7.02 33.11%

셀프복사지

(HSK 4809.20.1000,

HSK 4809.20.2000,

HSK 4816.20.1000,

HSK 4816.20.2000)

1998.3.10

2001.3.9

8% 독일: 15.38%

영국: 12.26%

독일 쾔러사:

1,476 1,592$/톤

가정용 전기다리미

(HSK 8516.40.0000)

1998.4.6

2001.4.5

8% 싱가포르: 10.43%

중국: 43.77%

프랑스: 11.47 14.02

페로실리코망간

(HSK 7202.30.0000)

1998.4.10

2003.4.9

8% 중국: 17.95 24.68% 중국:

410 450 480US$/MT

[1999년부터는 국제시세

(중국의 대 일본 수출가

격기준)에 따른 최저가격

설정]

폴리비닐알콜(PVA)

(HS 3905.30.0000,

HS 3905.91.0000)

(수용액 상태의 제품

제외)

1998.4.10

2003.4.9

8% 일본: 27.00 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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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국가별 반덤핑 운용실적

국 가 품목수 품 목

중 국 11

H-산, 정제인산, 소다회, 액체가성소다, 아연괴, 염화코린, 전기

면도기, 일회용포켓형라이터, 푸르푸릴알콜, 전기다리미, 페로

실리콘망간

일 본 11
D.C.P, 폴리아세탈수지, H-산, PS인쇄판, 유리장섬유, 동박, 리

튬1차전지, 전기면도기, 폴리비닐알콜, 아세트 알데히드, 지퍼

미 국 9
폴리아세탈수지, 유리장섬유, 액체가성소다, 에탄올아민, 리튬1

차전지, 염화코린, 중질섬유판, H-메틸셀룰로스, 대두유

프 랑 스 4 알루미나시멘트, 폴리아크릴아미드, 액체가성소다, 전기다리미

독 일 4 폴리아크릴아미드, 전기면도기, 셀프복사지, H-메틸셀룰로스

러 시 아 4 소성인산석회, 아연괴, 소다회, H형강

대 만 3 D.C.P, 유리장섬유, 에틸렌-초산비닐공중합체에멀젼타입

영 국 2 폴리아크릴아미드, 셀프복사지

스 위 스 1 산업용공기조절기

리히텐쉬타인 1 산업용공기조절기

벨 기 에 1 액체가성소다

말레이지아 1 중질섬유판

싱 가 포 르 1 전기다리미

화 란 1 전기면도기

태 국 1 볼베어링

불 가 리 아 1 소다회

브 라 질 1 대두유

아르헨티나 1 대두유

카 자 흐 1 아연괴

우 즈 백 1 아연괴

인 도 1 H-산

홍 콩 1 알긴산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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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반덤핑관련 GAT T규정 및 WT O 협정

Article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 ariff and T rade

(GAT T 제 6조)

Anti- 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1. T he contracting parties recognize that dumping, by w hich products of one

country are introduced into the commerce of another country at less than the

normal value of the products , is to be condemned if it causes or threatens

material injury to an es tablished industry in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party or

materially retards the es tablishment of a domestic indus try.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 product is to be cons idered as being introduced into the commerce

of an importing country at less than its normal value, if the price of the product

exported from one country to another

(a) is less than the comparable price,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for the

like product w hen destined for consumption in the exporting country, or,

(b) in the absence of such domestic price, is less than either

( ) the highest comparable price for the like product for export to any third

country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or

( ) the cos t of production of the product in the country of origin plus a

reasonable addition for selling cost and profit .

Due allow ance shall be made in each case for differences in conditions and terms

of sale, for differences in taxation, and for other differences affecting price

comparability.

2. In order to offs et or prevent dumping , a contracting party may levy on any

dumped product an anti- dumping duty not greater in amount than the margi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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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mping in respect of such product.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the margin of dumping is the price difference

determined in accordance w ith the provis ions of paragraph 1.

3. No countervailing duty shall be levied on any product of the territory of any

contracting party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another contracting party in exces s

of an amount equal to the es timated bounty or subs idy determined to have been

granted, directly or indirectly, on the manufacture, production or export of such

product in the country of orig in or exportation, including any special subs idy to

the transportation of a particular product. T he term "countervailing duty" shall be

unders tood to mean a special duty levied for the purpose of offsetting any bounty

or subs idy bestow ed, directly or indirectly, upon the manufacture, production or

export of any merchandise.

4. No product of the territory of any contracting party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any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subject to anti- dumping or countervailing

duty by reason of the exemption of such product from duties or taxes borne by

the like product w hen des tined for consumption in the country of orig in or

exportation, or by reason of the refund of such duties or taxes.

5. No product of the territory of any contracting party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any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subject to both anti- 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to compensate for the same s ituation of dumping or export

subsidization.

6. (a) No contracting party shall levy any anti- dumping or countervailing duty on

the importation of any product of the territory of another contracting party unless

it determines that the effect of the dumping or subsidization, as the case may be,

is such as to cause or threaten material injury to an established dome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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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or is such as to retard materially the establishment of a domes tic

industry.

(b) T he CONT RACT ING PART IES may w aive the requirement of subparagraph

(a) of this paragraph so as to permit a contracting party to levy an anti- dumping

or countervailing duty on the importation of any product for the purpose of

offs etting dumping or subs idization w hich causes or threatens material injury to

an industry in the territory of another contracting party exporting the product

concerned to the territory of the importing contracting party. T he CONT RACT ING

PART IES shall w aive the requirements of sub- paragraph (a) of this paragraph, so

as to permit the levying of a countervailing duty, in cases in w hich they find that

a subsidy is causing or threatening material injury to an industry in the territory

of another contracting party exporting the product concerned to the territory of the

importing contracting party.

(c) In exceptional circums tances , how ever, w here delay might cause damage

w hich w ould be difficult to repair, a contracting party may levy a countervailing

duty for the purpose referred to in sub- paragraph (b) of this paragraph w ithout

the prior approval of the CONT RACT ING PART IES; Provided that such action

shall be reported immediately to the CONT RACT ING PART IES and that the

countervailing duty shall be w ithdraw n promptly if the CONT RACT ING PART IES

disapprove.

7. A system for the s tabilization of the domes tic price or of the return to domes tic

producers of a primary commodity, independently of the movements of export

prices , w hich results at times in the sale of the commodity for export at a price

low er than the comparable price charged for the like commodity to buyers in the

domestic market, shall be presumed not to result in material injury w ithin the

meaning of paragraph 6 if it is determined by consultation among the contracting

parties subs tantially interested in the commodity concerned that:

(a) the system has also resulted in the sale of the commodity for export a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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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higher than the comparable price charged for the like commodity to buyers

in the domestic market, and

(b) the system is so operated, either because of the effective regulation of

production, or otherw ise, as not to stimulate exports unduly or otherw ise seriously

prejudice the interests of other contracting parties .

NOT E T O ART ICLE VI

Parag raph 1

1. Hidden dumping by associated houses (that is , the sale by an importer at a

price below that corresponding to the price invoiced by an exporter w ith w hom

the importer is as sociated, and also below the price in the exporting country)

constitutes a form of price dumping w ith respect to w hich the margin of dumping

may be calculated on the bas is of the price at w hich the goods are resold by the

importer.

2. It is recognized that, in the case of imports from a country w hich has a

complete or substantially complete monopoly of its trade and w here all domes tic

prices are fixed by the State, special difficulties may exis t in determining price

comparability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 and in such cases importing

contracting parties may find it neces sary to take into account the possibility that a

strict comparison w ith domestic prices in such a country may not alw ays be

appropriate.

Parag raphs 2 an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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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s in many other cases in customs administration,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reasonable security (bond or cash depos it) for the payment of

anti- dumping or countervailing duty pending final determination of the facts in

any case of suspected dumping or subsidization.

2. Multiple currency practices can in certain circums tances cons titute a subsidy

to exports w hich may be met by countervailing duties under paragraph 3 or can

constitute a form of dumping by means of a partial depreciation of a country' s

currency w hich may be met by action under paragraph 2. By " multiple currency

practices " is meant practices by governments or sanctioned by governments .

Parag raph 6 ( b)

Waivers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sub- paragraph shall be granted only on

application by the contracting party proposing to levy an anti- dumping or

countervailing duty, as the case may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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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EEMEN T ON IMPLEMEN T A T ION OF A RT ICLE V I OF T HE

GEN ERA L A GREEMEN T ON T A RIFF S A N D T RA DE 1994

(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

PA RT I

Article 1

Principles

An anti- dumping measure shall be applied only under the circumstances

provided for in Article VI of the GAT T 1994 and pursuant to investigations

initiated1) and conducted in accordance w 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T he

follow ing provisions govern the application of Article VI of the GAT T 1994 in so

far as action is taken under anti- dumping legis lation or regulations .

Article 2

Determination of Dumping

2.1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a product is to be considered as being

dumped, i.e., introduced into the commerce of another country at less than its

normal value, if the export price of the product exported from one country to

another is less than the comparable price,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for the

like product w hen destined for consumption in the exporting country.

1) T he term "initiated" as used hereinafter means the procedural action by which a

Member formally commences an investigat ion as provided in Artic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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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When there are no sales of the like product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in

the domes tic market of the exporting country or w hen, because of the particular

market s ituation or the low volume of the sales in the domestic market of the

exporting country2), s uch sales do not permit a proper comparison, the margin of

dumping shall be determined by comparison w ith a comparable price of the like

product w hen exported to an appropriate third country provided that this price is

representative, or w ith the cost of production in the country of orig in plus a

reasonable amount for administrative, selling and any other costs and for profits .

2.2.1 Sales of the like product in the domestic market of the exporting country or

sales to a third country at prices below per unit (fixed and variable) costs of

production plus selling, general and adminis trative cos ts may be treated as

not be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by reason of price and may be

dis regarded in determining normal value only if the authorities3) determine

that such sales are made w ithin an extended period of time4) in subs tantial

quantit ies5) and are at prices w hich do not provide for the recovery of all

2) Sales of the like product destined for consumption in the domes tic market of the

exporting country shall normally be considered a sufficient quantity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normal value if such sales cons titute 5 per cent or more of the sales of the

product under consideration to the import ing country, provided that a lower ratio should

be acceptable where the evidence demonstrates that domes tic sales at such low er ratio

are nonetheless of sufficient magnitude to provide for a proper comparison.
3) When in this Agreement the term "authorities " is used, it shall be interpreted as

meaning authorities at an appropriate senior level.
4) T he extended period of time should normally be one year but shall in no case be less

than six months.
5) Sales below per unit cost are made in substantial quantities when the authorities

es tablish that the w eighted average selling price of the transactions under considerat ion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normal value is below the weighted average unit cost or

that the volume of sales below per unit costs represents not less than 20 per cent of

the volume sold in transact ions under consideration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norma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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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s w 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If prices w hich are below cos ts at

the time of sale are above w eighted average costs for the period of

investigation, such prices shall be considered to provide for recovery of cos ts

w 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2.2.1.1 F or the purpose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 cos ts shall normally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records kept by the exporter or producer under

investigation, provided that such records are in accordance w ith the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of the exporting country and

reasonably reflect the costs associated w ith the production and sale of

the product under consideration. Authorities shall cons ider all available

evidence on the proper allocation of costs , including that w hich is made

available by the exporter or producer in the course of the investigation

provided that such allocations have been historically utilized by the

exporter or producer,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establishing appropriate

amortization and depreciation periods and allow ances for capital

expenditures and other development costs . Unles s already reflected in the

cost allocations under this sub- paragraph, cos ts shall be adjusted

appropriately for those non- recurring items of cos t w hich benefit future

and/or current production, or for circums tances in w hich costs during the

period of investigation are affected by start- up operations 6).

2.2.2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 the amounts for

adminis trative selling and any other costs and for profits shall be based on

actual data pertaining to production and sales in the ordinary course of

6) T he adjus tment made for start- up operations shall reflect the costs at the end of the

s tart- up period or, if that period ex tends beyond the period of investigation, the most

recent costs w hich can reasonably be taken into account by the authorities during the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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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of the like product by the exporter or producer under inves tigation.

When such amounts cannot be determined on this bas is , the amounts may

be determined on the bas is of:

(i) the actual amounts incurred and realized by the exporter or producer in

ques tion in respect of production and sales in the domestic market of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same general category of products ;

(ii) the w eighted average of the actual amounts incurred and realized by other

exporters or producers subject to investigation in respect of production and

sales of the like product in the domes tic market of the country of orig in;

(iii) any other reasonable method, provided that the amount for profit so

established shall not exceed the profit normally realized by other exporters

or producers on sales of products of the same general category in the

domestic market of the country of origin.

2.3 In cases w here there is no export price or w here it appears to the authorities

concerned that the export price is unreliable because of as sociation or a

compensatory arrangement betw een the exporter and the importer or a third party,

the export price may be cons tructed on the basis of the price at w hich the

imported products are firs t resold to an independent buyer, or if the products are

not resold to an independent buyer, or not resold in the condition as imported, on

such reasonable bas is as the authorities may determine.

2.4 A fair comparison shall be made betw een the export price and the normal

value. T his comparison shall be made at the same level of trade, normally at the

ex- factory level, and in respect of sales made at as nearly as poss ible the same

time. Due allow ance shall be made in each case, on its merits , for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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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hich affect price comparability, including differences in conditions and terms of

sale, taxation, levels of trade, quantit ies , physical characteris tics , and any other

differences w hich are also demonstrated to affect price comparability7). In the

cases referred to in paragraph 3 of Article 2, allow ances for costs , including duties

and taxes , incurred betw een importation and resale, and for profits accruing,

should also be made. If in these cases , price comparability has been affected, the

authorities shall establish the normal value at a level of trade equivalent to the

level of trade of the constructed export price, or make due allow ance as w arranted

under this paragraph. T he authorities shall indicate to the parties in ques tion w hat

information is necessary to ensure a fair comparison and shall not impose an

unreasonable burden of proof on those parties .

2.4.1 When the price comparison under this paragraph requires a conversion of

currencies , such convers ion should be made us ing the rate of exchange on

the date of sale8), provided that w hen a sale of foreign currency on forw ard

markets is directly linked to the export sale involved, the rate of exchange

in the forw ard sale shall be used. Fluctuations in exchange rates shall be

ignored and, in an investigation the authorities shall allow exporters at leas t

60 days to have adjusted their export prices to reflect sustained movements

during the period of investigation.

2.4.2 Subject to the provisions governing fair comparison in paragraph 4 of this

Article, the exis tence of margins of dumping during the investigation phase

shall normally be es tablished on the basis of a comparison of a w eighted

average normal value w ith a w eighted average of prices of all comparable

7) It is unders tood that some of the above factors may overlap, and authorities shall ensure

that they do not duplicate adjus tments that have been already made under this provision.
8) Normally, the date of sale w ould be the date of contract, purchase order , order

confirmation, or invoice, whichever establishes the material terms of s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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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rt transactions or by a comparison of normal value and export prices on

a transaction to transaction bas is . A normal value established on a w eighted

average bas is may be compared to prices of individual export transactions if

the authorities find a pattern of export prices w hich differ s ignificantly

among different purchasers , reg ions or time periods and if an explanation is

provided w hy such differences cannot be taken into account appropriately by

t h e u s e of a w eig h t ed av er a g e- t o- w eig h t ed av er a g e or t r a n s a ct ion - t o

- transaction comparison.

2.5 In the case w here products are not imported directly from the country of

orig in but are exported to the country of importation from an intermediate country,

the price at w hich the products are sold from the country of export to the country

of importation shall normally be compared w ith the comparable price in the

country of export. How ever, comparison may be made w ith the price in the

country of origin, if, for example, the products are merely trans- shipped through

the country of export, or such products are not produced in the country of export,

or there is no comparable price for them in the country of export.

2.6 T hroughout this Agreement the term "like product" ("produit s imilaire") shall

be interpreted to mean a product w hich is identical, i.e., alike in all respects to the

product under consideration, or in the absence of such a product, another product

w hich although not alike in all respects , has characteris tics closely resembling

those of the product under consideration.

2.7 T his Article is w ithout prejudice to the second Supplementary Provision to

paragraph 1 of Article VI in Annex I to the GAT T 1994.

Artic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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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tion of Injury9)

3.1 A determination of injury for purposes of Article VI of the GAT T 1994 shall

be based on positive evidence and involve an objective examination of both (a) the

volume of the dumped imports and the effect of the dumped imports on prices in

the domes tic market for like products , and (b) the consequent impact of these

imports on domes tic producers of such products .

3.2 With regard to the volume of the dumped imports ,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shall consider w hether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increase in dumped imports ,

either in absolute terms or relative to production or consumption in the importing

country. With regard to the effect of the dumped imports on prices ,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shall cons ider w hether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price

undercutting by the dumped imports as compared w ith the price of a like product

of the importing country, or w hether the effect of such imports is otherw ise to

depress prices to a s ignificant degree or prevent price increases , w hich otherw ise

w ould have occurred, to a significant degree. No one or several of these factors

can neces sarily give decis ive guidance.

3.3 Where imports of a product from more than one country are s imultaneously

subject to anti- dumping investigations, the inves tigating authorities may

cumulatively asses s effects of such imports only if they determine that (1) the

margin of dumping established in relation to the imports from each country is

more than de minimis as defined in paragraph 8 of Article 5 and that the volume

of imports from each country is not negligible and (2) a cumulative assessment of

9) Under this Agreement the term "injury" shall, unless otherwise specified, be taken to

mean material injury to a domestic industry, threat of material injury to a domestic

industry or material retard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such an industry and shall be

interpreted in accordance w ith the provis ions of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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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the imports is appropriate in light of the conditions of competit ion

betw een imported products and the conditions of competit ion betw een the imported

products and the like domestic product.

3.4 T he examination of the impact of the dumped imports on the domes tic

industry concerned shall include an evaluation of all relevant economic factors and

indices having a bearing on the state of the industry, including actual and

potential decline in sales , profits , output, market share, productivity, return on

investments , or utilization of capacity; factors affecting domestic prices; the

magnitude of the margin of dumping; actual and potential negative effects on cash

flow , inventories , employment, w ages , grow th, ability to raise capital or

investments . T his lis t is not exhaustive, nor can one or several of these factors

necessarily g ive decis ive guidance.

3.5 It must be demonstrated that the dumped imports are, through the effects of

dumping, as set forth in paragraphs 2 and 4 of this Article, causing injury w ithin

the meaning of this Agreement. T he demonstration of a causal relationship

betw een the dumped imports and the injury to the domes tic industry shall be

based on an examination of all relevant evidence before the authorities . T he

authorities shall also examine any know n factors other than the dumped imports

w hich at the same time are injuring the domestic industry, and the injuries caused

by these other factors must not be attributed to the dumped imports . F actors

w hich may be relevant in this respect include, inter alia, the volume and prices of

imports not sold at dumping prices , contraction in demand or changes in the

patterns of 3.6 consumption, trade restrictive practices of and competit ion betw een

the foreign and domes tic producers , developments in technology and the export

performance and productivity of the domes tic industry.

3.6 T he effect of the dumped imports shall be assessed in relation to the domes 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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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of the like product w hen available data permit the separate

identification of that production on the basis of such criteria as the production

process , producers ' sales and profits . If such separate identification of that

production is not poss ible, the effects of the dumped imports shall be assessed by

the examination of the production of the narrow est group or range of products ,

w hich includes the like product, for w hich the necessary information can be

provided.

3.7 A determination of a threat of material injury shall be based on facts and not

merely on allegation, conjecture or remote possibility. T he change in circums tances

w hich w ould create a situation in w hich the dumping w ould cause injury mus t be

clearly foreseen and imminent10). In making a determination regarding the

existence of a threat of material injury, the authorities should cons ider, inter alia,

such factors as:

( ) a significant rate of increase of dumped imports into the domestic market

indicating the likelihood of substantially increased importations;

( ) sufficient freely disposable or an imminent, subs tantial increase in capacity

of the exporter indicating the likelihood of substantially increased dumped

exports to the importing country' s market, taking into account the

availability of other export markets to absorb any additional exports ;

( ) w hether imports are entering at prices that w ill have a significant

depres sing or suppressing effect on domestic prices , and w ould likely

increase demand for further imports ; and

10) One example, though not an exclusive one, is that there is convincing reason to believe

that there will be, in the near future, subs tantially increased importations of the product

at dumped pr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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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ventories of the product being investigated.

No one of these factors by itself can necessarily g ive decis ive guidance but the

totality of the factors considered must lead to the conclusion that further dumped

exports are imminent and that, unles s protective action is taken, material injury

w ould occur.

3.8 W ith respect to cases w here injury is threatened by dumped imports , the

application of anti- dumping measures shall be cons idered and decided w ith special

care.

Article 4

Definition of Domestic Industry

4.1 F 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term "domestic industry" shall be

interpreted as referring to the domestic producers as a w hole of the like products

or to those of them w hose collective output of the products constitutes a major

proportion of the total domes tic production of those products , except that

( ) w hen producers are related11) to the exporters or importers or are

11) For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producers shall be deemed to be related to exporters

or importers only if (a) one of them directly or indirect ly controls the other; or (b) both

of them are directly or indirectly controlled by a third person; or (c) together they

directly or indirectly control a third person, provided that there are grounds for

believing or suspect ing that the effect of the relationship is such as to cause the

producer concerned to behave differently from non- related producers . For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one shall be deemed to control another w hen the former is legally or

operationally in a posit ion to exercise restraint or direction over the l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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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selves importers of the allegedly dumped product, the term "domestic

industry" may be interpreted as referring to the rest of the producers;

( ) in exceptional circums tances the territory of a Member may, for the

production in question, be divided into tw o or more competit ive markets

and the producers w ithin each market may be regarded as a separate

industry if (a) the producers w ithin such market sell all or almost all of

their production of the product in question in that market, and (b) the

demand in that market is not to any substantial degree supplied by

producers of the product in question located els ew here in the territory. In

such circums tances , injury may be found to exist even w here a major

portion of the total domes tic indus try is not injured, provided there is a

concentration of dumped imports into such an isolated market and provided

further that the dumped imports are causing injury to the producers of all

or almost all of the production w ithin such market.

4.2 When the domestic industry has been interpreted as referring to the producers

in a certain area, i.e., a market as defined in paragraph 1(ii), anti- dumping

dutiesshall be levied12) only on the products in question consigned for final

consumption to that area. When the constitutional law of the importing country

does not permit the levying of anti- dumping duties on such a bas is , the importing

Member may levy the anti- dumping duties w ithout limitation only if (1) the

exporters shall have been given an opportunity to cease exporting at dumped

prices to the area concerned or otherw ise give assurances pursuant to Article 8 of

this Agreement, and adequate assurances in this regard have not been promptly

given, and (2) such duties cannot be levied only on products of specific producers

w hich supply the area in question.

12) As used in this Agreement "levy" shall mean the definit ive or final legal asses sment or

collection of a duty or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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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Where tw o or more countries have reached under the provis ions of paragraph

8(a) of Article XXIV of the GAT T 1994 such a level of integration that they have

the characteris tics of a s ingle, unified market, the industry in the entire area of

integration shall be taken to be the domestic indus try referred to in paragraph 1

above.

4.4 T he provis ions of paragraph 6 of Article 3 shall be applicable to this Article.

Article 5

Initiation and Subsequent Investigation

5.1 Except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6 of Article 5, an inves tigation to

determine the existence, degree and effect of any alleged dumping shall be

initiated upon a w ritten application by or on behalf of the domestic indus try.

5.2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include evidence of (a) dumping, (b)

injury w ithin the meaning of Article VI of the GAT T 1994 as interpreted by this

Agreement and (c) a causal link betw een the dumped imports and the alleged

injury. Simple assertion, unsubs tantiated by relevant evidence, cannot be

considered sufficient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is paragraph. T he application

shall contain such information as is reasonably available to the applicant on the

follow ing:

( ) identity of the applicant and a description of the volume and value of the

domestic production of the like product by the applicant. W here a w ritten

application is made on behalf of the domestic industry, the application shall

identify the indus try on behalf of w hich the application is made by a lis 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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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know n domestic producers of the like product (or associations of

domestic producers of the like product) and, to the extent pos sible, a

description of the volume and value of domestic production of the like

product accounted for by such producers;

( ) a complete description of the allegedly dumped product, the names of the

country or countries of origin or export in question, the identity of each

know n exporter or foreign producer and a lis t of know n persons importing

the product in question;

( ) information on prices at w hich the product in question is sold w hen

des tined for consumption in the domestic markets of the country or

countries of origin or export (or, w here appropriate, information on the

prices at w hich the product is sold from the country or countries of orig in

or export to a third country or countries or on the constructed value of

the product) and information on export prices or, w here appropriate, on the

prices at w hich the product is firs t resold to an independent buyer in the

importing country;

( ) information on the evolution of the volume of the allegedly dumped imports ,

the effect of these imports on prices of the like product in the domes tic

market and the consequent impact of the imports on the domestic indus try,

as demonstrated by relevant factors and indices having a bearing on the

s tate of the domes tic indus try, such as those lis ted in paragraphs 2 and 4

of Article 3.

5.3 T he authorities shall examine the accuracy and adequacy of the evidence

provided in the application to determine w hether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to

jus tify the initiation of an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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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An investigation shall not be initiated pursuant to paragraph 1 unles s the

authorities have determined, on the bas is of an examination of the degree of

support for, or opposition to, the application expres sed13) by domes tic producers of

the like product, that the application has been made by or on behalf of the

domestic industry14). T he application shall be considered to have been made "by or

on behalf of the domes tic industry" if it is supported by those domes tic producers

w hose collective output constitutes more than 50 per cent of the total production

of the like product produced by that portion of the domestic indus try express ing

either support for or oppos ition to the application. How ever, no investigation shall

be initiated w hen domes tic producers expres sly supporting the application account

for less than 25 per cent of total production of the like product produced by the

domestic indus try.

5.5 T he authorities shall avoid, unless a decis ion has been made to initiate an

investigation, any publicizing of the application for the initiation of an

investigation. How ever, after receipt of a properly documented application and

before proceeding to initiate an inves tigation, the authorities shall notify the

government of the exporting country concerned.

5.6 If in special circumstances, the authorities concerned decide to initiate an

investigation w ithout having received a w ritten application by or on behalf of a

domestic industry for the initiation of such investigation, they shall proceed only if

they have sufficient ev idence of dumping, injury and a causal link, as described in

13) In the case of fragmented indus tries involving an except ionally large number of

producers , authorities may determine support and opposition by using statis tically valid

sampling techniques.
14) Members are aware that in the territory of certain Members, employees of domestic

producers of the like product or representatives of those employees, may make or

support an application for an investigation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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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graph 2, to jus tify the initiation of an investigation.

5.7 T he evidence of both dumping and injury shall be considered simultaneously

(a) in the decis ion w hether or not to initiate an investigation, and (b) thereafter,

during the course of the investigation, s tarting on a date not later than the

earliest date on w hich in accordance w ith the provis ions of this Agreement

provisional measures may be applied.

5.8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rejected and an investigation shall

be terminated promptly as soon as the authorities concerned are satisfied that

there is not sufficient evidence of either dumping or of injury to justify proceeding

w ith the case. T here shall be immediate termination in cases w here the authorities

determine that the margin of dumping is de minimis , or that the volume of

dumped imports , actual or potential, or the injury, is negligible. T he margin of

dumping shall be considered to be de minimis if this margin is les s than 2 per

cent, expres sed as a percentage of the export price. T he volume of dumped

imports shall normally be regarded as neglig ible if the volume of dumped imports

from a particular country is found to account for less than 3 per cent of imports

of the like product in the importing country unless countries w hich individually

account for less than 3 per cent of the imports of the like product in the

importing country collectively account for more than 7 per cent of imports of the

like product in the importing country.

5.9 An anti- dumping proceeding shall not hinder the procedures of customs

clearance.

5.10 Investigations shall, except in special circumstances, be concluded w ithin one

year after their initiation, and in no case more than 18 mont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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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Evidence

6.1 All interes ted parties in an anti- dumping inves tigation shall be given notice of

the information w hich the authorities require and ample opportunity to present in

w riting all evidence w hich they consider relevant in respect of the investigation in

question.

6.1.1 Exporters or foreign producers receiving ques tionnaires used in an

anti- dumping investigation shall be given at least thirty days for reply15).

Due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any reques t for an extension of the

thirty day period and, upon cause show n, such an extens ion should be

granted w henever practicable.

6.1.2 Subject to the requirement to protect confidential information, evidence

presented in w riting by one interested party shall be made available

promptly to other interested parties participating in the investigation.

6.1.3 As soon as an investigation has been initiated, the authorities shall provide

the full tex t of the w ritten application received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5 to the know n exporters16) and to the authorities of the exporting country

15) As a general rule, the time- limit for exporters shall be counted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ques tionnaire, which for this purpose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received one

week from the day on which it w as sent to the respondent or t ransmitted to the

appropriate diplomatic representat ive of the exporting country or in the case of a

separate customs territory Member of the WT O, an official representat ive of the

exporting territory.
16) It being understood that, where the number of exporters involved is particularly high,

the full text of the w ritten application should instead be provided only to the authorities

of the exporting country or to the relevant trad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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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make it available, upon request, to other interested parties involved. Due

regard shall be paid to the requirement for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5 below .

6.2 T hroughout the anti- dumping investigation all interested parties shall have a

full opportunity for the defence of their interes ts . T o this end, the authorities shall,

on request, provide opportunities for all interes ted parties to meet those parties

w ith adverse interests , so that oppos ing view s may be presented and rebuttal

arguments offered. Provision of such opportunities must take account of the need

to preserve confidentiality and of the convenience to the parties . T here shall be no

obligation on any party to attend a meeting, and failure to do so shall not be

prejudicial to that party' s case. Interested parties shall also have the right, on

jus tification, to present other information orally.

6.3 Oral information provided under paragraph 2 shall be taken into account by the

authorities only insofar as it is subsequently reproduced in w riting and made

available to other interested parties , as provided for in sub- paragraph 1.2.

6.4 T he authorities shall w henever practicable provide timely opportunities for all

interes ted parties to see all information that is relevant to the presentation of their

cases , that is not confidential as defined in paragraph 5 and that is used by the

authorities in an anti- dumping inves tigation, and to prepare presentations on the

basis of this information.

6.5 Any information w hich is by nature confidential, (for example, because its

disclosure w ould be of significant competit ive advantage to a competitor or

because its dis closure w ould have a s ignificantly adverse effect upon a person

supplying the information or upon a person from w hom he acquired the

information) or w hich is provided on a confidential bas is by parties to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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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ion shall, upon good cause show n, be treated as such by the authorities .

Such information shall not be disclosed w ithout specific permis sion of the party

submitting it17).

6.5.1 T he authorities shall require interested parties providing confidential

information to furnish non- confidential summaries thereof. T hese summaries

shall be in sufficient detail to permit a reasonable understanding of the

substance of the information submitted in confidence.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such parties may indicate that such information is not

susceptible of summary. In such exceptional circums tances , a statement of

the reasons w hy summarization is not pos sible must be provided.

6.5.2 If the authorities find that a request for confidentiality is not w arranted and

if the supplier of the information is either unw illing to make the information

public or to authorize its disclosure in generalized or summary form, the

authorities may disregard such information unless it can be demons trated to

their s atisfaction from appropriate sources that the information is correct18).

6.6 Except in circumstances provided for in paragraph 8, the authorities shall

during the course of an investigation satisfy themselves as to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supplied by interested parties upon w hich their findings are based.

6.7 In order to verify information provided or to obtain further details , the

authorities may carry out investigations in other countries as required, provided

they obtain the agreement of the firms concerned and provided they notify the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 of the country in question and unless the latter

17) Members are aware that in the territory of certain Members disclosure pursuant to a

narrow ly- drawn protective order may be required.
18) Members agree that requests for confidentiality should not be arbitrarily rej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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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 to the investigation. T he procedures described in Annex I shall apply to

verifications carried out in exporting countries . T he authorities shall, subject to the

requirement to protect confidential information, make the results of any

verifications available or provide disclosure thereof pursuant to paragraph 9, to the

firms to w hich they pertain and may make such results available to the

applicants .

6.8 In cases in w hich any interested party refuses access to, or otherw ise does

not provide, neces sary information w ithin a reasonable period or significantly

impedes the investigation, preliminary and final determinations, affirmative or

negative, may be made on the basis of the facts available. T he provis ions of

Annex II shall be observed in the application of this paragraph.

6.9 T he authorities shall, before a final determination is made, inform all interested

parties of the essential facts under consideration w hich form the basis for the

decis ion w hether to apply definitive measures . Such disclosure should take place in

sufficient time for the parties to defend their interests .

6.10 T he authorities shall, as a rule, determine an individual margin of dumping

for each know n exporter or producer concerned of the product under investigation.

In cases w here the number of exporters , producers , importers or types of products

involved is so large as to make such a determination impracticable, the authorities

may limit their examination either to a reasonable number of interes ted parties or

products by using samples w hich are s tatis tically valid on the bas is of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authorities at the time of the selection, or to the largest

percentage of the volume of the exports from the country in question w hich can

reasonably be inves tigated.

6.10.1 Any selection of exporters , producers , importers or types of products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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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is paragraph shall preferably be chosen in consultation w ith and

w ith the consent of the exporters , producers or importers concerned.

6.10.2 In cases w here the authorities have limited their examination, as provided

for in this paragraph, they shall nevertheless determine an individual margin

of dumping for any exporter or producer not initially selected w ho submits

the necessary information in time for that information to be cons idered

during the course of the investigation, except w here the number of

exporters or producers is so large that individual examinations w ould be

unduly burdensome to the authorities and prevent the timely completion of

the investigation. Voluntary responses shall not be discouraged.

6.11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interested parties" shall include:

( ) an exporter or foreign producer or the importer of a product subject to

investigation, or a trade or busines s association a majority of the members

of w hich are producers , exporters or importers of such product;

( ) the government of the exporting country; and

( ) a producer of the like product in the importing country or a trade and

busines s association a majority of the members of w hich produce the like

product in the importing country.

T his lis t shall not preclude Members from allow ing domes tic or foreign parties

other than those mentioned above to be included as interes ted parties .

6.12 T he authorities shall provide opportunities for industrial users of the product

under investigation, and for representative consumer organizations in cases w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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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duct is commonly sold at the retail level, to provide information w hich is

relevant to the investigation regarding dumping, injury and causality.

6.13 T he authorities shall take due account of any difficulties experienced by

interes ted parties , in particular small companies , in supplying information requested

and provide any as sis tance practicable.

6.14 T he procedures set out above are not intended to prevent the authorities of a

Member from proceeding expeditiously w ith regard to initiating an investigation,

reaching preliminary or final determinations, w hether affirmative or negative, or

from applying provisional or final measures , in accordance w ith relevant provis ions

of this Agreement.

Article 7

Provisional Measures

7.1 Provis ional measures may be applied only if:

( ) an inves tigation has been initiated in accordance w 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5, a public notice has been given to that effect and interested

parties have been given adequate opportunities to submit information and

make comments;

( ) a preliminary affirmative determination has been made of dumping and

consequent injury to a domestic indus try; and

( ) the authorities concerned judge such measures neces sary to prevent injury

being caused during the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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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Provisional measures may take the form of a provisional duty or, preferably, a

security - by cash deposit or bond - equal to the amount of the anti- dumping

duty provis ionally es timated, being not greater than the provisionally estimated

margin of dumping. Withholding of appraisement is an appropriate provisional

measure, provided that the normal duty and the estimated amount of the

anti- dumping duty be indicated and as long as the w ithholding of appraisement is

subject to the same conditions as other provisional measures .

7.3 Provis ional measures shall not be applied sooner than 60 days from the date of

initiation of the investigation.

7.4 T he application of provis ional measures shall be limited to as short a period as

possible, not exceeding four months or, on decis ion of the authorities concerned,

upon reques t by exporters representing a s ignificant percentage of the trade

involved, to a period not exceeding six months .

When authorities , in the course of an inves tigation, examine w hether a duty low er

than the margin of dumping w ould be sufficient to remove injury, these periods

may be six and nine months , respectively.

7.5 T he relevant provis ions of Article 9 shall be follow ed in the appl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

Article 8

Price Undertakings

8.1 Proceedings may19) be suspended or terminated w ithout the impos ition of

provisional measures or anti- dumping duties upon receipt of satis factory volu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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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takings from any exporter to revise its prices or to cease exports to the area

in question at dumped prices so that the authorities are satisfied that the injurious

effect of the dumping is eliminated. Price increases under such undertakings shall

not be higher than necessary to eliminate the margin of dumping. It is desirable

that the price increases be less than the margin of dumping if such increases

w ould be adequate to remove the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8.2 Price undertakings shall not be sought or accepted from exporters unles s the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country have made a preliminary affirmative

determination of dumping and injury caused by such dumping.

8.3 Undertakings offered need not be accepted if the authorities cons ider their

acceptance impractical, for example, if the number of actual or potential exporters

is too great, or for other reasons, including reasons of general policy. Should the

case aris e and w here practicable, the authorities shall provide to the exporter the

reasons w hich have led them to cons ider acceptance of an undertaking as

inappropriate, and shall, to the extent pos sible, g ive the exporter an opportunity to

make comments thereon.

8.4 If the undertakings are accepted, the inves tigation of dumping and injury shall

nevertheles s be completed if the exporter so desires or the authorities so decide.

In such a case, if a negative determination of dumping or injury is made, the

undertaking shall automatically lapse except in cases w here such a determination

is due in large part to the existence of a price undertaking . In such cases the

authorities may require that an undertaking be maintained for a reasonable period

consis tent w ith the provis ions of this Agreement. In the event that an affirmative

19) T he w ord "may" shall not be interpreted to allow the s imultaneous continuation of

proceedings with the implementation of price undertakings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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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tion of dumping and injury is made, the undertaking shall continue

consis tent w ith its terms and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8.5 Price undertakings may be suggested by the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country, but no exporter shall be forced to enter into such an undertaking. T he

fact that exporters do not offer such undertakings, or do not accept an invitation

to do so, shall in no w ay prejudice the consideration of the case. How ever, the

authorities are free to determine that a threat of injury is more likely to be

realized if the dumped imports continue.

8.6 Authorities of an importing country may require any exporter from w hom

undertakings have been accepted to provide periodically information relevant to the

fulfilment of such undertakings , and to permit verification of pertinent data. In

case of violation of undertakings , the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country may

take, under this Agreement in conformity w ith its provis ions, expeditious actions

w hich may constitute immediate appl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using the best

information available. In such cases definitive duties may be levied in accordance

w ith this Agreement on goods entered for consumption not more than ninety days

before the application of such provisional measures , except that any such

retroactive as ses sment shall not apply to imports entered before the violation of

the undertaking .

Article 9

Impos ition and Collection of Anti- Dumping Duties

9.1 T he decis ion w hether or not to impose an anti- dumping duty in cases w here

all requirements for the imposition have been fulfilled and the decis ion w hether the

amount of the anti- dumping duty to be imposed shall be the full margi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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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mping or les s , are decis ions to be made by the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country or cus toms territory. It is desirable that the impos ition be permiss ive in

all countries or customs territories Members , and that the duty be less than the

margin, if such lesser duty w ould be adequate to remove the injury to the

domestic indus try.

9.2 When an anti- dumping duty is imposed in respect of any product, such anti-

dumping duty shall be collected in the appropriate amounts in each case, on a

non- discriminatory bas is on imports of such product from all sources found to be

dumped and causing injury, except as to imports from those sources from w hich

price undertakings under the terms of this Agreement have been accepted. T he

authorities shall name the supplier or suppliers of the product concerned. If,

how ever, s everal suppliers from the same country are involved, and it is

impracticable to name all these suppliers , the authorities may name the supplying

country concerned. If s everal suppliers from more than one country are involved,

the authorities may name either all the suppliers involved, or, if this is

impracticable, all the supplying countries involved.

9.3 T he amount of the anti- dumping duty shall not exceed the margin of dumping

as established under Article 2.

9.3.1 When the amount of the anti- dumping duty is asses sed on a retrospective

basis , the determination of the final liability for payment of anti- dumping

duties shall take place as soon as poss ible, normally w ithin 12 months, and

in no case more than 18 months, after the date on w hich a request for a

final asses sment of the amount of anti- dumping duty has been made20). Any

20) It is understood that the observance of the time- limits mentioned in this sub- paragraph

and in sub- paragraph 2 may not be poss ible w here the product in question is subject

to judicial review proceedin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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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und shall be made promptly and normally in not more than 90 days

follow ing the determination of final liability made pursuant to this

sub- paragraph. In any case, w here a refund is not made w ithin 90 days the

authorities shall provide an explanation if so requested.

9.3.2 When the amount of the anti- dumping duty is assessed on a prospective

basis , provision shall be made for a prompt refund, upon request, of any

duty paid in exces s of the margin of dumping . A refund of any such duty

paid in excess of the actual margin of dumping shall normally take place

w ithin 12 months , and in no case more than 18 months, after the date on

w hich a request for a refund, duly supported by evidence, has been made by

an importer of the product subject to the anti- dumping duty. T he refund

authorized should normally be made w ithin 90 days of the above- noted

decis ion.

9.3.3 In determining w hether and to w hat extent a reimbursement should be made

w hen the export price is constructed in accordance w ith paragraph 3 of

Article 2, authorities should take account of any change in normal value, any

change of cos ts incurred betw een importation and resale, and any movement

in the resale price w hich is duly reflected in subsequent selling prices , and

should calculate the export price w ith no deduction for the amount of

anti- dumping duties paid w hen conclus ive evidence of the above is provided.

9.4 When the authorities have limited their examination in accordance w ith the

second sentence of paragraph 10 of Article 6, any anti- dumping duty applied to

imports from exporters or producers not included in the examination shall not

exceed:

( ) the w eighted average margin of dumping es tablished w ith respect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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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ed exporters or producers or,

( ) w here the liability for payment of anti- dumping duties is calculated on the

basis of a prospective normal value, the difference betw een the w eighted

average normal value of the selected exporters or producers and the export

prices of exporters or producers not individually examined,provided that the

authorities shall disregard for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any zero and

de minimis margins and margins established under the circumstances

referred to in paragraph 8 of Article 6. T he authorities shall apply

individual duties or normal values to imports from any exporter or producer

not included in the examination w ho has provided the neces sary information

during the course of the investigation, as provided for in sub- paragraph

10.2 of Article 6.

9.5 If a product is subject to anti- dumping duties in an importing Member, the

authorities shall promptly carry out a review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individual margins of dumping for any exporters or producers in the exporting

country in question w ho have not exported the product to the importing Member

during the period of investigation provided that these exporters or producers can

show that they are not related to any of the exporters or producers in the

exporting country w ho are subject to the anti- dumping duties on the product.

Such a review shall be initiated and carried out on an accelerated bas is , compared

to normal duty assessment and review proceedings in the importing country. No

anti- dumping duties shall be levied on imports from such exporters or producers

w hile the review is being carried out. T he authorities may, how ever, w ithhold

appraisement and/ or request guarantees to ensure that, should such a review

result in a determination of dumping in respect of such producers or exporters ,

anti- dumping duties can be levied retroactively to the date of the initiation of the

re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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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Retroactivity

10.1 Provisional measures and anti- dumping duties shall only be applied to

products w hich enter for consumption after the time w hen the decis ion taken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7 and paragraph 1 of Article 9, respectively, enters

into force, subject to the exceptions set out in this Article.

10.2 Where a final determination of injury (but not of a threat thereof or of a

material retardation of the es tablishment of an industry) is made or, in the case of

a final determination of a threat of injury, w here the effect of the dumped imports

w ould, in the absence of the provisional measures , have led to a determination of

injury, anti- dumping duties may be levied retroactively for the period for w hich

provisional measures , if any, have been applied.

10.3 If the definitive anti- dumping duty is higher than the provis ional duty paid or

payable, or the amount es timated for the purpose of the security, the difference

shall not be collected. If the definitive duty is low er than the provis ional duty paid

or payable, or the amount estimated for the purpose of the security, the difference

shall be reimbursed or the duty recalculated, as the case may be.

10.4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2 above, w here a determination of threat of

injury or material retardation is made (but no injury has yet occurred) a definitive

anti- dumping duty may be imposed only from the date of the determination of

threat of injury or material retardation and any cash deposit made during the

period of the application of provis ional measures shall be refunded and any bonds

released in an expeditious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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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W here a final determination is negative, any cash depos it made during the

period of the application of provis ional measures shall be refunded and any bonds

released in an expeditious manner.

10.6 A definitive anti- dumping duty may be levied on products w hich w ere

entered for consumption not more than 90 days prior to the date of appl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 w hen the authorities determine for the dumped product in

question that:

( ) there is a his tory of dumping w hich caused injury or that the importer

w as, or should have been, aw are that the exporter practises dumping and

that such dumping w ould cause injury, and

( ) the injury is caused by massive dumped imports of a product in a

relatively short time w hich in light of the timing and the volume of the

dumped imports and other circumstances (such as a rapid build- up of

inventories of the imported product) is likely to seriously undermine the

remedial effect of the definitive anti- dumping duty to be applied, provided

that the importers concerned have been given an opportunity to comment.

10.7 T he authorities may, after initiating an investigation, take such measures as

the w ithholding of apprais ement or assessment as may be necessary to collect

anti- dumping duties retroactively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6, once they have

sufficient evidence that the conditions set forth in that paragraph are satis fied.

10.8 No duties shall be levied retroactively pursuant to paragraph 6, on products

entered for consumption prior to the date of initiation of the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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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

Duration and Review of Anti- Dumping Duties and Price Undertakings

11.1 An anti- dumping duty shall remain in force only as long as and to the

extent neces sary to counteract dumping w hich is caus ing injury.

11.2 T he authorities shall rev iew the need for the continued impos ition of the

duty, w here w arranted, on their ow n initiative or, provided that a reasonable

period of time has elapsed since the imposition of the definitive anti- dumping

duty, upon request by any interested party w hich submits positive information

substantiating the need for a review 21). Interested parties shall have the right to

request the authorities to examine w hether the continued imposition of the duty is

necessary to offset dumping , w hether the injury w ould be likely to continue or

recur if the duty w ere removed or varied, or both. If, as a result of the review

under this paragraph, the authorities determine that the anti- dumping duty is no

longer w arranted, it shall be terminated immediately.

11.3 Notw 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any definitive

anti- dumping duty shall be terminated on a date not later than five years from its

imposition (or from the date of the most recent rev iew under paragraph 2 if that

review has covered both dumping and injury, or under this paragraph), unles s the

authorities determine, in a review initiated before that date on their ow n initiative

or upon a duly subs tantiated request made by or on behalf of the domestic

industry w 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prior to that date, that the expiry of

the duty w ould be likely to lead to continuation or recurrence of dumping and

21) A determination of final liability for payment of anti- dumping duties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3 of Article 9 does not by itself constitute a review within the meaning of

this Art 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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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jury22). T he duty may remain in force pending the outcome of such a review .

11.4 T he provisions of Article 6 regarding evidence and procedure shall apply to

any review carried out under this Article. Any such review shall be carried out

expeditious ly and shall normally be concluded w ithin tw elve months of the date of

initiation of the review .

11.5 T he provis ions of this Article shall mutatis mutandis apply to price

undertakings accepted under Article 8.

Article 12

Public Notice and Explanation of Determinations

12.1 W hen the authorities are satis fied that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to justify

the initiation of an anti- dumping investigation pursuant to Article 5, the Member

or Members the products of w hich are subject to such investigation and other

interes ted parties know n to the inves tigating authorities to have an interes t therein

shall be notified and a public notice shall be given.

12.1.1 A public notice of the initiation of an investigation shall contain or

otherw ise make available through a separate report Where authorities

provide information and explanations under the provis ions of this Article in

a separate report23), adequate information on the follow ing:

22) When the amount of the ant i- dumping duty is assessed on a retrospective basis , a

finding in the most recent assessment proceeding under sub- paragraph 3.1 of Article 9

that no duty is to be levied shall not by itself require the authorities to terminate the

definit ive duty.
23) they shall ensure that such report is readily available to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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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name of the exporting country or countries and the product involved;

( ) the date of initiation of the investigation;

( ) the bas is on w hich dumping is alleged in the application;

( ) a summary of the factors on w hich the allegation of injury is based;

( ) the addres s to w hich representations by interested parties should be

directed;

( ) the time- limits allow ed to interes ted parties for making their v iew s know n.

12.2 Public notice shall be given of any preliminary or final determination, w hether

affirmative or negative, of any decis ion to accept an undertaking pursuant to

Article 8, of the termination of such an undertaking, and of the revocation of a

determination. Each such notice shall set forth or otherw ise make available

through a separate report in sufficient detail the findings and conclusions reached

on all issues of fact and law cons idered material by the inves tigating authorities .

All such notices and reports shall be forw arded to the Member or Members the

products of w hich are subject to such determination or undertaking and to other

interes ted parties know n to have an interes t therein.

12.2.1 A public notice of the imposition of provisional measures shall set forth or

otherw ise make available through a separate report sufficiently detailed

explanations for the preliminary determinations on dumping and injury and

shall refer to the matters of fact and law w hich have led to arguments

being accepted or rejected. Such a notice or report shall, due regard being

paid to the requirement for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co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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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articular:

( ) the names of the suppliers , or w hen this is impracticable, the supplying

countries involved;

( ) a description of the product w hich is sufficient for cus toms purposes;

( ) the margins of dumping established and a full explanation of the reasons

for the methodology used in the es tablishment and comparison of the

export price and the normal value under Article 2;

( ) considerations relevant to the injury determination as set out in Article 3;

( ) the main reasons leading to the determination.

12.2.2 A public notice of conclus ion or suspension of an investigation in the case

of an affirmative determination providing for the imposition of a definitive

duty or the acceptance of a price undertaking shall contain or otherw ise

make available through a separate report all relevant information on the

matters of fact and law and reasons w hich have led to the imposition of

final measures or the acceptance of a price undertaking, due regard being

paid to the requirement for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T he

notice or report shall in particular contain the information described .in

sub- paragraph 2.1 of Article 12, as w ell as the reasons for the acceptance

or rejection of relevant arguments or claims made by the exporters and

importers , and the basis for any decis ion made under sub- paragraph 10.2 of

Article 6.

12.2.3 A public notice of the termination or suspension of an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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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 ing the acceptance of an undertaking pursuant to Article 8 shall

include or otherw ise make available through a separate report the

non- confidential part of this undertaking.

12.3 T 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initiation

and completion of review s pursuant to Article 11 and to decis ions under Article 10

to apply duties retroactively.

Article 13

Judicial Review

Each Member, w hose national legis lation contains provis ions on anti- dumping

measures , shall maintain judicial, arbitral or administrative tribunals or procedures

for the purpose, inter alia, of the prompt review of administrative actions relating

to final determinations and review s of determinations w 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1 of this Agreement. Such tribunals or procedures shall be independent of

the authorities respons ible for the determination or review in ques tion.

Article 14

Anti- dumping action on behalf of a third country

14.1 An application for anti- dumping action on behalf of a third country shall be

made by the authorities of the third country requesting action.

14.2 Such an application shall be supported by price information to show that the

imports are being dumped and by detailed information to show that the alleged

dumping is causing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concerned in the third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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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e government of the third country shall afford all ass is tance to the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country to obtain any further information w hich the latter may

require.

14.3 T he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country in considering such an application

shall cons ider the effects of the alleged dumping on the industry concerned as a

w hole in the third country; that is to say the injury shall not be as sessed in

relation only to the effect of the alleged dumping on the indus try' s export to the

importing country or even on the industry' s total exports .

14.4 T he decis ion w hether or not to proceed w ith a case shall res t w ith the

importing country. If the importing country decides that it is prepared to take

action, the initiation of the approach to the Council for T rade in Goods seeking its

approval for such action shall res t w ith the importing country.

Article 15

Developing country Members

It is recognized that special regard must be given by developed country

Members to the special s ituation of developing country Members w hen considering

the application of anti- dumping measures under this Agreement. Poss ibilit ies of

constructive remedies provided for by this Agreement shall be explored before

applying anti- dumping duties w here they w ould affect the essential interes ts of

developing country Members .

PART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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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6

Committee on Anti- Dumping Practices

16.1 T here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is Agreement a Committee on

Anti- Dumping Practic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composed of

representatives from each of the Members . T he Committee shall elect its ow n

Chairman and shall meet not less than tw ice a year and otherw ise as envisaged

by relevant provis ions of this Agreement at the request of any Member. T he

Committee shall carry out responsibilit ies as assigned to it under this Agreement

or by the Members and it shall afford Members the opportunity of consulting on

any matters relating to the operation of the Agreement or the furtherance of its

objectives . T he WT O Secretariat shall act as the secretariat to the Committee.

16.2 T he Committee may set up subs idiary bodies as appropriate.

16.3 In carrying out their functions, the Committee and any subs idiary bodies may

consult w ith and seek information from any source they deem appropriate.

How ever, before the Committee or a subs idiary body seeks such information from

a source w ithin the jurisdiction of a Member, it shall inform the Member involved.

It shall obtain the consent of the Member and any firm to be consulted.

16.4 Members shall report w ithout delay to the Committee all preliminary or final

anti- dumping actions taken. Such report w ill be available in the WT O Secretariat

for inspection by government representatives . T he Members shall also submit, on

a semi- annual basis , reports of any anti- dumping actions taken w ithin the

preceding s ix months .

16.5 Each Member shall notify the Committee (a) w hich of its authoritie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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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ent to initiate and conduct investig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5 and (b) its

domestic procedures governing the initiation and conduct of such investigations .

Article 17

Consultation and Dispute Settlement

17.1 Except as otherw ise provided herein, 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is applicable to consultations and

the settlement of disputes under this Agreement.

17.2 Each Member shall afford sympathetic consideration to, and shall afford

adequate opportunity for consultation regarding , representations made by another

Member w ith respect to any matter affecting the operation of this Agreement.

17.3 If any Member considers that any benefit accruing to it , directly or indirectly,

under this Agreement is being nullified or impaired, or that the achievement of

any objective is being impeded, by another Member or Members , it may, w ith a

view to reaching a mutually satisfactory resolution of the matter, reques t in

w riting consultations w ith the Member or Members in ques tion. Each Member

shall afford sympathetic cons ideration to any reques t from another Member for

consultation.

17.4 If the Member that requested consultations considers that the consultations

pursuant to paragraph 3 of Article 17 have failed to achieve a mutually agreed

solution and final action has been taken by the administering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Member to levy definitive anti- dumping duties or to accept price

undertakings, it may refer the matter to the Dispute Settlement Body (DSB).

When a provisional measure has a significant impact and the Member cons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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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asure w as taken contrary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7 of

this Agreement, that Member may also refer such matter to the DSB.

17.5 T he DSB shall, at the request of the complaining party, es tablish a panel to

examine the matter based upon:

( ) a w ritten statement of the Member making the request indicating how a

benefit accruing to it, directly or indirectly, under this Agreement has been

nullified or impaired, or that the achieving of the objectives of the

Agreement is being impeded, and

( ) the facts made available in conformity w ith appropriate domes tic procedures

to the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Member.

17.6 In examining the matter in paragraph 5:

( ) in its as sessment of the facts of the matter, the panel shall determine

w hether the authorities ' es tablishment of the facts w as proper and w hether

their evaluation of those facts w as unbiased and objective. If the

establishment of the facts w as proper and the evaluation w as unbiased and

objective, even though the panel might have reached a different conclusion,

the evaluation shall not be overturned;

( ) the panel shall interpret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Agreement in

accordance w ith customary rules of interpretation of public international

law . Where the panel finds that a relevant provis ion of the Agreement

admits of more than one permis sible interpretation, the panel shall find the

authorities ' measure to be in conformity w ith the Agreement if it rests

upon one of those permissible interpre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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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Confidential information provided to the panel shall not be disclosed w ithout

formal authorization from the person, body or authority providing such information.

Where such information is requested from the panel but release of such

information by the panel is not authorized, a non- confidential summary of the

information, authorized by the person, body or authority providing the information,

shall be provided.

PART III

Article 18

Final Provisions

18.1 No specific action against dumping of exports from another Member can be

taken except in accordance w ith the provisions of the GAT T 1994, as interpreted

by this Agreement24).

18.2 Reservations may not be entered in respect of any of the provis ions of this

Agreement w ithout the consent of the other Members .

18.3 Subject to sub- paragraphs 1 and 2,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investigations , and review s of exis ting measures , initiated pursuant to

applications w hich have been made on or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for a

Member of the Agreement Establishing the WT O.

18.3.1 With respect to the calculation of margins of dumping in refund procedures

24) T his is not intended to preclude act ion under other relevant provisions of GAT T 1994,

as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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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Article 9.3, the rules used in the most recent determination or review

of dumping shall apply.

18.3.2 F or the purposes of paragraph 3 of Article 11, exis ting anti- dumping

measures shall be deemed to be imposed on a date not later tha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for a Member of the Agreement Establishing the WT O,

except in cases in w hich the domes tic legis lation of a Member in force at

that date already included a clause of the type provided for in that

paragraph.

18.4 (a) Each government accepting or acceding to the WT O shall take all

necessary steps , of a general or particular character, to ensure, not later tha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Establishing the WT O for it , the

conformity of its law 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w 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s they may apply for the Member in question.

(b) Each Member shall inform the Committee of any changes in its law s and

regulations relevant to this Agreement and in the administration of such law s and

regulations .

18.5 T he Committee shall review annually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is

Agreement taking into account the objectives thereof. T he Committee shall

annually inform the Council for T rade in Goods of developments during the period

covered by such review s.

18.6 T he Annexes to this Agreement constitute an integral part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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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I (부속서 1)

Procedures for On- T he- Spot Inves tig ations Purs uant

to paragraph 7 of Article 6

1. Upon initiation of an investigation, the authorities of the exporting country and

the firms know n to be concerned should be informed of the intention to carry out

on- the- spot inves tigations.

2. If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it is intended to include non- governmental

experts in the inves tigating team, the firms and the authorities of the exporting

country should be so informed. Such non- governmental experts should be subject

to effective sanctions for breach of confidentiality requirements .

3. It should be s tandard practice to obtain explicit agreement of the firms

concerned in the exporting country before the vis it is finally scheduled.

4. As soon as the agreement of the firms concerned has been obtained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should notify the authorities of the exporting country of

the names and addresses of the firms to be visited and the dates agreed.

5. Sufficient advance notice should be given to the firms in question before the

vis it is made.

6. Visits to explain the questionnaire should only be made at the request of an

exporting firm. Such a visit may only be made if the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country notify the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 of the country in ques tion

and unles s the latter do not object to the vis 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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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s the main purpose of the on- the- spot investigation is to verify information

provided or to obtain further details , it should be carried out after the response to

the questionnaire has been received unless the firm agrees to the contrary and the

government of the exporting country is informed by the inves tigating authorities

of the anticipated visit and does not object to it; further, it should be standard

practice prior to the vis it to advise the firms concerned f the general nature of the

information to be verified and of any further information w hich needs to be

provided, though this should not preclude reques ts to be made on the spot for

further details to be provided in the light of information obtained.

8. Enquiries or questions put by the authorities or firms of the exporting countries

and essential to a success ful on- the- spot inves tigation should, w henever poss ible,

be answ ered before the vis it is made.

ANNEX II (부속서 2)

B es t Information A v ailable in T erms of parag raph 8 of A rtic le 6

1. As soon as possible after the initiation of the investigation, the inves tigating

authorities should specify in detail the information required from any interested

party, and the w ay in w hich that information should be s tructured by the

interes ted party in its response. T he authorities should also ensure that the party

is aw are that if information is not supplied w ithin a reasonable time, the

authorities w ill be free to make determinations on the bas is of the facts available,

including those contained in the request for the initiation of the inves tigation by

the domestic indus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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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 he authorities may also request that an interested party provide its response

in a particular medium (e.g., computer tape) or computer language. Where such a

request is made, the authorities should consider the reasonable ability of the

interes ted party to respond in the preferred medium or computer language, and

should not request the company to use for its response a computer system other

than that used by the firm. T he authority should not maintain a request for a

computerized response, if the interes ted party does not maintain computerized

accounts and if presenting the response as requested w ould result in an

unreasonable extra burden on the interested party, e.g., it w ould entail

unreasonable additional cost and trouble. T he authorities should not maintain a

request for a response in a particular medium or computer language if the

interes ted party does not maintain its computerized accounts in such medium or

computer language and if presenting the response as requested w ould result in an

unreasonable extra burden on the interested party, e.g., it w ould entail

unreasonable additional cos t and trouble.

3. All information w hich is verifiable, w hich is appropriately submitted so that it

can be used in the investigation w ithout undue difficulties and w hich is supplied

in a timely fashion, and, w here applicable, supplied in a medium or computer

language requested by the authorities ,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 hen

determinations are made. If a party does not respond in the preferred medium or

computer language but the authorities find that the circums tances set out in

paragraph 2 have been satisfied, this should not be considered to significantly

impede the inves tigation.

4. Where the authorities do not have the ability to proces s information if provided

in a particular medium (e.g ., computer tape) the information should be supplied in

the form of w ritten material or any other form acceptable to the authori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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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ven though the information provided may not be ideal in all respects , this

should not justify the authorities from dis regarding it provided the interes ted party

has acted to the bes t of its ability.

6. If evidence or information is not accepted, the supplying party should be

informed forthw ith of the reasons thereof and have an opportunity to provide

further explanations w ithin a reasonable period, due account being taken of the

time- limits of the investigation. If the explanations are considered by the

authorities as not being satisfactory, the reasons for rejection of such evidence or

information should be given in any published findings.

7. If the authorities have to base their determinations, including those w ith respect

to normal value, on information from a secondary source, including the information

supplied in the request for the initiation of the investigation, they should do so

w ith special circumspection. In such cases, the authorities should, w here

practicable, check the information from other independent sources at their disposal,

such as published price lis ts , official import s tatis tics and customs returns , and

from the information obtained from other interes ted parties during the

investigation. It is clear, how ever, that if an interested party does not co- operate

and thus relevant information is being w ithheld from the authorities , this s ituation

could lead to a result w hich is les s favourable to the party than if the party did

co- op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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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우리나라의 반덤핑관련 규정

1. 관 세 법

제 10 조 (덤핑방지관세)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

다)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

립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조에서 “실질적인 피해 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리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 (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 (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 개정 90.

12.31, 93.12.31, 95.12.6, 98.12.28 ]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하

여 조사가 개시된 물품에 대한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이 있

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위반하거나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제출요구 및 제출자료의 검증 허용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최대한으로 입수

가능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조사기간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조치(이하 이 조에서 “잠정조

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개정 93.12.31, 95.12.6, 98.12.28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되어

덤핑과 그로 인한 산업피해에 대한 예비조사결과 긍정판정이 내려진 경우에 당해물품

의 수출자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 개정 93.12.31, 95.12.6, 98.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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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

지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

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 개정

93.12.31, 95.12.6, 98.12.28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는 각

각의 조치일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있어서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

하여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개정 93.12.31 ]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거나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가 결정된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

이 수락된 경우에는 납부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

야 한다.다만,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

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미달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

여야 한다. [ 개정 93.12.31, 95.12.6, 97.12.13 ]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 방지관세

의 부과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

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또는 환급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 개정 93.12.31, 95.12.6, 98.28.28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

속은 총리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

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

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 개정 93.12.31, 95.12.6, 98.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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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 실질적인 피해등의 조사,

약속에 관한 사항, 덤핑방지관세.잠정조치의 적용시한 및 부과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 93.12.31 ]

내지 삭제 [ 93.12.31 ] [ 전문개정 83.12.29 ]

2. 관세법시행령

제 4 조의 2 (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 법 제 10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

적인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

부장관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

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은 대외무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위원회 (이하 “무역

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으로 갈음한다. [ 개

정 94.12.31, 97.2.28, 98.8.10 ]

법 제10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국내산업은 정상가격이하로 수입되는 물품

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 (당해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수입자와 총리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과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총

리령이 정하는 자에 의한 생산사업을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의 전부 또

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 생산사업으로 한다. [ 개정 94.12.31,

96.5.4, 98.8.10 ]

제1항에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실질적인 피해 등을 받은 국

내산업에 속하는 국내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 개정 94.12.31, 98.8.10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와 덤핑물품의 수입사실과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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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 각 3부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

회는 조사신청을 받은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개정 94.12.31, 96.5.4, 97.12.31, 대령 15560, 98.8.10 ]

1.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특성 용도 생산자 및 생산량.

2. 당해 물품의 공급국 공급자 수출실적 및 수출가능성과 우리나라의 수입자 수입

실적 및 수입가능성

3.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의 공장도가격 및 시장가격과 우리나라에의 수출가격 및

제3국에의 수출가격

4. 국내의 동종물품의 품명 규격 특성 용도 생산자 공장도가격 시장가격 및 원

가계산

5.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항

6. 국내 동종물품 생산자들의 당해 조사신청에 대한 지지정도

7. 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한 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8.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전문 개정 93.12.31 ]

제 4 조의 3 (덤핑 및 실질적인 피해등의 조사개시) 무역위원회는 제4조의 2 제1

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 덤핑사실 과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하여 조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결과와 다

음 각호의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개정 94.12.31, 96.5.4,

98.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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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대상물품 (조사대상물품이 많은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물품) <개정 94. 12. 31>

2. 조사대상기간

3. 조사대상 공급자 (조사대상공급자가 많은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

정된 조사대상공급자) <개정 94. 12. 31>

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사신

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사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개정

94.12.31, 98.8.10 ]

1.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요청을 할 수 있는 자

가 아닌 경우

2. 덤핑사실과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덤핑차액 또는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거나 실질적인

피해 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94.12.31

4. 당해 조사신청이 총리령이 정하는 국내산업대표성의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94.12.31

5. 조사개시전에 국내산업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등 조사개시가 필요없게 된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조사개시의 결

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신청자, 당해 물품의 공급국정부 및 공급자 기타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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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개정 96.5.4, ] [ 전문개정 93.12.31 ]

제 4 조의 4 ( 덤핑 및 실질적인 피해 등의 조사)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사실 및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 개정 95.21.30, 96.5.4 ]

무역위원회는 제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과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월이내에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예비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95.12.30,

96.5.4, 98.8.10 ]

재정경제부장관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가 제출한 날부터 1월이내

에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필요여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야 한다.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개정 94.12.31, 95.12.30, 98.8.10 ]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에 따른 덤핑차액, 덤핑물품의 수입량

이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질적인 피해 등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될 때

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 개정 94.12.31, 95.12.30,

96.5.4, 98.8.10 ]

무역위원회는 총리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

조사결과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각각 본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며, 본조사 개시일

부터 3월이내에 본조사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94.12.31,

95.12.30, 96.5.4., 98.8.10 ]

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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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

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개정 96.12.31, 96.5.4,

96.12.31 ]

재정경제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결과가 접수된 날부터 1월이내에 덤

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

관세의 부과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내

에서 그 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 개정 94.12.31, 95.12.30, 98.8.10 ]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보게재일부터 1년이내에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하여야 한다.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의3제1항, 제4조의4제2항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6월의 범위내에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개정

94.12.31, 98.8.10 ]

제 4 조의 5 (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의 철회 )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신청한 자가 당해 신청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4조 의 4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

조사결과를 제출하기 이전에 당해 철회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

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4조의3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 4 조의 4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종결할 수 있으며, 제 4 조

의 4 제 2 항 의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이후에 당해 철회서를 접수한 때에는 재정경

제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개정 96.12.31 94.12.31, 96.5.4, 98.8.10 ]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무역위원회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종결하게 할 수 있으며, 법 제 10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 개정

96.12.31, 94.12.31, 96.5.4, 98.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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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당

해 잠정조치에 의하여 납부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

여야 한다. [ 개정 94.12.31, 98.12.31 ] [ 전문개정 93.12.31 ]

제 4 조의 6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법 제10조제1항에서 “정상가격”이라

함은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말한다. 다만, 동

종물품이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특수한 시장상황 등으로 인하여 통상거래가격을 적용

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국가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가격 중 대표가격으로서

비교가능한 가격 또는 원산지국에서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비 및 판매비

와 이윤을 합한 가격 (이하 “구성가격”이라 한다)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 개정

94.12.31, 96.5.4 ]

당해 물품의 원산지국으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아니하고 제3국을 거쳐 수입되는 경

우에는 그 제3국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다만, 그 제3국내에서 당해 물

품을 단순히 옮겨 싣거나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생산실적이 없는 때 또는

그 제3국내에 통상거래가격으로 인정될 가격이 없는 때에는 원산지국의 통상거래가격

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 개정 96.5.4 ]

당해 물품이 통제경제를 실시하는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수

입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시장경제국가

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거나 당해 시장경제국가에

서 우라나라를 포함한 제3국으로의 수출가격 또는 구성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다

만,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지 아니한 국가가 시장경제로의 전환체제에 있는 등 총리

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상거래 가격 등을 정상가격으

로 볼 수 있다. [ 개정 94.12.31, 96.5.4,98.8.10 ]

법 제 10 조 제1항에서 “덤핑가격”이라 함은 제 4 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가 개시된 조사대상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말한

다.다만, 공급자와 수입자 또는 제 3 자 사이에 총리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또는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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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 있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 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 [ 개정 96.12.31, 98.8.10 ]

1. 수입물품이 그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없는 구매자에게 최초로 판매된 경우에

는 그 재판매 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가격

2. 수입물품이 그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없는 구매자에게 재판매된 실적이 없거

나 수입된 상태로 물품이 재판매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가격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는 가능한 한 동일한 시기 및 동일한 거래단계 (통상

적으로 공장도 거래단계를 말한다)에서 비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판매조건, 과세상의 차이등이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총

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 개정 94.12.31,

96.5.4, 97.12.31 대령 15560, 98.8.10 ]

이해관계인이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및 판매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제5항의 규정

에 의한 가격조정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한 차이가 시장가격 또는 제조원가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93.21.31 ]

제 4 조의 7 ( 실질적인 피해등의 판정 ) 무역위원회는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하여야 한다. [ 개정 94.12.31, 96.5.4, 97.12.31, 대령 15560 ]

1.덤핑물품의 수입물량 (당해 물품의 수입이 국내생산 또는 국내소비에 대하여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증가되었는지의 여부를 포함한다)

2.덤핑물품의 가격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의 여부

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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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덤핑차액의 정도(덤핑물품의 수입가격이 수출국내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의 여부를 포함한다)

4.국내산업의 생산량.가동율.재고.판매량.시장점유율.가격 (가격하락 또는 인상억제의

효과를 포함한다).이윤.투자수익.현금수지.고용. 임금.성장.자본조달.투자능력.기술개발)

5.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 영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인 피해등을 조사.판정하는 경우 실질적인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의 판정은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덤핑물품으

로 인한 피해는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 [ 개정 96.5.4, 97.12.31, 대령

15560 ]

1. 실질적인 수입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덤핑물품의 현저한 증가율

2. 덤핑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능력의 실질적 증가

3. 덤핑물품의 가격이 동종물품의 가격을 하락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추가적인 수입수요와 증대 가능성

4. 덤핑물품의 재고 및 동종물품의 재고상태

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함에

있어 2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이 되고 다음 각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신설

94.12.31, 98.8.10 ]

- 331 -



1. 덤핑차액 및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덤핑물품이 상호경쟁적이고 국내동종물품과 경쟁적인 경우

무역위원회는 덤핑이외의 다른 요인으로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치는 요인들을 조

사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인들에 의한 산업피해 등을 덤핑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여서

는 아니된다. [ 신설 96.5.4 ] [ 전문개정 93.12.31 ]

제4조의8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 요청)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의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국내생산자. 공급자 . 수입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

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개정 94.12.31, 96.5.4, 98.8.10 ]

제1항 및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

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는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

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당해자료를 제출한 자가 그 요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

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94.12.31, 96.5.4, 98.8.10 ]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제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자료

의 정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자료를 참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정 94.12.31, 96.5.4, 98.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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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10조제1항의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

부 등을 결정할 때 이해관계인이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무역위원회의 조사

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

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개정 94.12.31, 96.5.4, 98.8.10 ]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절차와 관련하여 이해 관

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정보.자료 및 인지한 사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개정 94.12.31, 96.5.4, 98.8.10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관계증빙자료와 제1항.제9항 및 제4조의11의 규정 에 의하여 제출 또는 통보

된 자료중 비밀로 취급되는 것외의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 다.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자료열람요청은 그 사유 및 자료

목록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개정 94.12.31, 96.5.4, 98.8.10 ]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

거나 상반된 이해관계인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 개정 94.12.31, 96.5.4,

98.8.10 ]

세관장,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의 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의 장은 수입물품이 덤핑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재정경제

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개정 94.12.31, 96.5.4, 98.8.10 ] [ 전문

개정 93.12.31 ]

제 4조의 9(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는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

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제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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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및 기타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공

급자에 대하여는 단일덤핑방지관세율 또는 단일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

다. [ 개정 96.5.4 ]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평균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조사대상기간중에 수출을 한 자로서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중 제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

개정 94.12.31, 96.5.4, 98.8.10 ]

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국을 지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당해 공급국의 신규공급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와 총리령이 정하는 특

수관계에 있는 때에는 그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적용하

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신규공급자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증명하

는 경우에는 조사를 통하여 별도의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

할 수 있다. 이 경우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 등과 달리 할 수 있다. [ 개정 94.12.31, 98.8.10 ]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기준수입가격은 제4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

된 공급국의 정상가격에 수입관련비용을 가산한 범위내에서 결정한다. [ 개정 96.5.4 ]

[ 본조신설 93.12.31 ]

4 조의 10 ( 잠정조치의 적용 ) 제4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는 동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 결과 덤핑과 산업피해에 대한 긍정적 예비판정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조사의 개시후 최소한 60일이 경과된 날 이후부터 적용할 수 있다 [

개정 9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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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은 4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

만, 당해물품의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공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6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 개정 96.5.4 ]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제협약에

따라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개정 94.12.31, 98.8.10 ]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경우에는 잠정덤핑방지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개정 96.5.4 ] [본조신설 93.12.31 ]

제 4 조의 11 ( 가격수정.수출중지등의 약속 )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

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자가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을 제

의하거나 법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

출된 내용을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개정 94.12.31, 96.5.4,

97.12.31 대령 15560, 98.8.10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의한 약속의 내용이 즉시에 가격을 수정 하거나 약속일

부터 6월이내에 덤핑수출을 중지하는 것인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약속을 수락

할 수 있다. 다만, 동 약속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총

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96.5.4, 98.8.10 ]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출자를 지정하여 제의할 수 있다. [ 개정 94.12.31, 96.5.4, 98.8.10 ]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 덤핑 및 그로인한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긍정적 예비판정이 있기전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수락이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제의를 할 수 없다. [ 개정 94.12.31,

96.5.4, 98.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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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97.12.31 대령 15560 ]

수출자가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덤핑방

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개정 96.5.4, 98.8.10 ]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계속한 결과 실질

적인 피해 등의 사실이 없거나 덤핑차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약속

의 효력을 소멸시켜야 한다. 다만,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이 없거나 덤핑차액이 없

는 원인이 약속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약속을 계속 이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출자가 그 약 속의 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덤핑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개정 943.12.31, 96.5.4, 98.8.10 ] [ 본조신설 93.12.31 ]

제 4 조의 12 ( 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 ) 법 제10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으로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 개정

94.12.31, 98.8.10 ]

1.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최종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다는 최종

판정이 내려졌으나 잠정조치가 없었다면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

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동안 수입된 물품

2. 비교적 단기간내에 대량 수입되어 발생되는 실질적인 피해 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이 과거에

덤핑되어 실질적인 피해 등을 입힌 사실이 있었던 경우 또는 수입자가 덤핑사실과 그

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적

용한 날부터 90일전이후에 수입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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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위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수입으

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

일전이후에 수입된 물품. 이 경우 약속위반일 이전에 수입된 물품을 제외한다.

4. 기타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수입된 물

품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4조 의4제5항의 규정

에 의한 본조사가 종결된 날부터 7일이내에 당해 물품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

는 증거를 제출하여 법 제10조제 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

청할 수 있다. [ 본조신설 93.12.31 ]

제 4 조의 13 ( 잠정덤핑방지관세액등의 정산 ) 제4조의12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

는 경우로서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중에 수입된 물

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는

그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덤핑방지관 세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가 제공된 경우로서 제4조의 12제1항의 규정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중에 소급부과될 덤핑방지관세액

은 잠정덤핑방지관세액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제4조 11 제 1항 규정에 의한 약속이 제4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

과에 따라 긍정판정이 내려진 이후에 수락된 경우로서 조사된 최종 덤핑률이 잠정덤

핑방지관세율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작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잠정덤핑관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 신설 97.12.31 대령 15560 ] [

본조신설 93.12.31 ]

제4조의 14 (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

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당해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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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는 때 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

거나 약속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여

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개정 94.12.31, 96.5.4, 98.8.10 ]

1.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

2.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종료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3.실제 덤핑차액보다 덤핑방지관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의 요청은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1년

이 경과된 날 이후에 할 수 있으며,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 6

월 이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

월 이내에 재심사의 필요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98.8.10 ]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를 하는 경우외에 부과중인 덤핑

방지관세율 및 시행중인 약속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

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내용 (재심사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

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덤핑가격에 대한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 [ 개정

94.12.31, 98.8.10 ]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무역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으며, 재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때에는 무역위원회는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재심사의

사유가 되는 변동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 개정 94.12.31, 96.5.4, 98.8.10 ]

무역위원회는 재심사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종결하여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무역위원회는 조사기간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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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4월의 범위내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개정 94.12.31, 96.5.4,

96.12.31, 98.8.10 ]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5항에

의한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20일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신설

94.12.31, 96.5.4, 98.8.10 ]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재심사를 하는 경우 재심사기간중에 당해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그 재심사기간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결과 약속의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수출

자에게 약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수출자가 약속의 수정을 거부하는 때

에는 이용가능한 정보에 의하여 덤핑방지조치를 할 수 있다. [ 개정 94.12.31, 96.5.4,

98.8.10 ] [ 본조신설 93.12.31 ]

전문개정 93.12.31

제 4 조의 15 ( 이해관계인등에 대한 통지.공고 )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야 한다. [ 개정 94.12.31, 98.8.10 ]

1.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결정하거나 당해 조치를 하지 아

니하기로 결정한 때

2.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락하여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하거나 조

사를 계속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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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를 개시하거나 재심사결과 덤핑방지조치의

내용을 변경한 때

4.삭제 [ 96.5.4 ]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개정 94.12.31, 95.12.30, 96.5.4, 97.12.31 대령

15560, 98.8.10 ]

1. 제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신청이 기각되거나 제4조의 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가 종결된 때

2. 제4조의4제6항 및 제4조의14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한 때

3. 제4조의4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때

4. 제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의 개시여부

에 관한 결정이 중지되거나 조사가 종결된 때

5. 제4조의10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연장한 때

6. 제4조의11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약속을 제의한 때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에는 조사의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

개정 94.12.31, 96.5.4, 98.8.10 ] [ 본조신설 9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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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세법시행규칙

제 4 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영 제 4 조의 2 제 2 항에서

“동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 (겉모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그러

한 물품이 없는 경우 당해 수입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 [ 개정 96.6.29 ]

영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영

제3조의6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다만, 특수관계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수

입물품과 동종물품의 생산자가 본문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와 동

일 또는 유사한 가격 및 조건등으로 이를 판매하는 경우 당해 생산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개정 96.6.29, 97.12.31 ]

영 제4조의 2제 2항에서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을 수입한 생산자중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 개정 94.12.31 ]

1.영 제4조의 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월이전에 덤핑물품을 수입

한 생산자

2.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근소한 생산자

영 제4조의 2제3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로 구

성된 협회.조합 등을 말한다. [ 개정 94.12.31, 96.6.29 ] [ 본조신설 93.12.31 ]

제 4 조의 2 ( 덤핑 및 실질적인 피해 등의 조사개시 ) 영 제 4 조의 3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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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호 및 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물품 또는 공급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이용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통계적으 로 유효한 표본추출방법 ( 수출자의 수 또는 물

품의 수를 수입량 비율이 큰 순서대로 선정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다 )을 사용함을 원

칙으로 한다. [ 개정 96.6.29 ]

영 제 4 조의 3 제 2 항 제 3 호 . 영 제 4 조의 4 제 4 항 및 영 제 4 조의 7 제

3 항 제 1 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개정 96.6.29 ]

1. 덤핑차액 : 덤핑가격의 100 분의 2 이이상인 경우

2. 덤핑물품수입량 : 동종물품 국내 수입량의 100분의 3 미만의 점유율을 보이는 공급

국들로부터의 수입량의 합계가 국내수입량의 100분의7을 초과하는 경우

영 제 4 조의 3 제 2 항 제 4 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국내산업 대표성의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개

정 96.6.29 ]

1. 영 제 4 조의 2 제 1 항에 의한 부과요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동종물품 국내생산량 합계중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

량 합계가 100 분의 50 이하인 경우

2.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동종물품 국내총생산량의 100

분의 25 미만인 경우

제 4 조의 3 (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철회) 영 제4조의 5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철회사유를 기재한 철회서 및

관련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개정 96.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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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영 제 4 조의 4 제 2 항 또는 제 5 항의 규정

에 의한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의 기간중에 철회서가 접수된 경우로서 당해 철회의 사

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가 종료될 때까

지 철회신청에 따른 조사종결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 . [ 개정 94.12.31,

96.6.29, 96.12.31, 98.7.22 ] [ 본조신설 93.12.31 ]

제 4 조의 4 (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 영 제 4 조의 6 제 1 항 본문의 규

정에 의한 통상거래가격 및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 3 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가격

을 결정함에 있어서 동종물품의 판매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

가격을 근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 [ 개정 94.12.31, 96.6.29, 9.12.31 ]

1. 당해 물품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가산한 가격 (이

하 “원가” 라 한다) 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된 것으로서 그 판매량이 조사대상기간

내에 정상가격 결정을 위하여 고려되고 있는 모든 거래에서 판매된 양의 100 분의 20

이상으로서 , 원가이하의 판매를 제외한 판매에 의하여 적절한 기간내에 그 물품의

원가수준에 상당하는 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2. 영 제 3 조의 6 제 1 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가 있는 당사자간의 판매가격으

로서 당해 가격이 당사자간의 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영 제 4 조의 6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시장상황 등에는 수출국내판

매량이 동 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의 100 분의 5 미만으로서 정상가격 결정의 기초

로 사용하는데 적당하지 아니 한 경우를 포함한다 . 다만, 공급국내 판매량이 100분의

5미만일 경우에도 덤핑가격과 비교할 수 있다고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개정 94.12.31, 96.6.29 ]

영 제 4 조의 6 제 1 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구성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판매비.일

반관리비 및 이윤의 금액은 조사대상공급자에 의하여 동종물품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실제자료에 기초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자료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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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기초하여 산정할 수 있다. [ 개정 96.12.31 ]

1. 조사대상 공급자에 의하여 원산지국가의 국내시장에서 동일부류의 물품의 생산.판

매와 관련하여 발생되고 실현된 실제금액

2. 원산지국가의 국내시장에서 동종물품의 생산.판매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이 아닌 다

른 공급자에 의하여 발생되고 실현된 실제금액의 가중평균

3. 그 밖의 합리적인 방법.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산정된 이윤은 원산지국가내에서

동일부류의 물품을 다른 공급자가 판매하여 통상적으로 실현시킨 이윤을 초과하여서

는 아니된다.

영 제 4 조의 6 제 3 항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시장경제국가는 원칙적

으로 당해 물품을 공급한 국가와 경제발전정도, 당해 물품의 생산기술수준 등이 유사

한 국가로 한다. [ 개정 96.6.29 ]

영 제 4 조의 6 제 3 항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국가안에서의

당해 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가 시장경제원리에 따르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 개정

94.12.31 ]

영 제 4 조의 6 제 4 항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영 제 3 조의

6 제 1 항각호에 규정된 관계를 말한다 . [ 개정 94.12.31 ]

영 제 4 조의 6 제 4 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가격은 당해 물

품의 수입가격에 당해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당해 수입과 재판매 사이에서 발

생하는 비용과 적정한 이윤 등을 참작하여 산출한 가격으로 한다 . [ 개정 97.12.31 ]

영 제 4 조의 6 제 5 항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하는 경

우에는 원칙적으로 거래량 및 가격을 가중산술평균한 것으로 비교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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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 4 조의 6 제 5 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물리적 특성의 차이로 가격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물리적 특성이 공급국의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계산

하여야 한다 . 다만, 수출국의 시장가격에 관한 자료를 구할 수 없거나 그 자료가 가

격비교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리적 특성의 차이에 따른 제조원가의 차

이를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 [ 개정 96.6.29 ]

영 제 4 조의 6 제 5 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수량의 차이로 가격조정을 하는

경우는 대량생산에 따른 생산비의 절감에 의한 것이거나 통상적인 거래에서 모든 구

매자에게 제공되는 대량판매에 의한 할인이 있는 경우로 한다 .

영 제 4 조의 6 제 5 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조건의 차이로 가격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조건이 당해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영 제 4 조의 6 제 5 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율변동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

는 경우는 환율이 지속적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신설

94.12.31, 96.6.29 ] [ 본조신설 93.12.31 ]

제 4 조의 5 ( 이해관계인의 비밀취급 요청 등 ) 영 제4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자료로서 이들이 공개되는 경우 그 제

출자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다 .

1. 제조원가

2. 공표되지 아니한 회계자료

3. 거래선의 성명 . 주소 및 거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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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밀정보의 제공자에 관한 사항

5. 기타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무역위원회는 영 제4조의8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 및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개정 94.12.31, 96.6.29,

98.7.22 ]

영 제4조의10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 적용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고자 하

는 자는 그 잠정조치의 유효기간 종료일 10전까지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93.12.31 ]

제 4 조의 6 (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 법 제 10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

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부과한다. [ 개정 96.6.29 ]

1. 덤핑방지관세를 정률세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

된 덤핑율의 범위내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조정된 정상가격 - 조정된 덤핑가격
덤핑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X 100

과세가격

2. 덤핑방지관세를 기준수입가격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에 는 영 제 4 조의 9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입가격에서 과세가격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

영 제4조의9 제2항에 의하여 가중평균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산정

함에 있어서는 공급자별 수출량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산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덤

핑차액이 없거나 덤핑가격대비 덤핑차액이 100 분의 2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덤핑차

액을 제외한고 산정할 수 있다. [ 신설 94.12.31, 96.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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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 4 조의 9 제 3 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규공급자에 대하

여 영 제 4 조의 4 에 의한 조사보다 신속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실질적인

피해등의 조사는 영 제 4 조의 9 제3항의 공급국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등의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 신설 94.12.31, 96.6.29, 98.7.22 ] [ 본조신설 93.12.31 ]

제 4 조의 7 ( 가격수정 . 수출중지등의 약속 ) 영 제 4 조의 11 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여 수출자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약속을 제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약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개정 94.12.31, 96.6.29, 98.7.22 ]

1. 수출자가 수출가격을 실질적인 피해 등이 제거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내

용 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내에 수출을 중지하거나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동안 수출물량을 일정수준이하로 축소한다는 내용

2. 약속수락전까지 계약되거나 선적되는 물품에 관한 내용

3. 형식 . 모양 . 명칭등의 변경이나 저급품 판매등의 방법으로 약속의 이행을 회피하

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

4. 제 3 국이나 제 3 자를 통한 판매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약속을 위반하지 아니하겠

다는 내용

5. 수출국안에서의 판매물량 . 판매가격과 우리나라로의 수출물량 . 수출가격에 대하

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 하겠다는 내용

6. 관련자료에 대한 검증을 허용하겠다는 내용

7. 기타 상황변동의 경우에 재정경제부장관의 요구에 대하여 재협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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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4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을 수락하기전에 무역

위원회.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 신설 96.6.29,

98.7.22 ]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 4 조의 11 제 4 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을 수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정 94.12.31, 96.6.29, 98.7.22 ]

1. 다수의 수출자를 대리하여 약속을 제의한 자가 그 다수의 수출자간에 완전한 합의

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2. 약속의 이행여부에 대한 적절한 확인 또는 조사를 곤란하게 하는 조건이 있는 경

우

3. 과거에 약속을 위반하였던 사실이 있는 등 약속을 수락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합

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영 제4조의11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약속의 제의를 받은

수출자는 1월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설 96.6.29, 98.7.22 ] [본조신설

93.12.31 ]

제 4 조의 8 (재심사의 요청) 영 제 4 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다음과 같다. [ 개정 94.12.31, 96.6.29, 98.7.22 ]

1.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또는 그 단체

2. 당해 덤핑방지조치대상 물품의 공급자. 수입자 또는 그 단체

3. 기타 이해관계가 있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본조신설 93.12.31 ]

제 4조의 9 (이해관계인의 비밀취급 요청등) 영 제 4조의 21의 규정에 의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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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된 자료중 자료를 제출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서는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이를 공개하

여서는 아니된다.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제 4조의 5의 규정을 준

용한다. [ 본조신설 96.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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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 의 과

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반덤핑제도는 WT O협약 이후 1998년

현재 73개국이 채택하고 있고 WT O 신협상 (New Round)에서는 의 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어 반덤핑제도에 근거한 수입규제는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

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르러 수입제품의 저가 공세로 반덤핑도의 이용도

가 증가하여 1998년 9월까지 43건의 덤핑사례가 조사되었고 그중 22건, 약 8억달러에

이르는 수입품에 대하여 수입규제 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반덤핑법은 WT O 을 로 하여 간단명료하고 기타 세부사항

은 덤핑업무를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가 행정지침으로 규제하고 있는 현실

이어서 보다 투명하고 일관된 제도의 확립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미숙한

제도운영의 결과로 통상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한 이유

는 반덤핑조치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반덤핑제도는 일 뿐만 아니라 이 강한 제도이다. 환

언하면 반덤핑제도는 에 대한 의 를 통하여 인

을 조장하므로 개별산업과 함께 국가경제 차원에서 그 파급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

다. 물론 이러한 논의가 반덤핑제도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의

으로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덤핀제도를 로 활용

할 수 있다.

하여 덤핑제품의 수입량은 크게 감소하는( ) 반면 정상수입품은 증가하는(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정상수입이 덤핑제품을 완전히 대체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반면 8%에 비하여 3 4배에 달하는 반덤핑관세가 수년

에 걸쳐 누적 부과되기 때문에 반덤핑제도로 인한 파급효과는 상당하다. 또한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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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경우, 반덤핑조치가 수입규제에 따른 국산품 증대를 유발하기보다는

에 따른 을 보장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밖에도 반덤핑조치가

취해진 이후 내지 되는 덤핑제품이 있고 선진국 수출업체는 반덤핑조치

의 조기 종결을 위하여 가격을 인상하고 수출을 자제하는 등 판매전략을 변경하는 경

우가 있다. 이와 함께 덤핑 의 와 의 등을 감안

하면 실효성 있는 수입규제를 위하여 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덤핑과 의 가 아닌 를 검증하

는 절차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의 과 등 에

대한 가 있어야 하며 이밖에도 WT O규정에 따라 덤핑제품의 사용자가 조사과정

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후 까지 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반덤핑규제가

으로 운영되거나 을 유발할수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정책당국이 이를

과 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

대외적으로 보면 우리 기업이 반덤핑제도로 인하여 입는 수출감소나 투자의 왜곡

등 그 피해는 상당하다. 그 반면 반덤핑제도가 잘못 적용된다면 를 볼모로 한

의 을 조장하거나 없이 을 야기할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정부는 반덤핑제도를 이고도 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연후 반덤핑조

치를 굳이 적용한다면 의 이 충분히 작동할 수 있도록 반덤핑제도를 개선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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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 tract >

A S tudy on the A nti- Dumping Meas ure on Korea

: Economic and Ins titutional Ev aluation.

Chang, Keunho

In 1998, seventy- three nations has adopted various anti- dumping measure w hich

w as originally developed to prevent unfair trade practices and, as a result of trade

strateg ies of developed countries like US and EC, anti- dumping measure such as

the prevention of circumvention is expected to be a major agenda for discussion in

1999 WT O New Round.

In addition, there has been increas ing dependency of anti- dumping measure in

Korea, w hich resulted in, respectively, 43 cases of dumping investigations and 22

case of the imposition of anti- dumping measure. T hus, in face of increasing

demands for anti- dumping measure caused by the deepening of trade competition

among trading partners , there exis ts a need to overhaul anti- dumping system for

an effective and objective management.

Because anti- dumping measure tends to res trict not only imports but also

competition, it is most imperative to establish an objectivity and transparency of

anti- dumping measure so that the measure may not be distorted by monopolis tic

industries and political lobbies . F urthermore, in view of trade strategy of the

Korean government , it is important to ensure a consis tent operation of

anti- dumping system and to ensure a consider economy- w ide impact of an

anti- dumping duties .

T he data analys is reveals that the impact of dumped products decreases sharply

right after the initiation of dumping inves tigations w hile that of normal im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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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ds to increase. how ever., normal import does not substitute dumped import

Also, the accumulated effects of anti- dumping measure, including price impact,

are substantial, s ince the anti- dumping duties are as much as three or four times

greater than 8% normal duties and those duties continued to be effective for a

few years . In addition, there exis ts a pattern of circumvention or modified product

import and a sign of the change in the pricing pattern of developed countries '

product in response to anti- dumping measure for an early removal of

anti- dumping duties .

Considering the poss ibility of duty absorption or the inflex ibility of price

increase agreement, it is necessary to provide monitoring program to w atch out

for anti- dumping measure evasion and to establish a procedure to review public

interes ts such as effect on competit ion and the feas ibility of domestic industry' s

grow th. F urthermore, the anti- dumping law and various decrees on adminis trative

procedures and regulations should elaborate in a greater detail in order to prevent

an arbitrary or a subjective decis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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